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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12.3 계엄’ 이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정치 현실과 제
도 등에 대한 여러 근본적 질문과 변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치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
록 효과적인 시민정치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기존 시민정치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였고, 이론이나 개념 
중심이 아닌 쟁점 중심의 교재를 만들기로 하였음

  - 개발된 교재는 5개 주제(민주주의, 국가와 정부, 선거와 선거제도, 정당, 시민
정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주제마다 독자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질문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써내려가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개발된 교재는 연구진 및 집필진들에 의한 검토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검토
를 거쳤고, 2회차-10차시에 걸쳐 이루어진 시범강의를 통해 정치교육을 위한 
교재로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음

  - 좋은세상연구소는 개발된 교재를 연구 지원 기관 및 출판사 등과 협의하여 공
식 발간할 예정이며, 시범강의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기
획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핵심어
(5개 이내)

 시민, 정치, 교육, 교재, 민주주의



요 약 문

1. 제목

  - “시민정치교육 교재개발 연구: 시민은 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강하게 연관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나 여러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각종 노동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에서 선거 등 기성 제도권 정치
의 성격과 다양한 시민참여와 시민정치의 방향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특히 ‘12.3 계엄’ 이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정치사회적 현실과 
제도 등에 대한 여러 근본적 질문과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지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극우의 출현과 강화는 어
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팬덤 정치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등 시민들은 다양한 정치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음

  - 이에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시민들이 쉽게 정치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누구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정치교육 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 무엇보다 이 연구는 정치와 관련된 기존의 통상적인 개념이나 이론들을 단순 나열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한국의 적극적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쟁점들, 특히 시
민들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실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향후 시민
정치가 나아갈 길과 시민참여의 공간 등을 제시해 주고자 함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시민정치교육 사례를 교재와 프로그
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고등학교 교과서를 포함하여 기존에 발간된 유사 교재들을 살
펴보았고, 나아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시민정치교육의 내용, 방식, 자료 등을 검토하였음 



  - 이와 함께 정치교육교재 챕터/주제별(민주주의, 국가와 정부, 선거와 선거제도, 정당, 시
민정치)로 주요 쟁점을 독자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문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음. 
연구진,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진,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적 검토 작업
을 거쳐 해당 챕터/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질문을 7가지 안팎으로 추려냈음. 집필진은 이렇
게 도출된 핵심질문과 공통서식을 바탕으로 교재를 집필하였음

  - 2회, 총 10차시에 걸쳐 이루어진 시범강의를 통해 교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각 강좌별로 이루어진 평가 내용을 집필진(강사진)과 공유하여 교재에 대한 최종 수정, 
보완을 요청하였음

4. 연구결과

  - 기존 사례 검토부터 시작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시범강의를 거쳐 연구진과 집필진이 
도출한 각 챕터별 핵심질문은 아래 <표>와 같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연구진은 기존의 
개념이나 이론 중심의 교과서적 서술을 지양하는 대신에 현실, 쟁점 중심의 교재를 만들
고자 노력했음 

  - 연구진의 쟁점 중심 접근은 외부 자문이나 시범강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내용이 흥미
롭고, 기대가 되며, 또 필요한 접근으로 평가받았음

  - 다만, 서술이나 설명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평가도 존재하였으며 시간이나 지면의 
제약상 다양한 쟁점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하였음. 또한 각 챕터별로 
부득이하게 난해한 설명이 필요로 하는 챕터(예를 들어 ‘선거와 선거제도’)가 존재하는가 
하면, 개별 집필진들이 선호하는 설명/서술 방식의 차이도 존재하여 이를 통일하는데 어
려움이 존재하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매번 15명 안팎의 인원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10회차에 걸친 시
범강의를 통해 확인한 것은 시민들이 정치적 현실이나 모순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이 
매우 다양하고 더 중요하게는 단순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이었음

<표> 챕터별 핵심질문

챕터
(주제)

핵심질문

1장
(민주주의)

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인가? 우리 헌법이 규정
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계엄을 정당화했는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는 무엇- 법조인 같은 엘리트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한가? 오늘날의 ‘대의 민
주주의’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 시민(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민주주의에서 ‘법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법치가 ‘법조인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참된 민주적 법치는 어떤 것인가? 인가?

 극우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고 어떤 배경에서 준동하고 있는가? 21세기에 또다시 파시
즘이 부활하고 있는 것일까? 

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는 조건에서 과연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주
주의의 위기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장
(국가와 정부)

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대체 뭘까?
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만 하면 될까?
 견제와 균형, 왜 해야 할까?
 국회에 속한다는 입법권이 뭘까?
 행정권이 대통령이 아닌 정부에 속한다?
 법원은 독립되기만 하면 될까?

3장
(선거와 선거제도)

 현대(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왜 중요한가?
 누구의, 누구를 위한 ‘대표(representation)’인가?
 선거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 비례대표제는 책임성을 약화하고 정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가?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고 공정한가? 

4장
(정당)

 정당은 사회운동단체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정당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까?
 정당들은 서로 무엇이 다를까? 아니면 비슷한 것이 더 많을까?
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될까?
 팬덤 정치는 정당정치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에게, 정당은 꼭 필요할까?

5장
(시민정치)

 지금 여기, 시민은 누구일까? 
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일까
 우리의 삶과 가깝게 느껴지는 정치는 없을까? 
 시민정치는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을까?
 시민사회에서 이뤄지는 시민정치의 실천은 어떤 모습일까?
 시민이 직접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 민주주의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정치교육교재는 다방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우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정치의 다양한 쟁점들을 최대한 쉽게 그러나 동시에 충분히 
깊이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정치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진 독자뿐만 아니라 정치의 고관
여층에게도 두루 읽힐 것으로 기대됨

  - 정치교육을 기획하거나 실제 강의하는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교육을 기획 혹은 이
를 위한 교안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 연구가 비록 당장에 가져다가 
사용할 교안을 만드는데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교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할지에 대
해서는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판단함

  - 좋은세상연구소는 내년에 이 사업을 지원한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및 출판사 등과 협의하
여 본 교재를 출간할 예정이며, 시범강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이를 통해 정당의 정치교육, 시민단체의 정치교육, 학교
의 정치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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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강하게 연관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나 여러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각종 노동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과정에서 선거 등 기성 제도권 정
치의 성격과 다양한 시민참여와 시민 정치의 방향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흡한 상황

  -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관한 ‘팬덤’이나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가”하는 정치
공학적 지식을 넘어 시민이 왜 정치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시민 정치교육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지만 그
것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

  - 민주시민관련 시민교육, 교사연수, 청년 교육, 회원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
의 자력화,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세상연구소’는 현재도 시민교육 사업
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런 활동을 보다 체제화함과 동시에 확산하기 위해 시민정치 교육
관련 교재를 만들 필요성을 갖게 됨 

  - 시민들이 쉽게 정치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또 교육현장에서 누구나 쉽고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정치교육 교재를 개발해 여러 단체가 시민정치교육을 활발히 시
행하고 이후 여러 단위에서 추가적인 교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자극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1-2. 연구목적
  - 한국 실정에 맞는 시민정치교육의 체계화와 확산  
  - 일반인들이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거리감과 부정적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시민정치교육의 성과를 수렴하고 체계화함 
  -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인 시민정치교육 수행을 위한 방향 설정 
  -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동기는 있지만 정치에 대한 기존 부정적 통념이나 인식 때문에 

정치와 자신의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시민들, 촛불시위 등에 참여했으나 다음의 참
여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민들 (새내기 유권자, 시민단체에 가입한 시민, 정당활동 
지망 청년, 실제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 등)에게 현실정치의 작동원리와 그 변
화가능성을 제한해 주는 강의안 마련 

  - 정치와 관련된 기존의 통상적인 이론적 쟁점이나 이슈를 나열하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실제 한국의 적극적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쟁점들, 특히 시민들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실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향후 시민정치가 
나아갈 길과 시민참여의 공간 등을 제시해 줌 



.
1-3. 연구내용
  - 시민정치교육 현황 분석: 기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정치교육의 내용, 방식, 자료(교육자료 및 연구자료) 등 검
토 

  - 정치교육교재 주제별(민주주의, 통치, 선거, 정당, 시민) 세부 주제 및 내용 구성
  - 시범강의를 통한 교재 및 정치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도출

1-4. 연구방법
  - 연구진·집필진 워크숍을 통한 교재 내용과 연구 과정 논의
  - 개발된 정치교육교재를 바탕으로 2차례 시범강연 운영(회차별 5강좌)
  - 개발된 정치교육교재 및 시범강연에 대한 전문가/현장참여자 의견 수렴

※ 교재 집필진 

장 (제목) 이름 소속

1장
(민주주의)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장
(국가와 정부) 서복경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3장
(선거)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

4장
(정당) 손우정 ‘솔라시’, 추진기획단장

5장
(시민정치)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2장. 사례조사

2-1. 정치교육 교재

가. 『시민의 정치학』 (임춘한, 2024)
  
저자의 표현대로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로 “지적 대화와 토론을 위해 필요한 최

소한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쪽). 책의 난이도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보다는 어려운, 대학
전공서적보다는 쉬운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치학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세
상을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현실 정치와 뉴스 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개념들을 뽑아냈다”(2쪽). 
이 책은 ‘정치체제’, ‘정치사상’, ‘정치제도’, ‘국제정치’ 네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챕터는 

15~20개 가량의 소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들은 독립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각 절들은 3~4 
페이지 분량으로 주요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전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페이지 중간 중간 개념 
정리표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 정치적 스펙트럼과 같은 일부 도표와 사진 등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개념에 대한 설명적 서술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금 상세한 ‘개념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다. 
정치체제를 다룬 첫 장은 정치, 권력, 국가, 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독재 등에 대한 개념들을 다룬

다. 민주주의와 독재의 다양한 유형들을 여러 소절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마지막 절에서는 권위주의의 도전 앞에 놓은 민주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정치사상을 다룬 두 
번째 장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스펙트럼(좌파/우파, 개인/사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유주의, 보수주
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정치사상들을 다루고 있다. 포퓰리즘과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최근의 정치적 
현상을 마지막 두 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세 번째 장은 정치제도에 관한 것
으로 대통령제, 의회제, 정당, 국회, 입법, 선거제도, 사법부 등을 다루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나 거부권 
행사자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루는 것 외에도 국회나 정당의 활동 역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정기국회, 임시국회, 원내교섭단체, 상임위원회,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불체포특권, 면
책특권, 정당 설립, 정당  지도부와 대통령 후보 선출, 공천, 자금, 정당변천, 정당체제 등). 정치제도 부
분은 다른 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현실사례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 장은 국제정치
를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들을 소개한 후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역사와 현실을 소개하고 있
다. 

    



<표 2-1> 『시민의 정치학』 구성

대주제 소주제 대주제 소주제

1.
정치체제

정치와 권력

2.
정치사상

이데올로기
권위와 정통성 정치적 스펙트럼
국가와 주권 자유주의
법치주의 보수주의
민주주의의 개념 공동체주의
직접민주주의 전체주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주의
숙의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주화의 물결 무정부주의
역사의 종언 vs 문명의 충돌 민족주의
권위주의의 개념 테러리즘
개인독재 페미니즘
왕정독재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군사독재 포퓰리즘
정당독재 정치적 올바름
종교독재
민주주의의 과제와 도전

대주제 소주제 대주제 소주제

3.
정치제도

대통령제

4.
국제정치

현실주의
의회제 이상주의
준대통령제 사회구성주의
정당의 기능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변천 종속이론
정당체제 국제정치의 역사
단원제와 양원제 국제금융무역질서
국회 국제법
입법 국제안보
예산심의 국제연합
국정감사국정조사특별검사 지역주의
인사청문회해임건의안탄핵소추권 전쟁
국회선진화법 핵확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군비경쟁
다수제 인권
비례대표제 난민
혼합형 선거제도 기아와 빈곤
의무투표제 외교정책이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대북정책
거부권행사자 한국외교정책



나.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서현진이수정, 2020)
  

“이 책은 민주정치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9쪽). “예비교사, 현직교사, 일반시민 등 누구더라
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민주정치를 감상하고, 생각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10쪽). 이를 위해 시각자료와 사례 등을 풍부하게 활용하였으며, 미리보기, 
자세히 보기, 더 보기, 생각해 보기, 연관 검색어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 섹션들로 본문을 구성하였다.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장은 민주정치와 시민의 관계에 관하여, 4장은 시민권 

보장을 위해 탄생한 헌법과 정부(형태)에 대하여, 5~7장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라 할 수 있는 
의회, 정당, 선거를 다루고 있다. 8장은 미디어(정치 커뮤니케이션), 9장은 시민사회(풀뿌리 민주주의), 
10장은 세계시민(세계화)를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민주정치와 시민의 관계’라는 제목을 단 2장은 올해의 인물(YOU, 프란

치스코 교황, 그레타 툰베리)이 실린 타임즈(TIME) 표지를 보여주며(‘미리보기’ 코너) 민주시민/민주정치
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후 민주주의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기본 모델을 소개한 후(‘자세히 보기’ 코너)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사례(‘연관 검색
어’ 코너)를 들며 새로 등장한 민주주의의 모델들(숙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을 
‘더 보기’ 코너에서 소개한다. 마지막 ‘생각해보기’ 코너에서는 왕권정치, 독재정치, 민주정치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나라들(부탄, 브루나이, 에스와티니, 북한, 수단, 에리트리아)을 제시하며 그 장점, 단점, 흥
미로운 점을 생각해보고 이야기 하도록 활동지를 제시한다. 이후 민주정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
을 위한 정치로 정리하며 왕권정치 또는 독재정치와 민주정치가 비슷한 점, 다른 점, 그리고 혁신적인 
점을 논하고, 민주정치를 위해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하도록 한다. 

6장은 정당에 관한 장이다. 이 장은 21대 국회 원내정당의 로고를 보고 정당별로 떠오르는 이미지 
키워드 3가지를 적어보고, 각 정당들의 이념적 위치를 보수-진보의 스펙트럼 안에 표시하는 활동(‘미리
보기’ 코너)으로 시작한다. 이후 정당의 역사(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등), 정당과 이념, 20세기의 
독재정당과 21세기 새로 등장한 한국사회의 정당(‘더 보기’ 코너), 정당의 기능, 정당과 이익집단의 차
이, 원내/원외정당, 정당체제(일당제, 패권정당제, 독점우세정당제, 양당제, 다당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더 보기’ 코너), 한국 정당의 역사(그림), 정당과 지역주의, 정당의 변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실
제 정당의 정강 정책(‘더 보기’ 코너) 등을 제시한 후 마지막 ‘생각해보기’ 코너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민
주적 공천 방안, 권리당원을 위한 당내 민주주의)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시도하고 제시하고 있다. 



<표 2-2>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구성

대주제 소주제 대주제 소주제

1.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민주시민, 누구인가?

6. 
민주시민과 정당

정당은 왜 생겨났을까? 
민주시민성은 타고 나는 것일까? 길러
지는 것일까? 21세기에도 정당은 필요한가?

다른 나라는 어떤 시민교육을 하고 있을까? 한국 정당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왔을까?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필요한 시민
교육은?

한국 정당, 어떻게 변하면 좋을
까?

2. 
민주정치와 
시민의 관계

인간은 정치 없이 살 수 있나? 
7. 

민주시민과 선거

선거는 공정할까? 
왜 하필 민주정치를 추구해야 할까? 선거제도, 왜 중요한가? 

민주정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선거개혁에 참여
할까?

3.
민주정치의 
발달과 시민의 

태동

고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어떤 사람
들이었나? 

8.
민주시민과 
미디어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세에도 시민이 존재했을까?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활용되는 
미디어는 무엇일까? 

근대 민주주의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민
은 누구인가? 

미디어는 정치에 어떻게 영향
력을 행사할까?

4. 민주시민과 
정치구조

헌법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민주시민은 미디어와 어떻게 소통
해야 할까? 

입헌주의 정부형태, 어떤 것이 더 좋을까? 

9. 
민주시민과 
시민사회

지금, 왜 시민사회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시민사회, 어떻게 정치에 참여
할 수 있을까?

5. 
민주시민과 의회

의회는 왜 중요한 대의제 기관일까? 한국의 시민사회는 무엇에 관심
이 있을까? 

의회는 어떤 일을 할까?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어떻
게 가능한가? 

의회를 믿어도 될까? 

10.
민주시민과 
세계시민

세계화, 무엇을 의미할까?
세계화 시대, 살기 좋아졌을까? 
세계화 시대,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
가? 
세계화 시대, 시민을 위한 교육
은 무엇일까? 

* 부록: “민주정치와 시민교육”을 위한 실천교안 목록
        (학습개요, 차시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목
  

2015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정치와 법’(일반선택) 과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진
로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국가교육과정(교육부, 2022: 207)에 따르면 “정치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 정치 및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 참여의 주체, 선거, 국가 권력
의 구성 원리와 정부 형태, 국제 사회의 특징과 다양한 국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일
상생활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국제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정치 교과가 다루는 지식의 범주는 네 가지(‘시민 생활과 정치’,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 국가의 정

부 형태’, ‘국제 사회와 정치’)로 나뉘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 생활과 정치’는 정치의 필요, 일상생
활과 정치,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다양한 민주주의의 모델,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루고, ‘정치과정과 참
여’는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당, 선거, 미디어와 시민참여를 다루며,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는 국
가 권력의 구성 원리, 입법/행정/사법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 지방 자치를 다루고, 마지
막으로 ‘국제 사회와 정치’는 국제사회 갈등, 협력, 현실주의, 자유주의,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 전지구적 문제와 세계 시민 등을 다룬다. 시중의 판매 교과서들 역시 이러한 국가교육
과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동소이하게 제작되어 있다(참고: 미래엔 발간 정치 교과서, 
https://22txbook.m-teacher.co.kr/book/view.mrn?id=74).

<표 2-3> 『정치』 (고등학교)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
다.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다양한 정치사상 중 근대 시민사회가 채택하고 발전시킨 정치 공
동체의 운영 원리로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민주 정치의 본질은 시민이 정치 참여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정치과정에 참여 하는 태
도를 갖추는 것이다.
⋅시민은 현대 사회의 대의제 민주 정치를 작동시키는 가장 기본적 장치인 선거 제도를 비교⋅이해하여 
실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민주 국가는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다양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협력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한다. 
⋅다양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제도를 통한 노력과 더불어 세계시민으로서 갈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
⋅
이해

시민 생활과 정치 ⋅정치의 필요성, 일상생활과 정치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https://22txbook.m-teacher.co.kr/book/view.mrn?id=74


 * 자료: 교육부(2022: 209)

<표 2-4> 기존 정치교육교재 주제 종합

⋅다양한 민주주의의 모델
⋅민주 정치의 발전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당과 민주 정치
⋅선거
⋅미디어와 시민 참여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국가 권력의 구성 원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지방 자치

국제 사회와 정치

⋅국제 사회의 갈등과 협력, 현실주의, 자유주의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 지구적 문제와 세계시민의 역할

서장 정치 권력(권위) 일상(삶) 시민

정치체제

시민 헌법(개정) 민주주의 사상 법치주의

시민혁명 민주공화국 이념 민주주의 모델들 자유주의, 
공화주의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시민주권 권력구조 개편 권위주의/독재 모
델들 정치의 사법화

시민권리 헌법개정 절차 민주주의 지수 거부권 행사자

통치

정부형태 국회 행정부 지방분권 권력

국가별 비교 단원제/양원제

구성 및 운영

입법/정책활동(시민참여)

예산/정책심의, 감사, 로비

인사청문회, 해임건의안, 
탄핵소추권, 패스트트랙

선거

(대의)민주주의 참정권 원칙과 제도 선거개혁 투표행위

제비뽑기 노동자, 흑인, 여
성

선거제도, 
선거구 공직선거법 계급문제 

지역문제

선거공약 시민중심 자발적 선
거운동 

국가별 차이 온라인 선거운동 



2-2. 정치교육 프로그램 

여기서는 기존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세계적으로 정치교육을 향한 시도
들은 다양한 야앙과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국내 사례들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는 일은 그 나름의 유익함을 지니지만, 그 내용과 형식이 우리 사회의 조건에 잘 부합하
지 않거나 너무 앞선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국내 사례들로부터 그간의 성과와 경향을 포착하고 
여기서 진일보한 시도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노력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
한 정치교육의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단편적인 시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은 바 여
기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닌 국내 사례들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어느 정도 지속성과 체계
성을 갖춰 나간 사례들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2024년 기준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례들을 
선정했다. 셋째, 정치를 교육의 중심주제로 표방하는 교육으로 검토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정치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선정됐는데, 각각은 ‘예비정치인 대상의 성격을 띠는 사례들’, 
‘시민강좌 성격을 띠는 사례들’, ‘참신한 시도의 사례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예비정치인 대상의 성격을 띠는 사례: △정의당 ‘진보정치4.0 아카데미’ △(사)청정 ‘청년정치학교’ △반전3 
‘정치학교 반전’
시민강좌 성격을 띠는 사례들: △선거연수원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 여성정치 
시민대학’ △노회찬재단 ‘노회찬 정치학교’ △굿네이션스 ‘청년정책아카데미’
참신한 시도의 사례들: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광명형 시민정치교육 학습과정’ △㈜칠리펀트 ‘정치학교’ 
△도봉구 청년들 ‘청년정치 페스티벌’

정당

이데올로기 역사 및 유형 기능과 조직 정당체제 한국 정당 특성
과 변천

진보-보수
(좌파-우파)

간부/대중/포괄/독
재/신생정당

정부형태/선거결과
에 따른 차이 비/경쟁적 체제 포퓰리즘

이익집단과의 차
이 설립, 운영

선거제도와 정당
체제(듀베르제의 

법칙)
극우정당

정당민주주의

시민

시민권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시민참여 민주주의

외국인, 난민 시민단체 시민저항권 대의민주주의 한계

계급 노동조합 풀뿌리민주주의(자
치)

지방선거



가. 예비정치인 대상의 성격을 띠는 사례

- 정의당 ‘진보정치4.0 아카데미’1) 

진보정치4.0은 아카데미는 정의당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
인을 꿈꾸는 청년(만35세 이하) 양성 교육과정이다. 총 5학기 30강으로 구성되고, 5학기는 세미나 및 
국내외 연수 일정으로 구성된다. 현재 4기까지 운영된 진보정치4.0 아카데미는 강의장 안과 밖을 모두 
포괄하며 경험과 실천을 포함한다. 수강생들은 정치, 평화, 경제, 노동, 젠더, 인권, 장애, 기후변화, 복
지에 대한 이론 학습과 더불어 토론과 직접 쓴 논평발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집회 참가, 정당연설회나 
정치캠페인 진행 등 실습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청년 정치인·활동가로서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기여한
다.

<표 2-5> 정의당 ‘진보정치4.0 아카데미’ 과정과 내용

1) 정의당 홈페이지(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56473&page=1&keycod
e=subject&keyword=%EC%A7%84%EB%B3%B4%EC%A0%95%EC%B9%98).

학기 주차 프로그램 비고

1학기
민주주의와
정치

1주차 입학식&오리엔테이션
1강 [특강] 민주주의와 청년정치

국회2주차
2강 [청년정치] 정치개혁과 정의당의 과제

[토론 프로그램]

3주차 3강 [워크숍] 민주적 소통과 관계맺기

4주차

4강 [강령] 강령을 보면 정당이 보인다
1박 2일
(워크숍)5강 [정당사] 현대정치사와 진보정당의 역사

[워크숍] 현대사 다크투어_마석모란공원

2학기
진보정치의
가치

1주차
6강 [노동] 일하는 시민의 미래

국회
[토론 프로그램]

2주차 7강 [평화]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
국회+온라인

3주차 9강 [복지] 이상한 성공, 새로운 복지국가는?
10강 [성평등]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정치

4주차 11강 [워크숍] 진보적 글쓰기와 발하기

국회3학기
정당의
지역정치

1주차
12강 [지역정치] 걸어서 ‘풀뿌리정치’ 현장 속으로

[토론 프로그램]



- (사)청정 ‘청년정치학교’2)

민간 청년정치 교육기관을 표방하는 (사)청정의 연원은 본래 바른미래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산하 교육기구로 출발한 후, 제4기 과정부터 수료생들로 구성된 총동문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했다. 이후 
교육과정 뿐 아니라 교육기관까지 독립이 이뤄지는데, 제5기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청정이 창립되고 
현재까지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주로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이슈들에 관한 
강좌로 구성되고, 여기에 미니세미나나 정치실무 실습 등이 가미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표 2-6> (사)청정 ‘청년정치학교’ 과정과 내용

2) 청년정치학교 블로그(https://blog.naver.com/youth_politics/223748717635).

2주차
13강 [지방자치] 정의당의 지방자치
[토론 프로그램]

3주차
14강 [정책] 진보의제가 정책이 되기까지

국회+온라인
15강 [예산] 진보정치와 지역 예산

4주차 16강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의 모든 것 국회
5주차 [현장실습] 광역시도당 당직 실습

현장실습
6주차 [현장실습] 지역정치홛롱 실습
7주차 17강 [워크숍] 지역정치와 갈등관리 국회

4학기
청년정치인의
출발선

1주차 18강 [워크숍] 사람책

2주차 19강 [워크숍] 청년정치인의 출발선 활동가 
기본교육 참가

3주차 [현장실습] 중앙 당직 실습 현장실습

4주차
졸업 프로그램
20강 [특강] 청년정치, 청년활동가와 정의당
졸업식

1박 2일
(워크숍)

일정 주제 강사

1주차
합격자OT 청년정치학교 총동문회
입할식 교장·교감 등

2주차 정치철학 윤평중(한신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3주차 헌법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주차 시민정치 박상훈(前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5주차 한국정치사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6주차 미니세미나 청년정치학교 총동문회
7주차 국제정치 손열(동아시아연구원장)
8주차 안보 노양규(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https://blog.naver.com/youth_politics/223748717635


- 반전3 ‘정치학교 반전’3)

프로젝트 그룹 ‘반전3’은 한국 정치의 혁신에 기여하고 미래 비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를 중
심으로 전환적 리더십(Transformative Leadership)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목
적으로 결성됐다. 반전3의 핵심사업은 정치교육 과정인 ‘정치학교 반전’ 운영이다. 정치학교 반전은 공
적 영역에서 선출직으로 일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전환적 리더십의 덕목과 역량을 키우기는 것을 목
표한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진과 학습자간 유대형성을 위한 ‘코어세션’(Core session), 정
치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심화세션’(Intensive session), 학습한 것을 적용하는 ‘실천세
션’(Phronesis session)이 혼합되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그림 2-1] 반전3 ‘정치학교 반전’ 내용체계

3) 반전3 홈페이지(https://vanzeon.com/school/work).

9주차 통일 김병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10주차 미니세미나 청년정치학교 총동문회
11주차 선거출마 이윤정(前광명시의원)
12주차 회장선거 후보자토론 청년정치학교 총동문회
13주차 회장선거
14주차 경제정책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
15주차 복지정책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주차 미니세미나 청년정치학교 총동문회
17주차 정치실무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18주차 토론배틀 청년정치학교 총동문회
19주차
20주차 과학기술 이종호(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21주차 환경 이동학(쓰레기센터 대표)
22주차 문화 정병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3주차 미니세미나

청년정치학교 총동문회24주차 모의국정감사 준비
25주차 모의국정감사
26주차 졸업식 교장·교감 등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주로 전문강사들의 강의로 진행되는 심화세션이 주롤 이루는 가운데, 기획토론, 
해커톤,4) 캠페인 영상기획, 정책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등 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4)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의 직군이 팀을 
이루어 제한 시간 내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자유로운 워크숍인데, 이 방식이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넘어 
정책이나 시민사회 공익활동에도 널리 활용되면서, 공동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집중적



<표 2-7> 반전3 ‘정치학교 반전’ 과정과 내용

으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세션 제목 강사

OT 반전 오리엔테이션 이진순(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코어 1강 전환적 리더의 메시지란 무엇인가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코어 2강 더 나은 민주공화국과 정치 반전의 상상 김성식 정치학교 반전 운영위원장

실천 3강 기획토론1

코어 4강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은 어떻게 만들어지
는가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섬임연구원)

코어 5강 현 시국과 민주공화국 원리의 재조명 김양희(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코어 6강 해커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진순(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코어 7강 미·중 갈등 시대 한국의 시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조병제(前국립외교원장)

코어 8강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과 한국의 진로 김양희(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코어 9강 해커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진순(재단법인 와글 이사)

심화 10강 저성장시대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
는가 주진형(前한화투자증권 대표)

심화 11강 한국의 미래 복지전략 홍경준(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화 12걍 세대와 계급은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승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전 13강 기획토론2

심화 14강 AI시대 디지털 대전환 속 정치의 역할
(※캠페인 영상 기획안, 멘토링 기획안 제출)

안희철(법무법인 디엘지 공동대표변호사)
박경렬(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박태웅(前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심화 15강 미디어로서의 정치인이 되려면 조소담(前닷스페이스 대표)
심화 16강 정책 발표회

(※정책보고서 기획안 제출 및 발표)
심화 17강 디지털 알고리즘 시대의 메시지 전략 유승찬(정치컨설턴트)
실전 18강 영상워크숍

(※캠페인 영상 최종 제출)

심화 19강 전환기 정치제도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
는가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심화 20강 우리 안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은 전영우(前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
심화 21강 로컬의 미래와 혁신의 재구성 조희정(더가능연구소 부대표)
실천 22강 기획토론 3

심화 23강 페미니즘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
는가 장혜영(前국회의원)

실천 24강 현장활동 기획안 발표회

심화 25강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 로드맵은 무엇인가
1 김병권(녹색연구소 연구위원)

심화 26강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 로드뱀은 무엇인가
1 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심화 27강 왜 재정은 가치인가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심화 28강 노동시장 이중구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최영기(前한국노동연구원장)
심화 29강 현장조사



나. 시민강좌 성격을 띠는 사례들

- 선거연수원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사회지도자 양성과 
바람직한 정치·사회지도자상 정립을 위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를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다. 교
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로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및 교양교육 △현장체험을 통한 참여와 
나눔 실천 △수료후에도 참여와 나눔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표방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선
거정치’와 같이 정치에 관한 본질적인 주제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교육형식에 있어서는 ‘레크레이션’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취하고 있
다.

<표 2-8> 선거연수원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2023) 과정과 내용

5)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www.civicedu.go.kr/web/pAcademy/intro/intro.jsp?siteCd=pAcadem
y).

심화 30강 협상 워크숍: 진정한 협상력은 어떻게 길
러지는가 이강원(변호사)

실천 31강 현장조사 보고회
실천 32강 기획특강

(※정책보고서 최종 제출)

일정 분야 강사 강의주제

1주차 인문문화 김홍신
(前국회의원, 소설가) 모방 성장과 창조 성장

2주차 레크레이션 정우성
(레크리에션 전문강사) 자기소개, 분임구성

3주차 선거정치 조원용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선거의 5대 
원칙

4주차 사회문화 김지연
(뜻밖의상담소 공동대표)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이들을 위한 마음돌
봄

5주차 역사정치 김문식
(단국대학교 교수) 조선국왕의 여론정치와 민원해결

6주차 선거정치 문은영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나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가? 선거제도
와 선거법

7주차 역사정치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국제법으로 본 독도문제: 독도와 세계

8주차 인문과학 이정모
(前국립과천과학관장)

과학자의 대화법: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결
을 통하여

9주차 선거정치 하동균
(케으스탯리서치 전무) 여론조사의 기본개념과 결과 바르게 일기

10주차 경제통상 박정호 미중 간의 갈등과 패권의 역사



-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 여성정치 시민대학’6)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여성이 주체가 되어 참다운 시민의식과 올바른 주권행사를 통해 
21세기 미래 창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민간단체로 중앙본부와 17개 시·도 지방
연맹, 147개 시·군·구 147여개 지부, 그리고 청년·청소년 연맹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여성정치 시민
대학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운영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적 소양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여성·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관한 강의로 구성돼 있다.

<표 2-9>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 여성정치 시민대학’(2023) 과정과 내용

- 노회찬재단 ‘노회찬 정치학교’7)

6)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홈페이지(http://www.womenvoters.or.kr/bbs/board.php?bo_table=work&sca=%ED%9
5%9C%EA%B5%AD%EC%97%AC%EC%84%B1%EC%A0%95%EC%B9%98%EC%8B%9C%EB%AF%BC%EB%8C%8
0%ED%95%99).

(명지대학교 교수)

11주차 선거정치 유수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선거절차와 올바른 선거정보: 투표 및 개
표의 현장 속으로

12주차 인문문화 김홍신
(前국회의원, 소설가) 창의적 인간형과 진화

회차 주요내용 강사

1주차
입학식·오리엔테이션 이건선(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남녀동등참여와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박명호(동국대학교 교수)

2주차 여성화가와 함께하는 명화산책
AI와 에듀테므, 그리고 미래교육

한이준(도슨트)
이오암(한컴지니케이센터장)

3주차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기초지식
입후보예정자가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황현영(前입법조사관)
이창술(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4주차 북한의 관계와 안보
여성을 브랜드화 하라

노양규(영남대학교 교수)
김기영(숙명여자대학교 교수)

5주차 내 몸 살리는 대단한 스트레칭
총선 대응 전략

김은화(기업교육솔루션 대표)
김형준(배재대학교 석좌교수)

6주차 인권경영에 대하여
ESG경영시대, 의무와 책임

홍성민(현대글로비스 책임)
안효섭(한국ESG연구소 본부장)

7주차 조직문화 코칭 및 협력1
조직문화 코칭 및 협력2 권종희(글로벌NLP코칭아카데미 교수)

8주차 정치인이 알아야 할 상속세와 재산신고
여성정치인의 대응전략 스피치

강병훈(변호사)
이효진(아나운서)

9주차 나를 이기는 습관 
수료식

전혜림(라임코팅연구소 대표)
이건선(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노회찬 재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노회찬 정치학교는 진보정치인 故노회찬의 정치철학을 계승할 후
세대를 양성하고,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인문학습의 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9년 개
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대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고
민하고 나누며, 정치학의 핵심 주제 및 '좋은 정치'에 대한 학습을 지향한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故노
회찬의 정신으로부터 시작해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이슈들을 다루는 강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사회이슈와 관련된 현장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현장 및 실천사례’가 병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육 과정 중 참가자간 긴밀한 소통을 위한 숙박과정과 참여활동도 포함돼 있다.

<표 2-10> 노회찬재단 ‘노회찬 정치학교’(2024) 과정과 내용

7) 노회찬재단 홈페이지(http://hcroh.org/policy-schedule/).

일정 수업 강사

1주차

입학식 인사말,재단소개,교육과정안내,수강생자기소개등 운영진
1교시 특강: 노회찬의 정치(노회찬 평전 저자와의 대화) 이광호
휴식 점심
2교시 민주적소통과존중하는대화 “우리는어떻게토론할것인가? 강상구/운영진
3교시 특강:우리사회다중격차의현황과사회운동및정치의과제 신진욱

2주차
1교시 시선1: 재난으로 바라본 세상 김명희
2교시 [현장 및 실천사례] 세월호 10년: 세상에 닿지 못한 목소리 박성현

방학 자기주도 학습

3주차
1교시 시선2: 평화가 바라본 세상 정욱식

2교시 [현장 및 실천사례] 난민, 한국사회의 그늘: 쟁점과 현실 박정주

4주차

입소 짐풀기 및 일정안내 운영진

1교시 시선3: 페미니즘이 바라본 세상 엄혜진
2교시 [현장 및 실천사례] 결혼 여성 이주민의 노동과 인권 부티탄화/한인정
1교시 [참여활동] 몸풀기, 생각풀기 강상구/운영진
2교시 [참여활동] 우리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요? 강상구

5주차
1교시 시선4: 복지가 바라본 세상 김진석
2교시 [현장 및 실천사례]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일군 작은 승리들 김윤영

6주차
1교시 시선5: 노동이 바라본 세상 이창근
2교시 [현장 및 실천사례] 장애인(노동)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김도현

7주차
1교시 시선6: 녹색이 바라본 세상 이정필
2교시 [노동조합 투쟁]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이야기 이태성

8주차 1교시 시선7: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치 장석준



- 굿네이션스 ‘청년정책아카데미’8)

정치 관련 컨설팅과 교육사업을 전개하는 ㈜여의도아카데미와 연계된 정책리더십 양성 플랫폼인 ‘굿
네이션스’는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뢰로 지방정치 관련 청년 정치교육 프로그그램인 ‘청년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 송파구, 구로구, 노원구, 경기도 광명시, 의정부시, 용인시 
등에서 정책정책아카데미가 운영됐는데, 노원구에서 개최된 청년정책아카데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요 내용은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방정치 이슈들에 관한 강의와 이를 토대로 참가자들이 정책제안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 과정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교육과정 말미에 학습과 워크숍 결과를 종합하는 포럼
이 배치돼 있다. 

<표 2-11> 굿네이션스 ‘청년정책아카데미’(노원구, 2023) 과정과 내용

8) 굿네이션스 홈페이지(https://www.goodnations.kr/youth).

회차 주요내용 강사

1회차 내가 사는 도시, 노원구 알아보기
분과별 토의 활동 및 멘토링: 의제발굴

오승록(노원구청장)

2회차
[거버넌스] 분석하기: 노원 청년 거버넌스 사례분석, 거버넌
스 용어/프로세스 이해도 제고 이승희((주)여의도아카데미 

국회보좌진생협 간사)분과별 토의 활동 및 멘토링: 관련 정책 리서치

3회차
[주거이슈] 분석하기: 노원구 청년의 주거현황 훓어보기, 서
울시와 노원구의 청년 주거정책 알아보기 등

김지선(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조정이원회 주거분과 전문위
원)분과별 토의 활동 및 멘토링: 의제 구체화

4회차
[문화이슈] 분석하기: 노원 청년 문화 예술 분야 현황 분석, 
서울시/노원구 관련 정책분석 김현수(한국공학대학교 연구

교수)분과별 토의 활동 및 멘토링: 1차 정책제안서 작성

5회차
[창업이슈] 분석하기: 청년 창업 생태계 전반분석, 노원 창
업현황 분석, 서울시/노원구 관련 정책분석 정윤섭(비긴메이트 대표이사)
분과별 토의 활동 및 멘토링: 2차 정책제안서 작성

6회차 노원구 의원들과 소모임 매칭 주간: 상임위별 의원 멘토 간
담회(1차 미팅) 운영팀/멘토단

7회차

[마음건강 이슈] 분석하기: 청년 마음건강 현황 분석, 서울
시/노원구 관련 정책분석 장재열(좀놀아본언니들 대표)분과별 토의활동 및 멘토링: PT준비 마무리, 구의원 멘토 2
차 미팅/피드백

8회차 노원청년정책포럼 운영팀

2교시 [현장 및 실천사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치 현장 박선민
졸업식 졸업장 수요, 소감 나누기 운영진

친목 네트워크 파티 운영진



다. 참신한 시도의 사례들

-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광명형 시민정치교육 학습과정’9)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는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에 기반해 운영되
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이 센터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는데, 핵심사업 
중 하나로 ‘광명형 민주시민교육 기본학습과정’을 개발한데 이어(2020년), ‘광명형 시민정치교육 기본학
습’ 과정을 개발(2021년)하고 관련 과정을 매년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3년 시의회의 결정으로 센터 
운영이 종료되면서 시민정치교육 과정 역시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정치교육은 민선8기 시장의 공약 사
항 중 하나로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광명형 시민정치교육 학습과정은 “정치에 관심은 있지
만 참여는 주저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정치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육내용의 
구성은 ‘나와 정치’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 동료시민과 함께 무언가 도모하는 ‘이웃과 정치’, 
그리고 제도적 정치과정에 참여하거나 피선거권의 주체가 돼보는 ‘지역사회와 정치’로 점차 심화되는 체
계를 설정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여는 강의와 수료식 사이에 나와 정치, 이웃과 정치, 지역사회와 정치 
등 세 가지 단계에 걸친 여섯 차례의 강의를 합해 총 8강으로 구성돼 있다. 눈에 띠는 것은 강의 진행
방식인데, 각 강의는 3시간이 할애돼 있는데, 대체로 1시간 가량은 해당 강의의 학습주제를 설명하고, 
나머지 2시간 가량은 어려운 정치 관련 주제를 체감하고 실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학습방법들
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2]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광명형 시민정치교육 학습과정’ 내용체계

<표 2-12>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광명형 시민정치교육 학습과정’ 과정과 내용

9) 강정모·이다현·조철민. 2021.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광명형 시민정치교육 학습과정 개발연구.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
터.



- ㈜칠리펀트 ‘정치학교’10)

칠리펀트는 정치교육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사회
적기업이었는데, 이후 업체의 성장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해 운영 중에 있다. 칠리펀트는 사업지향을 
다음의 세가지로 천명하고 있다. 첫째,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 놀이처럼 배우
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정치놀이수업과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는 정치워크숍, 둘째,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역량과 기술’을 전달할 때 사회에 필요한 윤리적 의제에 대해 숙곡한 뒤 각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정치윤리토론, 셋째,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참여와 실천’을 전달할 때 청소년과 청년이 만나 공

10) ㈜칠리펀트(https://www.chilliphant.com).

단계 차시 학습목표/키워드

열기
[1강] 

정치, 왜?
우리 삶과 정치

=정치에 관한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전체적인 학습내용
을 파악한다

#정치개념  #정치인식 #정치와 삶

나와
정치

[2강]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자신과 사회, 그리고 역사 간 관계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세우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

#대한민국역사비판적인식 #헌법가치 #민주공화체제

[3강]
실천으로 
나아가기

=자신의 권익과 가치에 기반해 의사를 표현하고 영향을 미치는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의식 #광명지역이해 #정치질문구성 #정치질문하기 #참여역량 

이웃과
정치

[4강]
동료시민과 
관계맺기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이익의 조율과 공감·합의를 통한 공
동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한다

=나와 함께 실천할 동료시민을 찾아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네트워
크, 조직 등을 만들어 운영할 방법을 확인해본다.

#정보문해력 #민주적소통방법 #조율과합의 #공감대형성 #관계형성

[5강]
함께 도모하기

=시민들이 연대해 공동의 필요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
는 방안을 익힌다

#조직만들기 #참여전략 #사회참여 #조직운영

지역사회와
정치

[6강]
정치과정에 
개입하기

=대의정치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해 공적인 
일을 다루는 과정을 이해한다

#정치문해력 #시민정치역량 #협치참여

[7강]
정치인이 
되어보기

=위임된 권한에 기반해 공적인 일을 다루는 정치인의 입장에 서봄으
로써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출마실습 #당선전략 #정치활동 #권력운용 #자원의공정한배분

닫기
[8강]

정치, 어떻게? 
나의 정치적 삶

=학습내용을 되돌아보고, 이후 자신의 정치적 삶에 관한 계획을 구
상한다

#정치적존재 #정치비전 #정치참여계획



부하고 회의하는 정치모임과 그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정치축제 등 세가지다. 이런 지향 위에서 
칠리펀트는 세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교구(보드게임, 워크숍키트 등)를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한 정치수업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정치교육’,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모임을 운영하고 정
치축제를 기획하는 ‘정치참여’, 그리고 무소속 예비 지방정치인을 지원하는 ‘정치지원’ 등의 사업영역이 
포함된다. 

<표 2-13> ㈜칠리펀트 주요 사업

아울러 칠리펀트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 단위들을 한데 묶어 종합적인 한학기 분량의 정
치교육과정인 ‘칠리펀트 정치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영역 사업 내용

정치교육

정치교구 

정치보드게임 
(4종)

△더 프레지던트(대통령) △더 퍼블릭오피스(공무원) 
△더 어셈블리(국회) △더 코트(법원)

워크숍키트 
(6종)

△정치유형체크 △모의출마키트 △정치토론키트 △주
민자치키트 △헌법필사노트 △모의창당키트

정치수업 정치보드게임 활용 
수업 △공무원수업 △대통령수업 △국회수업 △법원수업

정치워크숍 정치워크숍키트 활용 
수업

△민주적 팀빌딩 △미니토론 △똑똑한 예산 △간편한 
조례 △혁신적 정책 △민주적 선거 △안녕한 헌법 
△담대한 정당

정치참여
정치모임

청년정치산타(멘토), 청소년루돌프(멘티)가 함께 놀이수업(12주)
=첫번재 달 [정치놀이공부]: 보드게임, 워크숍 활용 수업
=두번째 달 [주제찾기토론]: 시청각자료 활용 팀별 주제찾기
=세번째 달 [부스기획]: 정치축제에서 운영할 부스 기획

정치축제 메리 칠리펀트: 정치모임을 수료한 팀별 부스를 운영하는 축제 

정치지원 첼렉션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자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표 2-14> 칠리펀트 정치학교 과정과 내용

회차 주제 내용 회차 주제 내용

1 민주적 팀빌딩 정치유형 알아보고 
팀만들기 9 간편한 조례2 우리지역 조례탐구

2 놀이 공무원 공직사회 전체개괄 10 혁신적 정책1 직접 제안하는 
정책만들기3 놀이 대통령 대통령과 행정부 11 혁신적 정책2

4 놀이 국회 국회의원과 입법부 12 민주적 선거 출마자가 되어 
모의선거하기

5 놀이 법원 형사재판과 사법부 13 안녕한 헌법 대한민국 헌법탐구
6 똑똑한 예산1

우리지역 예산탐구
14 담대한 정당1

국가 전체비전 모색
7 똑똑한 예산2 15 담대한 정당2

8 간편한 조례1 우리지역 조례탐구 16 미래의 국가 내가 원하는 미래의 국가 
생각하기

- 도봉구 청년들 ‘청년정치 페스티벌’11)

청년정치 페스티벌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 4명이 주축이 돼 기획하고 관내 다양한 기관·단체·기
업의 후원을 기반으로 개최된 일종의 정치축제다. 2024년 페스티벌의 주제인 “우리 정치 정상 영업 합
니다”처럼 최근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생산적인 정치토론과 
실천을 이어가자는 취지를 천명하고 있다. 행사는 늦은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에서 저녁에 지역 주민들
이 붐비는 전철역 출구 인근 광장에서 진행됐다. 

[그림 2-3] 도봉구 청년들 ‘청년정치 페스티벌’ 행사장 

11) 청년정치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s://0up-ing.qshop.ai/).



청년정치 페스티벌에서는 지역주민과 정치인들의 정책배틀, 시민 자유발언, 그리고 재미와 의미를 겸
비한 다양한 부대행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장치들은 전통적인 정치교육의 수단은 아니지만, 특히 청
년들이 부담없이 접근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들을 통해 정치에 관한 인식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
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이 사례는 아직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분
위기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정치의 본질적인 정치적 주제들을 다룰 때 부담 없이 접근하도록 하는 문
화적 장치들이 요긴함을 시사한다.

<표 2-15> 도봉구 청년들 ‘청년정치 페스티벌’ 주요 내용

구분 시간 내용

본행사

18:00-18:05 오프닝  행사 및 내빈소개

18:35-18:35 아이스 브레이킹 청중이 다함께 참여하는 사회 참여 워크숍

18:55-19:30

정책배틀: 저출생과 폐교문
제

김민지(방학중3), 벤자민(선덕중3), 윤지선(정의여
중3)

정책배틀: 지구당 부활을 중
심으로 논의하는 청년 지역
정치 현안

이동학(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혜
림(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홍희진(청년진보당
대표)

19:30-19:50 구민이 말한다! 현장 청중 발언

19:50-20:00 클로징

부대
행사

=운영본부: 행사안내, 경품추첨 등
=정책 OX 퀴즈: 서울시 및 도봉구의 정책 OX 퀴즈
=스티커 투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에 투표
=테이블 토의: 시민들과 둘러 앉아 대화 및 토의(의제토의, 예산분배 부루마블)
=미션 달리기: 나만의 의제를 작성하여 의제 정책화 과정 체험
=무엇이든 물어보살: 도봉구 의회 구의원들과 직접 질의응답 및 대화
=박스 젠가: 대형 박스 젠가 쌓기로 ‘우리 정치’ 건설

부스
운영

=안녕협동조합: 제로웨이스트숍
=강북재상아카데미: 물리치료 봉사단체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
=책가도: 독립서점, 큐레이션
=박군양말: 양말제조, 사회활동 후원



3장. 챕터별 핵심질문 도출

3-1. 1차 핵심질문 도출: 연구진

2장에서 제시된 기존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수차례의 내부 회의를 거쳐 교재 챕
터별로 핵심질문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진은 다른 무엇보다도 개념 중심의 교
과서적인 서술을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개념 중심의 교과서적인 서술로 구성된 
교재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제작되었기에 차별화되는 지점이 없으며,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지나치
게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 더불어 ‘12.3 계엄’ 이후의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쟁점들을 다루
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독자들이 좀 더 친숙하게 우리의 민주주의 혹
은 정치 현실과 연계된 다양하고 체계적인 설명들을 접할 수 있도록 각 챕터별로 핵심질문들을 구성하
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하에서 제시된 
것은 연구진이 각 챕터별로 최대한 포괄적으로 도출한 1차 핵심질문들이다. 

1장: 민주주의
  - 헌법 속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주

권)
  - 시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예: 관료나 사법부)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 
  -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권위주의/독재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극우 파시즘의 발흥)
  - 법치는 무엇인가?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와 법을 통한 지배(rule by law)는 어떻

게 다른가? ‘법 만능주의’는 어떻게 정치와 사회를 해치는가?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가능한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관계 및 충돌)
  -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민주주의의 유능함)
  - 민주주의는 얼마나 다양한가? (민주주의의 모델들)
  -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기후위기나 전쟁 등과 같은 초국가적 복합적 문제에 단일 국가 내 민주주의는 어떤 한계

를 갖고, 어떤 변화를 요청하는가?

2장: 통치
  -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폭력과 법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 민주적인 권력의 행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거버넌스)
  - 현대판 군주제와 같은 대통령제 이대로 둘 것인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 행정부의 의회 무시, 사법부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등 오늘날 삼권분립은 제대로 작동
하고 있는가? 

  - '법과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시민들은 이러한 과정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가? 
  - 국회의원은 어쩌다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국회의원의 숫자 줄여야 하

나 늘려야 하나? 
  - 한국에서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왜 어렵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 시민들이 직접 통치에 나서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실, 가능성, 사례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 등)

3장: 선거
  - 선거는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가? 선거가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가? 

(선거의 필요성, 중요성, 한계) 
  -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얼마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모든 이들의 의사가 투

표 과정에서 고루 반영될까? (표의 등가성, 선거에 작동하는 사회경제적 힘 등) 
  - 지금 우리에게 어떤 선거제도가 필요한가?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의 한계, 직업대표, 비례

대표의 확대 필요성과 의미,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연관성 등)
  - 시민들은 대표자를 뽑을 때 무엇을 고려하는가? (지역, 세대, 학력, 계급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투표 양상) 
  -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을 때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
  - 총선과 지방선거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불법을 조장하는 공직선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새로운 인물이 지역의 다선 의원을 제치고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 (지방선거는 3

선 제한이 있는데 기초의원은 왜 없을까?)

4장: 정당
  -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정당은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권력쟁취를 위해 존재하는

가? 정당은 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 (왜 임시정부는 한독당이 되었나? 왜 이승
만은 정당의 대표가 되기를 기피했나?) 

  - 정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념’과 정당은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가? 민
주당은 정말 진보인가? 국민의힘은 정말 보수인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왜 선거 때만 
되면 중도를 외치는가? 

  - 정당 설립의 문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나 소수자를 대표하는 정당들은 왜 만
들어지기도, 살아남기도 어려운가? (정당법 및 선거제도)

  - 정당에는 정치인만 있는가? 정당에서 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은 정당 활



동에 어떻게 참여 할 수 있는가?
  - 정당과 시민단체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 시민단체의 활동은 위축되고, 반대로 정당원은 

증가하는 최근의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 정당은 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가?
  - 정당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당대표인가 아니면 당원인가? (정당민주주의) 엘리트 정당

에서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은 정말 가능한가? 
  - 우리 정당들은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외부의 명망가에 의존하고 있

는가? 

5장: 시민
  - 지금 여기, 시민은 누구인가? (시민의 민주적 정체성)
  - 왜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과 멀게 느껴질까? (삶의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시민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참여민주주의)
  -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일까? (정치참여)
  -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회참여)
  - 시민이 더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을까? (직접민주주의)
  - 시민교육 없는 민주주의 가능할까? (민주시민교육)

3-2. 외부 의견 수렴: 시민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조합원, 교사 등 8인

연구진은 1차로 도출된 핵심질문들을 바로 확정하는 대신 2단계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우선 본 
교재의 핵심적 독자로 예상되는 직업군 예를 들어 시민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조합원, 교사 등에게 1차
로 도출된 핵심질문들에 대한 자유로의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다. 이들은 연구진이 도출한 1차 
핵심질문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
였지만 전문용어를 최대한 줄이면서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
으며, 이 밖에도 추가로 포함되었으면 좋을 다양한 주제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래 박스에 담긴 내
용들은 해당 의견들을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실은 것이다. 



<1차 핵심질문에 대한 외부 의견>

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모르겠지만 제주변 정치에 관심있는 40대들을 
떠올려보면 열거된 질문들이 관심있는 주제들을 거의 다 다룬 것 같긴 한데 문장이 조금 어렵
게 느껴져요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좀더 다루면 어떨지. 특히 선거로 뽑은 정치인들이 민의를 반영
하지 않는 정치를 할 때 어떻게 제도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을지 등등이요. 우리가 가진 수단이 
투표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 카테고리가 좋고, 흥미가 갑
 각 파트별로 어떤 개념이나 내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싶은지가 질문의 워딩이 명확했으면 좋
겠음

 한국사회의 촛불이나, 탄핵 집회, 시민행동 등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남. 이
러한 사례 소개가 되면 좋겠음. 광장으로 나가는 시민참여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도 하지만, 정당 정치나 대의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포용하지 못하는 피로감, 
한국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주면 좋겠음

 법 만능주의, 전문가주의, 전문가 만능주의, 협소한 의미에서의 사회질서 및 정의로써 법 등이 
화두가 되고 있음. 다만, 법률은 아직도 시민들에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법률/ 조례/ 규칙/ 정
책 등의 개념은 간략하게라도 소개되고, 우리 일상의 법률 및 조례 등의 질서 등이 민주주의
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되면 좋을 것 같음 

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도 천차만별이라서,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좋겠음
- 정치에 회의감은 없고, 시민행동은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음
- 정치에 관심이 많고,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소속이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조금 쉽거나 원론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것 같음.
 어디서 뿌리게 될 까 궁금해지는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가벼운 질문(깨발랄하지만 당찬)과 그동안 의문을 제기하지 않
았지만 들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질문을 던지고, 쉽고 재밌게(전문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친
절하게?) 대답해주 듯이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이 책을 읽다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치는 순간들이 반복되길 기대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 5개 챕터 민주주의, 통치, 선거, 정당, 시민 이 서로 연결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음. 

 ( )안에 내용이 각 챕터의 핵심으로 배치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음.
 전반적으로 현재 정치적 이슈와 방향성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거나 ‘이대로 옳은가?’하는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을 포함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당
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질문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계속)
 다양한 현실 소재들이 많이 언급되면 좋겠음. 그렇지 않으면 사회 교과서 같은 느낌일 것 같음
 질문들이 좀 더 우리입장에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 (질문추가) 12.3비상계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선출되지 않는 고위직 
관료들이 보여준 태도>들이였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료주의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시민의 견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권한을 줄이는 것으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
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을까요?

 (질문추가) 정체성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민주적 태도에 대한 질문도 추가되면 좋을 것같
아요. 일반적인 민주적 시민의 태도와 다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질문추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직업은? ‘정치적 중립’이란 필요한 것일까?
 (질문추가) 자신들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을까?
 (질문추가) 시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인데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은 왜 많지 않을까?
 (질문추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하는 자인가?(大통령 vs 代통령?)
 (질문추가) ‘법대로 해!’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일까?
 (질문추가) 왜 우리나라에서 정당들은 이합집산하면서 끊임없이 이름이 바뀌는가? 이를 개선하
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 (질문추가) 왜 100만명이 넘게 모여도 문제가 되는 이슈나 정책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우리나
라처럼 이렇게 열정적인 집회 문화를 가진곳도 없는데, 그것이 사회변화로 연결이 안되는거 같
은데, 무엇이 문제인가?

 (질문추가) 삼권분립의 현실적 가능성과 관련하여 소수 정치 엘리트가 주도하는 정치 현실에서 
권력  분립이 가능한가?

 (질문추가) 돈이 없으면 선거에 나갈 수 없는데, 피선거권이 소수 정당 등 더 많은 사람에게 돌
아가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 (질문추가) 왜 다수가 뽑은 대통령이 두차례에 걸쳐서 탄핵되었는가?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한건
가?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건가?

 (질문추가) 대한민국의 선거구제와 다른 선거구제의 모델?
 (질문추가) 반영되지 않는 표,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 (질문추가) 대한민국의 비례대표는 본의를 지켜 선출되고 있는가?
 (질문추가)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진보가 있는가
 (질문추가) 시민이란? 
 (질문추가) 민의는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가?
 (질문추가) 교육과 정치? 카테고리가 있으면 재밌을 거 같아요. 정치적 중립성의 모순(헌법의 명
시된 국민 기본권 침해, 권리를 박탈당한 의무), 국정교과서 이런 거요!

 (질문추가) 민주시민교육은 정치편향적 교육인가?
 (질문추가) 정치인들은 시민교육을 좋아할까?



3-3. 2차 핵심질문 도출: 연구진 및 집필진

연구진이 1차로 도출한 핵심질문과 그에 대한 외부의견을 교재 집필진들과 공유하였고, 몇 차례의 
줌 회의를 통하여 각 챕터별 핵심질문을 2차로 가다듬었다. 교재 전체 분량, 각 챕터별 분량을 감안하
여 핵심질문의 수를 7가지 내외로 정하였다. 집필진과 개념 중심 서술의 지양, 쟁점 중심 서술 지향,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서술이라는 큰 원칙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과연 이 교재가 최근 국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혁신적 재구성과 관련한 논의와 실천들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다. 그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자료조사와 분석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
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제시해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추가적으로 2장의 
제목은 원래 ‘통치’로 하였으나 독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국가와 정부’로 바꾸었으며, 
3장은 ‘선거’였던 제목을 ‘선거와 선거제도’로 구체화하고, 5장 역시 제목을 ‘시민’, ‘시민사회’, ‘시민정
치’를 두고 고민하다 보다 실천적인 차원(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치’로 최종 확정하였다. 아
래 제시된 것은 연구진과 집필진이 집필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도출한 핵심질문들이며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룰 때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인지 그 대강을 제시한 것이다. 

1장: 민주주의

1. 헌법 속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 민주주의(정)과 공화정(국) 
 -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원 
 
2.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한국 보수/극우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 헌정화된 민주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3.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 시민정치와 견제적 민주주의 
   
4. 민주주의는 전체주의/권위주의/독재와 공존할 수 있는가? 
- 극우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고,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 역사적 파시즘과 ‘21세기 파시즘’ 



 
5.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 
-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위협 
 
6.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예: 관료, 검사, 판사 등)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 

- 민주주의와 관료주의 
- 민주주의와 능력주의 
 
7. ‘법 만능주의’는 어떻게 정치와 사회를 해치는가? 
- ‘법의 지배’와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 
- 사법통치와 민주적 법치주의

2장: 국가와 정부

1. 국가와 정부, 어떻게 다를까? 
- 정치언어로서 국가와 정부(state vs. government)   
- 국민국가의 출현과 근대정치의 특성 
- 국가의 강권력 독점(군대, 경찰, 정보기관) 의미와 제도

2. 정부가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방법은? 
-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의미
- 정부는 시민의 삶에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수평적 책임성/수직적 책임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3. 삼권분립, 셋이 견제한다? 왜? 어떻게? 
- 권력분립 이론의 발전과정, 유형 
- 민주정에서 입법부 제1원리
-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한 차이

4. 국회가 민주정의 심장인 이유는? 
- '국회'라는 우리나라 입법부 명칭은 어디에서 왔을까?
- 국회 신뢰도 꼴찌? 우리나라만 그럴까? 이유는?



- 법률 제/개정, 위임임법 통제, 예산 심의/확정, 행정부 통제  

5. '대통령', 제도가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데...
- 대통령이 민주정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6. 사법부가 민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 사법기관들 간의 견제와 균형 장치들
- 법관의 독립성 보장 및 강제 장치들

7. 지방의회는 있는데 지방정부는 왜 없을까?  
- 지방의회만 있고 지방정부가 없는 이유: 제도연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같은 일, 다른 일
- 지방정부를 주민이 만드는 방법

3장: 선거와 선거제도

1. 현대(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왜 중요한가? 
-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대표의 선출과 책임을 묻는 기제
- 민주주의와의 관계

2.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 
- 대표 모델: 주인-대리인 모델, 신탁자 모델, 축소판 모델   
- 지역구 이익과 전국적 이익
-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선거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 의석배분방식(당선자결정방식), 선거구 크기, 투표방식, 진입문턱 
-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4. 선거제도는 왜 중요하죠?



- 선거제도의 전략적 효과: 정당의 선거전략과 정당 간 경쟁 구도 
-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 안정성
- 비례성과 안정성은 반비례 관계인가요?
- 책임성은 비례대표제보다 단수다수제에서 더 우월한가요? 

5. 정치 양극화 시대에 필요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 한국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와 문제점
- 대안적 선거제도의 유형 제시(대통령 선거제도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 비례선거가 꼭 필요할까요? 
- 비례의석과 총의석을 늘려야 할까요?
-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는 제도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약화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6.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기존 선거제도 개정 방식의 문제점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개정 방식의 사례

7. 선거법은 정치적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가? 
- 규제 중심의 선거법에 문제점
- 정치적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4장: 정당

1. 정당은 사회운동, 이익단체와 무엇이 같고 다를까?
- 정당의 개념, 그 모호함과 대략적인 정의. 이익집단, 사회운동과 정당의 공통점과 차이점

2. 정당들은 서로 다를까? 아니면 비슷할까?
- 갈등의 편파적 반영으로서의 정당 vs 포괄정당.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체성. 최근 정당 유
형 변화

3. 정당은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
- (합법) 정당 설립의 요건, 지역 정당이 불가능한 법적 제약

4. 팬덤은 정당정치를 강화할 수 있을까?



- 포퓰리즘을 보는 두 가지 시선과 양면성. 팬덤 정치와 정당 정치의 관계 

5. 정당은 어떻게 운영될까? 
- 정당 내부 민주주의 vs 정당 체제의 민주주의. 미헬스의 철칙. 정당 운영 방식. 진성당원의 
의미와 역할

6. 풀뿌리 정치는 중앙 정치로부터 자유로울까? 
-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중앙 정치의 하부기구로서의 지역 정치와 그 한계

7. 정당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무엇일까? 
- 한국적 특이성(당원의 증가).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중요성. 운동정치와 정당정치의 관계. 정
당에 의한 민주화와 정당을 통한 민주화. 시민의 역할 등

5장: 시민정치

1. 지금 여기, 시민은 누구일까?
- 시민의 민주적 정체성, 범주, 역할

2. 우리의 삶과 가깝게 느껴지는 정치는 없을까?
- 삶의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 아파트/직장민주주의, 종교와 정치, 정치적 중립성 등 문제 포함

3.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일까?
-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정치참여의 사례들 논의

4. 민주주의가 시민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다양한 사회참여의 사례들 논의
-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동료 시민과 연대

5. 시민이 직접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직접민주주의와 직접행동에 관한 논의
- 시민정치와 게엄 이야기 포함

6. 시민정치의 무대는 어디이고 어떤 모습일까?



-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
-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 결사의 권리 주제 포함
-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혹은 동원 문제 포함

7. 민주주의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



4장. 교재 초안 검토

4-1. 연구진 자체 검토

3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집필진은 각 챕터별로 도출된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교재 집필에 나섰고, 그 
초안을 6월에 수합하였으며, 이를 연구진이 우선 자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절에서는 연구책임자인 김
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이하 연구책임자라 칭함)가 정리한 초안에 대한 총평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
다. 
우선 연구책임자는 준비하고 있는 교재의 독자가 시민교육을 담당할 활동가나 교사 그리고 정치사회

적 현실에 약간의 관심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임을 환기시키며, 개념 중심의 대학 교재와 차별화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달리 말하면, 집필진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관심사나 주장을 담을 수도 
있지만 범용성이 있는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난이도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눈높이로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념 중심 서술보다는 현장 중심, 문제 중심의 서술이 필
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였고, 유사하게 AI가 답할 수 있는 사실들을 많이 포함시키기 보다는 
한국의 정치사나 정치, 경제 현실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풍부하게 다뤄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여론조사나 통계, 지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감나는’ 
교재 작성을 부탁하였다. 이와 더불어 투표 차며, 집회 참여, 정당 가입, 시민단체 후원, 청원 서명 등
과 같이 이제 막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이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모델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각 챕터별로 추가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쟁점이나 질문 혹은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

하였다. 

1장: 민주주의 

- 왜 12.3 이후 한국 시민들은 계엄선포에 반대했나? 왜 일부 군인들은 명령을 거부했나? 
- 왜 일부 사람들은 계엄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했나? 
-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법 위에 있나? 대통령은 통치를 하나 
정치를 하나?  

-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 군 지휘관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해도 일단 복종해야 하나? 

- 왜 민주정, 민주주의가 독재나 군주정보다 나을까?
- 민주주의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비판자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귀족주의 엘리트주의) 
- 대중의 직접행동과 민주주의



- 어떤 민주주의가 바람직한가? 선거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어떤 한계를 안고 있나? 
(과연 시민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투표하는가?)  

- 촛불. 응원봉 행동, 광장의 행동 
- 극우파의 약진? 우익과 좌익, 정치적 이념은 무엇이고 왜 생기나? 왜 사람들은 정치이념을 
갖게 되나? 왜 지금은 극우의 시대인가?  

  
2장: 국가와 정부

- 국가, 정부와 시장,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치의 보편성 
- 나의 삶에 국가, 시장이 미치는 영향 (외환위기, 기후위기)
-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국가 주권. 인민주권 
- 군대의 작전권. 국가의 주권의 제약과 한계. 미군의 주둔, 국제 무역규범의 제약
- 법은 국회가 제정하나? 행정부의 입법권, 비상계엄 선포권, 전쟁 선포권 (미국의 예) 
- 신자유주의 이후 탈정치화 정치적 배제의 수단으로서 법, 사법의 정치화, 선출되지 않은 권력
- 국가주의 법 현상. 탈정치화 정치적 배제의 수단으로 법이 동원, 법의 형식화를 통해 법을 
법조관료의 전유물로 만다는 현상 

3장: 선거와 선거제도

- 보통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추천, 추첨, 추대의 방법, 대중의 무지 판단력 부재 
  (보통선거 확대의 역사, 그 한계에 대한 비판, 중국식 일당 독재, 싱가포르 이광요 주장한 

1인 2표제 등등 ) 
- 직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국민투표를 일상화할 수는 없나?) 
- 대만 총통제, 군사독재 등 선거제도 폐지의 이유와 명분 (한국 유신체제, 5공체제) 
- 재산권, 자본주의 불평등과 1인 일표제의 모순적 공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 미국대
선에서 나타난 엘리트주의. 계급타협으로서 선거와 선거 민주주의를 통한 극우의 집권 등 
선거 자체의 위기

- 왜 기업의 사장은 선거로 뽑지 않나? 왜 리동장은 선거로 뽑지 않나? 
- 선거의 선택은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하나? 선거법, 정당법, 공직 선거법은 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좌우하나? (정당이 없는 선거는 가능? 양당제와 다당제 하의 선거, 비례제와 지역
구 중심 의회) 

- 입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에 들어가야만 하나? 
- 현대 모든 국가는 금권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 시민교육이 
없는 나라에서의 선거, 숙의민주주의로 보완되지 않는 나라에서의 선거  



-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들의 배신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국민소환제) 
- 선거로 선출된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나?  
- 한국의 지역주의, 하층민의 계급배반투표는 왜 발생하나?  
-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 (만약 한국의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이 이재용을 유죄판결했다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유
죄를 선고했다면) 

- 선거밖 정치는 선거정치를 어떻게 규정하나? 선거 밖 정치의 힘과 한계 
- 청년층과 노동자 층은 왜 투표 참가를 주저하는가? (정당 파트에서 서술할 수도 있음)

4장: 정당 

- 국가와 정당. 군사정권 하에서는 학생운동이 야당. 한국에서 여당과 야당은 다수 국민을 대
표하나? 왜 이승만은 정당 대표가 되기를 거부했나? (정당활동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가?) 

- 정치가(정당인)과 지식인(그람시), 정치불신 타락한 정치는 제도의 산물? 왜 미국과 한국에
는 유독 정치불신이 높나? 세습정치(일본)과 선거정치  

- 민주화이후 사회운동가들은 왜 정당조직화에 나섰나? 정당참여를 주저한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이었나?

- 20세기 이후 각 나라(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새 정당 건설의 시도와 그 경과  
- 한국 정치제도에서 정당간의 이념적 차별성이 존재하나? 정당간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나? 

- 양당제도는 어떻게 민의를 왜곡할 수 있나? 
- 전통적 정치행위와 현대적 정치행위
- 정부조직, 관료집단은 중립적인가? 대만의 정당체제, 소련 중국의 정당-관료 체제. 한국 고
위 관료, 사법관료들의 이후 진로 선택 

- 지역정당, 왜 박정희 군사정부는 정당결성을 통제했나? 왜 김대중 정부는 지구당 제도를 
폐지했나? 건강한 시민사회 조직없이 정당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 왜 기초의원은 정당추천제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나? 

5장: 시민정치

- 광장의 시민은 왜 현실정치의 주역이 되지 못하나? 광장이 닫히면 이제 유권자로?  
- 한국의 4.19, 6월 항쟁, 촛불시위, 탄핵 반대 시위. 각 나라의 검거 운동  
- 자생적 시민사회와 국가동원적 시민사회 
- 한국 관변단체들의 정치적 역할 



- 독재정권은 어떻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제거했으며, 노조 민주주의의 싹을 제거했는가? 
학교 지배구조를 행정의 하부구조로 만들었나? 

- 기업별 노조는 어떻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차단하나? 
- 시민운동의 정치개입의 한계? (낙선낙천운동, 물갈이 연대, 빅텐트론, 민주통합당 실험, 후
보 선출 여론조사, 일본의 혁신자치제, 포르토 알레그레, 박원순 시장의 실험 등)

-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차제 제도 도입후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중앙정치 방식의 전
국화, 마을 민주주의 운동(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과 한계. 

-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생력 없는 민주주의, 시민참여의 한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생산자 
민주주의 등의 실험) 

- 신자유주의 하의 시민의 소비자화, 혐오정치와 팬덤정치, 가내정치 (구자혁) 
- 지구시민이 국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의 한계와 가능성 (기후행동 평화운동)

4-2. 연구진 및 집필진 워크숍 (2025.07.23.)

앞선 절에서 제시한 연구진의 검토 의견을 가지고 집필진들과 집중 논의를 위해 2025년 7월 23일
(수)에 좋은세상연구소에서 모든 집필진 및 연구진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우선 공동연구진이 중간보고회 때 제기된 심사 의견을 집필진에게 전달한 후, 연
구책임자가 앞선 절에서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발표하였다. 연구진이 집필진에게 전달한 중간보고회 심사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제시된 초안은 여전히 너무 어렵고 학술적임, 시민교육/정치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준(중학생이 읽어도 이해될 수준)과 형식(교과서 참고)이어야 
할 듯, 집필된 교재를 가지고 어떤 정치교육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볼 수 있을지 제시해주면 좋을 듯함, 
교재를 읽고 나서 무언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실천적인, 활동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
되었으면 좋겠음,  너무 욕심으로 부려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한 듯 보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20대 남성 극우화 등)이 담기면 좋을듯 함, 교
과서 등을 참고하여 형식적 다양화와 통일성 제고가 필요함. 이러한 중간평가 심사의견과 연구진의 교
재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나눈 후 집필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자리에서 제기된 쟁점은 준비 중인 교재의 성격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개념이 

아닌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는 교재를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한 교안처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둘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단 워크숍 당일 기준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교양서
에 가까운 교재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중간평가 결과를 따라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하고, 다양한 자료를 바
탕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 추가 등의 노력을 하되, 교안
을 만드는 작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해당 챕터별로 핵심질문이나 키워드 
등을 요약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제시하기로 정하였다(교재 제작을 위한 통일된 서식은 <붙임 1> 참고). 



[그림 4-1] 연구진 및 집필진 워크숍 모습

4-3. 외부 전문가 검토 (2025.08.20)

제출된 교재 초안은 연구진과 집필진만이 아니라 현재 시민교육, 정치교육을 행하고 있는 활동가 및 
전문연구자에 의한 검토를 거쳤다. 총 3인의 외부 전문가가 교재 초안 검토에 참여하였는데, 일상의 민
주주의를 촉진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연구, 교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소속 활동가 1인, 정치보드게임과 정치워크숍키트를 통해 정치를 교육하는 단체 대표 1인, 00대학
교 일반사회교육과 소속 정치학 전공 교수 1인이 참여 하였다. 활동가 1인과 단체 대표 1인은 2025년 
8월 20일(수) 오후 4시-6시 좋은세상연구소 회의실에서 직접 검토 의견을 나누었고(김동춘 연구책임자 
및 김원석 공동연구원 참석), 교수 1인은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별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다. 연구진은 사전에 이들에게 교재 초안뿐만 아니라 연구 소개 자료를 공유하여 연구의 취지를 상
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재 초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부탁하였다. 이하에 제시
된 활동가(2인) 의견은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교수 의견은 제출된 의견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교재 초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활동가 2인)>

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가르쳐도 재미없는 주제이자 영역인 듯함. 그래도 제기된 질문들 흥미로
웠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방식도 좋음

 다만 내용적으로 쟁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 사이에서 확실한 
방향을 잡을 필요 있음

 시민들은 12.3 내란 이후 제기된 무수히 많은 정치적 쟁점들 예를 들어 대통령제를 이대로 내
버려 둬도 되는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주주의를 위해 현실에
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쟁점 중심 서술로 방향을 확고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활동가들이 정치교육을 할 때 활용 할 교안이라면 개념에 대한 체계적 소개가 오히려 더 중요
하다고 보임. 그러나 그런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있음(참고: 선거연수원, 2016, ‘민주시민교육 
표준모델’)

 물론 개념에 대한 체계적 소개를 기존에는 딱딱하게 했다면 좀 더 쉽고 재밌게 할 수는 있음. 
그런데 이 역시 최근 발간된 책이 있음(참고: 양재진, 2025, 『정부의 원리』)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흔한 개념 중심의 서술을 반복하기 보다는 오늘날 제기
되는 쟁점들에 대한 집필진의 고유한 설명, 쟁점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있으면 좋을 듯

 정치교육을 하려는 활동가들 역시 이 교재에 서술된 다양한 질문과 쟁점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의 고민을 더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듯함

 모든 쟁점들을 이 교재에서 다 다룰 수 없기에 미처 다루지 못한 그러나 중요한 주제나 후속
적인 질문이 있다면 본문 어딘가에 포함시켜 주면 그러한 질문 자체가 활동가들이 교육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물론 개념을 제외할 수는 없는데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거나 본문의 앞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본문이나 뒷부분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음

 교재가 다루는 정치의 영역, 개념, 쟁점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특별히 중요한지 혹은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혹은 이들을 가로질러 집필진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잘 드러났으면 좋겠음

 챕터별로 어떤 글은 에세이처럼 느껴지고 어떤 글은 학술논문처럼 느껴짐. 선거 부분은 특히 
다른 장들에 비해 너무 어려움

 이러한 논조의 차이를 통일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굳이 통일시켜야 하나 생각도 듦. 각 집필진
의 개성을 살려 내버려 둔 채, 서장에 전체의 챕터를 가이드하는 글을 쓰면 방법, 아예 5챕터
를 각각의 소책자로 만드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 이 교재가 과연 민주당 혹은 진보진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소구력이 있을까 하는 점. 일부 
글들 속에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 편향적인 것처럼 비쳐지는 내용이나 서술방식들이 보임

 각 챕터별로든 교재 전체적으로든 시민들이 이후에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
거나 알려주었으면 좋겠음.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길 바람



<교재 초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교수 1인)>

I. 총론

 이 책은 정치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진 정치 초년생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이론이나 개념 중심
이 아닌 사례와 쟁점 중심의 글을 쓰는 것이 목표. 

 따라서 5개 챕터가 모두 균등하게 글의 수준을 맞추고, 이념이나 개념 중심이 아닌 사례와 쟁
점 중심의 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함. 

 글의 수준은 성인 정치 초년생이고, 글은 한국정치의 사례와 쟁점을 중심으로 집필하는 것이 
집필 기준이라는 것임.  

 현재 초고 상태의 글들을 읽어 본 결과, 글의 수준과 사례 및 쟁점 중심 집필 기준에 가장 근
접한 글은 1장이라고 보여 짐. 1장 민주주의 글은 성인 정치 초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글도 이론이나 개념 중심이 아니라 한국정치의 중요한 사례와 쟁점을 중심으로 집필되어 있음. 

 따라서 나머지 4개 챕터도 현재로서는 글의 완성도가 가장 높고 책의 편집 취지에도 가장 근
접해 있는 1장 민주주의 글을 집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 제안함.   

 1장 이외의 챕터들이 1장 글의 수준에 맞추고, 1장처럼 한국정치의 사례와 쟁점을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  

 이외에도 총론에서 더하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 국가와 정부, 선거, 정당, 시민정치 이외에도 
이데올로기(자유주의, 보수주의, 공화주의, 사회민주주의, 파시즘 등), 권력·권위·정당성, 정치 
커뮤니케이션(뉴미디어 정치, SNS 정치 등) 같은 주요 주제가 이 책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
임. 이데올로기, 권력·권위·정당성, 정치 커뮤케이션을 5개 챕터에서 적절히 나누어 첨가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함.   

II. 각론

1장: 민주주의
 지금 상태로 좋음. 

2장: 국가와 정부
 국가론(사회계약론, 다원주의 국가론, 엘리트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등)을 첨가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함. 

 국가와 정부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등 주권론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는 것
이 어떨지 제안함. 

 한국국가의 특징과 한계 및 개선대안 등을 첨가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함. 



(계속) 

3장: 선거
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글임. 
 사례를 한국 선거제도로 한정하고, 선거제도도 선거구제도와 대표결정방식으로 한정하고 기표
방식은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함. 기표방식까지 설명하면 한국선거 제도와 무관하고 상당
히 수준이 어려워 짐. 

 한국 선거에서 정당들이 표를 동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균열. 즉 이데올로기 균열, 지역 균열, 
세대 균열, 계급·계층 균열, 페미니즘 균열 등을 설명하고 이를(특히 지역주의) 극복하는 대안 
선거제도를 첨가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함. 

4장: 정당
 사례를 한국 정당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함. 
 한국 정당사와 한국정당의 특징을 내용에 첨가하는 것을 제안함. 
 특히 한국 양당제의 역사와 문제 및 극복대안을 내용에 첨가하는 것을 제안함. 

5장: 시민정치
 글을 읽기 전까지는 ‘시민정치’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음. 제목을 바꾸거나 시민정치 정의를 
글의 맨 처음에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함. 

 시민, 국민, 인민에 대한 구분을 글의 내용에 짧게라도 첨가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 함. 
 people을 ‘시민’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견과 논쟁이 있을 듯함.  
 글의 내용상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주권이나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한국정치를 
주장하는 듯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이를 보완하는 여러 유형
의 민주주의를 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함.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 민주주의 
뿐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의회 등의 사례를 한국정치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함. 



5장. 시범강의

교재 초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 의견들을 집필진들과 충분히 공유한 후 집필진들은 초안 수정, 보완 
작업에 들어섰다. 이와 동시에 9월부터는 예정된 두 차례의 시범강좌(각 회차별 5차시 구성)를 진행하
였는데, 1차 시범강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협조 아래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
로 동시에 진행하였다. 2차 시범강의는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지역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신청한 당원들
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정당 당원들의 경우 본 연구진이 교재를 
만들 때 그 핵심 교육 대상으로 상정한 대상들이었기에 목적을 가지고 해당 기관들이 교육에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섭외하였다. 연구진은 강의와 교재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 설문지를 
<붙임 2>와 같이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5-1] 시범강의 웹포스터 (공동주최 기관 자체제작)

 



[그림 5-2] 시범강의 홍보 배너 및 현장 사진

       



5-1. 1차 시범강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차 시범강의는 2025년 9월 3일(수)~10월 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 보건의료노조 희망터
에서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오프라인 18명, 온라인 19명으로 총 37명이었다. 시범강의는 준비한 발표자
료(PPT)를 중심으로 집필진이 각 챕터의 주요 내용들을 1시간 20분 가량 설명하고 이후 질의 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10명이 참여한 강의 평가에 따르면 1차 시범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
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3명)와 ‘그렇다’(7명)는 긍정적 대답이 이루어졌다. 각 강좌별로도 참여한 
인원이 차이가 있지만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는 대답이 계속되었다. 

<표 5-1> 1차 시범강의에 대한 강좌별 만족도 평가

강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불참했다

1 민주주의 3 4 1 - - 2

2 국가와 정부 3 6 1 - - -

3 선거와 
선거제도 3 4 2 - - 1

4 정당 4 3 - - - 3

5 시민정치 3 6 1 - - -

주관식 평가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이번 시민정치교육 과정에서 좋았던 점 혹은 개선
이 필요한 점을 적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향후 시민정치교육 교재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주제
나 내용은 무엇인지 적어달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대체로 참여자들은 쟁점을 중심으
로 가급적 쉽게 설명하려고 한 이번 강좌에 대한 만족을 보였으며 교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라는 기
대를 내보이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쉬운 사례나 설명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향후 시민정치교육 교
재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주제에서도 보다 실천적인 사례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편, 1차 시범강의는 공동주최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측에서 매회차마다 별도로 평가를 하기도 하
였는데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 많아 매우 도움이 되었고, 조금씩 알고 있던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1차 시범강의 평가 내용은 집필진(강사진)에게 공유되어 2
차 시범강의 및 교재 작성에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시범강의에 대한 주관식 평가 결과>

I. 좋았던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점

 5강 주제별로 교육내용이 조속히 완성되길 바랍니다.
 기본적인 것이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 
 시민정치로 접근해보려는 새로운 시도가 좋습니다. 
 5강 교육주제 구성이 좋았고, 강사님들이 교육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시어 이해가 쉬웠다.   
 개념교육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쉬운 사례를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 
 재미있고 이해가 쉬었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전달하려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강의가 길어지고 뒷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
고 시간에 쫒겨 넘어가는 것이 아쉬움.

 시민 정치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현실 발전을 기할수 있을 것 같다. 
 교육내용의 체계적인 정리와 쉬운 강의가 필요하다.   
 저는 온라인 줌 교육을 받았는데 줌 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같은 주제와 내용으로 1일 

5강으로 앵콜 교육을 제안드립니다.

II. 향후 시민정치교육 교재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 공화국, 공화주의,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우익이란?  
 지자체 의회 (도의회, 구의회 등) 제도에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무용론도 제기되는 시기
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한계점, 대안제시 등에 관한 부분을 교육 받고
싶어요

 시민이 만들어가는 정책활동사례 교육 
 시민정치운동의 새로운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는 교육 
 5강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다”에서 감명
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시스템, 정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
졌다.  

5-2. 2차 시범강의: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지역위원회

2차 시범강의는 2025년 10월 15일(수)~11월 12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더불어민주당 구
로구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회차별로 차이가 있으나 15명 안팎이었다. 강사진
들은 1차 시범강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2차 시범강의 대상이 정당의 당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1차 시범강의 자료를 수정, 보완하였다. 진행은 1차 시범강의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다만 2차 시
범강의에서는 온라인 진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또한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마지막 5회차에 종합평가
를 하게 되면 5회차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만을 듣는 구조라는 문제의식 속에 2차 시범강의에서는 1회
차를 제외한 2-5회차 마다 연구진이 준비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1차 시범강의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시범강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답변을 대체로 했으
며 ‘보통이다’는 답변도 3인에 의해 제기되었다. 

<표 5-2> 2차 시범강의에 대한 강좌별 만족도 평가

강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불참했다

1 민주주의 - - - - - -
2 국가와 정부 5 2 - - - -
3 선거와 선거제도 9 8 1 - - -
4 정당 7 3 - - - -
5 시민정치 5 5 2 - - -

주관식 질문과 관련해서는 1차 시범강의 때보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1차 시범강
의의 결과를 강사진들이 자료 및 강의에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1차 시범강의 이후 
연구진은 강사진(집필진)들에게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거듭했는데 그래서인지 ‘명쾌한 
설명’, ‘쉬운 설명’과 같은 평가들이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2차 시범강의 때에는 ‘이런 강의가 시범강의
로만 진행되지 말고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는 식’의 제언들이 이어져 향후 집필진과 개발
된 교재를 중심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을 더욱 잘 준비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집필진(강사진)들 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들 역시 개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강의가 가능하도록 ‘교안화’하
는 작업도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2차 시범강의에 대한 주관식 평가 결과>

I. 좋았던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점

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민주주의와 국가라는 개념을 조금 더 가깝게 세분화해서 고민해보고 재
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공학 전공한 공돌이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런 종류의 사회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는데 
무료라 더 좋았음

 이번 강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또는 지키기 위한 의지가 더욱 생김



<2차 시범강의에 대한 주관식 평가 결과>

I. 좋았던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점 (계속)

 쉬운 설명과 해설
 짜임새 있는 강의 진행과 명쾌한 설명 좋았습니다. 
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서 좋았음
 현 선거제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보완해도 괜찮겠다는 제도들을 알았음
 조금씩 알아가니까 좋습니다. 
 다양한 선거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수님 설명 너무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강의해주셔서 지루하지도 않고 또 듣고 싶네요. 
 알고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II. 향후 시민정치교육 교재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 개념이 아닌 현실 속 쟁점을 바탕으로 진행된 강의 덕분에 어렵게만 느껴졌던 민주주의, 국가
와 정부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강의가 시범강의로만 진행되지 말고 이
후에도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함께 운영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의 또는 민주주의 토의의 재료로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토의용 질문들이 중간 중간에 많
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더 많은 당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 필요
 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 기술의 급격한 발전 특히 인공지능, 자율로봇, 우주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에 미치게 될 영향
에 대한 내용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현실감 있는 교육-실천을 위해 구체적 사례를 더 알려주면 좋겠음
 타임테이블이 간략하게라도 있었으면 좋겠음. 시간이 길어져 일정을 조금씩 미뤘음
 좋은 교육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라 각각의 큰 주제들을 2시간 내에 교육 받으려니 벅찬감이 
있습니다. 

 시민정치교육을 꾸준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이런 시민정치교육이 있어 너무 좋았지만 다른 나라처럼 유아시기부터 공교육으로 자리잡을 
수는 없는지 아쉽습니다. 시민정치교육이 확대되고 앞으로는 공교육에서도 민주교육, 시민정치
교육이 기본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지방자치, 생활정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 국가단위에서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결론

6-1. 활동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정치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데 있음. 특히 이제 막 정치적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을 주된 독자로 상정하여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현실 
문제나 쟁점들을 명료하게 다루는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의 정치교육 교재와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였음. 대체로 이들은 
개념 중심의 ‘교과서적 서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음. 정치교육 프로그램들 역시 운영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정 주제 중심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음 
(1~3월)

  - 연구진은 사례조사 및 12.3 계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종
합하여 각 챕터별로 핵심질문을 추려냈고, 이를 다시 시민단체 활동가 및 교사 등 해당 
교재의 핵심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검토를 받았음. 이후 다시 집필진과 함께 최
종적으로 각 챕터별로 7개 안팎의 핵심질문을 추려냈음(3~4월)

  - 이후 최종 확정된 질문을 바탕으로 교재 초안 작업에 들어갔고, 초안 제출 이후(6월)에는 
연구진 내부 검토(6월), 연구진-집필진 워크숍(7월), 외부 전문가 검토(8월) 등을 거쳐 2
차 교재 수정에 나섰음

  - 앞선 주요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교재와 교안 가운데 어떤 성격의 자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음. 다양한 쟁점을 다룬 교양서에 가까운 교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활동가 등이 정치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안을 만드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음. 엄연히 성격이 다른 둘 모두를 충족시키는 자료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판단 아래 연구진 및 집필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쟁점을 다룬 교양서에 가까
운 교재를 만들기로 함

  - 9월~11월 사이에는 개발된 교재를 중심으로 2회(총 10차시)에 걸쳐 시범강의에 나섰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은 다시 교재를 최종 수정, 보완하는데 활용 되었음 

  - 시범강의에 참여한 이들은 대체로 강의에 만족해했으며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
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데 높은 만족을 보였음. 그러나 여전히 어렵다는 지
적도 있었고, 좀 더 많은 쟁점들을 다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제기되었음

  - 다만, 시범강의에 참여한 이들은 매우 첨예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쟁점 중심의 정치교육 교재가 필요하다는 본 연구진의 의도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것으
로 보임. 그럼에도 보다 쉬운 서술이나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함



6-2. 교재 요약

주제 핵심질문 핵심용어 

민주주의

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인가? 우리 헌
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계엄을 정당화했는데, 도대체 자
유민주주의는 무엇- 법조인 같은 엘리트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한
가?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 시민(국민)이 주권자라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민주주의에서 ‘법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법치가 ‘법조인지배’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참된 민주적 법치는 어떤 것인가? 인가?

 극우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고 어떤 배경에서 준동하고 있는가? 21세기에 
또다시 파시즘이 부활하고 있는 것일까? 

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는 조건에서 과연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 헌정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법 심사,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
주주의, 시민주권, 시민의회, 법치, 극우, 파시즘, 포퓰리즘, 자본주의, 금융자본
주의, 전투적 민주주의

국가와 정부

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대체 뭘까?
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만 하면 될까?
 견제와 균형, 왜 해야 할까?
 국회에 속한다는 입법권이 뭘까?
 행정권이 대통령이 아닌 정부에 속한다?
 법원은 독립되기만 하면 될까?

국가, 정부, 주권, 국민주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입
법권, 대의제 의회, President, Government, 법 앞의 평등, 참심제

선거와 선거제도

 현대(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왜 중요한가?
 누구의, 누구를 위한 ‘대표(representation)’인가?
 선거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 비례대표제는 책임성을 약화하고 정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가?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고 공정한가? 

민주주의, 주인-대리인, 축소판, 당선결정방식, 선거구 크기, 기표방식, 1위대표
제, 결선투표제, 명부형 비례대표제, 혼합형 다수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 대표성, 공정성

정당

 정당은 사회운동단체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정당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까?
 정당들은 서로 무엇이 다를까? 아니면 비슷한 것이 더 많을까?
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될까?
 팬덤 정치는 정당정치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에게, 정당은 꼭 필요할까?

정당, 간부정당, 대중정당, 지역정당, 공천,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포괄정당, 
카르텔 정당, 내부 민주주의, 과두제의 철칙, 팬덤 정치, 포퓰리즘, 운동정치, 
촛불시위

시민정치

 지금 여기, 시민은 누구일까? 
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일까
 우리의 삶과 가깝게 느껴지는 정치는 없을까? 
 시민정치는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을까?
 시민사회에서 이뤄지는 시민정치의 실천은 어떤 모습일까?
 시민이 직접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 민주주의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시민, 시민정치, 숙의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시민사회, 정치참여, 사회참여, 
직접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6-3. 연구결과 활용방안
  - “시민정치교육 교재개발 연구: 시민은 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붙임 

3>에 실린 교재(안)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의 원고 형태를 띠고 있음. 
아울러 이 도서는 단지 시민들에게 읽히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
는 시민정치교육의 교재로서 성격을 지님. 즉 시민들이 이 도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관점에서 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현장에서 시
민정치 교육을 실행하는 기획자나 강사들이 이 도서를 토대로 교육 과정이나 강의를 
기획하는데 참고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해서는 선행논의 검토, 사례 검토, 두 차례의 시민정치 시범교육
을 통해 교재 원고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음. 이후 좋은세상연구소는 이 사
업을 지원한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및 출판사 등과 협의하여 본 교재를 공식적인 도
서로 출간하고자 함 

  - 더불어 좋은세상연구소 자체적인, 혹은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교
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교재 내용에 기반한 다양한 시민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일종의 교과서의 의미를 지니는 교재 출판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시민정치
교육을 실행할 교육현장 주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정치교육 강의교
안, 교육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 개발과 시민정치교육 기획자 및 강사들의 역량강화
를 위한 교육 개발로 성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구상도 논의 중에 있음

  - 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의 토양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에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 실정에 맞는 시민정치교육의 체계화와 확산  
     일반인들이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거리감과 부정적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시민정치교육의 성과를 수렴하고 체계화함 
    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인 시민정치교육 수행을 위한 방향 설정 

  - 특히 그간 시민정치교육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공교육 과정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 정치에 아직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정치에 관한 기본지
식을 제공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 그리고 이미 정치에 큰 관심을 지니거나 왕성
하게 참여하고 있는 소위 정치 관여층을 위한 강좌 등은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그 
중간에 위치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동기도 있지만 주저함이 있거나 어떻게 해
야 할지 모르는 시민들에 대한 접근이 부재한 상황. 이번 연구결과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동기는 있지만 정치에 대한 기존 부정적 통념이나 인식 때문에 정치
와 자신의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시민들, 촛불시위 등에 참여했으나 다음
의 참여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민들 (새내기 유권자, 시민단체에 가입한 시
민, 정당활동 지망 청년, 실제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 등)을 주된 대상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어 시민정치교육의 학습자 집단에 대한 고른 접근에 특장점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번 연구결과를 출발점으로 한 이와 같은 후속 시도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우
리 사회 시민정치교육의 발전에 좀 더 확장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이번 연구
에서는 시민정치의 핵심을 구성하는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후 시민정치와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교재의 기획도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좋은세상연구소를 중심으로 시도될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이 공교육 과정이
나 평생교육 과정, 혹은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안
착됨으로써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민정치교육 체계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1> 교재 서식

  * 구성: 서론(흥미유발), 기본(개념)소개, 본론(챕터별로 7개 가량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 결론
(실천적 제안)

  * 문체: 서술식 / 경어체
  * 분량: 30페이지 (A4 기본양식, 전체 200페이지 내외)

#장. (제목)

해당 장에 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사례나 해당 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등을 포함하는 여는 
글도 부탁드립니다. 

(두 칸 띄기)

Q. 국가와 정부, 어떻게 다를까? (대질문, 예시)

정치언어로서 국가와 정부 (소질문, 예시)   
(예시) 여기서는 정치언어로서 국가와 정부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정부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언어로서 국가와 정부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서복경 교수는 『국가와 정부』라는 책에서 국가와 정부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습니다.

(두 칸 띄기)

Q. 정부가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방법은? (대질문, 예시)

국민국가의 출현과 근대정치의 특성 (소질문, 예시)
(예시) 여기서는 정치언어로서 국가와 정부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정부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언어로서 국가와 정부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와 정부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언어로서 국가와 정부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정부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개념

* 핵심개념은 꼭 필요한 것에 한하여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작성 부탁드리며 챕터별 총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국가: 국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예시)
 - 정부: 정부란 저것을 말합니다. (예시)

근대 정치 특성(표 제목)

근대 정치 특성 근대 정치
가 나 다 라 마

 * 출처: 

더 보기

별도로 소개해 주고 싶은 구체적 사례 등이 있을 경우 여기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생각(그림제목)

 * 출처: 단비뉴스(12/3/2)



찾아보기

(참고문헌 전에 들어갈 코너입니다. 독자들이 직접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 다양한 정보들의 출처
를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뤄진 내용과 다뤄지지 않았으나 추천하는 정보목록을 
총망라하여 아래 샘플을 참고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하 예시)

<웹사이트>
  국회,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

 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main.do

 
<도서자료>
  서복경,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2013, 후마니타스)

<영상자료>
  교실에도 울려퍼진 파면 선고, 정치교육 강화해야 (MBC 뉴스, 2025/04/04)

<기타자료>
  (그림)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참고문헌> (가장 마지막에 별도 페이지 할애하여 작성)

(예시)

서복경. (2025). 국회와 정부. 후마니타스.
서복경. (2025). 국회와 정부의 개념 구분에 관한 소고. 정치학회보, 27(2), 152-158. 
MBC. 2025/02/11. 국회와 정부를 논하다.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


<붙임 2> 설문문항(시범강의)

시민정치교육 개선을 위한 학습자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치’에 관해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준비 중에 있고, 더 
나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내용 중 일부를 시범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학습자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내용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민정치교육의 발
전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이번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5개 강좌로 구성됐습니다. 각 강좌별로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3. 이번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실천에 나
서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목적이 실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이번 시민정치교육 과정에서 좋았던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5. 향후 시민정치교육 교재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주제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불참했다

1 민주주의 ① ② ③ ④ ⑤ ⑥
2 국가와 정부 ① ② ③ ④ ⑤ ⑥
3 선거 ① ② ③ ④ ⑤ ⑥
4 정당 ① ② ③ ④ ⑤ ⑥
5 시민정치 ① ② ③ ④ ⑤ ⑥



<붙임 3> 교재 원고

1장. 민주주의

12.3 계엄 이후 6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침내 ‘내란 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내란 사태로 인해 민주화 이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우리 민주주의는 커다란 위기
에 직면했지요. 우리 시민들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새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민주주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헌정 질서의 근본정신과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요구
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그야말로 격동과 혼돈의 시기를 보냈

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사법부 및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
다. 지귀연이라는 중앙법원 판사는 구속 기간을 규정한 형사법에 대한 기상천외의 계산법을 발명해서 
구속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국무총리 및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의
결 전부를 기각하는가 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무려 세달 가까이 지연시키며 시민들의 애간
장을 태웠고요.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
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례없는 방식으로 개입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 법조인들이나 고위 관료와 같이 
민주적으로 선출되지도 않은 이들이 너무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일은 과연 정당한
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지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참된 ‘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어
요. 
한편, 이번 내란 사태 와중에는 ‘1.19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를 포함하여 이른바 ‘극우’ 세력의 

준동이 거셌습니다. 우리는 그 극우 세력이 소수의 이단 기독교와 노인 세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많은 청년들도 그 세력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나아가 집권 보수 
여당 전체가 그 극우 세력과 한 몸이 되어 극우화하는 모습을 보고도 경악했지요. 이런 극우 세력의 
준동과 확산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이를 보며 우리는 그 배경과 원인은 물론 오늘날의 조건에
서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쉽지 않은 물음들입
니다. 그래도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모두 절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민주주의의 의미
와 가치 및 원리와 관련된 물음들이에요. 필요한 만큼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Q.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인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계엄’은 ‘내란’으로 규정됩니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그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날 밤 온 국민들은 국회로 
군대가 출동하여 창문을 깨고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던 행위들을 텔레
비전 생중계로 목격했습니다. 계엄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게 발동되었고, 군인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
장하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침탈했습니다. 어떤 이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여 그를 저지하고 체포했을 때, 그는 
최종 확정판결 전에도 명백한 ‘살인미수범’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런 상황에 적용하지 않습니
다.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3일은 명백한 ‘내란’의 밤입니다. 온 국민이 현장 생중계를 통해 그 내
란 시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확실한 ‘내란범’(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지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도대체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사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은 그 뜻이 명백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헌법 규정이라 쓰고는 있지만, 많
은 이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특히, 공화국 개념이 그렇습니다. 흔히 민주주의는 정체고 공
화국은 국체라는 식으로 설명하지요. 그렇다면 정체는 무엇이고 국체는 무엇일까요? 더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두 개념이 합쳐져서 나온 
것임은 분명한데, 이 개념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따져보는 데서 시작해 보지요. 
이런 일은 단순히 헌법 조항을 살펴보는 일은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민

주공화국이라 규정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또는 헌법 원리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민주공화국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윤석열의 내
란이 왜 잘못되었고 또 내란을 극복한다는 게 어떤 일이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에요.
우선, 지적해 둘 점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리스어 ‘democratia’는 평범한 사람

들/인민/대중/민중 등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나 통치를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로 ‘평범한 사람들
(인민/민중)이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보다 ‘민주
정’ 또는 ‘민주제’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어에요. 민주주의는 분명 정체를 가리키는 개념인 건 맞지
요. 
그런데 서구의 전통에서 이 민주정은 왕 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로서 지배하는 ‘왕정’ 그리고 소수

의 엘리트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정’과 대비되는 개념이었어요. ‘공화국(정)’은 이 세 정체가 섞여 
있는 ‘혼합정(the mixed constitution)’을 의미했구요. 다시 말해 공화정은 왕정, 민주정, 귀족정 세 
정체의 장점을 잘 섞어 놓은 정체라고 이해되었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이런 혼합정인 공화정이 
다른 정체들에 비해 우수한 최선의 정체라고 평가되었어요. 여하튼 공화정도 정체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정)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상한 개념인 것 같아요. 민주정에다 왕정 및 귀족정

의 장점을 혼합해 놓은 게 공화정인데, 이걸 다시 민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공화국 개념은 서구에서조차 흔히 쓰던 개념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마련
한 임시헌장에서 민주공화국(제)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게 헌법적 문헌에 이 개념을 사용한 세계 최
초의 예일 정도에요. 혹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개념의 정확한 뜻도 모르고 대한민국을 민주
공화국이라고 규정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그 이후에 
민주공화국 개념을 헌법에 쓰기 시작했어요. 이 개념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좀 더 살펴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매우 나쁜 
정체로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어리석은 대중들이 적절한 지혜나 통찰력도 없는 상
태에서 좁은 이해관계나 맹목적 정념에 사로잡혀 다수의 힘으로 아무렇게나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체
제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영국(의 왕)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국가를 민주주의가 아닌 공화국으로 이해했지요. 새
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모델로 삼은 것도 민주주의의 원조로 평가되는 그리스의 아테네가 아니라 고대 
로마 공화국이었어요. 
실제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와 가장 유사한 역사적 정체는 아테네의 민주정이 아니라 로마의 공

화정이에요. 여기서는 평민, 곧 평범한 시민들을 대표하는 호민관과 3개(후기에는 4개)의 민회가 있었
고,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이 있었죠. 우리가 ‘상원’이라고 번역하는 미국의 senate는 언어적으로도 
로마의 원로원(senatus)에서 유래했어요. 로마에는 제한된 임기를 가진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도 있었
는데, 오늘날의 대통령인 셈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근대 이후 발전해 온 민주주의는 사실 그 자
체로 공화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공화정은 민주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귀족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원로원

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실상의 ‘과두정’이었어요. 평민들이 호민관 등을 통해 원로원의 결정
과 입법을 견제하기는 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소수의 권력자들과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했지요. 이런 
의미에서 로마의 공화정은 ‘귀족적’ 공화정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근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공화정에서는 투표권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이 
시민들의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었지요. 바로 이런 공화정을, 귀족적 공화정에 대비해서, ‘민주
적’ 공화정(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을 주권자인 공화정(국)이 민주공화국인 
것이죠.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자, 그럼 이제 공화국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우리는 흔히 ‘공화국’이라고 하면 

‘군주국이 아닌 나라’라고 소극적으로만 이해하곤 해요. 그러나 공화국은 훨씬 많은 함의를 갖는 말이
에요. 공화국이라는 말은 ‘공적인 일(res publica)’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한자어 번역어 
공화(共和)는 ‘모두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정도의 뜻을 담고 있는데, 매우 훌륭하고 적절한 역어 같아
요. 실제로 공화국이라는 말은 ‘모두의 나라’ 또는 ‘모두를 위한 나라’를 뜻하는데, 그건 곧 이 나라가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람이나 세력 사이의 균형과 조화, 권력 독점에 대한 거부,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나 세력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걸 의미하지요. 이런 나라에서 절대권력을 휘두
르는 왕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서구의 전통에서 공화국은 흔히 혼합정으로 이해되었어요. 이 혼합정
은 일차적으로 민주정, 귀족정, 왕정을 섞어 놓았다는 의미를 갖지만, 좀 더 일반화해서 보면 혼합정
이란, 정치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사회 세력들이나 제도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맺게 해
서 특정한 이해관계가 지배적이지 않게 하고(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권력 분립 체제가 만들
어졌어요), 구성원들 모두의 이익, 곧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추구하려 했던 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공화국은 시민 모두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나라인 것이지요. 



또 다른 초점도 있어요. 공화정은 애초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나 로마에서 
시작되었어요. 여기서는 노예와는 다른 자유 상태의 시민이 공화국의 중심 주체로 이해되었지요. 노예
는 주인이 행사하는 자의적 간섭에 언제든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유인인 시민은 바로 그런 
노예 상태를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예가 아닌 지위에 있는 상태가 자유 상태로 이해되었
는데, 이는 철학적으로 비지배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어요. 그
래서 공화국은 시민들의 비-지배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비-지배 자유 개념
에 기초한 정치철학을 ‘공화주의(republicanism)’라고 해요.) 
이런 자유 개념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볼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근대 이후 발전한 이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은 외부, 곧 타인이나 공동체 등의 권력이 행사하는 간섭이 없는 상태, 곧 불간
섭 자유(freedom as non-interference)를 가리키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 개념이에요. 그
러나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예는 선한 주인을 만나 별다른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 노예도 주인이 마음만 바꾸면 언제든 그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
는 간섭이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의 공화정에서 발전되었던 공화주의적 비지배 자유 개념은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완전

히 벗어나는 걸 추구했어요. 누군가가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게 살려면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제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걸 허용하지 않는 사회나 나라가 곧 공화국인 게지요. 이런 비지배 자
유는 민주공화국이 보호하고 실현해야 하는 ‘인간 존엄성’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왕정’이나 ‘군주정’에 철저하게 반대하지요. 거기서

는 왕처럼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 제멋대로 자의적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되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왕 반대(No Kings)’ 운
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윤석열은 계엄을 통해 영구집권을 하면서 사실상 이런 왕
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북한,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정은 같은 세습되는 절대 권
력자를 인정하는데,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왕이 없는 나라 공화국은 ‘사람’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에요. 나중에 우리는 이 법치주

의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공화국이 되려면 모
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 지배해야만 한다는 점을 일단 강조해 두지요. 어떤 예외도 허용
되지 않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 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공화국이라는 것이지요. 단 한 사람이라
도 법 위에 있으면 그 나라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통령 같은 최고 권력자라 해도 내란 같
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땐 감옥에 가야 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
을 체포해서 구속함으로써 그 공화국다움을 증명한 바 있지요. 지귀연이라는 판사가 전례 없는 구속 
기한 계산법을 적용해서 그를 곧 석방함으로써 오점을 남기긴 했지만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자의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모두에

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 아래 자유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만약 그런 법치가 누군
가 외부에서 어떤 권력자가 시민들에게 강제한 것이라면, 그런 법치가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시민들이 그 법을 스스로 만드는 저자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인
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인민’이라는 개념을 잘 안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국민주권’이라



고 하지요)의 이념이 나와요.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최종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인데, 이렇게 보면 공화국은 그 본성상 민주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잠깐 정리를 해 보지요.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의 형식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어요. 민주

공화국은 시민들이 주권자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지배 없는 자유 또는 평등한 존엄성을 
누리게끔 공동선에 대한 추구를 지향하는 법치국가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의미의 민주공화국일까요? 물론 현실은 저 이상과는 아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에요. 하
지만 저런 이상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이상에 비추어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점점 더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
이 되어가겠지요? 

Q.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계엄을 정당화했는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이쯤 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살펴보지요. 윤석열도 입만 열면 

자유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일으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
고 강변했지요. 사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우리나라 보수 진영 일반의 상투적인 이념적 지표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가령 역사 교과서 같은 데서 그냥 민주주의만 이야기하면 3대 세습을 하
고 일당 지배 체제를 가진 북한 식 ‘인민민주주의’도 포괄될 수 있는 만큼 그와 구분될 수 있게 유일
하게 올바른 진짜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 개념만을 써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죠. 조금 있다 더 보
겠지만, 이건 완전한 억지에요. 
어쨌든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의 전유물이 되었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 개념을 

꺼리게 되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좁은 반공주의의 틀 안에 갇힌 개념으로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의 이상이나 유럽 식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을 포괄
할 수 없다며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더구나 이 자유민주주의가 내란의 
명분이기까지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진보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폐기되어 
버릴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나 이런 접근도 보수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이해와 거울상
처럼 닮았어요.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본래 뜻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이처럼 뜨거운 이념적 갈등의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둘러싸고 온갖 소모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건 바로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제헌 헌법 
이래 몇 차례 개정된 우리 헌법에 처음으로 이 문구가 새겨진 것은 독재 체제였던 유신 체제를 정당
화한 1972년 개헌 때였어요. 이 개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박정희를 종신 대통령, 곧 사실상의 
왕으로 규정한 유신 체제를 의미했겠지요? 그런데도 1987년의 민주화 이후 개헌을 통해 탄생한 현행 
민주 헌법에서도 이 문구는 그대로 존치되었어요. 이런 사정 때문에 이 개념을 둘러싸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군부 독재 옹호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는 유신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우호

적인 견해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유신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어 강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구에 아주 큰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구를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만을 유일하게 
올바른 정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반면 진보 진영은 또 바로 그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결국 반공주의를 앞세웠던 유신 독재 체제와 연결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란 기껏해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사유재산 보
호에 초점을 두는 시장 우선적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도로 이해하구요. 사실 보수 진영에
서도 유신 체제 같은 독재 체제에 대한 노골적 옹호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최근에는 이런 맥락
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애초 독일 헌법(기본법)의 핵심 이념을 담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und demokratische Grundordnung”라는 표현에 뿌리를 둔 것 
같아요. 우리 헌법의 공식적인 영문 번역이 그 문구를 ‘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라고 옮기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해하는 식의 
반공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도 시장 경제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도 아닌 게 분명
해 보여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1952년 나치 잔당인 ‘사회주의제국당(Sozialistische Reichspatei: SRP)’ 

금지 결정을 내리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독일의 항구적이고 기본적인 정치적 토대와 원리
를 나타낸다며 “기본법에서 구체화된 인권 존중, 특히 삶과 자유로운 계발에 대한 개인 권리의 존중, 
인민주권, 권력분립, 정부 책임, 행정 적법성, 사법부 독립, 다당제 그리고 헌법에 조응하는 교육 및 
비판 활동의 권리를 지닌 모든 정당들의 기회균등”과 같은 핵심원칙들을 강조했어요. 독일 기본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결국 그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 독일의 기본적
인 민주적 법치질서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헌법의 저 문구는 사실상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기초한 독재적 유신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유신 헌법 정초자들은 그 기본 정신을 정
반대로 뒤집고 표현을 살짝 비틀어 그 질서가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보장한 독재 체제를 의미하도록 
만든 거에요. 그리고 북한이나 내부의 적들에 맞서 이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유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윤석열이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그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건 바로 저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를 
모방한 것 같지요? 박정희 시대 유신 교육을 받은 윤석열은 어쩌면 진심으로 유신 독재 체제 같은 
걸 자유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자, 그럼 이제 본래의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개념을 알아보지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보

통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앞서 우리는 서구 전통에서 민주주의가 그다
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정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약점 하나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약점은 주로 ‘다수결’을 의미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승



리한 다수와는 다른 정체성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이른바 ‘다수의 전횡
(the tyranny of majority)’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데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
리 다수의 결정이라도 소수가 지닌 근본적인 이해관계나 자유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야겠지요? 
서구에서 근대 이후 발전한 자유주의 전통은 바로 그런 문제에 답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 전통에서

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자연권’의 이름으로 모든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
리’를 강조했어요. 이런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했어요. 국가의 목적은 그러한 개인의 자연권, 곧 천
부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지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러한 개인 권리의 
보호에 대한 이념을 수용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그런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적 틀 
안에서만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런 민주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틀을 가진 민주주의, 곧 헌정화

된 민주주의를 의미해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설사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수립된 법률이나 
정치적 결정이라도 (미국 같은 데서는) 대법원이나 (독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헌법적 기준에 의해 적절한지를 심사받게 한 것이지요. 이를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라고 해요. 
이를 통해 민주적 다수결로 만들어진 법률이나 다수파 정부의 정책이 곧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
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 이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치체제 또는 질

서라고 보아야겠지요? 통용되는 이해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란 그 핵심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하며 법의 지배를 원리로 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무엇
보다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민(국민)주권, 다당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모든 국민
의 기본권, 삼권 분립 등이 보장되지요. 우리 보수 진영이나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과는 
많이 다른 것 같지요? 윤석열은 우습고 엉뚱하게도 친위 쿠데타를 통해 바로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허물려 했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려 했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특정한 정치 이념을 표

방하는 세력만이 배타적으로 옹호한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식의 강한 이념 공세를 펴는 
일은 그 자체로 이 체제의 근본 원리를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체제는 그 원리상 다양한 
정치 이념을 포괄하며, 심지어 이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해요. 
반면, 많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이해하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냥 민주주의라고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지도 모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나 미국의 버니 샌더스나 최근 뉴욕 시장이 
된 조란 맘다니 같은 정치인이 주창하는 ‘민주사회주의’도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하위 개념이거나 
그 체제를 수용한 위에서 특정한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이념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이 오염되고 왜곡된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윤석열의 내란은 여기서도 큰 역할을 했어요.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허물려 하면서 자유민
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변했는데도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국민들이 30%를 넘나들고 있어
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군가 정치적 공론장에서 이 개념을 쓰면 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는 큰 틀에서 보아 민주공화국과 같은 뜻을 가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 좀 더 두드러진 반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은 공동선에 대한 추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관점을 좀 더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초점의 차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특히 민주
적 과정 밖에서 이를 통제하는 법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는 ‘사법 엘리트’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한
다는 비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듯 검찰과 사법부 같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 정치를 억누
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헌정적 제도의 틀을 인정하되 시민
들의 주권성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적> 공화국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
고 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Q. 법조인 같은 엘리트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한가?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 시민(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의(대표)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된 귀족정
그런데 우리 헌정 질서를 민주공화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든, 

민주주의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는 ‘대의(대표)제 민주
주의’에요. 국민 또는 시민이 주권자라고는 하지만, 이 주권성은 대표자를 뽑는 이런저런 선거에서만 
제대로 표현되고 일상적 정치과정에서는 그 대표자들이 중심에 있죠. 
물론 그들은 늘 겉으로는 주권자들의 뜻을 대신 받든다고는 표명하곤 있죠.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

은 그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개
인적 이해관계나 성향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하기 일쑤죠. 선출된 정치인들, 특히 국
회의원들은 모종의 ‘독립 계급’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들을 선출해 준 유권자 시민들과는 다른 
이해관계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수준이나 방식도 완전히 다르지요. 그들은 말하자
면 현대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권성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
을까요?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선거 민주주의 자체의 본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이, 대

의민주주의 역시 어떤 면에서는 말하자면 ‘민주화된 귀족정’이라 할 수 있어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도 ‘선거’는 귀족정에 어울리고, 민주정에서는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지요. 선거 민주주의
에서는 선출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우수함이나 탁월함을 내세워 겨루는 선거라는 경쟁을 통해 정치
를 본업으로 삼지 않는 보통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선택되지요. 사실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
들과 다름없는 어중이떠중이를 자신들의 대표로 뽑는 걸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신들보다는 경력
이나 전문성이 더 나은 사람에게 눈길을 주기 마련이죠. 
선거는 뛰어난 엘리트를 뽑는 데 초점을 둬요. 그래서 슘페터는 민주주의란 기껏해야 결국 경쟁적 

선거를 통해 엘리트 지배자를 번갈아 가며 선출하는 정치 제도일 뿐이라고 했어요. 이미 루소도 영국
의 선거 민주주의를 보며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인이 된다고 조롱했었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처럼,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지배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추첨 같은 방식을 통해 누구나 통
치자나 대표자가 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선거 민주주의가 곧바로 귀족정이 되지는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지도자들을 자신
들의 뜻과 이해관계에 비추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선거가 그들에 대한 가
장 탁월한 민주적 견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시민들은 선거 말고도 각종 공
론장에서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떤 때에는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 집회나 시위 등을 통
해 정치인들의 결정에 항의하고 저항하기도 하지요. 시민들의 그와 같은 견제는 때로 큰 효과를 발휘
하기도 하지요.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헌정적 형식이라 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은 오랜 역사적 투쟁과 저항을 

통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민주주의라는 기반 위에 서 있는 혼합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 계층의 정치적 지도성을 인정하되, 보통의 시민들에게 그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다양한 차원의 정치적 참여와 견제의 가능성을 함께 보장한 게 민주공화국이라는 
형식 속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런 만큼 우리가 불가피하게 정치인들의 주도성을 인정
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평범한 사람들(인민/민중)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실종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는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1987년 6.10 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것은 물론이고, 부패한 박근혜 전대통령
의 탄핵을 이끌어 냈던 2016/7년의 ‘촛불혁명’과 이번의 윤석열 내란을 막아내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웠던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들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일구고 
지켜내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들의 목소
리와 의지를 무시한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
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나서 그 과정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
도적 공간을 더 많이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분출하게 된 것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그런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인데, 시민들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해서 자신

의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불려지기를 바란다고도 했어요.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평당원
(권리당원)의 의사를 정당의 의사결정에 더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여 공천 과정
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20% 반영하는 
개혁을 이루어내었지요.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다고 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완전히 대체하는 정부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모든 정치적 사안을 국민투표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는 없겠지요? 어쩌면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이 아니라 직접적
인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게 가장 민주적일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영
국의 ‘브렉시트’ 투표를 보면, 여기서는 결국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한 엘리트들의 선동에 휘둘린 대
중들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국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
를 낳고 말았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아마도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시



켜 온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야 하지 싶어요. 
우리는 이런 의미의 국민주권을 ‘시민주권(civic sovereignty)’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
미로 보면 우리 국민들은 국민주권정부에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주권자로 호명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더 많은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주권정부는 시민주권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부는 적극적 시민참여를 통해 탄

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도 시민
들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지요? 여기서 시민주권은 단순한 상징적 선언 이상의 것으로 
실질화되겠지요.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섞은 일종의 혼합형 민주주의
를 발전시키게 되는 셈이에요. 문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이 시민주권
을 실현할 것인가에요.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선, 스위스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들 수 있어요. 스

위스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은 정부의 주요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국(시)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수
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정 수의 시민들의 의사만 모을 수 있으면 법률과 헌법개정안도 발의
할 수 있어요. 공직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민이 직접 소환하고 해임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여기
서 대의제의 틀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은 보완적으로만 활용된다고 보
아야 해요. 그래도 이런 제도들은 대의제를 더 건강하고 더 책임감 있으며 더 유능하게 만든다고 평
가되지요. 
시민주권은 또한 사법절차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

는 미국의 배심원제도가 대표적이에요. 미국에서는 ‘대배심(grad jury)’ 제도를 통해 검사의 기소 과
정에도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두지요. 독일에서는 ‘참심제(參審制)’라는 걸 운영하는데, 무작위로 
선발된 평범한 시민이 직업 법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재판을 진행한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최근 
‘재판원제도’를 도입했는데, 미국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를 혼합하여 재판에서 주권자 시민들의 참
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대만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구요. 이런 재판에서 판사들의 자의적 
판결은 체계적으로 줄어들겠지요?
최근 들어 시민주권을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도는 ‘시민의회’에요. 시민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는 늘이되,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들
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숙의(deliberation)의 이상이 잘 실현될 수 있는 제도에 대
한 모색이 필요해요. 오늘날의 간접적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는 소수 엘리트들이 지적 우월성이나 
학력 및 전문성을 명분으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데 있으니까요. 비록 평범한 시민
들은 다양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더라도, 여러 선택지를 공동선의 관점에서 평가하
고 엘리트들의 시선에 포착되지 않는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어요. 이를 잘 살려야죠. 
이런 맥락에서도 나온 제안이 인구학적 표본을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또는 ‘시민배심원제’)를 상설화 또는 헌정화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는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실험을 해 
본 이래, 여러 문제들을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비슷한 위원회를 적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제 이



를 바탕으로 아예 시민의회라는 이름으로, 특히 선거법이나 개헌 같이 정치인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를 해 보자는 것이죠. 이 상설화된 시민의회가 여러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을 시민들이 직접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거기서 나온 결정의 실행이 무조건 이루어지
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요? 문제는 이런 법제화는 결국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국
회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해 줄까요?

Q. 민주주의에서 ‘법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법치가 ‘법조인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참된 민주적 법치는 어떤 것인가? ?

‘법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제 앞에서 잠시 미루었던 법치의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단지 대의 민

주주의여서 시민의 주권성을 제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체제에서는 삼권분립의 명분 아래 또한 
사법부의 독립이 강력하게 옹호되고 있고, 앞에서 설명한대로 사법심사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
정조차도 사법부가 무효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
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는데, 이 또한 많은 경우 ‘법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곤 했어요.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불합리한 판결을 많이 내렸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팽배해 있어요. 이런 일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치는 판검사 같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한 통
치, 곧 ‘법조인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된 민주적 법치는 어떤 것일까요? 
법치의 이념은 애초 앞서 살펴본 공화국의 이념을 발전시킨 공화주의 전통에서 발전했어요. 이 전

통에서는 왕이든 소수의 엘리트 집단인 귀족이든 사람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정
치적 과제라고 여겼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화국의 이상을 좇았던 사람들이 왕정에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시민들이 타인들의 자의적 지배에
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게 바로 법치 또는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이념이에요. 이 법치의 반대 개
념은 ‘인치’ 또는 ‘사람의 지배(rule of person)’에요. 이 이야기는 누구든,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최
고 권력자라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법치 개념은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 또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는 완전히 다른 개

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대통령 본인부터 법조인 출신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법치를 이 법에 
의한 지배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가령 총칼과 같은 무력이나 물리적 억압이 아
니라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민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중국 고대에는 한비자(韓
非子)나 상앙(商鞅) 같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법가(法家)’라는 사상 사조가 있었는데, 여기서 강조했던 
게 이런 의미의 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법적으로는 행정부의 하위 관청의 하나일 뿐인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

에게만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성장했었지요?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서 검사들이 의심하는 모든 사안을 범죄로 만들어 기소하곤 했지요.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른바 ‘기우제 식 수사’로 기소할 만한 거리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
게 수사하고 온갖 억지 논리를 갖다 붙여 기소를 하곤 했지요. 반대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인사
들의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도 덮어두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소하기도 했구요. 이런 게 바로 전형
적인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의 모습이에요. 법을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자의적으로 사용했으니
까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에요. 많은 이들이 불평하듯,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재판을 어떤 판사에게 받는지

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를 제멋대로 풀어 준 지
귀연 판사를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개입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민주
적인 선거 과정을 뒤흔들려 했었지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민총리나 장관 및 
검사를 탄핵해도 죄다 기각해 버리는가 하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무려 
3개월 끌며 판결을 지연시킴으로써 수많은 시민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했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지
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법치라는 건 제대로 된 법의 지배라기보다는 검사와 판사 같은 법조

인들에 의한 지배, 곧 사람의 지배에 더 가깝다고 해야겠지요? 민주공화국은 이런 식의 지배를 용납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참된 민주적 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민주주의와 법치
앞에서 본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적 과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의 우위를 얼마간 인정하는 체제에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그 권리
를 민주적 다수결보다 우선해서 보호하는 헌정적 틀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런 전제 위
에서는 사법 엘리트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그것이 헌정적 틀에 맞는지를 따지는 사법 
심사 과정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본래부터 ‘제한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치를 위한 법률도 종국에는 사람이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자의적 법적용의 문제가 전혀 없는 법치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민주적 법치국가에
서도 법률가들을 모두 선거로 선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 가령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법률가로 선발하고 그들에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이들 판사는 물론이고 검사나 고위 관료와 같이 민주적으로 선출되지도 않은 이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한 방식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못 운용되면 불가피하게 사법 심사를 담당한 엘리트 법관들이 자의적으로 

문제를 판단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주적 주권성을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
랜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해 온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 헌법에서 사법심사의 권한을 갖는 연방대법원이 
민주주의가 이룬 여러 진보적 성과들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
책에 대해서도 많은 위헌 판결을 내려 제동을 걸었고, 최근에는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자 보호 
정책인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여성의 낙태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지요. 이런 양상을 ‘사법통치(juristocracy)’라고 해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법통



치 양상 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에 의한 ‘검찰통치
(prosecutocracy)’가 더 기승을 부렸구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해요. 물론 이런 접근은 

당장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시비로 번질 수 있어요. 만약 사법부를 행
정 권력, 우리나라에서라면 대통령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장악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그런 
건 명백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입법을 통해 사법적 판단이 소수 엘리트 법관들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정당화될 수 있어요. 앞서 시민주
권을 실현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며 살펴본 미국의 배심원제는 평범한 시민들이 피소된 범죄 혐의에 대
한 평결을 내려요. 여기서 판사는 그저 사회자 역할만 한다고 보아도 좋아요. 독일의 참심제나 일본
의 재판원제도 역시 재판을 오로지 엘리트 판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차원에서 발전했어요. 우리나
라도 이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해요. 
정치적 수준에서 필요한 것은 사법 심사의 필요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민주적 정치과정이 

정치적 사안들을 결정하는 최종적 절차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곧 정치
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에 제소하는 식으로 해서 스스로 정치의 권위를 낮추고 정치를 법원
의 판단에 종속시키는 식의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민주적 정치과정이 지금보다 훨
씬 더 공정하고 숙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양당제
는 시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상호간에 대한 적대적 진영 논리 때
문에 정치의 사법화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고위 공무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결과를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결정

하도록 한 제도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말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한 민
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3분의 2, 그밖의 고위 공직자 탄핵은 과반수로 결정하죠? 그런
데 이를 다시 9인의 엘리트 법관들이, 그것도 다시 다수결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하죠? 이런 
절차는 소수 법관의 다수결이 민주적 다수보다 더 정의롭다는 식의 전제 위에서 마련된 것인데, 민주
공화국의 기본 정신과 원리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
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도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해서 상원에서 결정하게 하거나 아니
면 시민의회 같은 데서 결정하게 하면 어떨까요? 
왕이나 소수의 귀족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피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법이 지배하는 사회, 곧 법치

국가의 이상이지만, 이 역시 그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곧 법조인들에 의한 자의적 지배로 
오도될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에요. 그러나 민주공화국에서는 사법 영역도 시민들의 민주적 통
제에서 벗어난 ‘성역’ 같은 게 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아주 촘촘하게 사법 엘리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장치들을 마련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정치 과정이 더욱 더 정당하고 합리적
이 되게끔 해서 사법부에 대한 의존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나 선거 제도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될 거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죠. 



Q. 극우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고 어떤 배경에서 준동하고 있는가? 
21세기에 또다시 파시즘이 부활하고 있는 것일까? 

극우, 포퓰리즘, 파시즘
12.3 계엄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이후 벌어진 여러 정치적 사건과 풍경도 많은 이들

의 우려를 자아내었지요. 돌이켜볼까요? ‘친위쿠데타’ 실패 후 군부의 주동자들이 체포되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뒤에도 대통령은 체포, 구속되기까지 한 달 이상 관저에 머물며 법집행에 저항하는 농
성을 벌였었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권 기간에는 매우 
무능하면서도 권위주의적인 행태만 보여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지지를 잃었어요. 그
런 그가 불법적 친위 쿠데타로 탄핵을 당하고 처벌받을 위기에 몰리자 ‘극우 포퓰리스트’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극우 포퓰리즘이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 더 설명하겠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하
고 중국이 한국을 점령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펼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한 게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
요.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의 편을 들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그의 계엄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늘어났고, 여당 지지율도 크게 올랐었지요. 무슨 극우 포퓰리즘의 마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 2025년 1월 19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극우 시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서부지법에 몰려가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이 폭동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
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극우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지요. 이런 경향은 이후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도 윤석열과의 완전한 단절을 거
부하고 극우적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김문수 후보와 혐오와 갈라치기를 정치적 무기로 삼은 이준
석 후보에 대한 만만치 않은 지지로 표현되었구요. 이런 극우의 준동은 경악할만한 일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12.3 내란이 정치적으로 극복되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극우(far right)’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있어요. ‘우익(파)’과 ‘좌익(파)’ 
개념은 프랑스 혁명 때 국왕 지지자들이 의회의 오른쪽에 앉고 반대자들은 왼쪽에 앉았던 데서 처음 
나왔어요. 이로부터 출발해서 서구 정치사에서는 대개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좌파와 우파가 나
뉘어 왔지요. 우파는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반면, 좌파는 그 불평등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이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편
이지요. 이는, 반드시 꼭 같지는 않지만, 보수-진보 개념하고도 연결되구요. 극우는 우파 중에서도 극
단적인 입장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이겠지요?
그런데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우파와 좌파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각 진영의 정치적 이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좌우파는 말하자면 민주주
의적 좌파와 우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정치 세력들은 민주주의라는 틀을 벗어나 정치적 신념을 실
현하려고 해요. 극좌와 극우 개념을 이런 맥락에서도 정의할 수 있어요.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를 외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사실 그는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허물려했다는 점
에서 이런 의미의 극우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카스 무데라는 학자는 이 극우를 ‘극단 우익(extreme right)’과 ‘급진 우익(radical right)’

으로 나누자고 제안해요. 극단우익은 ‘파시즘’ 같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국민주권과 다수통치를 부정하



는데 반해, 급진우익은 민주주의의 본질은 수용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요소인 법치나 권력
분립, 소수자 권리 등에는 반대하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
(populism)’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데서 정치적 지지 기반을 찾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이가 이런 의미의 극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퓰리즘 개념 역시 논란이 많아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이 개념을 이해해요. 통상 포퓰리

즘은 시민들의 정치적 주권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가 
선량하고 순수한 보통 사람들인 ‘우리’와 부패한 엘리트 및 그들이 지지하는 불순한 외부의 적으로 
구성된 ‘그들’로 나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와 ‘그들’의 대결을 부추기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해되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로 이주민들과 난민들 및 그들을 나라 안으로 끌어들인 좌파 정치인들이 포퓰
리스트 세력이 배척하고자 하는 ‘그들’에 속하지요. 윤석열과 한국 극우들은 다름아닌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이런 서구 포퓰리즘의 정치 행태를 모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죠. 
한편, 파시즘 개념은 훨씬 더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개념이에요. 1930-40년대의 히틀러의 독일 나

치즘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파시즘의 전형적인 예인데, 나치즘은 극단적인 독일 민족 우월주의와 반
유대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정, 국가와 민족의 이익 우선시, 반민주적 독재, 최고 지도자
에 대한 숭배, 반공주의 등의 경향을 보였지요. 그리고 ‘폭민(暴民;mob)’이라고 규정되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지도자와 일체감을 느끼며 정치적 적으로 규정된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 극단적인 증오와 
혐오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경향에 
대해 ‘파시즘’이라고 규정할 때, 이것은 그 세력이나 경향이 이런 역사적 파시즘의 모든 경향을 다 가
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폭력적 전복을 시도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한국에서 보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군부 독재를 파시즘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이 군부 독재 세력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보수적 지향을 추구하는 <보수적 
권위주의> 정도의 성향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3 내란 사태 이후 이 세력은 급격하
게 <극우 포퓰리즘>에 경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 시민들을 친북 친중 반국가 세력
에 맞서 싸우는 애국 세력으로 결집시켜 정치적 이익을 노렸거든요. 그러다가 12.3 계엄령이 정당하
고 불가피했다고 강변하는 등 민주적 헌정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극우 파시즘>의 경향도 
보였구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은 이 세 경향 어느 하나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그 세 경향의 경계를 넘나드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우 포퓰리즘은 왜 준동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극우의 준동은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맥락에

서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민주주의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의 상황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소수
의 엘리트가 경제적 및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사실상의 ‘과두정’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배제되
어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 및 ‘사회적 무시’ 때문에 고통 받는 기층 인민들이 극우 포퓰리즘에 경도되



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런 세계적 경향이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간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는 것이지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서구의 중도 좌파 정당들,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미국의 민주당이 기층 인민들보다는 고소득 및 고학력 중산층의 이해관계와 요구에만 반응하
며 ‘브라만화’하는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한국의 ‘강남좌파’에 대한 비판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에요). 이런 상황에서 소외된 노동자 계급 중심의 기층 인민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며 
세계화에 반대하고 자국 내 일자리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극우 정치 세력에 포섭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한국의 민주당 정부 역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집값 폭등과 같은 민생 불안
정, 자영업자들과 청년 세대의 고통을 방기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바람에 결국 윤석열을 불러들
였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한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주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변화된 세계 경제 환경은 한국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준동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들어
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안정고용이 확대되었으며, 유동적인 금융 자본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거든요. 또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 하락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 위에서 여러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다거나 하는 상황은, 서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외부로부터 침투하여 우리의 번영을 방해하는 중국이
라는 정치적 적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침
략하려는 중국의 음모에서 시작된 부정선거와 그에 결탁한 좌파 세력’ 같은 유의 극우 담론이 형성되
어 대중들을 선동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배경 위에서 낙오되거나 지위 하락을 경험한 수많은 대중들이 한국 극우 운동의 중심인 일부 

개신교 교회 등에 의해 포섭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 같아요. 이 운동은 전통적인 ‘반공주의’를 
‘반중’ 노선으로 연결시키며 세를 키우고 있지요. 게다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드세지는 데 대한 청년 남성들의 백래쉬 현상은 한국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
리고 세계 여느 곳에서처럼 유튜브와 각종 SNS는 극우주의자들의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를 확산시
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는 데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정치는 극우 포퓰리즘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더없이 좋은 

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선투표제 없는 한국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와 5분의 4 이상을 
단순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책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대통령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만들어내었어요. 이런 상황에
서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편을 들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과 일체가 되어 버렸어요. 주류 보수 정치세력이 극우화되어 버
린 거에요. 대선 패배 이후 이 당의 진로는 여러모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는 미국에서 애
초 공화당 안에서도 이단에 가까웠던 트럼프가 공화당의 주류가 되고 재집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떠
올리게 합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지
요.
한국의 승자독식형 단순다수결 선거 제도에 따른 의회 구성과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극



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12.3 내란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이런 양극화를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 양극화’라고 규정하기도 해요. 일상화된 적대주의 정치
는 정치적 상대를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만 여기게 하는 정치적, 문화적 태도와 경향을 심화시켰고, 
그 배경 위에서 윤석열은 감당할 수 없는 여소야대 국면에 직면하자 모든 문제를 ‘일거에 척결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찾았던 거지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대중들은 바로 그런 적대주의에 영향
을 받아 정치적 적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민주주의 자체마저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용인하는 파
시즘적 경향마저 보인 거에요. 

핵심개념

 -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시민이 모두 평등한 존엄성을 누리게끔 공동선을 추구하는 법치국가

 - 포퓰리즘: 사회가 선량하고 순수한 보통 사람들인 ‘우리’와 부패한 엘리트 및 그들이 지지하는 불순한 
외부의 적으로 구성된 ‘그들’로 나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와 ‘그들’의 적대성을 부추기는 정
치적 지향

Q.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는 조건에서 과연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
그런데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 현상은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처해 있는 위기

적 상황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의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구요. 그래서 자본
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극우 담론에서 ‘혐중’ 담론이 중심에 
선 데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상황이 배경에 있는 것 같아
요. 우리나라의 대자본 및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 심화 상황 속에서 노조의 요구나 기후 위기에 따
른 환경 규제 같은 게 무척 부담스럽기에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식으로 극우적 지향을 드
러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이래 금융화된 부동산 가격이 폭득함으로써 심각한 불평등을 양산했
고, 이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극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두 오늘날의 자본
주의가 전개되는 방식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본성상 서로 다른 논리 또는 문

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민주주의가 ‘1인1표’의 원리에 기반해 있다면 자본주
의는 ‘1원1표’의 논리를 따른다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주권자 시민은 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누구
나 평등한 시민권을 가지지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서울역의 노숙자나 모두 선거에서 1표만 행사할 
수 있는 평등한 시민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본성상 서로 평행하면서 
긴장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보다는 공동선에 대한 협력적 모색이 중요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토론을 통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숙의를 통해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
을 때는 다수결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을 용인할 뿐만 아
니라 바람직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기까지 하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라는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제도에요. 여기서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보다는 투자자나 자본가를 중심
으로 한 위계적 의사결정이 일반적이에요. 한 마디로, 민주주의는 평등의 원리에 기반하지만 자본주의
는 불평등을 동력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어요. ‘모순’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논리를 앞세우게 

되면,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과정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한의 수준에 묶어두기를 바라는 정치
적 지향을 발전시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국가는 시민들의 생존과 경제적 안정
에 큰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세가 불가피하죠. 자본주의는 이런 조세를 달가워하지 않겠지요? 오늘날 자본주의의 주된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가 감세, 탈규제, 민영화 등을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맥락이지요.
오늘날의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적대적 경향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시민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금
융화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집 없는 시민들이 졸지에 ‘벼락 거지’로 전락하는 방식으로 
이런 불평등이 커지고 일반화되고 있어요. 금융자본주의는 한 마디로 투기 자본주의지요. 문제는 이런 
소득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거에요. 다시 말해 부유한 엘리트들만 주로 정치
적 의사결정 과정을 장악하면서 하위 계층은 정치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위계층은 자신
을 대변할 정치 세력을 제대로 갖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정치적 의제들은 상층 
계급의 관심사에만 집중되는 것이죠. 
게다가 금융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수준에서 작동해요. 만약 한국 정부가 주식 투자에 대

해 과도한 규제를 한다 싶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 가
겠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환율부터 요동치고, 그에 따른 심각한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
다 보니 아무리 친복지적인 정책 지향을 갖는 정당이 집권하고 있어도 이런 자본 유출의 위협 때문에 
좀 더 강한 재분배 정책 같은 걸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반적으
로 의회의 정치적 권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정치적으로 배제된 많은 하층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극단적 해법을 주장하는 포퓰리스
트들에게 경도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에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물론 모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자본주의를 통제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잘 작
동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예외였을 뿐이라는 비관적 진단도 있지만, 우
리가 민주적 역량을 제대로 결집하여 오늘날 가능한 새로운 자본주의 길들이기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문제를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닐 거에요.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에요. 그러나 이런 차원
의 새로운 모색도 필요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에요. 
무엇보다도 극우 세력, 특히 극우 파시즘 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설사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더라
도 민주적 헌정질서가 빠르게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우리의 헌정 질서를 재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런 걸 민주적 회복탄력성(democratic resilience)이라고 해요. 여기서 자세히 이
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너무 많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손봐야 할 것 같고, 
앞에서 말한 치명적 양극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다원적 정치체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손봐야 
할 것 같아요. 
이와는 별개로, 극우 세력에 맞서기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해요. 바이

마르 공화국이 나치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미국으로 망명했던 유대인 출신 독일 법학자 뢰
벤슈타인(Löwenstein)은 민주주의 수호에 초점을 둔 특별한 민주주의 개념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핵심은 민주주의가 자신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파시스
트 같은 적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원리 적용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데 있어요. 그는 이런 민주
주의를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라고 불렀는데, ‘방어적 민주주의’라고도 해요.
민주주의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 적용을 제한한다는 건 어떻게 가능

할까요? 뢰벤슈타인의 제안은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전후 독일에서는 새로운 연방공화국을 만들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없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대표적
인 게 바로 ‘위헌정당 해산’ 제도예요.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독일 헌법재판소는 나치의 후예를 자처하는 정당과 독일공
산당 등을 해산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독일 제도를 받아들여 몇 년 전 통합진보당이 내
란을 선동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또 독일은 ‘헌법수호
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극우 단체나 정당의 활동을 감시하기도 해요. 이 기관은 이런 감시를 통
해 어떤 단체나 정당의 활동이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
에 제소하여 해산을 명하거나 활동을 제한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도 제기되기도 해요.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극우 정당이나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을 텐데, 자의적일 수도 있는 판단에 
따라 법적 강제를 행사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극우 세력이 발호하는 사회경제적 
토양은 그대로 둔 채 정치적 수준에서만 이들을 경계하는 게 효과적인지도 의문이라는 거지요. 지금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극우 정당이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독일이 
이 정당의 약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 그 도전을 극복하는지 지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 민주적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윤석열의 내란을 경험한 

지금, 이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을 신중학게 재해석하고 우리 맥락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
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의 민주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더라도 민주주의
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극우 유튜브에 대한 감시와 통제, 의도적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극우 인사들의 공적 

혐오 발언 등에 대한 감시 및 폭로와 비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을 만들거나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공적 지원을 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조치들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시비에 노출될 수 있기에, 민주적 헌정 질서의 수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제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밖에 자라나는 세대와 시민들에 대한 민
주시민교육의 강화와 제도화도 이런 맥락에서 유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의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해요. 모두의 각성과 실천이 중요한 때입니다. 

더 보기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 과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 정체의 민주주의, 그것도 자유주의적 모델
에 따른 다수결주의 경쟁이라는 차원의 문제에만 집중해 왔지 이 민주주의가 착근해서 작동하는 ‘공화국’이
라는 헌정적 틀과 그 가치 및 작동 원리의 문제에는 제대로 된 관심을 쏟지 못했다. 이 공화국에서는 다양
한 세력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함께 공동선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화국이 추구하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 보호라는 도덕적 목적도 실
현할 수 있다. 이런 공화국을 가능하게 할 공화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차원적인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우리 민주주의의 ‘공화화(republicanize)’ 과제라고 이
해할 수 있다.



2장. 국가와 정부 

이번 장에서는 국가와 정부 개념, 국가 및 정부와 국민의 관계,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기관과 기
관 간 관계를 아우르면서, 국민주권 원리를 개념에서부터 현실적 구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글은 통치구조, 권력 구조 등 국가기관의 구성이나 작동 원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정부,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함께 읽으시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정치공동체, 국가에서 출발해 볼까요?

Q.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대가 있는 이유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대한민국 국군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나타났습니다. 공군 헬기가 굉

음을 내면서 하늘을 날아 국회 뒤편 잔디밭에 군인들을 내려놓았고, 무장을 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들어가 본회의장 유리창을 깨고, 장갑차와 군인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과 대치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5조 ②) 헌법에 따른 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에 나타난 군인들의 행동은 헌법이 정한 사명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
혔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
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
습니다.”(2025.04.04. 2024헌나8)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국군에게 하도록 한 행동이, 헌법 위반이라

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군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되며, ‘일반 시민들과 대치’를 해
서도 안 되는 기관입니다. 국군은 오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활동해야만 하는 기
관이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국군은 그와 무관한 일을 하도록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요구받았고 윤
석열 전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되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LA)에 군대를 파견했고, 이 일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그 와중에 LA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평상시 주 방위군의 파병을 위해서는 주지사의 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파병을 
요청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적이고 심각한 범죄자들만 쫓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접시닦이와 정원사, 일용직 노동자, 재봉사들을 체포하고 있다...권위주의 정권이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가장 약한 이들을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우리 눈앞에서 공격받고 있
다...캘리포니아가 처음일 수 있지만 분명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은 다른 주들이고 다음은 민
주주의가 공격받을 것이다.’(연합뉴스, 2025/06/11)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테네시주 멤피스에 군 병력을 파견했고, 오리건주 포틀랜
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 배치를 명령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202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군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존재합니다. 2025

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에게 내린 명령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일까요? 아
니면 다른 목적으로 군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이 있는 이유 
우리는 살면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종종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도둑이 들었거나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경찰을 찾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과연 시민
의 편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도 접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하도록 지시받은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
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
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피청
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
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
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2024헌나8) 헌법재판소는 그날 경찰의 행동이 위헌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근처 시위에 참여
했던 한 농민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농사를 짓던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쓰러졌고, 317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족들은 당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
미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의 직사살수(물을 일정한 방향으로 직접 쏘는 행위)가 생명권, 신체의 자
유,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백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됨을 확인”하였습니다(2015헌마1149). 2023년 대법원은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
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LA 폭동’으로 지칭되며, 미국 정부와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낳은 비극
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 사건이었습니다. 1991년 미국 경



찰이 과속 운전을 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단속하던 중 구타와 폭행을 했고, 피해자는 다리가 부러
진 상태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널리 퍼졌고 아프리카계 미
국인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을 구성하면서 아프리카
계 미국인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고 12명 중 10명을 백인으로 구성했습니다. 판결 결과 폭행을 
했던 경찰관 4명 중 3명에 대해 무죄, 1명에 대해서는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
이 시위에 나섰고, 시위가 격화되어 수십 명의 사망자와 2천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폭동으로 번
졌습니다. 
경찰은 꼭 필요한 존재지만 과연 경찰의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경찰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

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
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이 경계를 벗어나는 일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는 완벽하고 자기충족적 삶(self-sufficing life)을 목표로 하는 가족과 마을의 연합체다”(아리

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시대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state)를 가족과 마을의 범위를 넘어선 더 큰 범위의 좋은 삶(eudaimonia)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
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완성을 가능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합의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이며, 통치자는 시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된 권력을 행사한다."(존 로크, 1689). 17세기
에 살았던 존 로크(John Locke)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국가를 정의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며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서로 합의해서 국가라는 공
동체를 만들었고, 국가 공동체의 통치자는 시민의 동의를 얻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특정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의 합법적 독점을 주장하는 인간 공동체다.”(막스 베버, 
1919). 20세기 초반 막스 베버(Max Weber)의 국가 정의에서는 ‘물리적 폭력의 합법적 독점’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런 인식의 등장은 존 로크가 살았던 시대와 막스 베버가 살았던 시대 
사이에 발생했던 세계사적이고 인류사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국가가 등장하고 국민국가가 상



비군을 보유하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 있고 나폴레옹 전쟁이 유
럽을 휩쓴 이후, 비로소 국민국가(nation-state) 개념이 보편적으로 확립되고 국민 개병제가 등장했으
며 전시가 아닌 때에도 상설적으로 군대가 있는 체제가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베버가 말한 ‘물리적 폭력의 합법적 독점’이란, 군대와 경찰 등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

구가 헌법과 법률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독점’이란 합법적으로 단 하나의 군대, 경찰만 인정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한 국가 안에 2개 이상의 군대가 인정된다면 언제든 내전 상태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베버는 합법적 독점을 ‘주장하는’ 공동체를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합법적 
독점’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장’되는 것이고, 때로 이런 주장을 하는 주체가 바뀌기도 합니
다. 반란이나 혁명, 혹은 내전이 발생해서 물리적 폭력의 합법적 독점을 주장하는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1세기 국가는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베버가 살았던 시대를 거쳐 진화한 역사적 산물입니다. ‘가족
과 마을의 자기충족적인 삶’과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공동체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국가입니다. 국민이, 나와 우리의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도록 승인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와 경찰, 다양한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는 시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민도 있듯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 임무에 충실한 공직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직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필요를 배반할 때는 언제든 책임을 물
을 장치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법률을 만들어 군대와 경찰, 국가기구의 권한 행사를 기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제도를 통해 책임을 묻습니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
원해 국민이 위임한 목적을 위반하면,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작동이 멈춘다면 국민이 물리적 힘을 행사해서 공직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정부는 어떻게 다르지?
현행 헌법에는 ‘국가’라는 단어가 73번 나오고, ‘정부’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여러분은 현실 

정치를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청와대, 국회, 법원 같은 기관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이미지는 개념으
로 보자면 국가보다는 정부에 관련된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국가는, 특정 영토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며, 대내적으로 질

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인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
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서 구체적 실체를 보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기관의 건물이나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실체입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세금을 내어 운영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된 권한
만 행사하도록 해놓은 제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국민이 국가라는 항구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해 둔 현실의 기관이나 기구들의 총합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치공동체가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부 기구의 숫자나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의 규모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인구 500만 명의 정치공동체



와 5천만 명의 정치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부 기능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고대와 중세, 현대
사회에서 정치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역할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의 정점기였던 기원전 5세기경,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수는 대략 70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공무원들은 대부분 1년 임기직이었고 시민들이 추첨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 전체 인구는 25만∼30만 명 정도였고 자격을 가진 시민은 3∼6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경국대전」에 따르면, 녹봉을 받도록 되어 있는 문무 관직 정원은 대략 
5천여 명 수준이었고, 15세기 말 조선의 인구는 550만∼700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에서는 왕
실 재정 상황이나 왕권의 강약에 따라 실재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변동이 컸고, 관리들의 생
활비가 녹봉으로 모두 충당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를 열었던 루이 14세 통치기
에는 왕권 강화와 함께 관직 종사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정확한 숫자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관직의 
수가 대략 수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처럼 관료조직의 위계에 따라 움직였던 직업
공무원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관직을 팔아 왕실 재정을 충당했던 관직 매매제가 성행했고, 왕에
게 직접 충성하면서 급여를 받던 직업 관료의 수는 수백 명이나 기껏해서 수천 명 수준이었다고 합니
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직업공무원 조직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근대 사회의 핵심 특징으로 관료제를 

꼽았던 막스 베버는, 행정 업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그리고 화폐 경제의 발달을 관료제 지배
(bureaucracy)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막스 베버, 1922) 
근대 국민국가는 고대나 중세 정치공동체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습니다. 또 과거에는 사적으로 해결

되던 많은 문제들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행정 업무가 양적으로도 늘어났을 뿐 아니
라 업무 내용 자체가 고도의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중세까지 없었던 상비군 제도도 새로 
생기면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해야 했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화폐의 발행이나 유통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체계적으로 세금을 걷어 재정을 마련한 뒤 다양한 공공서비스도 제공해야 했습니
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행정 업무의 양과 질을 감당하려면, 전업으로 이 업무만 담당하는 대규모 인
력과 대규모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하는 합리화된 시스템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버가 보기에, 이러한 관료 지배체제는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관료

조직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강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전문화되고 효율성만 추구하게 되면 
비인간적인 억압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격성은 사라지고 위계와 규율, 효율성만 남게 
되어 정작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의 권리에 둔감해지고 나아가 ‘철의 감옥(iron cage)’이 되어 
시민들을 억압하는 조직으로 언제든 탈바꿈할 수 있으므로, 관료조직 외부로부터 상시적인 견제를 통
해 이러한 위험이 제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베버는 거대한 관료조직의 지배를 제어할 핵심 장
치로 ‘직업 정치인’의 필요성과 직업 정치인들의 정치 의지를 집단적으로 유지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서 ‘정당’의 필요성을 꼽았습니다.(막스 베버, 1919) 
견제받지 않는 관료조직이 어떻게 시민들을 억압하며 군림하는 특권적 기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무죄 확정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를 했고, 이 건은 2021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공
소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증거 조작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수사 



및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형사 책임을 면하거나 경징계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
찰이라는 조직이 사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사례입니
다. 2023년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소추 대상자가 이 사건의 
보복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직업공무원의 관료제 조직은, 국민국가라는 규모가 훨씬 커진 

정치공동체의 등장,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발달이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정치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료 지배체제가 내재한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
했던 것이 직업 정치인이며, 직업 정치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신념을 유지하고 함께 관료조직을 견제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정당이라는 정치 조직인 겁니다. 그럼 정당은 또 어떻게 견제받아야 할까
요? 주기적인 선거에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여론의 칭찬과 비판을 통해 견제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헌

법」 제1조②). 그런데 현실에서 국민의 의견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개의 정당이 
서로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경쟁해야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있다는 단 하
나의 ‘주권’은 대체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핵심개념

 - 국가: 특정 영토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며, 대내적으로 질서를 유지
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인간 공동체

 - 정부: 당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내어 운영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도록 해놓은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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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대체 뭐길래? 
주권은 영어 사버런티(sovereignty), 프랑스어 수버레니티(souverainet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영어에, 프랑스어까지 알아야 하나?’하는 생각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장에서 프랑스어가 
등장하는 건 주권, 딱 이 한 단어뿐이랍니다. 이 단어의 역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한 것입니다. 
수버레니티라는 단어는 라틴어 수페라노스(superanus)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수페라노스는 ‘최고의’, 
‘우월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 보댕(Jean Bodin)은, 당시에 어떤 역사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수페라노스에서 뜻을 딴 프랑스어 수버레니티의 개념을 정의했고, 그 뒤로 이 
단어는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도 언급될 만큼 말입니다. 
보댕이 살았던 시대 프랑스는 유럽 역사에서 ‘절대왕정(Absolute Monarchy)’ 시대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절대왕정 시대란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 이전 중세 유럽에
서 국가 최고 결정권은 교황과 봉건 영주들에게 분할되어 있었고, 왕은 여러 영주들 가운데 제일 힘
이 센 사람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주인도 자주 바뀌었고, 국가를 대



표하는 의견도 왕과 봉건 영주들, 교황 사이의 권력 다툼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었습니다. 보댕은 이
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권’을 ‘국가에서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최고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이 최고 권력은 군주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왕의 절대 권력을 뒷받침하는 이론
을 전개했습니다. 이른바 군주주권론을 제시한 것이지요. 

17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
서 주권을 사회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되며, 사회계약을 통해 개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인 주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평화
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들이 양도한 주권은 분할 불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권
력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이어야만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를 규율하여 안정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은 현실 세계에서 실재 일어난 일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절
대적 의사 결정권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논거로 사용된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현실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가정되는 절대자는 군주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의 주
체가 군주가 아닌 ‘인민(프랑스어 peuple, 영어 people) 전체’이며 주권은 인민 전체의 ‘일반 의지
(volonté générale)’의 행사라고 설명함으로써, 인민주권론을 구체화했습니다. 루소에게 주권은 인민 
개개인의 의지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인민 전체의 의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의사 혹은 권력이기 때
문에 분할 불가능한 권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주권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단일한 의사나 의지를 의미하며, 대내적으로 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발생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등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특정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

장은 있어야 하며,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입장을 
천명했는데 상대국 정부가 ‘당신네 나라에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던데?’라고 무시해 버
리면, 대한민국과 그 나라는 국가 간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국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처럼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나는 이 법을 지키지 않겠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규범체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군주제 시대였을 때는 군주가 이 절대적 최고 권력의 행사 주체라고 인식되기도 했지만, 국민국가가 
보편화되면서 주권은 군주가 아닌 그 나라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는 개념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 제1조입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우리나라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던 시점 만들어
진 헌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 제1조는 대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현행 헌법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 9번째 개정된 헌법입니다. 1948년 제헌국회 

제정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
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습니다. 현행 헌법 제1조와 똑같지요? 1952년 제1차 개정, 1954년 제2
차 개정, 1960년 6월과 11월 제3차와 제4차 개정 헌법 때까지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같았습니다. 



1963년 제5차 개정 헌법 때 제1조와 제2조는 통합되어 지금처럼 제1조의 ①과 ②로 구성되었습니
다. 1969년 제6차 개정 때도 동일했지만 1972년 소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제1조의 ② 뒷부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독재 체제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원천을 국민
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 부분을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지
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은 다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바뀌었고, 1987년 헌법을 채택할 때 제1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와 제2조를 처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
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현행 헌법 제1조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되었고, 수립 직후부터 헌법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입법부인 임시의정
원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최초로 제정했고, 이후 임시정부 헌법은 5번에 걸
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1919년 4월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로 함’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문장은,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전환을 선언한 것이

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한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독립 이후 국가의 정치체
제에 대해 한동안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왕이 있는 국가로 돌아갈 것인가, 왕이 없는 국가를 새로 만
들 것인가’의 고민이었지요. 1919년 4월 임시헌장의 제1조는 그 논란을 끝내는 역사적 결정이었습니
다. 황제의 국가인 ‘제국(帝國)’이 아닌 인민의 국가인 ‘민국(民國)’을 건설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정신을 반영한 것이 제1조였습니다. 

1919년 9월 임시정부는 약식으로 마련되었던 4월의 ‘임시헌장’을 체계화하여 「대한민국임시헌
법」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임시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는 ‘대한민
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있음의 한자)’이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에서 이 정신은 단 한 번
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1945년 광복 직전 우리 헌법은 1944년 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이었습니다. 제1조는 ‘대한민
국은 민주공화국임’, 제4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전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주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이었습니다. ‘광복운동자’란 대일항쟁기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을 말합니
다.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헌법의 정신을 토대로 제1조와 제2조를 만든 
것입니다.  

인민주권, 국민주권, 뭐가 다르지?
그런데 지금 헌법 제1조와 한 단어에서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1944년 ‘임시헌장’에서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고,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민주권과 국
민주권,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후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토지와 인민과 정치다(諸侯之寶三, 土地人民政治)”. 「맹자」 
마지막 장 ‘진심(盡心)’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맹자는 기원전 전국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인(人)’은 식자층이자 지배층을 의미했고 ‘민(民)’은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계층, 피지배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맹자가 당시 사용했던 ‘인민(人民)’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모두 가리키는 말, 
‘세상 모든 사람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성을 민이라 하며 민은 사람이다. 왕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니, 그 거처를 편안히 하면 
인민은 기뻐하며 복종할 것이다(以百姓為民，民爲人，則王者以人爲本，務安其居，則人民悅服矣)” 
「삼국사기」 ‘신라본기’ 미추 이사금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삼국사기」는 12세기 고려시대에 삼
국시대와 통일신라, 후삼국시대의 역사를 저술한 저서입니다. 이때 인민은 맹자의 표현과 유사하게 왕
이 다스리는 모든 사람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동양의 역
사에서 ‘인민’은 일반명사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1919년 ‘임시헌법’에 등장하는 ‘인민 전체’라는 표현도, 당시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친숙한 단어
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정치 언어에서 ‘국민’과 ‘인민’의 함의는 차이가 있고, ‘임시헌법’을 만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인민 전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이 함의를 인식하고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
다. 앞에서 주권 개념이 장 보댕의 군주주권론에서 출발해 루소에 이르면 인민주권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시정부 임시헌장에서 주권이 ‘인민 전체에 있다’는 표현은 인민주권론에서 흔
히 사용되는 것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인민주권론의 이념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서양 정치 언어에서 인민(영어 people, 프랑스어 peuple)은 동양에서와 유사하게 오랫동안 ‘한 사

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반면, 국민(nation)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등장 이후 국민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언어의 역사로 보자면 인민의 역사가 훨
씬 길고 국민은 더 짧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국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라는 학자는, ‘국민(nation)’에 대해 중세에서 근대가 태동

하던 역사적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상상된 공동체들(Imagined Communities)’이라고 말합니다. 근
대 이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국민국가의 구성원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며 혈연적으로도 가까운 계보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지만, 따져보면 인류의 긴 역사
에서 비교적 최근에야 국민국가라는 역사적 단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앤더슨에 의하면 국민이라
는 공동의 정체성이 인지되는 과정은 국민주의(nationalism)의 형성과 역사를 같이 합니다. 함께 전
쟁을 치르고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정서를 공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역사
적 산물이 ‘국민’이라는 겁니다.(베네딕트 앤더슨, 1983)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를 생각하면 앤더슨의 이런 정의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영국을 볼까요? 지금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라는 역사를 달리하고 때로 전쟁까지 치른 공동체들
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집단은 각기 의회를 두고 자치권을 행사하지만, 국
제관계에서는 하나의 국민(nation)으로 인지되고 행동합니다. 미국에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원주민도 있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 함께 삽니다. 각 이민자 집단은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믿는 종교도 다르고 관습도 다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와 본토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적 경
험은 비교적 최근까지 매우 달랐습니다. nation은, 이처럼 내부의 구성이 어떻든 ‘주권을 가진 대외
적으로 단일한 정체성 집단 혹은 하나의 정치공동체’라는 의미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ation이라는 단어를 ‘국민’으로도 번역하고 ‘민족’으로도 

번역합니다. 고대 한반도에는 여러 정치공동체가 있었지만, 중세 어느 즈음부터 영토 경계가 지금과 



비슷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그 경계 안에 살던 사람들은 오래 혈연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생물학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
로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해 온 역사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깁니다. 하지만 서
구의 경험에서 생물학적 동질성에 기초한 개념, 피부색이나 생김새 등이 유사한 사회집단을 일컫는 
용어는 race이고, 문화적 유대감이나 공동의 역사적 경험 등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지칭
하는 개념은 ethnicity이며, 국민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개념은 nation으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구분
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우리는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개념 안에 race, ethnicity, nation의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주권이란 국민국가 시대 이후 하나의 정체성 집단으로 존재하는 국가

의 국민에게 주권이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인민주권이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정치에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은 구분되지 않고 쓰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어
원은 다르고, 함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과 시민은 어떻게 다르지? 
앞서, 역사적으로 인민과 국민의 개념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시민’이라는 말도 종종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 집회를 할 때 모여 있는 사람
들을 ‘민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민주국민 여러분’ 혹은 ‘애국국민 여러분’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지요? 그 
표현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지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시민’은 ‘국민’과 분명히 다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일단 말뜻 그대로 풀어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용될 

때부터 그저 사는 공간에 따라 농촌 사람, 도시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
리스 아테네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 하나가 국가를 이루었던 거지요. 마치 지금의 싱가포르처럼요. 
하지만 아테네에 살던 모든 사람이 시민은 아니었고,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시민’이 될 수 있었
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을 ‘폴리테스(πολίτης)’라고 불렀고 뜻 자체는 폴리스(πόλις)의 구성원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은 폴리테스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가 아테
네 시민인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다가 기원전 5세기 중반 이후에는 어머니까지 아테네 시민이어
야만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성이어야 했고,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시민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민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공직을 맡을 수 있었으며 
재판정의 배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시민은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시민

(Civis Romanus)’은 시기에 따라 허용범위는 달라졌지만, 민회에 참석할 권리, 공직을 담당할 권리,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 사법적 판결에 항소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람들을 지
칭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로마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인정받았고 해방
된 노예의 자녀, 로마 군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퇴역한 군인 등에게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여성 시민은 재산권을 인정받았지만, 민회에 참석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 시민(citizen)은 말뜻 그대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는 했는데, 도시



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럽 중세에 많은 사람들은 귀족이나 성직자가 보유
한 영토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도시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었습니다. 영주의 영
토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도시민들은,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상업적 권리를 지키려고 했고, 인근 영주들로부터 공격받거나 도적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 시민의 개념에는 권리(right)라는 개념이 연결되었습니
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긴 거지요. 

“자유는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시민의 권리에서 나온다.”(E.J.시에예스, 1789)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 세력에게 영감을 제공한 이론가 중 한 사람인 시에예스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자유의 원천은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왕과 대귀족, 성직자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처럼 근대적 의미에서 시민은, ‘권리의 주체이며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해 주체적인 
참여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시민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였
고 동시에 정치공동체의 공적인 일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 사람을 의미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혹은 자

신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국민이라는 용
어에는 참여나 능동성이라는 함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나 적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라는 뜻이니까요. 

핵심개념

- 주권: 대외적으로 국가의 단일한 의사나 의지, 대내적으로 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 국민주권: 국민국가 시대 이후 하나의 정체성 집단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귀속되는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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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진짜?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
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2015년 개봉 영화 「내부자들」 중 대사)
“(‘내부자들’ 대사처럼)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
면 된다...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경향신문, 2016/7/8) 

2016년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
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로, 과거로 치면 2∼3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
입니다. 그가 말한 ‘민중’은 그가 생각하기에 ‘높은 신분’을 가진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입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임기 동안만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발언
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진 공직자들이 드물지만은 않지요?  



“거리를 정복하는 자가 대중을 정복한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요제프 
괴벨스, 1934)

나치당의 선전 총책임자였고 나치 독일 정부의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는, ‘대중을 정복
하는 자가 국가를 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원천이 국민 혹은 대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국민은 자신도 속해 있는 공동체의 동료가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반복과 세뇌를 핵심으로 하는 선
전·선동 기술을 내세웠고 실제 나치 독일에 이를 적용했습니다. 
나향욱에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가 생각하는 ‘신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괴벨스에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겉모습을 띠어야 하지만, 실제는 ‘국민을 정복하는 독재자’
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나향욱과 괴벨스의 생각은 민주주의자의 것이 아니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서 개인의 생각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공직을 맡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언

제든 민주주의자 시민들이 ‘설마’하며 방심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공직에 앉을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을 국민을 기만하고 ‘대중을 정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얻은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혹은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겠지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만 하면 될까?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선거’

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입법부와 행정부 등 국가기구를 직
접 구성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공직자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평가를 받게 만드는 것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루소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영국 국민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의회 의원을 선
출하는 짧은 순간에만 자유로울 뿐이다...의원들이 선출되는 즉시, 그들은 노예가 되며, 아무것도 아니
다."(장 자크 루소, 1762)  
루소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루소가 이 글을 쓰던 시점에 영국에서는 보통선거권 체제가 확립된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선거권자들이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었습니다. 루소가 보
기에 정기적으로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아두고 대표더러 임기 동안 정부 운영을 알아서 하도록 보장
해 주는 체제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기처럼 보였습니다. 선거 때가 지나면, 소위 대표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인민주권의 구현이냐 하는 문제의식이었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루소의 이야기가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선거 때 정당도 보고 사람도 보고 공약

도 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구성된 행정부나 의회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
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선거로 선출된 자와 선거권을 행사한 대다수 국민 
사이에 불일치나 간극은 대의 민주정이 가진 기본 속성입니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는 4천4백 만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투표자는 3천5백 만여 



명이었습니다. 그중 1천7백 만여 명이 당선자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모
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대통령이 매일매일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유권자 4천4백 
만여 명은 고사하고 자신을 지지한 1천7백 만여 명의 유권자의 생각과도 모두 일치할 가능성은 0입
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1명의 대통령보다는 수가 많지만,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시·
도지사나 시·군·구청장, 광역·기초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들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 의견을 매일 따르도록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18세기 사람인 루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세
기 말, 컴퓨터와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할 때, 
이런 구상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단말기를 두고 매일 아침 그날의 국정 중요사항이 
단말기에 뜨도록 합니다. 시민들은 아침마다 단말기에 떠 있는 안건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투표로 
표현합니다. 정부는 그 결과를 종합해서 그날그날의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의사에 가장 
근접한 국정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다음의 가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결정 사항) 법인세를 어떻게 할까요? 
1) 법인세율을 10% 내린다. 2) 5% 내린다. 3) 그대로 유지한다. 4) 5% 올린다. 5) 10% 올린다. 

아침에 여러분의 단말기에 위의 질문이 떴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황
스러우실 겁니다. ‘대체 법인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려는 이유가 뭐지? 올리거나 내리면 어떤 효과가 있
다는 거야? 누가 내리거나 올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늘어지는 사이 출근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에잇! 오늘 안건은 잘 모르
겠으니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그냥 출근길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말기에 위 질문이 뜨고 곧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에 ○○정당, ◇◇단체에서 ‘오늘의 정답은 ▲번입니다.’라고 문자가 올 수도 있
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는 정당이나 단체가 여러분이 평소 신뢰하던 곳이라면 안심하고 그 번호
를 누르고 출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평소 신뢰하던 그 정당이나 단체의 입장이 언제나 여러

분에게도 바람직한 답일까요? 가끔은 그 정당이나 단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정당이나 
단체가 사익 추구의 유혹에 빠져 나쁜 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특정 정당
이나 단체로부터 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에 충분한 정보도 없이 그냥 
동전 던지기 식으로라도 투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건 기권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빼놓지 않고 꼭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확실한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는 사람, 정부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매일매일의 일상에 쫓기지 않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사람도 만나면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여러분은 어떤 그
룹에 해당하십니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결국 소수의 이해관계 집단이나 정부와 
이리저리 연결된 집단이 매일의 투표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겠다는. 
시민들이 ‘우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시민들과 생각

을 나누고 토론할 기회를 가지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토론의 자유가 없는 투표는 민주주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독재 정권들이 정권 유지 수단
으로 ‘투표’를 유력하게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세계 독재 국가 중에는 선거를 하는 독재 국가가 
선거도 하지 않는 독재 국가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지요? 1972년 박정희 유신체제가 헌법을 바꾸었을 때도, 1980년 전두환 신군

부가 헌법을 개정했을 때도 국민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 국민투표 당시 투표율은 
91.9%였고 투표자의 찬성율은 91.5%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신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
다. 당시 국민투표에 참여했던 국민들은, 사전에 헌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반대 의견
을 자유롭게 듣고 표현하며 토론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환경에 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히틀러와 나치당의 만행에 동조했던 독일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평생

의 화두로 삼았던 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악의 평범성’이라는 구절은 지금도 인간과 정치, 민주주의
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인용되곤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
들의 ‘무사유(thoughtlessness)’가 악한 행위에 대한 동조로 이어져 만들어낸 것이 히틀러 체제의 독
일이었다는 겁니다(한나 아렌트, 1963). 한 사회의 다수 시민들이 ‘무사유’ 상태라면, 그때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1
조)

나치당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체제에서 권력을 잡았고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일으켰습니다. 
1919년 공표된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1조의 후단은 우리 제헌 헌법 제2조, 현행 헌법 제1조와 마찬
가지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국민들은 ‘권력이 국
민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아니 더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치당이 저지
른 온갖 만행 가운데 어떤 것은 독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만 하면 권력자는 무슨 일이든 해도 될까요? 나치 독일의 경험은 독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
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성찰의 의미를 담아 헌법 제1조를 아래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제1조 제2항)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모든 인간 공동체, 평
화,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제1조 제3항) 아래에 열거된 기본권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구속하는 직접적인 법이
다.”(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은 존재하며, 인권은 ‘모든 인간 공동체, 평화, 정의의 기초’
가 되어야 하고, 입법·행정·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함



으로써, 그 권력의 원천이 무엇이든, 설사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더라도, 권력 사용의 한계
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권력에 자유롭게 접
근하고 참여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제1조에 있었던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절은 기본권 조항이 모두 끝난 
다음인 제20조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유형으

로 구분하곤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민주정치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앞선 역사적 과정에서 나온 다
양한 제도나 방법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든 민주주의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
고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나 언

론인의 자유가 아니고 출판의 자유는 작가나 출판사의 자유가 아니며, 모든 시민의 말할 자유를 말합
니다. 누구든 입으로도, 글로도, 그림으로도, 영상으로도, 몸짓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
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누구든 혼자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집단으로 모여서 말할 자유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입니다. 누구든 일시적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입니다. 
내가, 우리가 ‘말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우리 모두의 ‘들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서로 다른 정보, 서

로 다른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단 의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자유롭게 말하고 들으며 토의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민주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
도, 혹은 투표로 어떤 결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 것인지는 의문
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

도적으로 보장받아야만 민주 정부의 작동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적 활동 과정에서 만
들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구와 공직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찬성과 반대를 논하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우리는 공직자들이 매일매일 국민의 의견을 따르도록 만들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도, 100% 따르도록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정부의 작동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한꺼번에 100%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때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고 특별히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이 바쁜 시민들이 같은 시점에 그 정보를 다 공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군
가는 곧바로 정보를 접하겠지만 누군가는 10일 후에, 누군가는 한 달 후에야 비로소 정보를 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 헌법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 보장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
기 때문에, 특정한 표현 행위는 언제든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끊
임없이 사유하고 토론하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새로운 조건에서는 과거의 기준을 변경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 환경에서 불균등하게 행사되는 표현의 자유, 이게 현실의 모습에 더 가깝습

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권력
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방법은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과정
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더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만드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개념

- 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사상을 외부로 표출할 권리와 다른 사람이 표출한 정보나 의견을 듣
고, 읽고, 접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
- 알 권리: 국민이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기타 공적 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하며 받
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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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제와 균형, 왜 해야 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
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
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윤석열, 2024/12/3)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계엄 선포 담화는 총 2,058자였습니다. 담화
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반부는 계엄 선포 이유, 후반부는 계엄의 불가피성입니다. 계엄 
선포 이유의 핵심은 ‘국회 때문’이라는 겁니다. 담화 중 그가 생각하는 국회의 ‘반국가행위’를 열거하
는 내용만 939자인데,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해 탄핵 소추를 했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삭감했다
는 게 전부입니다. 이상하지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확정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
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
다’는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때문, 더 정확히는 22대 국

회 때문이라는 게 핵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한 일들이 국회 때문에 번번이 제약을 
당했고 군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거나 굴복시키겠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아마 그는 이
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확정권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더
라도, ‘너무 많이 탄핵 소추를 했고 너무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아무튼 그의 담화는 우리 
헌법이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를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는 재임 기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밥 먹듯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 수장인 그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벌인 위헌·위법 행위를 입법부가 견제했던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구들이 위헌·위법 행위를 
했을 때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
니다. 행정부가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건 합법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
안을 심의해서 삭감도 시키고 필요하면 정부 동의를 받아 증액도 하는 국회의 활동 역시 합법적 행위
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서로 견제해서 가능한 한 당대 국민 다수의 의견에 
추를 맞추도록 중심을 잡으라는 게 권력 간 견제와 균형 원리의 중요한 숨은 뜻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견디지 못한 것은 우리 헌법의 견제와 균형 원리 자체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국회의 행위가 과하든 그렇지 않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회가 과하게 행정부나 사법부
의 활동을 제약했다면 국민들이 선거에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할 때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는 공직자
로서 임기 동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국회의 견제를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집권당이 원내 
제1당이 아닌 조건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를 설득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야 하
는 게 맞습니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 준 것이 국민이고, 국민의 선택은 ‘야당이 다수인 국회
의 견제를 받으면서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견디지 못한 것은 견제
와 균형의 원리일 뿐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정의 원리 자체였던 겁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 왜 만들어졌나?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우리는 먼저 간 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한강, 2024/12/7) 
고 말했습니다. 정치에서 특히 제도는 이 말이 꼭 들어맞는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제도들은 
모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때로 외부와의 갈등
으로 때로 내부의 갈등으로 참극을 겪기도 하면서, 또다시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
한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만든 유산입니다. 그 유산들이 제도로 남아 지금 우리를 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헌법에 국회가 계엄령을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 조항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혹은 전두환이 쿠데타와 시민 학
살로 정권을 잡고 나서,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국회가 위헌·위법한 대
통령을 탄핵 소추할 권한이 없었더라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으로 그의 해임을 결정할 권한이 없
었더라면, 그는 2024년 12월 3일 이후 두 번, 세 번 군을 동원했을지 모릅니다. 국회가 대통령이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권한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명시되어 있었고, 공직자들
에 대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은 훨씬 더 이전의 인류 역사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견제와 균형 원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요?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시도들이 있

었을 수 있지만, 공식 문헌과 연구자들의 연구로 명료히 남아 있는 역사적 선례로는 잉글랜드를 먼저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잉글랜드 역사에서 권력 간 견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우리말로 ‘대헌장’입니다. 오래전 잉글랜드에 존 왕(King John)
이 있었는데,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키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귀족들에게 세금을 무리하게 걷고 재
산을 몰수하면서 원성을 샀습니다. 귀족들은 연합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고, 런던을 점령해서 존 왕
을 굴복시킨 뒤 서명을 받아낸 문서가 마그타 카르타입니다. 당시에는 의회라고 할만한 것이 아직 만
들어지기 전이었고 귀족들의 회의체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왕도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귀족회의
에 동의 없이 새로운 세금은 부과하면 안 된다,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자유민을 구금하거나 재산을 몰
수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자유민은 동등한 법적 절차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
의 문서를 만들고 존 왕에게 서명하게 했습니다. 
맹아적인 형태지만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국가 기능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고, 왕이 이 기능을 모

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견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 왕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당
연히 아닙니다. 아마 존 왕이나 그 뒤의 왕들이 약속을 고스란히 지켰다면, 잉글랜드의 왕정은 훨씬 
빨리 끝났겠지요. 왕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세기 초 잉글랜드 왕이었던 찰
스 1세도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고 귀족들에게 전쟁 비용을 이유로 강제로 공물을 걷고 돈을 요구하
고 말을 듣지 않는 귀족을 체포, 투옥했으며 군 주둔지로 쓰기 위해 귀족들의 영지를 강제로 징발했
습니다. 찰스 1세에 반대했던 귀족들의 의회에서는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걷지 못한다,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체포나 투옥을 해서는 안 된다, 평화 시에 민가에 군대를 주둔시켜서는 안 된다, 민간인을 



군법으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고 여기에 동의하면 전쟁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찰스 1세는 마지못해 서명을 했습니다. 이 문서가 잉글랜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입니다.  
찰스 1세가 법을 지켰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는 돈만 받고 ‘먹튀’를 해버렸고, 왕들이 의회를 무

시한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17세기 말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2세가 또다시 의회 승인 없이 군대를 
유지하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
하는 등 자의적 권력 행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귀족들은 왕을 압박하거나 청원하는 게 아니라 아
예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의회가 새로 앉힌 왕에게 받아낸 약속문서가 바로 잉글랜드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잉글랜드는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만 왕이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는 체제, 입헌군주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권리장전이 만들어지던 해인 1689년, 잉글랜드 사람인 존 로크는 권력분립에 대한 그의 생각을 글

로 정리해 세상에 내놓았고(존 로크, 1689), 지금도 이 글은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유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사례를 토대로, 정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국민의 자유
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시대 왕이 행사했던 권력을 입법, 집행, 
연합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권력, 집행하는 권력, 다른 나라와 전쟁이나 평화를 만드
는 권력입니다. 로크는 법을 집행하고 연합하는 권력은 한곳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법을 만드는 
권력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권력이 집행하거나 연합하는 
권력보다 우위에 있어야만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입헌군주제 실험이 60년 정도 흐른 뒤, 이 경험을 토대로 권력분립에 대한 또 다른 중

요한 역사적 유산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몽테스키외가 1748년 익명으로 내놓은 「법의 정신」입니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는 루이 14세(재위 기간 1643년∼1715년)와 루이 15세(재위 기
간 1715년∼1774년)가 통치하던 프랑스에 살았습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절대왕정의 기틀을 마련
한 왕이지요.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체제에 살던 몽테스키외는, 잉글랜드를 방문해 입헌군주제의 
작동에 대해 연구합니다.
몽테스키외 또한 모든 권력이 한곳에 모이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남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

릅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에 더해, 법을 해석하고 재판하는 권력도 분리되어 
있어야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류의 권력이 
단순히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seperation)만으로는 부족하며, 서로 견제(checks)하면서 권한의 균형
(balances)을 이룰 수 있어야 어느 한쪽이 부패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
니다. 집행권이 남용되면 입법권과 사법권이 견제하고, 입법권이 남용되면 집행권과 사법권이 견제하
며, 사법권이 남용되면 입법권과 행정권이 견제할 수 있어야 권한의 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
다. 

견제와 균형, 제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법의 정신」이 세상에 나오고 30여 년이 흐른 뒤, 몽테스키외의 구상을 현실의 제도로 구현한 

최초의 정치체제가 지구상에 출현합니다. 잉글랜드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가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고, 그 국가의 헌법을 만들면서 분리된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입법 권력, 사법 권력과 분리된 별도의 행정 권력을 디자인하고 행정 권력의 수장으로 

대통령직(Presidency)을 만든 것이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입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급 법원들을 
두어 사법 권력을 입법, 행정 권력과 분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입법부는 대통령과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들은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을 
승인하게 만들어 견제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입법부가 만든 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견제하고, 사법
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서 견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입법부는 연방 판사
를 탄핵할 수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의 인준권을 가짐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토록 
만들었습니다. 

1787년 미국 연방헌법 초안이 만들어지고 각 주는 헌법안 비준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
였는데, 논쟁 과정에서 제출된 다양한 주장을 담은 글들을 묶은 것이 「페데랄리스트 페이퍼(The 
Federalist Papers)」이며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은 헌법 초안을 만들면서 몽테스키외
의 권력 간 분립,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핵심
은 ‘분리된 권력 간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권력 간 균형이 만들어질까, 그리고 다양한 견제 
장치들이 실제 작동했을 때 견제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작동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과연 이 고민을 제대로 해결했을까
요?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200여 년이 흐른 뒤인 2001년,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은 얼마나 민주적인가(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라는 책에
서, ‘미국 민주주의는 ‘헌법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작동했기 때문에 위대하
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달은 미국 헌법이 제정 당시부터 비민주적 요소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고 견제를 통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들은 종종 서로 충돌했다고 평가합니다. 헌법
의 이러한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시민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
기 때문에 ‘헌법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주의는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접합니다. 현대 정부의 작동에서도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은 핵심 기능입니다. 그러나 몽테스키외가 활동하고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던 시대 이후 많
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대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기
관이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분리되어야 하는 권력이 ‘이권이냐, 삼권이냐, 혹은 사권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입법 기능을 최고로 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권력들 사이에 서
로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전체로 정부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의 핵심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달의 지적처럼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제도만으로 권력의 부패나 권한 남용, 

정부 기능의 오작동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도가 불완전하더라도 그 빈틈과 오류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당대 사람들의 고민과 실천입니다. 지금보
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사람이며, 반대로 괜찮은 제도를 망가뜨리고 오작동시키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당한 게 아니라, 헌법과 법



률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탄핵당한 겁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마련해 둔 제도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빈틈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영장
을 집행하는 행정부 권한을 무력화했을 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일’이 아니
라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하는 희한한 일을 벌이면서 경찰과 검찰의 법 집행 권한을 무력화했을 때, 
우리는 제도의 빈틈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틈은 시민들의 집단적 노력과 국회의 제도적 노력
으로 메워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에 대해 고민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작동시키고 보면 빈틈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한편으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
력을 해야 하지만, 제도에 대한 더 나은 해석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가는 실천이 제도 개선에 기울
이는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핵심개념

- 권력분립: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권한 남용과 국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밖
에 없으므로, 기관별로 나누어 분산시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

- 견제와 균형: 권한을 분산시켜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관 간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
여 권한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어느 한쪽이 부패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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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에 속한다는 입법권이 뭘까?

국회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은 이유

“국회 앞에 출입구까지 왔는데 경찰이 막고 있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고, 특히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결을 이끌어내는 중
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회 경비가 허술한 
뒤쪽으로 가서 담을 넘어 들어왔다.”(2024년 12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BBC 인터뷰 중)

2024년 12월 3일 헌법 위반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그 밤, 바바리코트를 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닫
혀있던 국회 철문을 타고 넘는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진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상징
하는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그렇게 무사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헌법 위반 비상
계엄 선포 2시간 반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밤 국회 담을 타 넘은 국회의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계엄 해제권을 행

사하는데 필요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과 
다투어 가며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의 위협을 받으며 본회의



장 안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과, 국회 경내 및 담장 밖을 둘러 계엄군의 진입을 온몸으
로 막으며 결의안 통과 시간을 벌었던 시민들의 협업이 마침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해제로 이어지
던 순간, 현장에 있던 시민들만이 아니라 방송과 유투브 및 SNS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국내 시민들, 
해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기원하던 세계 시민들까지 모두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
니다. 
그 밤 45년 만에 중무장한 군인의 총구 앞에 다시 섰던 순간,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서로의 존재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시민들은 온몸을 던져 계엄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했던 국회의원들에게서 헌
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표자의 의미를 발견했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대표의 권한을 위임해 
준 주권자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 시민들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의 권한을 깨달았고 그 권한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동료 시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습니
다. 
주간지 <시사인>은 매년 9∼10월에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공표합니다. 이 조사는 0점부터 10점

까지 사이의 점수로 응답자가 자신의 신뢰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시사인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국회 신뢰도 점수는 4.1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국회 신뢰도 3.38점에 비해 0.81점이 상승한 수치로, 대법원 4.11보다 높았습니다. 시사인 
역대 조사에서 2025년 이전 가장 높았던 국회 신뢰도는 2013년 3.87점이었는데 2025년 신뢰도 점
수는 그보다도 0.32점 높은 것입니다. 독재체제에서 ‘통법부’라는 오명을 얻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오
랫동안 ‘밥값 좀 하라’는 소리를 달고 살아야 했던 그 기관이, 위기의 순간 시민들과 함께 헌법과 민
주주의를 지켜내면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시민들의 국회 신뢰도는 대통령과 경찰·검찰 등 행정부 기관, 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 기관들과 비교해서 꼴찌일 때가 많았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오랜 독재 기간 제대로 기능하
지 못했던 국회의 역사가 투영된 탓도 있을 것이고, 당대의 국회가 신뢰를 얻을 만큼 작동하지 못했
던 이유도 분명 있을 겁니다. 
다른 면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 사법부에 비해 입법부인 국회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투명해

진 이유도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만 선출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주기적인 선거
로 평가를 받습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의 재산, 행적, 의원으로서 업무 성과, 성실성 등에 관한 정보
가 공개되고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지요. 반면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주기적인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시민들의 눈에 국회의원처럼 잘 보이는 직업은 아닙니다.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
사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좀 더 깊게 평가를 받는 약간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또 국회는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입장을 대표해 갈등해야만 

하는 기관인데, 이 점이 국민의 신뢰를 낮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이 늘 한목소리로 화합한다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건 정당 간 경쟁을 통해 
전체로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 서로 다른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된 후 시민들에게 각자 한 약속과 상관없이 한 목소리가 되어 버린
다면,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 의견을 대표해서 갈
등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기본 기능인 기관이 국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시끄러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부 시민들은 ‘쟤들 또 싸우네, 쯧쯧!’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런 인식과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인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
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듯이, 정당들이 경쟁할 때도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법규범을 지키지 않는 갈등, 지켜보는 시민들을 모욕하는 방식의 갈등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하지만, 국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타협을 위한 조정의 노력이 진행되는 것 자
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당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어렵게 됩니다. ‘제발 싸우지 마!’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대로, 잘 싸운 다음 결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입법부 이름이 ‘국회(國會)’인 이유 
다음 주제로 국회에 담긴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부터 ‘국회’라고 불렸던 걸

까요?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입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 제31조는 ‘입
법권은 국회가 행한다’였습니다. 그러면 제헌 헌법 제정자들이 우리나라 입법부 이름을 처음으로 ‘국
회’라고 붙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1919년 3.1운동 직후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0조입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만들어진 첫 헌법 문서로, 제헌 헌법 제정에 이르

기까지 대일항쟁기 독립운동가들의 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한반도 안팎에 흩
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모여들었고, 29명의 독립 운동가들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부터 이튿날 오전 11시까지 상하이 프랑스 조계 임시 독립사무소에 모여 임시의정원 회의를 진행했
습니다.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신익희, 이광수, 조소앙 3인을 임시헌장 기초안을 작성할 심사위원으
로 선정했고, 3인이 제출한 초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11일 당일 최종 채택한 것이 ‘대한민국임시헌
장’입니다(국사편찬위원회 1968, 386∼389). 이때부터 ‘국회’는 국토 회복과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던
져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 됩니다. 독립을 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었기에,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하는 기관은 감히 그 이름을 쓰지 못했고 ‘임시의정원’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1919년 독립운동가들이 처음 만들어낸 단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국회는 국가가 세우는 공립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의결하는 곳이고, 
협회는 국민이 세운 사립으로 함께 모여 토론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세운 협회가 개
명 진보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정치를 평론하고 정부 관리의 진퇴를 논하는 것은 원래 협회
의 규칙이 아닌데 정해진 장소를 떠나 집회를 열고 상소를 바치면서 대궐 문을 막고 정부 관리를 
협박하는데 거리낌이 없다...”(황성신문, 1898/10/24)

위 인용문은 1898년 고종이 공표한 조서의 일부로, 독립협회가 의회개설 등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
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종은 ‘국회는 국가가 세우는 공립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의
결하는 곳’이고 ‘협회는 사립으로 함께 모여 토론하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이미 ‘국회’라는 단어는 고종까지 알 정도로 널리 회자되고 있었던 것
입이다. 



독립협회가 의회개설운동을 대중적으로 추진하던 시기, 청나라에서는 캉유웨이(康有爲)를 중심으로 
‘변법자강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변법자강책 중 하나로 국회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는 1874년부터 자유민권운동이 본격화되었고 그 일환으로 역시 민선의원 설치가 주창되었으며, 1881
년에는 10년 후 국회 개설을 약속하는 일본 천황의 ‘국회개설조서(国会開設の詔)’가 공표되기도 했습
니다. 당시 ‘국회’라는 단어는 대한제국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지역을 아울러 근대적 정치제도 개혁
의 일환이자 국가적 단위의 의회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명사로 쓰이던 단어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으

면서 의회의 명칭이 된 사례들은 많습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 상원의 명칭인 Senate은 고대 로마 원로원 

명칭인 Senatus에 기원을 둡니다. Senatus는 senex의 회의체라는 뜻이고, senex는 나이 든 사람 
혹은 경륜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고대 왕국 시대부터 존재했던 Senatus는 
왕의 자문기구로 출발했고, 구성원들은 당시 로마를 구성했던 다양한 부족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부족
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왕의 권한을 견제했습니다. 오늘날 Senate이라 불리는 여러 나라 상원은 각
기 다른 구성원리와 권한을 갖지만, 보통 선거권에 기초해 선출되는 하원과는 다른 목소리를 대변하
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국을 비롯해 과거 군주제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상·하원을 합한 전체 

입법부의 이름을 Parliament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의회 민주정의 원형이 태동하던 시절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대체로 14세기 정도부터 왕에 맞서는 귀족들의 회의체를 Parliament
라고 불렀는데, 이 말의 어원은 프랑스 고어인 parlement입니다. parlement은 parler의 명사형으
로, parler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귀족들이 왕 앞에서 왕과는 다른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Parliament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인들은 상·하원을 합한 자신들의 입법부를 Congress라고 부릅니다. congress라는 말은 원래 

일반명사로 모임, 회의라는 뜻입니다.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입법부를 Congress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연방국가 성립의 기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식민지였던 13개 주 대표자들이 모여 독립
을 논의했던 최초 회의의 명칭이 대륙회의, the Continental Congress였습니다. 
영국에서 상원의 명칭은 House of Lords, 하원의 명칭은 House of Commons입니다. 말뜻 그대

로 풀어보면 House of Lords는 ‘영주들의 집’, House of Commons는 ‘평민들의 집’ 정도가 되겠
습니다. 중세 잉글랜드에서 봉건 영주들로 구성되었던 귀족들의 회의체 이름이 House of Lords였습
니다. 중세 어느 즈음에 상인계급이 출현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요구받자 별도의 대표체를 만들어 자
신들의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회의체는 귀족들의 회의체와 구분하여 House of Commons으로 불
렸습니다. 한편, 식민지에서 출발한 미국에는 귀족계급이 없었고 귀족과 대별되는 계급으로 평민을 구
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별 대표자들이 모여 연방의 중대사안들을 논의하면서 태동했기
에, 하원의 이름도 House of Representatives, ‘대표자들의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영문 번역어는 National Assembly이고, 말뜻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회의체’라

는 뜻입니다. 이 명칭의 기원은 프랑스대혁명입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 제3신분이었던 평민
계급이 이제부터 자신들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일한 대표체’라는 의미로 제3신분의 의회를 
Assemblée nationale라고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칭을 1789년 혁명 주체였던 제3신분 대표자



들이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최소한 1600년대부터 이 명칭이 쓰였고 1789년 루이 16
세가 삼부회를 소집할 때에도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제3신분 대표자들이 특별한 의미를 담
아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부터, 성직자와 귀족들이 없는 오로지 제3신분만의 대표체가 국가를 대표한
다는 혁명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프랑스 하원 이름은 Assemblée nationale입니
다. 프랑스대혁명 당시 혁명의회가 프랑스 근대 민주정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의회의 역사는 그 자체로 그 나라 민주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대일항쟁기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을 담은 ‘국회’라는 그 이름이 제헌국회로 이어졌고, 긴 
독재체제에서 만신창이가 되기도 했지만 1960년 제5대 민의원·참의원 선거로 만들어진 국회는 제2공
화국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된 국회는 박정희 독재체제의 종식
을 앞당겼고, 1985년 제12대 국회는 시민들과 함께 1987년 민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 등장한 이유 
세 번째 주제는 범위를 좀 넓혀 의회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의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운영했을까요? 근대 이전에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공동체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했던 
회의체’들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고대나 중세 때 그 회의체들은 주로 부족 대표들이나 세습 귀족
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고구려에는 5개의 유력 귀족인 ‘가(加)’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
가회의(諸加會議)가 있었고, 백제에도 귀족들의 회의체인 ‘정사암회의(政事巖會議)’가 있었습니다. 신
라에는 진골 귀족들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화백회의(和伯會議)’가 있었지요. 고구려 제가회
의나 신라 화백회의, 백제 정사암회의는 모두 고대국가 태동기 혹은 그 이전 부족 회의 전통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의회 알팅그(Alþingi)는 명시적인 입법권을 가진 유럽 최초의 의회로 꼽힙니다. 930년

경부터 지역 부족장들이 아이슬란드 평원에 모여 함께 법률을 제정하고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했던 
회의체로, 지금 아이슬란드 의회 이름도 알팅그입니다. 12세기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레온 왕국의 레
온 의회(Cortes de León)는 유럽 최초로 귀족과 성직자 외에 평민들이 참여했던 세 계층 대표 회의
체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삼부회’로 번역되었던 
‘전체 신분 총회(États Généraux)’의 원형입니다. 프랑스대혁명 시기까지 유럽에서는 제1신분 성직
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들의 대표를 각각 구성해서 전체가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
체가 간헐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215년 귀족들의 회의에서 존 왕의 권한을 제한하
기 위해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을 만들었고, 이 회의는 이후 귀족들의 회의체로 발전했던 원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귀족들의 회의체만 간헐적으로 운영되다가 귀족원(House of Lords)과 평민원
(House of Commons)이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경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을 가진 제한된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회의체에서 공동체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했

던 역사는 오래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치체제에서의 의회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이전까지 운영되던 회의체들과 구분됩니다.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구성한다는 점과 
직업 정치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특징은 모두 근대 사회의 어떤 조건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의 특성부터 살펴봅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모든 시민이 보통·평등·직접·자



유·비밀 선거의 원리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해서 구성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에서도 시민
들이 직접 참여해 구성하는 회의체, 에클레시아(Ekklesia, 고대 그리스어: ἐκκλησία)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와 오늘날 의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
출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자체로 구성원인 회의체였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정점기였던 기원전 5세기 무렵 아테네 전체 인구는 25만∼3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8세 이상 남성 시민권자의 수는 3만∼6만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당시 에클
레시아는 1년에 40여 회 개최되었고, 회당 대략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합
니다. 에클레시아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권한, 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 권한, 일부 중대범죄
에 대한 사법 권한,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강화조약 체결 결정권 등을 행사했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서도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이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경험이나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직책인 
군사 및 외교 담당 최고 공직자, 국가 재정 관리자, 상수도나 도로 건설을 감독하는 공직자 등은 선
거로 선출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의 정점기, 대략 7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었는데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의 수는 100여 명 정도였고, 나머지 600여 명은 추첨으로 구성했습니다(Mogens Hansen, 
1991; 손병석, 2025). 
이에 반해 오늘날 의회는 시민들이 주기적인 선거로 대표자들을 선출한 다음, 선출된 대표자들이 

정해진 임기 동안 입법권, 행정 통제권, 조약 체결이나 비준권 등을 시민을 대신해 행사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전혀 다른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서도, 그리고 근대 태동기 대
표자들의 의회 모델을 주창했던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직자를 선거로 
구성하는 것은 귀족정의 방식이고, 추첨으로 구성하는 것은 민주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고 민주정의 방식인 추첨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선거를 혼합해서 공직을 구성했습니다. 반
면 근대 의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고대 아테네 민주정과 전혀 다른 원
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민주정이 아닌 공화정이나 귀족정을 결합한 혼합 정치체제라고 생각하
며 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학자 베르나르 마닌은 선거로 대표자를 뽑아서 입법권, 
행정권 등을 위임하는 현대의 정치체제를 고대 아테네 민주정과 구분하여 ‘민주적 귀족정
(democratic aristocracy)’이라고 불렀습니다(Bernard Manin, 1997).
그렇다면 근대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왜 아테네 민주정의 에클레시아와는 다른, 선출된 대표자들의 

회의체로 발전했을까요? 고대 아테네 민주정이 누군가의 치밀한 기획을 현실에 옮겨놓은 것이 아니
라, 당대 시민들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를 만들고 바꾸다 보니 만들
어진 집단적 실천의 결과물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민주주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 역사적 시간을 지나면서 당대의 정치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집
단적 실천의 결과가 현재 민주주의와 의회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와 근대 태동기 
시민들의 삶이 놓인 정치적, 사회경제적 조건은 전혀 달랐고 다른 조건에서 다른 민주주의 모델이 만
들어진 것이지요.  
우선 역사적 조건이 달랐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이 만들어졌던 시기는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였고, 

앞선 정치체제의 유산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정치체제를 디자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중세의 
오랜 왕정과 귀족정의 경험은 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귀족 대표들의 회의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



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 출발한 잉글랜드 귀족들의 의회는 아테네 에클레시아처럼 모든 귀족
이 모인 회의체가 아니라 귀족 대표들의 회의체로 발전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상
인계급이 만들어졌고, 이들도 왕이나 귀족들의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상인
들은 이미 귀족들이 해왔던 것처럼, 자신들도 대표를 만들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철하고자 했습니
다. 좀 더 시간이 흘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고, 노동자들은 귀족과 상인들
이 이미 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대표를 통해 요구를 정식화하고 권리를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사는 대표를 선출할 권리의 확대, 더 많은 대표를 확보할 권리를 향한 긴 여정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고대 아테네와 근대 사회는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달랐습니다. 농업과 어업, 해상

무역 등을 통해 시민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고대 아테네와 달리,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자본주
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같은 시간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7∼10일마다 민회에 모여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그날의 안건을 토론하고 결정하려면, 생계를 꾸리고 생활을 유지하는 시간 외
에 공공의 일에 전념할 절대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참여자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용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가도, 상인도, 노동자도 모두 생계유지 활동으로 점점 더 자신의 시간이 꽉 채
워지는 일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민회에 참여해서 공공의 일을 논하고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1년간 월급을 받으며 공직을 수행하고 다시 돌아와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이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밥을 해 먹고 아이를 돌보고 나서, 공공의 일을 토론
할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공장을 쉬면 해고가 되는 사회에서 정부가 제도로 보장해 주
지 않으면 민회 참여 같은 활동은 불가능했지만, 그 당시 정부는 그런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민
회 참여는커녕, 가끔 투표하러 가는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조차 오랜 시간의 투쟁이 필요했던 것이 
당시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등장한 것이 직업 정치인입니다. 직업 정치인이란 월급을 받으면서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중세 귀족들의 의회에서 의원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도 영지에서 농노들이 생산하는 
부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돈 많은 상인들의 대표자들인 의원들도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대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도, 사업체도 없는 노동자들이 전업으로 정치를 
하려면 생계유지 수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월급 받는 의원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노동자 출신 의원
들이 당선되어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의원 활동을 할 수 없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
다. 1911년 잉글랜드에서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었지요. 월급 받으면서 정치를 하는 직업이 만들어지
면서,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대표자를 뽑아서 구성하는 의회, 직업 정치인으로 구성된 의회라는 모델은, 이렇듯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다 보니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요즘도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나 지방의회 의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자산
이 충분해서 그것만으로도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의원이 되겠지요. 버스·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교통정책을 결정하고, 전월세 주택에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만 모여 
주택정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버스·지하철 요금을 모른다고 해서 대



표자가 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교통정책을 결정하는데 버스·지하철 요금을 아는 대표가 꼭 있어
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제 국회가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조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짧은 조문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기까지,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답니다. 
입법권이란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권한입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의 의미를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법이란 뭘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인류 최초의 법전은 기원전 21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 우르 제3왕조 시대에 만

들어진 법전입니다. 우르의 왕이었던 우르남무의 이름을 따 우르남무 법전(Code of Ur-Nammu)이
라 부릅니다. 점토판에 새겨져 있던 이 법전에는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은으로 일정액을 보
상해야 한다, 노예가 도망쳤을 경우 그 노예를 붙잡아 주인에게 돌려주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
을 댈 때 다른 사람의 밭을 침범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널리 알려진 고대 법전으로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기원전 1754년경 바빌로니아 왕국 제6

대 왕의 이름을 따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이라 부릅니다. 이 법전은 현무암 석비 형
태로 남아 있었으며, ‘자유민이 자유민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역시 눈을 멀게 한다’처럼, 탈리오 법칙
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유명해졌지요. 탈리오 법칙이란, ‘같은, 유사한’이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인 
Talis에서 유래한 말로,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동일한 피해로 되갚아주는 보복의 원리를 말합니다. 
아마 우르남무 법전 이전의 더 옛날에도, 우리가 지금 ‘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무언가가 세

계 여기저기에 존재했을 겁니다. 지금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요.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인간이 무리 지어 살면 반드시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칙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은 문화, 도덕, 상식, 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문화는 

특정 사회집단이 공유하고 학습하며 후대에 전달하는 생활이나 사고방식, 행위규범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식사할 때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먹는 것이 예의인 곳도 있고 소리 없이 먹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낯선 이들이 처음 만나 환대를 표할 때, 고개 숙
여 인사하는 곳도 있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곳도 있고 마주 안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
야 하는 집단에서 손을 내밀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손을 내민 사람이 외부자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다행히 그 집단에서 손을 내미는 행위가 그저 낯선 어떤 것이라면 문화적 이질감만 느끼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손 내미는 행위가 적대감의 표현으로 인식되는 곳이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요. 
낯선 외부인이 첫 대면부터 적대감을 표현했다고 인식한다면 충돌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장소성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 상식이나 법규범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도 변하기 때문에 긴 흐름에서 보면 문화도 시간성의 제약을 받습니다.
상식이란 당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으로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지혜로, 역시 장소성과 시간성의 

제약을 받습니다. 선대의 상식이 후대의 상식이 아닌 사례들은 많습니다. 한 세대 전 우리나라에서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건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를 할 때 숟
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쓰는 것이 문화이고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만 사용하는 건, 도구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
식과의 신성한 연결을 중시하는 문화적, 철학적 전통 때문입니다. 이렇듯 문화와 상식은 구분하기 어
려울 때도 있지만, 상식이 문화보다는 유통기간이 더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당대 다수가 공유하는 경험치도 계속 변하게 되니까요. 
문화나 상식으로 인정되는 규범은, 지키지 않을 때 눈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이거나 사회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덕이나 법과는 구분됩니다. 도덕은 개인이나 사회가 지켜야 
할 선악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행동 기준으로, 사회적 강제나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도덕 기준을 배우고 지키도록 노
력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거짓
말을 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아 보일 경우 ‘뻔뻔하다’는 
등의 비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가장 강제력이 강한 규범이 법입니다. 우르남무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고 지키지 않을 때 물리적 제재를 받는 것이 법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만 하면, 
신체의 자유를 속박할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법입니다.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도록 만드는 것도 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렇듯 강제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법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적용 범위는 구체적이며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독일 법철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로 법의 이런 특성을 요약한 바 있습니다.(Georg Jellinek, 1900). 
집행 강제력을 전제로 하는 법의 속성 때문에 법은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법을 만드는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를 둘러싼 치열한 쟁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르
남무 법전도, 함무라비 법전도, 경국대전도 모두 왕이 만든 법입니다. 왕만이 법을 만들 권한을 가졌
다는 건, 왕만이 법을 집행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잉글랜드의 마그나 카
르타, 권리장전은 귀족들이 만들어 왕의 서명을 받은 법문입니다. 왕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입법권을 
귀족들이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긴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는, 우리가 선출해서 권한을 위임해 둔 국회의원들에게만 법을 

만들 권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누구도 법을 만들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들만 주권자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들이 만든 법이 5천만 국민에게,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다른 나라 정부와 사람들에게
도 집행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놓은 것
입니다. 

핵심개념

- 입법권: 나라의 기본규칙인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권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국가의 권력

- 대의제 의회: 국민의 주권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신해 입법권, 행정감독권 
등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찾아보기

<도서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大韓民國臨時議政院紀事錄』 第一回集(1968)
  Mogens Herman Hansen. The Athenian Democracy in the Age of Demosthenes.(1991.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손병석.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최초 민주주의의 실험과 도전, 그리고 이상』.(2025. 세창출판사)
  Bernard Manin.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1997); 버나드 마넹/곽준혁 
역. 『선거는 민주적인가』(2004. 후마니타스)

  Geor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1900); 게오르그 옐리네크/김효전 역. 『일반국가학』
(2005, 법문사) 

<뉴스 보도>
 협회(協會)의 본분(本分). (황성신문, 1898/10/24)

Q. 행정권은 대통령이 아닌 정부에 속한다? 

행정부 수반의 명칭 ‘대통령’, 어떤 뜻일까? 
우리는 5년에 한 번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를 합니다. 세계 최초로 행정부만 책임지는 공직

을 만든 나라는 미국입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왕정 국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이 직책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을까요?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행정부 총괄 책임 직책에 President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President는 

‘앞에 앉다, 회의를 주재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preside에서 나온 말입니다. preside에 ‘사람’을 
의미하는 접미어가 붙어 만들어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혹은 회의체의 의장’ 정도의 뜻을 가진 단
어지요.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단어는 각종 회의나 협회 회의를 주재하거나, 대학 등 기
관의 장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정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갈 국가의 행
정부 책임자가 당시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이던 왕(King)과는 전혀 다른 존재,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
해 정해진 임기 동안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나 알고 어디에서나 쓰이던 평범한 단어를 선택해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어서 그 직책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 단어를 대통령(大統領)이라고 번역하게 된 것은 일본의 영향입니다. 1853년 일본 관료였던 후

쿠다 사쿠타로가 미국에 관해 쓴 보고서 『미국태평별지(米國太平洋別誌)』에 President를 ‘대통령’
이라고 썼고,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이 기록한 보고서 『일사집략(日
槎集略)』를 통해 조선에 전해지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태진, 2000). 대통령은 큰 통령(統
領)이라는 의미입니다. ‘통령’은 중국 문헌에서 먼저 사용되었는데,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의 직위를 나



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가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고심해서 만
든 그 단어의 중요한 의미, ‘왕과는 달리 제한적인 권력만 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뜻은 사라지고 ‘행
정부를 총괄하여 다스리는 가장 큰 직책’ 정도의 의미만 남게 된 거지요.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의 명칭으로 ‘대통령’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19년 9월 제정된 「대한민국 임

시헌법」입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독립이 될 때까지 말 그대로 ‘임시’로 존재한다고 스스로를 정의했
고. 그에 따라 임시헌법에 행정부 수반의 명칭은 ‘임시대통령’이었으며 입법부의 명칭은 ‘임시의정원’
이었습니다. 임시헌법에 따라 최초로 대통령직을 역임한 사람은 이승만이었습니다. 

Executive도 정부, Government도 정부?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정부 수반이 됩니다. 수반(首班)
이란 ‘최고의 자리, 우두머리’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우리 헌법 제4장의 제목은 ‘정부’이고 제4장 안
에는 2개의 절이 있습니다. 제1절 제목은 ‘대통령’, 제2절 제목은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
르면 대통령과 행정부를 합해서 ‘정부’인 겁니다. 그럼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미합중국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1항)

미국 연방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은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government)라는 단어는 대통령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의회에 관한 조항에서 발견됩니다.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이 헌법에 의해 미합중국 정부(the Government) 또는 그 부서나 공직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여기서 정부(government)는 행정부만 의미하는 게 아니며,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기구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우리는 미국 행정부를 의미하는 ‘Executive’도 ‘정부’라고 하고, ‘Government’도 ‘정부’라고 번역합니
다. 그런데 미국 연방헌법에서 두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우리나라도 국회가 행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국가기구의 구

성과 운영, 권한을 규율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미국 연방헌법과 달리 국가기
구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헌 헌법에서부터 행정부의 명칭을 ‘정부’라고 써 왔지만, 헌법을 
개정한다면 명칭 부분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 기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

은 다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나



라는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헌법상 기구인 나라는 드뭅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헌법이나 법률이 바뀌면 
그 구성도 바뀝니다. 우리도 헌법재판소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기관이 
된 건 1987년 개정 헌법 때부터였습니다. 이처럼 정부 기구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지
만, 전체로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민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단적 책임’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는 19개 부 3개 처 20개 청 
6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1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합
니다. 법원은 1개의 대법원과 6개의 고등법원, 18개의 지방법원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소,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 기관도 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 모
든 부처나 기관의 이름을 일일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구들이 함께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서, 권력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갖추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이 위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언어에는 전체 
국가기구들을 아우르는 용어가 부재하다 보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구들이 서로 분리되
어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를 그곳에 속한 공직자들이 곧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견제
하면서도 협업해서 전체로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것인데, 국민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든 말든, 결과
적으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든 말든, 견제라는 명분으로 끝까지 대립만 하려고 들 때가 있으니 말입니
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했습니다(비트겐슈타인, 

1921).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사고의 범위, 상상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전체로 정부
(government)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만 정의되어 있다 보니, 각부의 공직자
들은 각 부에 속하면서 동시에 전체로 정부(government)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게 아
닌가 싶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견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마치 전체로 정부(government)를 총괄하는 직책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로 민주화 이전 대통령들은 모두 그랬고, 민주화 이후에도 그런 대통령들을 우린 경험했습니다. 윤석
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합법적인 견제를 ‘반국가행위’로 인식했던 이면에 혹시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나는 국회보다, 법원보다 더 높은 존재인데 감히 나를 견제해!’ 뭐 이런 착각 말입니다. 
그의 위헌 행위가 꼭 이 용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지 않기 위해 헌법
의 빈 곳을 수리해 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권은...정부에 속한다?
우리 헌법은 미국과 달리 행정권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

니다. 헌법에서,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헌법 제4장의 제1
절이 대통령을 다루는 절이고, 제2절이 행정부를 다룹니다. 제2절 행정부 안에서는 4개의 관이 있습
니다. 제1관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은 국무회의, 제3관은 ‘행정각부’, 제4관은 ‘감사원’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을 아우르는 개념이 행정부인 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미국에는 총리가 없고, 부통령이 있으며 부통령은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합니다. 미국 부통령
은 장관 임명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명시적 권한이 없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지명 후 상
원의 인준 절차가 개시되며 상원의 인준이 이루어져야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
된 장관들은 대통령과 함께 ‘내각회의(Cabinet Meeting)’에서 국정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내각은 대
통령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기구로 별도의 심의권,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이 행
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됩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할 권한을 갖습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 
중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합니다. 미국과는 다르지요?
우선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주요 의제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국무위원의 국정 심의권은 헌법상 권한입니다. 또한 대통
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장관이 자동적으로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을 임명한 다음 국
무위원 중 장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9조가 명시한 안건에 대한 심의권
을 갖습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榮典授與)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우리가 대통령 권한으로 인식하는 일들 중 많은 것은 실제 ‘정부’의 명칭으로 행사됩니다. 매년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다음 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하며, 행정부가 국회에 제안하는 법률안도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제대
로 열렸는가, 심의를 제대로 했는가’를 따지는 이유는,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심의권을 행사하는가는 정부마다 차이가 크며, 

대통령이 심의권을 얼마나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열려야 하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는 지켜져야 하고, 회의록은 작성되어야 합니다.(「국무회의 규정」)
또한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행정부

에는 법률이 정해놓은 조직과 직무를 가진 부처 및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포함됩니다. 행정부
에 부와 처, 청이 몇 개 있는지는 정부마다 다릅니다. 정부의 조직과 직무는 「정부조직법」에 규정
되며,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정부가 바뀌거나 같은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에도 정부 부처 구성이 
바뀌면 「정부조직법」은 개정됩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정부 부처에 관한 내용이 바뀌면, 
「국회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핵심 업무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입
니다. 예를 들어, 하나였던 부가 2개로 분리되거나 2개였던 부가 1개로 합쳐진다면 해당 부를 감독하
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도 새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공적 업무를 맡겨둔 우리나라 공무원은 총 몇 명이나 될

까요? 행정부의 인사 담당 기관은 매년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금 담당 기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발간하는 「인사혁신통계연보」를 보면 전년도 말일 기준 공무
원 통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현원은 1,181,527명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부 공무원이 
1,153,97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97.7%를 차지합니다. 행정부 공무원 중에 중앙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은 763,464명으로 66.2%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나머지를 구성합니다. 
입법부 공무원은 4,877명, 사법부 공무원은 19,08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3,207명, 헌법재
판소 공무원은 383명입니다.
헌법은, 118만여 명에 이르는 직업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국정감사만이 아니라 
사안별 국정조사, 위원회 단위 청문회, 대정부 질의나 현안 질의, 일상적인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직업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견제합니다. 한편, 행정부 공무원에 한해 자체 감사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회계감사와 직업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사를 진행하는데,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개헌과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던데...
다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 12월 4일 새벽 간신히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는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용산에 머무르고 있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시
위를 벌이고 있던 2025년 1월 6일, 중앙일보에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중 한 명인 김
진표씨가 쓴 글입니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모든 대통령이 가족이나 친인척 비리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고, 3명의 대통령
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 정지를 당했다. 대통령 개인의 일탈도 문제이지만 제도가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을 고할 시간이다.”(김진표, 2025/1/6)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사태로 큰 충격을 안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
태를,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진단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라
고 하더라도, 2024년 12월 3일의 사태가 제도 때문은 아니지요. 대통령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
부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헌법이 문제라는 것이고 김진표씨도 개헌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한 행동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 왜 그게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
리 헌법이 문제라면, 민주화 이후 윤석열씨를 제외한 다른 대통령들은 왜 군대를 동원한 계엄을 일으
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위 주장을 인용한 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주장을 지

겹도록 들어왔기에,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위 주장처럼 역대 대통령
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에 휘말리기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주장이 횡횡했습니
다. 사실 이 주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서 문제라는 건지, 제왕적이든 아니든 ‘대통령
제’라서 문제라는 건지 주장하는 사람마다 논거가 달라서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두 번째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오래된 주장입니다. 이

런 주장을 담은 대표적 저서로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실패(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후안 린쯔·아르투로 발렌주엘라, 1994). 저자들은 대통령제가 
이중 정통성, 고정된 임기, 승자독식 정치, 과두정치의 위험 등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주장합니다. 이중 정통성이 문제라는 건, 유권자가 대통령도 뽑고 의회도 선출하는데 대통령과 의
회가 서로 대립할 경우 둘 다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착상태가 발생하고, 그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임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무능하거나 비민주적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교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행정권이 집중되기 때문에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고 합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와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의회제
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치자면 의회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대통령제냐 의회제냐에 

따라 민주주의 위험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오래되었습니다. 저서로는 『대통령제, 의회
제, 그리고 민주주의(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and Democracy)』를 참조할 수 있습니
다(호세 안토니오 체이붑, 2007). 이 책의 저자는 다른 2명의 연구자와 함께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세계 각국 정부 사례를 토대로, 대통령제와 의회제 정부의 민주주의 취약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다가 무너진 사례를 보니 두 정부형태에 통계적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치
적 불안정성으로 치자면, 의회제도 잦은 내각 해산이나 연립정부의 붕괴 등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는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만 특별히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 핵심은 대통령제도 하위 유형이 다양하고 의회제도 하위 제도들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제냐, 의회제냐 라는 이분법으로 각 나라의 정부형태를 단순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체이붑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니, 개헌을 

해서 의회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다양한 대통령제, 다양한 의회제를 무시한 추상적 주장이라고 생각하
는 편입니다. 대통령제도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다르고 미국 대통령제가 다릅니다. 의회제도 독일 제도
와 영국 제도, 일본 제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독재자가 꼭 대통령제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
니다. 지금 유럽에서 독재자로 꼽히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재임
했다가 2010년부터 다시 임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
험했던 독재자 중 하나인 히틀러도 바이마르공화국의 총리(Chancellor)였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
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어떤’ 제도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야 하고, ‘어떤’ 의회제를 만
들면 해결될 수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는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에 더 친화적이라거나 의회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형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정치 제도, 국회제도 등 다른 정치제도들과 합이 맞아야 하
기 때문에 정부형태를 바꾸려면 다른 제도들도 함께 바뀌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정치인과 시민들이 
정치를 해온 문화나 습속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제도에 큰 공사와 대규모 수술
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형태의 대규모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한 사례가 
드뭅니다. 정부형태 변경을 주장하려면 그만큼 대안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서 문제’라는 주장을 살펴보

겠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 정부 기구들에 대한 조항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
며 개헌안 마련 작업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정부형태가 ‘제
왕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주장을 하는 일부 사람들은 아서 슐레진저가 1973년 출판한 『The Imperial 
Presidency』라는 책을 인용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게 된 데에는 이 책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미국 연방헌법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 워터게
이트 사건 등을 경과하면서 미국 대통령들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 제왕적 행태를 보였고 대통
령직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실천했던 미국 역
대 대통령들의 문제를 지적한 책이지요. 
이 책 자체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한 연구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슐

레진저의 개념에 대해 ‘한 당파적 역사가의 왜곡된 성찰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미국 민주당에 친화적이었고 특히 케네디 대통령을 모델로 생각했던 슐레진저가, 공화당 대통령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편향적인 주장을 담은 책이라는 겁니다(김일년, 2020).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슐레진저의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의 책은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문

제를 지적한 게 아니므로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 주창자들에게 유의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없겠
습니다. 반면 슐레진저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 일부가 헌법을 위반해서 권한을 남용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요. 벌써 2명의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당했으니까요. 대통령제 역사가 
훨씬 긴 미국에서는 탄핵 소추당한 대통령이 3명 있지만, 탄핵당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도로 보자면,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나라 대통

령제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과도한 제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비해 제도적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권한, 고위직 인사 권한의 재량이 더 크고 정부를 통한 법안 발의
권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권당과의 관계에서 미국 대통령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집권당을 통해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도 미국 대통령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식적으로 집권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하러 다닐 수 있

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2번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입니다. 5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후반이 되면 집권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반면, 미국 대통령은 2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당에 대한 영향력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8년을 재임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4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연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국 대통령 재임 기간 하는 모든 정책과 활동이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입니다. 만
약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당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집권당에 대한 대통령의 영
향력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헌법상 권한은 없지만, 집권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안

을 발의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고위직 공무
원은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재 장관 후보자가 인준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손에 꼽
습니다. 행정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지요. 법적으로 국회 인준 
대상인 공직자의 숫자는 우리나라가 훨씬 적지만, 동일 시기로 한정해 보면 낙마 사례는 우리나라에
서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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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은 독립되기만 하면 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언제부터?

“다수의 통치(민주정)는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곧 이소노미아(isonomia)입니다.”
(헤로도토스, 「역사」 제3권 제80장 중)

헤로도토스는 고대 아테네에서 참주정이 무너지고 클라이스테네스의 개혁을 통해 민주정이 뿌리내
리기 시작했던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민주정을 ‘이소노미아’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이소노미아는 그리스어 isos와 nómos가 결합된 단어로, isos는 ‘평등한’이라는 뜻이며 
nómos는 ‘법, 규칙’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법,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귀족과 귀
족이 아닌 시민의 구분이 없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정치체제라는 뜻으로 민주정을 이소노미아
라고 말한 거지요. 그만큼 아테네 민주정에서도 평등한 법과 규칙의 적용이 핵심적인 원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자격은 제한적이었지만요. 

“(제1조)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그 상태를 영구히 유지한다...(제6
조) 법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그 법의 형성에 협력할 권리
를 가진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보호할 때나 처벌할 때나 마찬가
지이다.”(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중) 

근대 민주주의 인권 규범의 기원인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법은 인간 정치공동체의 일반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앞의 평등’ 원리는 고
대 아테네에서나, 18세기 프랑스에서나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1
명이든 소수든 법 적용의 예외를 받는 특권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
의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빠짐없이 평등하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누
구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모든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누구나 선
거권을 가지고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종종 이 이상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萬人)'이 평등해야 하는데, 과연 평등한가? 나는 '만명(萬名)'만 평등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2004년 고 노회찬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를 하며 한 말입
니다. 당시 법원은 2002년 대선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오랫
동안 법조인이나 기업인으로 활동해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고령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
유로 형량을 감경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의원은 ‘농민이 수십 년간 땀 흘려 농사를 지었다거나 
노동자가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은 예를 본 적이 없다’며 위의 발언을 합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여 년 법원도 많이 발전했으며 ‘법 앞의 평등’ 원리도 더 
잘 구현되어 왔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법관은 이 원리를 훼손하기도 하고, 누군가
는 법 적용의 예외를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과 관련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2025년 3월 7일 1심 재판부가 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
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윤석열 피고인의 석방이라는 결과에 앞서, 재판부 결정의 적
법성 자체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
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 제도는, 공직자에게 헌
법 및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중대성을 다투어 공직 수행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해임 여
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사법절차는 개인의 행위가 형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
단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사법절차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 수단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법적 근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는 12월 18일부터 피의자 소환을 통보합니다. 소환을 통보한다는 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2025년 1월 15일 공수
처는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고인을 체포했으며, 1월 17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
월 19일 구속되었습니다.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제88조)
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2월 20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3월 7일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내란 혐의 담당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이 1월 15일 체포된 이후 

1월 26일 기소될 때까지 법적 허용 기간 240시간을 초과했으므로 구속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대미문의 ‘일 계산법이 아닌 시간 계산법’이 등장했고, 지귀연 재판부의 시간 계산법은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 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 기간의 연장) 검사는 제203조의 구속기간(1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속기간
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위 조문에는 구속 기간에 대해 ‘10일’이라고 되어 있으며 ‘240시간’이라는 표현이 없을 뿐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검찰과 법원에서 모든 구속 기간 계산
에는 ‘일’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사상 최초로 시간 계산법이 등장한 겁니다. 게다가 재판부의 시간 계
산법은 다음과 같은 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
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속 기간 첫날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귀
연 재판부는 시간 기준을 적용해 포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
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
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때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부터 구속영장이 발
부되어 검찰에 넘겨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재판부는 이 기간을 
33시간 7분으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에 포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
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 적부심을 진행할 때도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때부터 검찰에 넘겨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재판부는 이 기간을 10시간 32분으로 계
산하여 포함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 법조문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이전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법 적용과 관행을 한 재판부가 일거에 뒤집어버려서 ‘문제로 만들
었다’는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장과 해당 재판부는 왜 이런 해석과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이 사건으로 시작한 이유는, 법원과 시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1,689건의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들지만, 소
송이 제기되면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판결하는 건 법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전대미문의 법 적용이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재판
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 이후로 다른 사건에 그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 다른 사건에 대해 법원은 그 이전처럼 ‘일 단위 계산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딱 그 한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 기간 산정에서 시간 계산법이 적용된 겁니다. 법원이 지귀연 재판부
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면 이후에도 시간 기준을 적용하라고 했어야 합니다. 혹은 그 판결이 
일탈한 것으로 보았다면, 지귀연 재판부에 제재를 하면서 ‘과거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채 일 계산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전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법 적용의 예외를 인
정한 것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제외
한 모든 피고인들은 윤석열 피고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았고, 이는 윤석열 피고인에 비해 차별을 받
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유일하게 ‘시간 계산법’을 적용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

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향후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우
리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앞으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에 관
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판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
면, 앞으로도 특별한 예외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게 되며 법 적용의 안정성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
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어느 법관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사할 수도 있는 그
저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전제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필수?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법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법관이 중요합니다. 우리나

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될까요? 모두 알고 있듯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
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01조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우선 헌법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법률 제21065호)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
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현직 판사·검사·변호사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저
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사나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
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법」(법률 제17828호)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
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시험법」(법률 제19100호)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변호사 자격이 있
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에 종료되었으니 지금은 불가능한 경로입니다. 그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남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판사나 검
사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
능하고,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시험은 법률전문대학원 졸업자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법을 살펴본 결과, 결론은 법관이 되려면 무조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아무나’ 재판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이 꼭 변호사 자격
증으로만 확인되는 걸까요? 

"사법권은 법관에게 귀속되며,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에 정해진 연방법원 및 주 법원을 통해 행사
된다."(독일 「기본법」 제92조)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도, 사법권은 법관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재판은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 중에 선발된 참심원이 함께 진행합니다. 참심원은 전문 법관 자격은 없
지만 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할 때는 법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한 ‘법관’은 법률
에 따라 전문 법관과 시민 법관인 참심원으로 구성되는 거지요. 독일 참심원은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시민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후보 명부를 작성해서 공개하고 법원 선발위원회가 추첨으로 최종 선발
합니다. 참심원은 명예직이며, 재판은 전문법관 2명과 참심원 2명이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시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이지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을 배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은 법관의 권
한이 없고, 독일 참심원은 법관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우리나라 배심원은 법관이 아닌 사실심리의 참
가인 지위를 가지며 판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반면 독일 참심원은 



직업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유무죄 평결 및 형량 결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이 갈릴 
경우 동등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전역에는 6만여 명의 참심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심원의 자격은 25세 이상 70세 이

하 독일 국적 시민으로 해당 재판 관할 구역 거주민이면 됩니다. 독일 연방정부 기관인 연방정치교육
센터 홈페이지에는 참심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참심원 재판관은 독일 사법제도의 중요한 민주주의적 요소입니다. 기본법 제20조 제2항은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 그리고 특별한 입법, 행정, 사법 기관
을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심원 재판관도 국민을 대신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참심원 재판관은 사법부가 현실적
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법원 절차와 판결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의 재판 참여는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
다.”(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 참심원제 설명 글 중)

참심원 제도의 의미는 첫째, 일반 시민이 재판 절차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둘째, 법원의 결정이 가능한 한 당대 일반 시민의 생활에 가까운 판단이 되
도록 보장하며, 셋째, 재판 과정에 직업 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재판 과정에 대한 국
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직
업 법관들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제도로는 독일 참심원제 외에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배심원
제도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입법부나 행정부처럼 사법부도, 그리고 법원의 재판도 시민의 민주적 통제 아

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검사나 변호사만 법관이 될 수 있고 법관들만 재판할 수 있
는 제도에서는,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미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독일식 참심원제든 미국식 배
심원제든 우리나라의 재판도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관의 독립, 왜 필요할까?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

여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법관의 독립성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헌법에 답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 규정합니다. 또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법률이 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법률에 따른 재판만 받을 
권리입니다. 아무나 재판할 수 없고,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재판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재판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관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그리고 
내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 적용을 받는 원리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같은 법률 조항이나 문구라도, 적용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나온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 상고를 통해 3심 판결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1심과 2심, 3심을 구성하는 법관들이 서로 독립적일 수 있어야 3심제가 의미를 가지
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의하
면,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020년 36.2%, 2021년 38.2%, 
2022년 42.8%, 2023년 41.1%, 2024년 39.4%입니다. 10건 중 4건 정도가 파기되고 있습니다. 대
법원에서 형사공판사건 2심 판결이 파기되는 비율은 2020년 6.8%, 2021년 6.8%, 2022년 10.3%, 
2023년 5.6%, 2024년 6.1%입니다.(법원행정처, 2025)  
법원 간 서로 다른 판결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던 사례는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이 잇따라 패소한 후,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국가 간의 채무적 청구
권일뿐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으며 ‘일본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한국
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고, 일본 기업은 재상고를 했으며 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심과 같은 취지로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한 것이 2018년입니다1). 이 판결로,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논리에 막혀 오랫동안 
구제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법관의 판결이 서로 달라서 역사를 바꾼 사건들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브라질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0년까지 재선의 임기를 마친 후 2011년 퇴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어 2023년 1월부터 재임 중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퇴임해 있던 시절, 브라질을 뒤흔들었던 대형 부패 스캔들 ‘세차 작전(Lava Jato)’

에 연루되어 국영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9년 6
개월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는 인정되었고, 형량은 12년 1개월로 늘어났으며,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모두 무효화했
고,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회복되어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1) 용어 설명입니다.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1심 결과를 다시 다투기 위해 고등법원인 2심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2심 결과에 대해 3심인 대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심’이란 법원의 심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법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심’이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사실관계가 맞다고 전제한 후, 적용 법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2심 결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이 다시 사실관계부터 따져보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에 다시 판결하라고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파기 환송’이라고 하고, 고등법원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것을 ‘파기환송심’이라고 합니다. 이때 고등법원은 상급법원인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
으며, 대법원 판단 근거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피고나 원고가 승복할 수 없으면 대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상고’라고 합니다. 재상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하는 것을 ‘재상고
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사법절차에서는 1심-2심-3심 종료이거나, 1심-2심-파기환송-파기환송심(고등법원)-재상고
심(대법원)까지 가능합니다.



법관과 법원도 견제받아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해 주었는데, 법관이 개인적인 동기로 왜곡된 법 적용

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법관도 사람입니다.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편견이나 이익 추구 동기 때문에 법 적용을 왜곡해서 누군가의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룰라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법원의 판결은, 1심 판사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편파적 판

결로 브라질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심 사
건을 심리한 쿠리치바 법원 세르지우 모루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
반했다고 판결했고, 그로 인해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모루 판사는 이 사건
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수사전략, 증인심문 순서, 증거 제출 시기 등을 공모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조작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사실도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한겨레신문. 2021/3/25). 
모루 판사는 왜 이런 부정한 재판을 했던 걸까요? 브라질 언론은 모루 판사의 개인적 야망이나 정

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모루 판사의 1심 판결은 2017년에 있었고, 이 판결로 룰라 대통령
은 2018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인데, 
2019년 모루 판사는 보우소나루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출
마를 준비했으나 지지율이 낮아 포기한 후 브라질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2023년 2월부터 상원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까지 모루 판사가 보우소나르 정권 측과 공모하여 룰라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왜곡했다는 증거

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던 한 법관이 개
인적 동기로 판결을 왜곡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법관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견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관도 언제든지 부정한 동기에 의
한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법관들로부터 내부의 견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시민들에 의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또, 대법원이나 대법관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된 법관들의 3심제를 통해 국민의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놓은 제도가 근본적으로 무
력화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법관의 독립적인 판결을 훼손하려 한 의혹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직권남용 등 52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의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
건’ 판결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법원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상
고법원 도입 등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비판적
인 목소리를 냈던 법관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승진이나 희망 근무지 배치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
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심 판결에서는 모든 혐의와 모든 피고에 대
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5년 9월 2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등이 구형된 상



태이며, 1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경향신문. 2024/09/03). 
이 사건은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법원과 법관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해서 진행 중인 재판이라

는 점에서 법원 외부의 견제가 작동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은 법원과 
법관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전인 2018년 10월,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국정조
사, 청문회 등을 통해 법원과 법관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진 유일한 
헌법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견제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판
단될 수 있겠으나,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과 법관 및 법원도 외부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원리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헌법이 다양한 경로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
니까요. 

핵심개념

-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받
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리. 단 1명이든 소수든 법 적용의 예외를 받는 특권 집단이 존재
하는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빠짐없이 평등하다는 전제 위
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핵심 원리

- 참심제: 법률 전문가인 직업 법관과 법률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함께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 인정과 법
률 적용에 관한 판단(유/무죄 및 양형)을 공동으로 내리는 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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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선거와 선거제도 

2024년 12월 3일, 한국 민주주의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
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
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국민의 적극적 저항과 군의 소극적 태도(저항)에 힘입어 민주주의는 다
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심

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의 민주주의 위기의 특징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
출된 지도자가 민주적 제도와 법적 수단을 활용해 민주주의 가치, 규범 그리고 제도의 침식시키
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 지도자와 그 지지자들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며, 선거결과를 역전시키려는 선동과 폭력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과 불복 
선언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무단 난입하고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집단이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여 폭력과 파괴 행위를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21세기 민주주의 위기는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을 보이고, 부정선거

론을 제기하며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이 실현
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잠재적 독재자를 걸러낼 수 있는 공정한 선거와 선거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국민이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규범 그리고 제도를 준수하려는 강한 
신념을 가진 후보를 심사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와 
선거 과정은 승·패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선거결과를 공정한 과정의 결과라고 인정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선거제도와 선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중요한지, 선거가 어

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선거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
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변화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혁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 현대(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왜 중요한가? 

민주주의의 실현 도구로서 선거
선거란 무엇일까요? 선거는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한



을 위임받은 대표를 뽑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선출된 대표를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국민
의 감시와 평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선거는 국민의 뜻을 대리할 대표자를 선출하
고, 국민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도록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국민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인민)주권
이 실현되는 정체(polity)입니다. 국민(인민)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등한 
권리(equality of rights)와 대중적 통제(popular control)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모든 국민에게 공직에 나설 권리와 투표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선출된 대표가 공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국민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대중적 통제를 실현하
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해 
사용되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국민(인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의 고대 아테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직접민

주주의가 실현되었던 고대 아테네에서는 추첨을 통해 공직, 배심원단, 500인회 그리고 입법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추첨은 대표를 선출하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한 몇몇 공직은 선거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지휘하는 10명의 장군이나 
재무를 처리하는 공직 등입니다. 
이후 고대 로마공화정에서 집정권 및 원로원 일부를 선거로 선출하였지만, 귀족 중심의 제한적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차등적인 선거는 시민혁명과 대의정부의 등장 그
리고 보통선거권이 확대하기 시작하는 19세기 이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즉,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별, 인종, 신분, 계급 그리고 재산 등에 의해 
제한적이고 차등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선거는 재산, 재능 그리고 덕성이라는 차원에서 
우위에 있는 탁월한 시민을 대표로 선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대의정치의 발전과 보통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세습이 아닌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성되고 참정
권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됨으로써 국민에 의한 통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에 따라 선거는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권력 위임과 행사를 정당화하는 민주적 정당성
(democratic 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습니다. 즉, 선거는 참정권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거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혁명,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민권
운동 등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 쟁취한 역사적 성과입니다. 

선거의 원리와 기능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선거는 평등·자유·공정의 원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먼저 평등의 원리는 개

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가치가 동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유의 원리는 
선거인의 의사표시가 부당한 간섭과 침해 없이 자유롭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
로 공정의 원리는 대표를 선출할 때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모든 조건이 공정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이들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보장합니다. 
① 보통선거: 성, 인종, 언어, 재산, 직업, 신분, 계급, 교육, 종파 또는 정치적 입장 등과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입니다.
② 평등선거: 참정권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투표 가치를 부여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1

인 1표 1가치(one man, one vote, one value)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③ 비밀선거: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유롭고 공정한 투표 행사를 위해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타인으로부터 간섭·침해를 받지 않아야 함
을 의미합니다. 
④ 직접선거: 참정권을 갖는 모든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민주적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① 대표성 제공과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선거는 자신을 대표할 대리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공적 의사를 결정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다양한 정책 대안 중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
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② 정부 구성과 심판 기능: 선거는 누가 정부를 구성하여 통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동시에 

정부 활동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③ 정당성 부여 기능: 선거는 선출된 대표와 정부의 통치행위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패자에게도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 수용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성을 제공
합니다. 
④ 정치교육 기능: 선거는 정치 엘리트와 국민에게 정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은 선

거를 통해 국가의 주요 현안, 각 정당과 정치인의 정책적 입장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인지하
게 되고, 정치 엘리트는 여론조사, 토론, 국민과의 접촉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주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는 정치인의 공약 및 정책 능력, 경쟁자에 대한 존중, 민주적 소통 능력 그
리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 등을 기르는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으로서 기능합니다.

Q. 누구의, 누구를 위한 ‘대표(representation)’인가? 

대표의 의미와 유형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공식적·절차적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선출된 대표는 국민 전체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속의 부분(지역, 정
당, 특정 집단)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대표(representation)의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국민을 위해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의미하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개념이며, 둘째는 대표가 누구를 
대표하는가를 의미하는 축소판(microcosm)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주인-대리인 개념에 기



초한 대표 모델은 수탁자 모델(trustee model), 대리인 모델(delegate model), 정당위임 모델
(mandate model)이 있으며, 축소판 개념에 기초한 대표 모델은 유사대표모델(resemblance 
model)이 있습니다.
수탁자 모델은 대표가 독립적이고 성숙한 판단을 통해 국민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대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대표는 단순히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전달하는 대표가 
아니라 재량권과 객관적 판단을 통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즉, 수탁자 모델은 선거구
에서 선출된 대표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의 요구를 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
민을 위해 행동하는 대표 역할을 강조합니다. 
대리인 모델은 타인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대표 모델로 대표위임 모델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모델에서 대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도록 선택된 한 개인으로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대리인 모델은 수탁인 모델
과 달리 대표가 자신의 판단이나 선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정당위임 모델은 정당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대표 모델로서 정당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책임 

있게 실현하는 대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실현할 
권한을 정당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표는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유사대표 모델은 자신이 속하거나 일체감을 가지는 사회인구학적 집단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실현하는 대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모델은 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대표 
모델로서 의회를 한 사회가 축소된 소세계(microcosm)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즉, 유
사대표 모델은 의회가 인종, 성, 나이, 지역, 계(층)급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집단 구성에 비례
하여 구성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 대표 모델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즉, 대표는 국민 전체를 위한 역할과 함께 전체 속의 부

분을 위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합니다. 다만 전체 속의 부분을 위한 역할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집단 간의 이해 갈등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다수결에 의한 이해 갈등의 조정은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선거구민, 정당, 인종, 지역, 계
(층)급 등)만을 위한 대표의 역할로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 모델과 선거제도 간 관계
대표 모델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은 다수대표제와 정당위임 모델과 유사대표 모델은 비례대표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대표가 선거구 유권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길 기대한다면, 다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
보다 이러한 역할을 잘 구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대표가 정당이나 사회인구학적 집단을 
대변하길 원한다면 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보다 잘 실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 사회가 어떤 대표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선거제도의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를 위해 행동하길 원한다면 다수대표제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전체 국민의 축소판으로서 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비례대표제가 더 적합합니다. 만약 유권자
를 위해 행동하는 대표와 전체 국민의 축소판으로서 의회 구성을 원한다면 그리고 지역대표성과 



전국대표성을 동시에 원한다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선거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특정한 선거제도가 반드시 특정한 대표 모델을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

방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축소판으로서 의회를 구성하기보다 유권자를 위해 행동하는 대표를 선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같이 정당 규율이 강한 경우는 다수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유권자뿐 아니라 정당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와 대표 모델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세부적인 특성, 정당의 성격, 정치문화 그리고 사회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선거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선거법(electoral laws)과 선거제도(electoral system)는 다른가요? 선거법은 선거일 공고, 선
거권과 피선거권자의 자격 규정, 투표방법, 선거운동방법, 후보자 방송토론, 개표방식 그리고 당
선자 결정 등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선거제도는 선거법을 구성하는 
여러 규칙 중 하나로 유권자가 행사한 표를 집계하여 의석으로 전환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선거제도의 구성요소와 유형 분류
현실 세계에는 매우 다양한 선거제도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는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간 조합에 의해 유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당선결정방식(electoral formula), 선거구 크기( district magnitude), 기
표방식(ballot structure)이 있습니다. 



핵심개념

 선거제도의 3요소: 당선결정방식, 선거구 크기, 투표구조

- 당선결정방식은 당선자 결정 또는 의석 배분 방식을 의미합니다. 유형으로는 다수제 방식
(majoritarian formula), 비례제 방식(proportional formula) 그리고 혼합형 방식(mixed 
formula)이 있습니다. 다수제 방식은 다수주의에 기초하여 상대다수(plurality)와 절대다수
(majority)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비례제 방식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
여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방식은 총 의석수 중 일부의 의석은 다수
제 방식으로, 나머지 의석은 비례제 방식으로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선거구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2-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6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선거구와 대선거구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1인 선거구(소선거구)와 
다인 선거구(중·대선거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를 위해 특정 정당이 유리
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선거구별 인구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배분(malapportionmen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표방식은 범주형(categorical ballots)과 순위형(ordinal ballots)으로 구분됩니다. 범주형은 유
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정당) 중 한 명(정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채
택하고 있습니다. 순위형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순위를 표시
하는 선호투표제의 투표방법으로 호주, 아일랜드, 몰타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 등에서 선거제도를 특정한 구성요소만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 논의가 진행될 때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
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구 크기만을 제시하였을 뿐 당선자를 다수제 방
식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비례제 방식으로 결정할지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제도의 
작동방식과 정치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작동방식과 정치적 효
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의미와 함께, 이들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조합되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 3-1>은 273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세 가지 구성요소의 조합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83개 국가(38.25%)가 그리고 1위 대표제를 60개 국가(27.65%)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26개 국가(11.98%)가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18개 국가(8.29%)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표 3-1> 선거제도의 유형

당선결정방식 선거구 크기 기표방식 유형 국가수 비율

다수제 1인 선거구
범주형

1위 대표제(FPTP) 60 27.65%
결선투표제(TRS) 18 8.29% 

순위형 대안투표제(AV) 2 0.92%



출처: https://www.idea.int/data-tools/data/question?question_id=9380&database_theme=307(검색일2025/06/06)

선거제도의 당선결정방식과 장·단점
이들 선거제도를 모두 소개할 수 없어 대표적인 선거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정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당선결정방식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의 
선거제도는 데이비드 파렐(전용주 옮김)의 『선거제도의 이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위 대표제(first past the post: FPTP)
1위 대표제는 1인 선출 최다득표제(single member plurality: SMP) 또는 단순다수제(simple 

majority)로 불립니다. 이는 한 선거구에서 한 표라도 많은 최다득표자 1인이 당선자로 결정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와 영국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등 60개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
습니다.

1위 대표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은 유권자의 후보 선택과 어
떻게 당선자가 결정되는지를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1위 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
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한 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높
다고 평가합니다. 둘째, 선거구 대표성입니다. 인구 비례 등에 기초하여 획정된 선거구에서 선출
된 대표는 각 선거구민을 대표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선출된 대표와 달리 선거구라는 지역 대표
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선거구민의 대리자로서 대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선거구민들이 선출된 대표가 누구이며 대리자로서 역
할을 잘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기 쉽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당제 강화와 단일
정당에 의한 안정된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즉, 1위 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를 위
해 거대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을 강화하여 거대양당 간 경쟁을 강화하고 단일정당에 의
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1위 대표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수의 사표(waste votes) 발생과 소수대표의 문
제입니다. 1위 대표제는 50% 미만의 득표만으로도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이는 당선자를 선택하
지 않는 절대다수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소수의 지지만을 받는 소수대표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 

다인 선거구 범주형
연기투표제(BV) 16 6.45%

부분연기투표제(PBV) 5 2.30%

혼합형
1인 선거구 +
다인 선거구

범주형
혼합형 다수대표제(MMM) 26 11.98%
혼합형 비례대표제(MMP) 7 3.23%

비례제 다인 선거구
범주형 명부형 비례대표제(List PR) 83 38.25%
순위형 단기이양제(STV) 2 0.92%

기타 다인 선거구
범주형 단기비이양제(SNTV) 5 2.30%
범주형 기타 2 0.92%

이행 중(in 
transition)

- 1 0.46%

직선제가 아닌 
사례

- 7 3.20% 

전체 273 100.00%

https://www.idea.int/data-tools/data/question?question_id=9380&database_theme


결과, 당선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합니다. <표 3-2>는 역대 최저 득표로 당선된 사례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충남 공주·연기선거구에 출마한 자유민주연합의 정진석 후보는 25.18%
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유효투표의 74.82%가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표
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지지만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은 다수의 이익보다는 소수
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소수대표의 문제와 선거구민의 대표로서 역할에 대한 정치적 정당
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표성의 왜곡과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이라는 1위 대표제의 제도
적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표 3-2> 높은 사표율과 소수대표의 사례(제16대 총선: 충남 공주·연기선거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리

둘째, 1위 대표제는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하였어도 과반의 의석을 획득하는 ‘만들어진 
과반수(manufactured majority)’ 현상과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거대정
당의 과다대표와 소수정당의 과소대표라는 대표성의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축
소판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의회 구성과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표 
3-3>은 1위 대표제의 대표 국가인 영국 하원 선거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 3-3> 2000년 이후 영국 하원 선거결과

후보 정당 득표율
이상재 한나라당 19.21
임재길 새천년민주당 21.75
정진석 자유민주연합 25.18
박희부 민주국민당 3.72
김고성 희망의한국신당 8.11
오철수 무소속 0.64
오홍규 무소속 0.55
윤완중 무소속 16.46
이성구 무소속 1.56
이종길 무소속 2.76



출처: 영국 선거위원회 자료 정리

20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33.7%를 득표하였으나 63.2%의 의석을 차지하여 정부를 구성하였
습니다. 반면에 소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
된 과반수 현상과 높은 불비례성에 의해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정치학자는 1
위 대표제가 유권자의 선호를 왜곡하는 민주성이 결핍된 선거제도라고 평가합니다. 
셋째, 단일정당정부를 구성하는 1위 대표제는 정당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급격한 정책변화

로 인해 정치적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즉, 새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함으로써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정치효능
감과 신뢰를 낮추어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다른 주장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학문적 논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정치적 영향을 다루
는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대표제는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쟁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을 유도합니다. 이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를 약화합니다. 

결선투표제(two-round system)
결선투표제는 결승투표제(run-off system) 또는 2차 투표제(second ballot system)로도 불리

는 선거제도로서 절대다수 표(50%+1표)를 획득한 후보 1인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
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절대다수 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 선거법에서 정한 득표기준을 충
족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프랑스, 중남미, 아프리카 그
리고 동유럽 국가 중 다수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말리 그리고 가봉 등은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의 대표적 사례는 프랑스의 대통령과 하원 선거제도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출방식

은 절대다수-결선투표제입니다. 즉, 1차 투표에서 절대다수(50%+1표)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14일 후에 결선투표(2차 투표)를 실행하여 절대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하원 선거의 당선결정방식은 절대다수-최다득표제입니다. 즉, 1차 
투표에서 절대다수 득표자가 없으면 7일 후에 등록유권자 수 대비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
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행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연도 (총의석수)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득표
%

의석
%

차이
%

득표
%

의석
%

차이
%

득표
%

의석
%

차이
%

2001 31.7 25.2 -6.5 40.7 62.5 21.9 18.3 7.9 -10.4

2005 32.5 30.6 -1.7 35.2 54.9 19.7 22.0 9.6 -12.4

2010 36.1 47.2 11.1 29.0 39.8 10.8 23.0 8.8 -14.2

2015 36.8 50.8 14.0 30.4 35.7 5.3 7.9 1.23 -6.7

2017 42.4 48.8 6.4 40.0 40.3 0.3 7.4 1.9 -5.6

2019 43.6 56.2 12.6 32.1 31.1 -1.0 11.6 1.7 -9.9

2024 23.7 18.6 -5.1 33.7 63.2 29.5 12.2 11.1 -1.1



대통령 선출방식으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당선결정 기준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사
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르헨티나는 1차 투표에서 45%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존재하
고 2위와 득표 차이가 10%p 이상일 때 당선자로 결정하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
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당선자 결정 기준이 
40%이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표 3-4> 202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 

출처: https://www.archives-resultats-elections.interieur.gouv.fr/resultats/presidentielle-2022/index.php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첫째, 다수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절
대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1위 대표제의 소수대표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선투표제는 정당 간 연합을 제도적으로 촉진합니다. 1차 투표에서 당
선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2차 투표를 앞두고 결선에 진출한 정당과 탈락한 정당 사이에 선거
연합을 촉진합니다. 이 같은 정당 간 연합은 1위 대표제보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
며, 가능한 한 많은 다수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결
선투표제는 유권자에게 정당이나 후보의 공약 및 자질을 심사숙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유
권자는 1차 투표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지적인 선택(intelligent choosing)’을 
할 수 있습니다(Sartori 1994, 64).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는 극단주의 정당의 집권이나 제1당으
로 부상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반(反)극단주의 정당연합의 형성과 유권자의 온건한 정

후보

1차 투표 결선 투표

2022년 4월 10일 2022년 4월 24일

득표수 % 득표수 %

Emmanuel Macron La République En Marche! 9,783,058 27.85 18,768,639 58.55

Marine Le Pen National Rally 8,133,828 23.15 13,288,686 41.45

Jean-Luc Mélenchon La France Insoumise 7,712,520 21.95

　

Éric Zemmour 　 Reconquête 2,485,226 7.07

Valérie Pécresse The Republicans 1,679,001 4.78

Yannick Jadot
Europe Ecology – The 

Greens
1,627,853 4.63

Jean Lassalle Résistons! 1,101,387 3.13

Fabien Roussel French Communist Party 802,422 2.28

Nicolas Dupont-Aignan Debout la France 725,176 2.06

Anne Hidalgo Socialist Party 616,478 1.75

Philippe Poutou New Anticapitalist Party 268,904 0.77

Nathalie Arthaud Lutte Ouvrière 197,094 0.56

투표율 73.69 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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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지의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의 2024년 총선입니다. 이 선거에서 중도정당인 전
진하는 공화국과 좌파정당연합인 신인민전선 간의 선거연합은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제1당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의 단점이 제기됩니다. 즉, 결선투표제도 1위 대표제와 

마찬가지로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이 높고,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선거비용이 증가한
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1996년부
터 2022년까지 실시된 프랑스 하원 선거의 불비례성 지수가 12.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 비해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일반적

으로 2차 투표의 투표율 저하 원인으로 2차 투표에서 후보의 수가 줄어들어 선거 경쟁성이 낮아
지는 점,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가 2차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점 그리고 2차 투표에 대한 피로감
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결과는 투표율이 상승한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1981년부터 2022년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선거(1981년-2022년)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7년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1차 투표보다 2차 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림 3-1> 프랑스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변화(1981-2022)

출처: https://www.archives-resultats-elections.interieur.gouv.fr/resultats/ 정리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지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비용을 비교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487억원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25억원을 사용하였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후보는 약 
231억 1,31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선거비용도 우리나라는 약 4,210억원을 반면에 프랑스는 
약 1,15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선투표제가 선거비용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도 일
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명부형 비례대표제(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ist PR)
20세기를 특징짓는 선거제도 변화의 큰 흐름은 다수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의 개정입니다

(Shugart and Wattenberg 2001, 1). 이러한 변화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대중정당의 등장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럽대륙의 대다수 국가는 결선투표제와 같은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대중정당의 등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민
족, 인종, 종교, 언어, 계급 등)이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다수대표제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존 정당들은 새롭게 참정권을 획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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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세력의 지지에 기반한 정당들의 등장으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
었습니다. 이에 기존 정당들은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례대표제로 개
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통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의회 내 정당 간 정
책 경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말 벨기
에와 스위스에서 시작된 명부형 비례대표제는 2025년 현재 83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명부형 비례대표제는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다인 선거구에서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유권자는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기초해 정당 또는 후
보에게 투표합니다. 

<표 3-5> 명부형 비례대표제 의석배분의 예(200석 기준)

이 제도는 정당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공식에 따라, 선거구 층위에 따라 그리고 기표방식
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부형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보다 복잡하
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먼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최대잔여제와 최고평균제가 있습니다. 최대잔여제는 기

준수를 이용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한국 
등에서 사용합니다. 이 공식은 먼저 기준수를 구한 후 정당이 받은 득표수가 이를 넘긴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한 후 각 정당의 득표수에서 기준수를 빼고 남은 잔여 득표수가 가장 많은 정
당 순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표 3-6> 최대잔여제(Lagest Remainder)와 최고평균제(Highest Average)

반면에 최고평균제는 득표수를 제수로 나누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
와 중남미 국가 등에서 사용합니다. 이 공식은 각 정당이 받은 득표수를 제수로 나누어 ‘가장 높
은 평균 득표수’를 가진 정당에 1석씩 배분합니다.
다음으로는 선거구와 관련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제와 전국을 몇 개의 선

정당 득표율 총의석

가 44% 88

나 40% 80

다 10% 20

라 6% 12

전체 100% 200

최대잔여제 최고평균제

- 헤어 기준수(Hare Quota): 투표수(V)/의석수(S) 
- 드룹 기준수(Droop Quota): (투표수/의석수
+1)+1
- 임페리알리 기준수(Imperiali Quota): V/(S+2)

- 동트식(D’Hondt method): 득표수를  1, 2, 3, 
4...의 제수로 나눔 
- 생라귀식(Sainte-Laguë method): 득표수를 1, 
3, 5, 7... 제수로 나눔 
- 수정 생라귀식(modified Sainte-Laguë 
method): 득표수를 1.4, 3, 5, 7... 제수로 나눔 



거구로 나눈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국층위 비례대표제는 이스라엘, 네
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운영하고 있고,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는 벨기에, 핀란드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권역단위와 전국단위를 혼합한 다계층 선거구
(multi-tier distric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계층 선거구는 우선 권역단위에서 정당에 의석을 배
분한 후 의석 전환에 반영되지 않은 표를 전국단위에서 합산하여 전체의석 중 일부 의석을 정당
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21개의 카운티를 중심으로 29개의 권역 선거구와 
전국 선거구가 결합한 다계층 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총의석은 349석이며 310석
(고정의석)은 29개의 권역단위에서 배분하고 나머지 39석(조정의석)은 전국단위에서 의석에 반영
되지 않은 표를 합산하여 정당에 배분합니다. 이들 유형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7> 선거구 층위에 따른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기표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는지,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등에 
의해 폐쇄형 명부(closed list), 개방형 명부(open list), 가변형 명부(ordered list) 그리고 자유 
명부(free list)가 있습니다. 먼저 폐쇄형 명부는 유권자가 정당에만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
으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스라엘 등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방형 명부는 유권자
들이 정당에서 작성한 후보 명부 중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형으로 브라질, 칠레, 핀란드 
등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형 명부(부분개방형 명부)는 유권자가 정당 또는(그리고) 
명부 내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형으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개방형 또는 자유배합투표(panachage)로 불리는 자유 명부는 가장 개방적이며 
정당의 경계를 뛰어넘어 1개 정당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유형으로 스위스, 룩셈부르
크, 에콰도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권자가 의석수만큼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표 3-8>은 자유 명부를 제외한 유형의 장단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3-8> 기표방식에 따른 유형의 장단점

전국단위 권역단위 다계층

장점 사표 감소 및 비례성 강화
지역대표성 보장, 후보자 정
보와 선거구를 대표하는 정
치인 선출 인식 강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발생
하는 사표 및 불비례성 조정

단점
후보자 정보와 선거구를 대
표하는 정치인 선출 인식 부
족 

사표 및 불비례성 증가 복잡성 

폐쇄형 명부 가변형 명부 개방형 명부

장점 투표의 용이성 유권자의 정당 또는 후보 선택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과 당선



명부형 비례대표제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으로 첫째, 명부형 비
례대표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투표-의석 간에 비례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소수정당 및 소수세
력의 대표성과 정치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정당 중심의 정치를 활성화합니다. 즉,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요구에 대한 높은 반응성과 책임성을 갖게 됨으로써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정당 간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를 촉진합니다. 다당제에
서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기에 정부 구성이나 입법을 위해 정당 간 연합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가 촉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정치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즉, 다당제로 인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향이 높은 명
부형 비례대표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됨으
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첫째, 소수정당들의 난립과 연립정부에 의해 정부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습니

다. 소수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기 위해 극단적 정치행태에 의지할 수 있으며,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들 사이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을 때 정부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습
니다. 둘째, 정치적 거래와 흥정, 밀실야합 등에 의한 유권자 선호의 왜곡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당들 사이에 정략적 관계로 인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비민주화 가능성과 유권자와 의원 사이의 관계성 약화입
니다. 후보자들은 명부작성에 영향력이 큰 정당 엘리트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발하며, 정당 엘리
트는 명부작성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여 정당 내 민주주의를 약화할 수 있
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mixed-member electoral system)  
혼합형 선거제도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대표기관(국회 또는 지방의회)을 구성하기 위해 다수대

표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선거제도입니다. 즉, 혼합형 선거제도는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하
며, 한 표는 후보에게 투표하여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
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은 혼합형 비례
대표제와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구분됩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인물 중심 비례제(personaliz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추가 의

여성 및 소수집단의 대표성 보
장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권 당선순위 결정 권한 보장
정당 엘리트의 권한 약화 
당내 분파성 약화

순위 결정권 보장
정당 엘리트의 권한 약화

단점

정당 엘리트의 강한 공천 권
한
유권자의 후보 선택 제약(인
지성과 대표의 모호성)

후보(인물) 중심적 성격 존재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약화 가
능성 존재

후보 중심적 성격이 강함
후원주의와 당내 분파성조장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약화 
가능성 큼



석제(additional member system), 보상 비례대표제(compensatory 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합형 비례대
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뉴질랜드, 볼리비아 등이 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
의 당선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권자는 2표 중 한 표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고(제1투표) 다른 한표는 정

당에게 투표(제2투표)합니다. 둘째, 선거구 당선자는 1위 대표제로 결정됩니다. 셋째, 제2투표로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 의석수를 배분합니다. 넷째, 제2투표에 의해 배분받은 정
당의석은 먼저 해당 정당의 선거구 당선자로 채우고, 남는 의석은 정당명부 순서에 따라 채웁니
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제1투표에 의해 선거구에서 20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제2투표의 정당
득표수에 의해 35석의 의석이 결정되었다면, 선거구 당선자 20명을 제외한 15석은 정당이 작성
한 비례명부의 1번부터 15번까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이 같은 당선결정방식은 다수대표제와 비
례대표제를 연동하여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제2투표의 정당득표수에 의해 정당 의석이 비례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례대
표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표 3-9> 혼합형 비례대표제 당선결정방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첫째, 당선결정방식에 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 의석이 배분된다는 점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입니다. 둘째, 정당의 의석이 
정당득표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물 중심보다는 정당 중심의 경쟁과 책임성이 강조됩니
다. 셋째, 다수대표제의 선거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사회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점입
니다. 넷째, 사표가 최소화됩니다. 
반면에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복잡하며, 유권자가 2표를 하나

의 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정당을 교차하여 투표하는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를 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즉, 유권자가 제1투표는 ‘가’정당의 후보에 제2투표는 ‘나’정당에 투표한다는 점입니
다. 그리고 초과의석(overhang seat)이 발생하여 총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수가 만들어진다는 점입
니다. 초과의석의 발생은 총의석수가 증가하는 것만 아니라 불비례성이 높고 거대정당에 더 많은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입니다. 

<그림 3-2> 2000년 이후 독일의 초과의석 발생 추이

정당 득표율 총의석 선거구의석 비례의석

가 44% 88 64 44

나 40% 80 33 47

다 10% 20 0 20

라 6% 12 3 9

전체 100% 200 100 100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2025_German_federal_election

<그림 3-2>는 초과의석 발생에 따른 독일 하원의 총의석수 변화를 보여줍니다. 독일은 2023년 
선거법 개정 전까지 총의석수가 598석(선거구 299석과 비례 299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총
의석수는 598석보다 많은 초과의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독일 의회는 초과의석 방지를 위해 
2023년 6월에 연방 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연방 선거법은 총의석수를 630석(선거구 
299석과 비례 331석)으로 고정하였으며,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연방 선거법 제6조)을 
신설하였습니다. 

핵심개념

초과의석이란 혼합형 비례대표제에서 특정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의해 배분받은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총의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의석의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생적 초과의석: 지역 정당(regional party)이 존재하여 전국적인 정당득표수에 의해 배
분된 의석수보다 선거구 의석이 많아서 발생합니다.

- 내생적 초과의석: 전국적인 정당득표수에 의해 결정된 정당의 의석을 각 주(권역)에 배분
할 때, 즉 비례선거구 단위가 전국단위가 아닌 주(권역) 단위일 때 발생합니다.

- 분할투표: 유권자가 정당투표와 선거구 투표에 있어 서로 다른 정당을 선택할 때 초과의
석이 발생합니다.

혼합형 다수대표제(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로 불

리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2025년 현재 일본, 대만, 멕시코, 러시아, 필리핀 등이 의회 선거
제도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6년(제20대 국회의
원 선거)까지 채택하였습니다.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당선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1인 2표제이며, 한 표는 선거구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선거구 당선자는 1위 대표제나 결선투표제로 결정되며, 비례 
당선자는 정당득표수에 비례해서 배분받은 의석수만큼 정당이 작성한 명부 순에 의해 결정됩니



다. 그리고 정당의석수는 선거구 의석수와 정당투표에 의한 의석수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가 정당이 선거구에서 64명이 당선되고 정당투표로 44명이 당선되었다면 이를 합한 108명
의 의석이 가 정당의 총의석수가 되는 것입니다.  

<표 3-10>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당선결정방식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선거구 대표성과 사회대표성을 보장하며, 선거
구 투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의석 배분을 통해 보완하여 사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선거구 의석수와 비례의석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달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혼합형 비례대표제보다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이 높아 대표성이 왜곡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선거구 의석수와 비례
의석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이 커지며,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학자들은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준(準)비례대표제
(semi-PR)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표 3-11> 제17대-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보너스율: 선거구/비례)  

년도
새누리당
보너스율

새정치민주
보너스율

국민의당
보너스율

정의당
보너스율

사표율
(선거구/비례)

불비례성
유효
정당수

제17대 6.44/3.50 6.39/2.43 - -1.76/0.80 49.99/5.86 9.53 2.36

제18대 10.07/3.26 -1.96/2.61 - -2.58/-0.12 47.09/7.85 8.79 2.87

제19대 3.25/1.74 11.1/2.81 - -3.49/1.26 46.44/7.2 7.62 2.28

제20대 3.2/2.67 6.47/2.12 -5.02/0.92 -0.81/1.28 50.3/6.99 9.77 2.8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우리나라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채택하
였습니다. 선거결과를 정리한 <표 3-11>에 따르면,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소수정당의 과소대표 
현상, 선거구에서의 높은 사표율, 높은 불비례성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높아졌
습니다.

정당 득표율 선거구의석 비례의석 총의석
가 44% 64 44 108
나 40% 33 40 73
다 10% 0 10 10
라 6% 3 6 9
전체 100% 100 100 200



Q.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를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제
도가 다수에 의한 그리고 다수의 요구에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선거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의 정치적 대표(대표성), 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경쟁 관계(경
쟁성), 투표 참여(참여성) 그리고 대표나 정당의 책임정치와 국민의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책임
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 같은 선거제도의 영향은 선거제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systemic effects)와 전략적 효과(strategic effects)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적 효과는 득표-의석 간 비례성, 정당 간 경쟁 관계인 정당체계 그
리고 여성과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효과는 유권자들이 선거제도를 어
떻게 이용하는지(투표 참여 또는 투표전략), 정당의 선거운동전략, 정당조직의 성격(중앙집중 정
도) 그리고 책임정치의 주체(후보 대 정당)를 의미합니다. 
먼저 선거제도 유형에 따른 제도적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완전한 민주
주의(full democracy)와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된 71개 국가 중 필리핀
을 제외한 70개 국가입니다. 필리핀을 제외한 이유는 마이클 갤러허(Michael Gallagher)의 
‘Election indices 2025’에 불비례성 지수와 유효정당 수 자료(data)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는 최근 세 차례 선거의 평균값입니다. 단 우리나라는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치러진 최근 두 차례 선거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대표성은 의회가 
사회의 축소판으로 구성되는지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여성의원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이 글에서도 국제의원연맹에서 제공하는 ‘단원과 하원 내 여성의원’자료(2025년 7월)를 이
용하였습니다. 

<표 3-12>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 비교

출처: Election indices(https://www.tcd.ie/Political_Science/people/michael_gallagher/ElSystems/)

선거
제도

1위 
대표제

결선투
표제

대안투
표제

명부형
비례제

단기이
양제

혼합형
비례제

혼합형 
다수제

준연동
형비례
제

연기투
표제 합계

불비례
성 10.83 13.91 17.39 4.72 3.11 3.27 10.82 14.46 23.17 6.99 

유효
정당수 2.13 3.68 2.90 4.48 3.72 3.98 3.29 2.10 1.74 3.85

여성
의원 
비율

23.5 36.2 46.0 33.49 27.2 34.57 23.9 20.3 21.65 30.79 

사례수 10 1 1 44 2 3 6 1 2 70

https://www.tcd.ie/Political_Science/people/michael_gallagher/ElSystems/


먼저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로서 비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비례성 지수가 5.0 
미만일 경우 비례적이며, 5.0 이상일 경우 불비례적인 선거제도로 평가합니다. <표 3-12>을 보
면,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는 단기이양제, 혼합형 비례대표제, 명부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들 
선거제도는 불비례성 지수가 5.0 미만입니다. 반면에 비례성이 약한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로 분
류되는 선거제도로 불비례성 지수가 10.0 이상입니다. 불비례성 지수가 높다는 점은 사회의 다양
한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다수의 사표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비례성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연구는 선거구의 크기가 불비례성

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적을수록 불비례
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 3-12>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다수제 
방식으로 선출하는 연기투표제의 불비례성(23.17)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다수제 방식에서 선거
구 크기가 커질수록 불비례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선거구 크기보다 당선결정방식이 
선거제도 간 불비례성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제 방식보다 비례제 방식이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선거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정 목적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선결정방
식을 다수제 방식에서 비례제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는 정당 간 경쟁 관계인 정당체계입니다. <표 3-12>

에 따르면, 비례성이 약한 선거제도일수록 양당제를, 반면에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일수록 다당
제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1위 대표제의 유효정당 수는 2.13인 반면, 명부형 
비례대표제의 유효정당 수는 4.48입니다. 이는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일수록 사회의 다양한 요
구를 대표하는 정당 간 경쟁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일수록 다당제를 촉진할까요? 이에 대해 뒤베르제(M. 

Duverger)는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s)와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와 전략투표
라는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s)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위 대표제는 비례
성이 약하여(기계적 효과) 유권자가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큰 거
대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함으로써(심리적 효과) 양당제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이 강하여 유권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소신투표를 하여 다당제를 촉
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체계는 선거제도의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의 경우처럼 

1위 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다당제가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퀘벡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지역주의 정당이 존재할 경우 다당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처럼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라도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대양당이 존재할 경우 
양당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정당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선거제도의 비례
성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지정학적 분포, 지역주의 정당의 존재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강한 
정당의 존재 등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로서 사회 대표성을 비교한 결과, 대안투표제(호주)와 결선

투표제(프랑스)를 제외하면 불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일수록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불비례성이 높은 대안투표제와 결선투표제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여성의원의 비율



이 선거제도 외에 국가의 경제 수준, 지역, 정치문화, 정당 공천방식 그리고 여성 할당제 등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가 정당체계 그리고 사회 대표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비례성의 정도에 따라 정당체계와 여성의원의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70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례성과 정치 대표성 간 관계를 비교하여 보았습니
다. 그 결과, 비례성이 강할수록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며 여성의원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
니다. 불비례성 지수가 5.0 미만일 경우 유효정당 수는 4.66이며,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68 
그리고 10.0 이상일 경우 2.54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원의 비율도 불비례성 지수가 높아질
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일수록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정치적으로 
잘 대표하고 있으며, 정당 간 경쟁성도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 3-13>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정치 대표성의 관계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정당의 선거운동전략이나 조
직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나 단기이양제는 정당보다는 후보 중
심의 투표를 촉진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중 상대다수나 절대다수로 당선자가 
결정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를 중심으로 투표하도록 유인합니다. 반면에 개방형 명부를 제외한 
폐쇄형 명부와 가변형 명부의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수가 의석수로 전환됨으로써 유권자가 정당
명부에 작성된 개별 후보보다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도록 유인합니다. 
이는 정당의 후보공천이나 선거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즉, 후보 중심의 투표를 유인하는 다수

대표제나 단기이양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동의하는 인물보다 사
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후보로 공천하고 후보 개인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폐쇄형과 가변형 명부의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 작성부터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인물보다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며 선거운동도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선거제도 유형이 정당조직의 특성과 책임정치
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후보 중심의 선거제도는 의원의 자율성이 강하고 정
당 규율과 응집력이 약한 분권적 형태의 정당조직과 후보 중심의 책임정치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강화하며, 반면에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는 의원의 자율성이 약하고 정당 규율과 정당 응집력이 
강한 중앙집권적 형태의 정당조직과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강화합니다. 

불비례성 범위 국가 수 유효정당 수 여성의원 비율

0-4.99 32 4.66 32.13 

5.0-9.99 21 3.68 31.95 

10.0 이상 17 2.54 26.84 

합계 70 3.85 30.79 



Q. 비례대표제는 책임성이 약화하고 정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비례대표제)는 낮은 선거제도(다수대표제)보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대표
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며,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 중심의 선거 경쟁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다당제로 인한 연립정부의 구성과 극단주의 정당의 등장을 촉진하여 
책임성과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는 주장의 반대 논리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책임성과 안정성을 저해할까요? 
먼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첫째, 연립정부가 선거 후 정당 

지도자들 간 타협으로 구성되고 타협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정당의 정책이 폐기 또는 
변형된다는 점에서 책임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둘째, 연립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패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누구(어느 정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립정
부는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정부를 구성한 정당 간 협의를 위한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며, 국민의 요구와 다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첫째,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표

하는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연립
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선거 후 정당 지도자 간 타협도 이루어지지만, 선거 전 정당 간 협상이 이
루어질 때 유권자들은 선거 후 어떤 연립정부가 구성될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를 충분
히 인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연립정부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당 간 신중한 협의를 통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
로 연립정부는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연립정부는 국민 다수를 위
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책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연립정부는 단일정당정부와 달리 부분적 내각 교체가 이루어지는 특성에 의해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효율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정당
정부는 정부 교체 시 이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재정적·사회적·정치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연립정부 파트너인 중도정당은 좌-우의 정권교체 시에도 연립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이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정당정부
와 달리 보다 정책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음으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까요?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를 선

호하는 사람들은 연립정부의 구성과 극단주의 정당의 등장이 정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합
니다. 즉, 연립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할 때 정부 수명이 짧아지고 
국정운영이 혼란에 빠져 정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극단주의 정당(정
치인)이 등장하여 선동과 갈등의 정치를 초래하고 국민 다수의 요구가 아닌 지지 집단의 요구만
을 주장하여 정치 불안정을 심화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를 선호
하는 사람들은 단일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여 정부 내 갈등과 극단주의 정당의 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다수대표제를 선호합니다. 



반면에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정치 안정성을 정부 수명만으로 평가하
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연립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정당정부의 정부 수명과 유사
하거나 긴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뉴질랜드 등). 즉,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가 정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도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정치 안정성을 평
가할 때 정당 간 경쟁의 성격 그리고 극단주의 정당의 체제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합니다. 
먼저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선거결과와 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당 간 경쟁은 정책 유지와 변경이라는 차원에서 적대적 성격을 가집
니다. 반면에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패자에게도 대표성이 비례적으로 배분되며, 정부 교체에
도 불구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크기에 정당 간 타협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례성이 낮
은 선거제도는 양당 간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구성을 위한 극단적 경쟁을 촉진하는 반면, 비
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다당 간 경쟁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온건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극단주의 정당의 의회 진입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에서 더 쉽습니다. 물론 프랑스, 영국 등

과 같이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도 극단주의 정당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와 극단주의 정당의 상대적 성공 가능성과는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극단주의 정당이 체제를 부정하는 반(反)체제 정당으로 변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활동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 
정당이 체제 내로 들어와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체제 전복 의도와 활동을 억제하여 정치 안정성
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주어
지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여 정치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일수록 책임성과 정치 안정성을 저해한다

는 주장은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역사, 정치구조, 정치문화 그리고 정치행위자의 인식
과 태도 등에 의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선거제도가 책임성과 안정성에 더 우호적인지
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례성과 안정성이 상반관계(trade-off)에 있다는 주장은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Q.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대통령 선거제도는 1위 대표제에 기초한 직선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의석의 배분 방식, 투표방식(1표제에서 2표제로) 
그리고 비례의석 수의 감소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들 변화의 주요 내용은 첫째, 비례성과 대
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례의석의 배분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비례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직접선거와 평등선거를 위해 투표방식을 1표제에서 2표제
로 변화하였으며, 동등한 투표 가치를 위한 선거구 간 인구 비율(3:1에서 2:1로)이 조정되어 비례
의석의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표 3-14> 한국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리 

이 같은 선거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제도의 경우는 50% 미만의 득표
만으로 당선되는 소수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성, 대표성 그리고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를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쟁점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1위 대표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앞서 1위 

대표제의 단점으로 지적한 소수대표와 절대다수의 사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 대통령선출방식 국회의원선출방식

1948 간선제(국회)
1인 1표 1위 대표제

1952 직선제(1위 대표제)

1960 간선제(국회)
민의원: 1인 1표
참의원: 1인 
다표

민의원: 1위 대표제
참의원: 제한투표제

1963 직선제: 1위 대표제

1인 1표

1위 대표제+전국구(제1당에 2/3 배분, 그 외 
정당의석율에 따른 배분)

1972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

의)
2인 선거구 

단기비이양식+대통령추천제(유신정우회)

1980 간선제(선거인단)
단기비이양식+전국구(제1당에 1/2배분, 그 외 

정당 의석율에 따른 배분)

1988

직선제(1위 대표제)

1인 1표 
1위 대표제+전국구(제1당의 선거구 의석이 50% 
미만인 경우 전국구 50% 배정, 그 외 정당 

의석율에 따른 배분)
1992 1위 대표제+전국구(정당 의석율에 따른 의석배분)

1996 1위 대표제+전국구(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2000 299석 -> 273석 

2004

1인 2표

1인 2표 혼합형 다수대표제 (243+56)

2008 299석(245+54)

2012 299석->300석(246+54)

2016 300석(253+47)

2020 1인 2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53+47)

2024 1인 2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54+46)



<표 3-15>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의 득표율, 사표율, 1-2위 득표율 차 변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리 

민주화 이후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은 45.2%입니다. 즉, 9차례의 대통
령선거에서 투표자의 절대다수가 선호하여 당선된 사례는 제18대 대통령선거(51.6%)가 유일하며, 
8차례의 대통령선거는 투표자의 과반수 미만의 득표만으로 당선됩니다. 이는 대통령선거에서 사
표가 다수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9차례의 대통령선거의 평균 사표율은 54.8%로 다수 국민의 주
권행사(투표)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과반 미만의 득표율과 
높은 사표율은 소수의 지지를 받는 그리고 소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탄생시킵니다. 이는 대표성
의 허약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 시비와 더불어 입법-행정 간 빈번한 교착에 따른 국정 마비와 갈
등 심화라는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후보의 선거연합 이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후보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후보의 
지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선거연합의 한 유형으로 정당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만 문제는 후보 단일화가 당원 또는 지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 간 자의적 결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단일화 방식을 정하기 위한 소모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쌓이고 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이 퇴색됩니다. 그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책보다는 연고주의에 기초한 후보 중심의 투표
를 유인합니다.
마지막으로 1위 대표제는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정치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쟁자(정당이나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한 선거경쟁은 극단적이고 적대적
인 대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경쟁자를 존중하기보다는 사라져야 할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
하고 상호비방, 모욕주기 그리고 악마화 등에 의한 선거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선거가 끝
난 후에도 정당 간에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타협의 정치가 아닌 무조건적 반대와 비난이 이루어지
는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지지하는 정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착과 충성심을 갖게 하고 반대당에 대한 반감과 편견의 감정을 갖게 하
는 정치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다

자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
하여 소수대표와 사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단일화 방식과 같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논의를 벗어나 정
책 중심의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1차 투표에서 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평균

당선 득표율 36.6 42.0 40.3 48.9 48.7 51.6 41.1 48.6 49.4 45.2 

사표율 63.4 58.0 59.7 51.1 51.3 48.4 58.9 51.4 50.6 54.8 

1-2위 득표율 차 8.6 8.2 1.6 2.3 22.6 3.6 17.1 0.8 8.2 8.1 



책을 앞세워 유권자에 호소할 것이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2차 투표를 앞두고 이념이나 
정책적 거리가 가까운 정당 간 선거연합을 합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간에 적대적 대결이 
아닌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처럼 선거를 통해 극단주의 
정당을 걸러내거나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쟁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왜곡, 정치 다양성 훼손 

그리고 정치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
표제의 변형으로 각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하여 얻을 수 있는 의석 중 50%만을 배분받는 선거제
도입니다. 예를 들어 의석이 300석인 경우 A정당이 전국적으로 20%를 득표하고 선거구에서 20
명이 당선되었다면, A정당의 의석수는 60석(300석*0.2) 중 50%인 30석이 되며, 30석 중 20석은 
선거구 당선자로 그리고 나머지 10석은 정당의 명부 순서에 의해 채워집니다. 

<표 3-16>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 내용

출처: 공직선거법 정리 

이 경우 총 비례의석 수인 46석보다 많은 초과의석 또는 적은 잔여의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비례의석인 46석을 맞춰주기 위한 공식이 적용됩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정리

혼합형 다수대표제 21대 준연동형 22대 준연동형 
투표구조 1인 2표 동일 동일
총의석수 300 동일 동일
선거구 

의석:비례의석 253 : 47 253 : 47 254 : 46

진입문턱 전국득표율 3% 이상 
또는 전국 5석 이상 동일 동일

비례의석 배분 

총유효투표수를 
총의석수로 나누어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만을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

동일

준연동형 적용의석 - 30석 준연동형 적용
17석 병립형 적용 46석

1단계 
 준연동 배분의석수= [(국회의원정수-의석배분정당이 추전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선거 득표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2

2단계
 잔여의석 발생시
잔여배분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정수-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비례대표선거 득표율

 초과의석 발생시
조정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정수×연동배분의석수÷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한 취지는 득표-의석 간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고, 거대 양당에 의한 의석독점 경향을 
약화하여 정치 다양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1대와 제22대 총선 결과는 개정 
취지와 달리 높은 불비례성, 거대 양당의 독점화가 강화되어 정치 다양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
습니다. 

<그림 3-3>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 변화 경향입니다. 
선거구의 불비례성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
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다시 높아졌습니다. 즉,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불비례
성은 민주화 이후 최고점인 11.98이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불비례성은 11.45입니다. 더욱 놀
라운 점은 선거구와 비례를 통합한 불비례성이 13.74와 15.42로 1인 2표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즉 비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3-3> 민주화 이후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 변화

출처: Election indices(https://www.tcd.ie/Political_Science/people/michael_gallagher/ElSystems/); 김형철(2020).

더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이 92% 이상으로 독점화 경향
이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정당 수는 약 2.1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다양성이 약화하고 양당 중심의 양극화가 심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3-4> 민주화 이후 거대 양당의 의석점유율과 유효정당 수의 변화

출처: Election indices(https://www.tcd.ie/Political_Science/people/michael_gallagher/ElSystems/); 김형철(2020). 

https://www.tcd.ie/Political_Science/people/michael_gallagher/ElSystems/
https://www.tcd.ie/Political_Science/people/michael_gallagher/ElSystems/


 이처럼 불비례성이 높아지고 유효정당의 수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준연동
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차원과 정당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제도의 제도적 차원에서 먼저 정당득표율에 의해 배분될 비례대표 의석수가 선거구 의석

수보다 턱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혼합형 선거제도의 경우 다수대표제에 기초한 선거
구 의석 배분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비례대표제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석이 총의석
의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의석이 총의석의 15.3%입니다. 
그리고 선거구 의석(254)과 비례대표 의석(46) 간 비율이 5.52 : 1로 가장 큽니다. 이와 같은 비
례대표 의석 규모가 작다는 점은 불비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 3-17> 혼합형 선거제도 국가의 의석비율

출처: 김종갑(2022) 수정

 
다음으로 정당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clone party) 전략입니다. 즉, 준연

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구에서 정당득표율에 의해 배분되는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불비례성이 
높아지고 양당 독점화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전략을 통해 14석의 비례의석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19석의 비례의석을 획득하였다. 위
성정당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에서 당선된 161석만을 확보했을 것이
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뿐만 아니라 위성정당 전략을 사용한 비례대표에서 과대대표 되었
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과소대표 되었습니다. 이는 

혼합형 다수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
국가 총의석 선거구 비례 비율 국가 총의석 선거구 비례 비율

아르메니아 131 41 90 0.46:1 헝가리 386 176 210 0.84:1
기니아 114 38 76 0.5:1 독일 630 299 331 0.9:1
조지아 150 73 77 0.95:1 볼리비아 130 68 62 1.1:1
안도라 28 14 14 1.0:1 뉴질랜드 120 65 55 1.18:1

우크라이나 450 225 225 1.0:1 스코틀랜드 129 73 56 1.3:1
리투아니아 141 71 70 1.01:1 멕시코 500 300 200 1.5:1
세네갈 150 90 60 1.5:1 레소토 120 80 40 2.0:1
일본 480 300 180 1.67:1 웨일즈 60 40 20 2.0:1

타지키스탄 63 41 22 1.86:1 루마니아 412 315 97 3.25:1
베네주엘라 164 113 51 2.22:1 한국(2024) 300 254 46 5.52:1
세이셜 34 25 9 2.78:1
대만 225 176 49 3.59:1

파키스탄 342 272 70 3.89:1
필리핀 291 233 58 4.02:1
태국 500 400 100 4.0:1

한국(2016) 300 253 47 5.38:1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전략이 소수정당의 대표성과 정치 다양성을 왜곡하는 주요 원인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표 3-18> 선거구 및 비례대표의 정당 이득율*(제21대-22대 국회의원선거)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필자 작성
*이득율은 의석율을 득표율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과다대표, 1보다 작으면 과소대표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불비례성과 거대 양당 독점화 경향에 따른 
대표성 왜곡과 정치 다양성 약화 원인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선거구 의석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조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전략을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
지하는 조건에서 비례성, 대표성 그리고 정치 다양성을 강화하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전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의석비율 대비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300석을 

유지한 채 선거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선거구 의석을 유
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총의석수(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전자는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
원이 자신의 정치생명과 관련되어 있어 반발하고 있으며, 후자는 국민이 의원정수 증가를 반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이득율 득표율 의석수 이득율
더불어민주당 49.91 163 1.29 - - -
더불어시민당 - - - 33.35 17 1.08
미래통합당 41.45 84 0.8 - - -
미래한국당 - - - 33.84 19 1.19
정의당 1.69 1 0.23 9.67 5 1.1
민생당 1.44 0 0 2.71 0 0
국민의당 - - - 6.79 3 0.94
열린민주당 - - - 5.42 3 1.1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이득율 득표율 의석수 이득율
더불어민주당 50.36 161 1.16 - - -
더불어민주연합 - - - 26.7 14 2.18
국민의힘 45.17 90 0.8 - - -
국민의미래 - - - 36.67 18 0.98
조국혁신당 - - - 24.25 12 0.16
개혁신당 0.69 1 1.45 3.62 2 0.28
진보당 1.07 1 0.31 - - -

새로운 미래 0.71 1 0.46 1.71 0 0



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정당과 정치인은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고 300명인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비례대표 의원이 전문가로서 그리
고 사회집단의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정수가 많아 의회운영이 비
효율적이고 불안정하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비례대표 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선거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의

정활동을 비교한 연구들은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이 선거구 의원의 의정활동보다 저조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건복지, 환경노동,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
합니다. 즉, 비례대표 의원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사회집단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대표성과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
리나라 국회의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보면, 의원 구성이 특정 사회집단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의회가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대표
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표 3-19> 제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리 

<표 3-19>는 제17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의 연령, 학력, 성별 그리고 직업의 
대표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는 사회 대표성이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30세대의 의원 비율은 평균 4%도 넘지 않으며, 대졸 이상은 평균 98%
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원 비율도 제17대 국회 이후 여성의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지만,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33.8%)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직종을 보면 법조인이 평균 
1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60명) 중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은 36명(14.17%)이며,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은 24명(52.17%)입니다. 30대 이하(14명)는 선거구에서 10명(3.94%)이 그
리고 비례대표에서 4명(6.52%)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61명)은 선거구에서 57명
(22.44%)이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4명(8.75)이 당선되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각 1명씩인데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의회가 사회의 축소판으로 구성되고 
사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증가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비례
대표 의석이 늘어나면 할당제를 적용하기 쉬워 여성, 청년, 노동, 농민 등 그동안 과소대표되었던 
사회집단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원 수가 많으면 의회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할까요? 우리나라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3,060명으로 OECD 평균인 81,896보다 많습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국가(프랑스, 영국, 이탈리
아, 스페인, 캐나다, 폴란드) 중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의원 수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20-30세대 7.7 2.3 3 0.6 3.6 4.7
대졸 이상 97.6 97.6 97.7 98.4 99.7 98.7
여성의원 13 13.7 15.7 17 19 20
법조계 18.1 19.7 14 16.3 15.3 20.3



인구수에 대비 가장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 대비 의원 수가 많은 국가에서 의
회운영의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은 국가들 대부
분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수가 많다고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림 3-5>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2021년 인구수 기준)  

출처: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Factcheck/OECD/factcheck_01.aspx)

우리나라의 의원 연보수(190,802 USD, PPP)가 OECD 국가의 평균(134,985 USD, PPP)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연보수 액수만으로 혈세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
표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국민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문제는 의
원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하지 못
하느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
표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대표기능)하여 법안을 심의·의결(입법기능)하고 행정부를 견제(견제기능)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엔 우리나라의 의원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의원이 대표할 인구수가 적어질수록 의원은 국민의 요구에 더욱 민
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발의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심사숙
고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원 1인당 검토해야 할 법안 수는 미국의 2배, 
프랑스의 23배, 영국의 91배, 독일의 67배, 일본의 62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수의 증가는 비
대해진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988년에 비해 국가 예산 36배 증가
(18조원에서 638조원) 증가하였으며 국정감사 기관도 783개 기관입니다. 이를 300명의 의원만으
로 철저한 심의와 감사를 수행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즉 행정부 견제 역할이 소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의원 수를 늘려 의회의 대표기능, 입법기능 그리고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
습니다. 
의회는 전체 국민의 축소판이어야 하며 사회구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할 때 대표성을 가지게 됩

니다. 따라서 국민의 선호에 비례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비례성이 대표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비
례성은 의회 규모와 상관성이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적은 의회보다 의원 정수가 많은 의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정수의 증가는 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
가 적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독·견제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리를 보장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
다. 

Q.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고 공정한가? 

선거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질 때 민주적 정당성
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직선거법 제1조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
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353&efYd=20250401#0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과거의 혼탁·과열·부정·불법 선거의 경험으로 인해 자유보다는 
공정에 초점을 둔 규제 중심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주체, 기간, 방법과 
범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
고 현직 의원과 도전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제58조 제2항)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동
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공정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그리고 선거운동의 공정을 자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
니다. 즉, 선거운동의 자유가 공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1) 선거운동의 정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58조 ①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②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 법(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와 반대의 의견 개진과 의사 표시
- 통상적인 정당 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353&efYd=20250401#0000

그러나 문제는 선거운동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항목 또한 판
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법률 쟁점에서 혼란과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정당과 후보 그리고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해석을 요청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
권해석 등과 같이 판단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 금지 조항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
를 낳고 있습니다. 제58조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는 투표 독려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19
대 대선에서 대전지역 시민단체, 흥사단 그리고 참여연대 등이 투표 독려를 위해 시민단체가 현
수막을 게시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법을 위반하였다고 현수막 철거공문을 보내 단속
하였습니다. 이는 투표 참여라는 공익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
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정의의 모호성에 의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직접적, 구체적, 능동적 그리고 
계획적 행위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선거운동 주체의 규제
공직선거법 제58조 ②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0조 ①항과 제87조 ①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 교
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자나 선거사무장 등 선거법상 특정한 신분 때문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



한(제88조)하고 있으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중지됩니다(제275조). 이와 같
은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
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조건, 즉 일과시
간이 끝난 후에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인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
원의 선거운동 제한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학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평등
의 원리가 침해됩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선거운동 주체에 있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선거관

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재판관, 검찰관, 회계검사관, 공안위원회 위원, 경찰관, 수세관리 및 징
세 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선거운동은 선거 집행의 공정을 해하거나 
선거인의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거운동 주체
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선거운동방법과 관련된 규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게 하는 행위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제90조), 문서·도화의 배부·개시 등 금지(제93조), 서명·날
인 운동의 금지(제107조)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문구는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즉,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로
서 국민은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를 선거운동 기간이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90조 ②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로 제시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에 대한 입장을 게시물이나 인쇄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정당법 37조 2항). 이는 선
거에 영향을 주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90조 ①항과 상충합
니다. 그리고 정당(후보자)과 유권자 간 불공정성이 존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한 단속 사례가 많은 이유는 후보 및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그리고 

투표독려운동에 있어 사용된 현수막과 피켓 등의 시설물 이용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및 환경운동연합 등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고, 피켓,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2016 총선넷은 35명의 낙선후보
자 선정 및 부적격 후보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하였는데 대법원 및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
다. 
또한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

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무상급식에 대한 대국민 지지서명 운동입니다. 이 또한 특정 후보나 정
당을 당선 또는 낙선할 목적이 없이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에 대한 캠페인이었을 뿐인데 이를 불
법적인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비록 시민단체가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된 이상 선거
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호소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불법 및 위법

행위로 전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후보에 대한 
호불호의 정치적 표현은 주권자가 갖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홍보물이 아닌 정책캠페인의 경우는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정책캠페인을 위한 시설물 및 서명·날인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90조와 제93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추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

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유권자가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현하는 시설물이나 인쇄물 게
시 배부 등을 허용해야 합니다. 즉,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홍보물이 아닌 정책 캠페인 관련 시설
물과 인쇄물은 기간 제한 없이 게시 배부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홍
보물이 아닌 정책 캠페인의 경우는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정책 캠페인을 
위한 서명·날인 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4) 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 공표 제한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금지와 제한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3은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제
87조 ①)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정당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지만,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는 조문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도 또는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선거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설문조사 또는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유권자의 자발적인 의견조사 등도 규제하고 있습니
다.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여론의 왜곡이 발

생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
을 제시한 이영모 재판관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됨으로써 정상적인 정보의 흐름이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선거운동 전략에 의하여 오히려 허위정보가 유통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선거
일이 다가올수록 허위정보에 의한 폐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이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책 비교를 통한 합리적 선택과 국
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별로 순위나 등급을 정해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나 정당들 사이의 정책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당선인



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여론조사’로 규정하고 나머지 정책에 의한 의견수렴 등의 여론조사는 허
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8조 ③항을 폐지하여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정책투표를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의 균형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정보의 정확성, 자유로운 전달, 용이한 획득가능성, 제공 기회의 균등

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
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인 주체와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
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운동 목표나 의도에 있어 합법적 선거운동과 불
법적인 선거운동을 구분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으로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선거운동 시기나 

방법 등과 같은 개별적 조항을 마련하여 규제하기보다 선거비용의 지출 한도를 마련하여 선거운
동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개의 선거운동 행위 및 수단 방법에 대한 규제보다는 비
용의 측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규제의 실효성이 큽니다. 즉, 경제적 차이는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의 비목별 제한을 통해 규제하면 가능하고 비방 흑색선전 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보를 획득하여 합리적 선택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규범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수행, 모호하거나 규제 
중심적인 선거법 조항에 대한 검토와 개정의견 제시, 그리고 정당,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이 자
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
다. 민주화 이후 선관위가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적 선거관리를 진행한 것
은 이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유권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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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정당

2024년 12월 3일 저녁, 온 국민이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하고 있을 때 난데없는 비상계엄이 선포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뉴스 속보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어떤 분들은 주저 없이 여
의도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국회가 완전히 봉쇄되기 전 국회로 모인 의원들은 다행히도 비상계
엄 해제를 신속하게 결정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충격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석열 대통령을 그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2월 4일부터 국
회 앞 여의도,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윤석열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외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수많은 깃발도 있었습니다. 기발하고 발랄한 깃발부터, 역사가 꽤 
오래된 사회운동 단체들의 깃발도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 정당의 깃발도 함께 보이네요. 그런데 
잠깐! 정당은 국회에서 활동하고, 운동단체는 광장에서 활동하는 것 아니었나요? 정당은 의회에도, 거
리에도 있는데, 왜 운동단체는 거리에만 있을까요? 어떤 정당들은 거리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어떤 
정당들은 왜 사회운동단체처럼 열심히 집회와 시위에 참여할까요?

<사진 4-1> 2025년 3월 8일 진행된 야5당의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이번 장은 ‘정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당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정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라는 학
자는 근대 민주주의는 정당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라고 주장했
습니다. 정당은 단순히 정부의 부속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결정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Q. 정당은 사회운동단체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정당이 있을까?
정당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냐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당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당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해보세요. 어떤가요? 막상 정의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주의나 정치라는 개념처럼, 우리
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의외로 정의하기 매우 까다로
운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정당의 정의를 시도하는 것은 이를 통해 정당의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 나라마다 제각기인 정당의 유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연
하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정당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정당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상상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당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면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께 정당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떠올릴 겁니다.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당들은 원내정당, 즉 당원 중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정당은 몇 개나 있을까요? 원외 
정당으로 잘 알려진 정당은 녹색당과 최근 치러진 조기 대선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노동당도 있겠군
요. 실은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도, 중앙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당은 2023년 기준, 총 
51개에 달합니다. 놀랍지요? 이 외에도 매년 정당을 만들기 위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거나 결성
했다가 사라지는 단체가 수십 개에 달합니다. 물론 창당준비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당도 많습니
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의 풀뿌리 정치를 추구하는 지역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이 아닙니다만, 스
스로 정당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정당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나 정치에 관심이 많다니. 그럼, 본격적

으로 정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코끼리를 정의하라
우리나라 정당 연구의 권위자인 심지연 선생은 정당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코끼리를 정의

하는 것과 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본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 말로 풀어 정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특징을 뽑아 압축적으로 서술해야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코끼리를 정의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정당도 비슷하다는 거죠(심지연, 2003).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정의된 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국어사전에 정당은 “정

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로 나
와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선, 정당이 정말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리송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정말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사실 큰 정당일수록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중도·보수 

정당’이나 ‘개혁정당’이라는 식으로 이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 ‘서민을 위한 정



당’이라는 식으로 정책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는 오랜 독재의 경험으로 인해 이념이나 정책 
중심의 정당이 발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인물이나 계파, 정파를 중심으로 한 내부 
권력 투쟁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당 내부의 이념과 정책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일치된 사람들이 정당을 조직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념적 지향이 가장 강한 진보정당조차, 이념과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 수는 없습
니다. 보통 보수정당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파’, 진보정당은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파’가 하나의 
정당 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정당에도 이념과 정책이 일치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경우
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의 정당 정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정당에 관한 규칙을 모아 둔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을 “국

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
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
책’을 추진한다는 표현은 정당의 정의보다는 규범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당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나요? 만일 아니라면, 그것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규범적 정의
에는 정당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제와 관련한 공익 활동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정당은 각종 선거

에 후보를 출마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정당도 존재합
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비(非)합법, 또는 반(反)합법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여럿 존재했
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획득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 했지만, 선거 참여에는 대
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선거는 정치적·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
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식행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설령 
출마하더라도 당선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계기 정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정당은 
선거보다는 다가올 ’혁명적 상황‘을 예비하는 성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정당의 정의 출처·학자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
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 국어사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
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정당법 제2조

국가 이익을 위해 공통의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단체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권력 획득과 행사를 목표로 하는 조직된 집단 모리스 듀베르제
(Maurice Duverger)

<표 4-1> 정당의 여러 정의들 



정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치 단체‘로, 협소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간단하지만, 정당의 
폭은 그보다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당이라고 해서 이념과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
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당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주로 의회에서 활동하지만, 어떤 정당은 사회운동단
체와 거의 유사하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거나,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 좁은 이익을 넘어 국가 전체의 대표성을 추구하는 결사체, 사회적 갈등을 정치
적 투쟁으로 전환하는 매개체라는 식의 정의가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의에는 항상 예외 사
례가 존재합니다. 정권 획득보다는 전복을 목표로 하는 정당도 있고, 정당한 방법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활동하는 정당도 목격됩니다. 좁은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표성을 추구한다
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모호한 목표입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정당만의 역할은 아니며, 정당이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의를 조금은 삐딱하게 살펴본 이유는 정당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정당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당이 특정한 성격과 형태를 갖는 것
이 아니라면, 어떤 정당이 필요한지, 지금의 정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당을 좀 더 이해해 보려면, 근대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면 어떨까요? 

근대 정당의 탄생
정당이 꼭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선거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이에 대해 탁월한 연구를 남긴 사람은 듀베르제(Maurice Duverger)라는 프랑스 정치학자인데요, 그는 
정당이 선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Duverger, 1967). 
예전에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도 얼마 되지 않았고, 출마하는 사람도 재산이 많은 일부에 불과했

습니다. 그런데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고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돈 많은 명망가들도 계속 당선되는 것
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의원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선거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각 선거구에 있는 유지들과 명사들을 ’위원회‘ 형태로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위원회에서
는 이미 의원이 된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다만, 위원회를 아우르는 중앙 조직은 
존재했지만, 지방 위원회의 독립성과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해당 위
원회가 있는 지역이었으니까요. 듀베르제는 이런 식으로 형성된 정당을 간부 정당(cader parties)라
고 불렀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나 맡을 사람을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

선거를 통해 정부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집단 조지프 슘페터
(Joseph Schumpeter)

사회적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표현이며,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
계로 조직 막스 베버(Max Weber)

선거를 통해 공직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공식적 지위를 가진 정치 
조직

조반니 사르토리
(Giovanni Sartori)

사회의 갈등을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하는 매개체 립셋과 로칸
(S.M.Lipset and S. Rokkan)



다. 
그러나 모든 정당이 이런 식의 기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간부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의 재산은 없었지만, 조직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급진적인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
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
과 당선을 위해 함께 활동할 운동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열정과 헌신으로 똘똘 뭉
친 ’지지자‘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간부 정당과 같은 정당은 기껏해야 수천 명 정도의 당원
이 있었지만, 초기 독일 사회민주당의 경우는 당원이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듀베르제는 간부 정당과 
대비되는 이런 정당을 ’대중정당‘으로 불렀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당은 대부분 강한 이데올로기와 열성적인 당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선거구마다 위원회를 만들어 당원을 모집하고 교육해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설령 선거에서 이겨서 의원을 배출하더라도, 이 의원은 의회 
밖에 존재하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의원은 단지 의회 안과 밖에 공존하는 정당에서 
파견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물론 운동보다 원내 정치가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면서 의원의 힘은 
계속 커졌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으로 불리는 흐름은 대부분 이런 ’대중정당 모델‘을 벤치마
킹해 만들어졌습니다.

기형적이었던 한국 정당정치의 시작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당은 어땠을까요? 일제강점기에는 선거 출마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꼭 선거

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을 조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창당되었다 몇 차
례 해산과 재건을 반복했던 조선공산당은 독립을 추구하면서 국가권력을 획득하려고 했으나, 선거에 
참여하려고 당을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순식간에 정당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억눌러왔던 정치 욕구가 마
음껏 분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우선, 해방 후에 남한으
로 들어온 미군정이 대화의 파트너로 정당 대표를 요청하면서 정당이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미군
이 진주하기 전에는 10개의 정당이 있었지만, 미군정이 정당 신고를 요청하자 54개로 훌쩍 늘었습니
다. 1946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좌우 갈등이 극심해지자, 우
익 세력은 하룻밤 사이에 80개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급조하기도 했습니다. 1947년 6월에는 미·소공
위 참가 청원서를 제출한 정당과 사회단체는 남한이 425개, 북한이 38개에 달했습니다(김용호, 2003: 
29-31). 
또한, 후에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1945년 10월 16일 귀국하면서 정당 통일운동을 전개한 것

도 수많은 정당이 만들어진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고 우후죽순으로 
생격난 정당을 합칠 것을 주장했는데, 하나의 단체마다 대표 2명씩, 표결권을 1표씩 부여했습니다. 물
론 참여 단체를 검증하는 과정은 매우 허술했죠.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표방
하는 단체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심지연, 2004: 22-23). 당시에는 동일한 집단이 정당과 사회단체
를 모두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이 둘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원과 사회단
체의 회원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모든 정당이 선거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 선



거가 예고되자, 이 선거가 한반도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정치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은 대부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헌의원 선거는 
무소속이 200석 중 85석으로, 무려 42.5%를 차지했습니다. 1950년 2대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은 
126명이 당선돼 60%를 차지했고, 1954년 3대 의원 선거에서는 203명 중 68명이 당선돼 33.5%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해방 직후 ’정당 체제‘라고 불릴만한 제도적 안정성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당 구도는 정당이 국가운영의 핵심 주체가 되는 내각책임
제로 준비되던 제헌헌법이 갑작스레 대통령제로 바뀌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
구조는 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가 오묘하게 섞인 형태로 만들어졌고, 이런 형태가 오늘날까
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당 체제가 자리 잡지 못한 데에는 해방 후 격렬한 좌우 갈등과 한국전쟁을 겪으

며, 반공 독재체제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공이데올로기에 동
의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제도화된 정치 공간으로의 진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당 
체제는 다양한 이념이나 사회적 갈등을 국회로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념이나 정책 대
신 지역과 학연, 혈연이나 가문과 같은 전근대적 연결망이 정당의 형성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당 간 경쟁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정당은 원내정당, 간부정당의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

후에는 점차 대중정당처럼 당원 모집과 원외 지역 활동도 중시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화
가 진척되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늘어날수록, 대중정당의 외연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정당, 최소 정의와 최대 정의
이처럼 정당은 하나의 정의로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국정을 

책임지거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정당들은 국가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선거에 적극 
개입했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당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만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연구 업적을 가진 학자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렵다고 해도 욕할 일은 아닙니

다. 다만 포괄적 의미의 정당은 ’직접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국가 통치 기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는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적 결사체‘ 정도로 느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력을 획득하려
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운동이나 이익집단과 구별되는 정당만의 특징입니다. 물론 사회운동과 이
익집단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 국가권력을 획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익
집단은 매우 좁은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운동은 공익적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더라도 정당처럼 국가 의
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정당은 이익집단이나 운동단체와 달리, 선거에 참여할수록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와 공익을 대변하

거나, 적어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습니다. 물론 꼭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
하지는 않더라도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정책으로 만들어 내려는 운동 정당
(movement party)이나 항의 정당(protesting party)도 존재하지만, 이들 역시 국가 통치 기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정의는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뤄볼 정당을 ’선거 경쟁에 참여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 국가권력을 획득하려고 시도
하는 정치 집단‘ 정도로 좁혀 봅시다. 물론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 경쟁에 참여하지
만, 국가가 요구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기준에 충족해 
다양한 제도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려
면 형식상 무소속이 되거나,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일시적으로 다른 정당의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좁은 의미의 정당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에 참여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최대한 많

은 의석을 얻으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행정 권력을 획득하려고 시도
합니다. 또한, 강령과 정책을 공약화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현실 정당들이 정말 자신의 
정책과 강령을 구현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 그 자체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
는 생물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도를 반드시 ’정당‘을 통해 진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은 이런 활동에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합
니다.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정당은 주로 선거 경쟁에 참여하는 정당,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

족한 정당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정당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거 경쟁에 참여하는 정치 단체나 의
회 다수당, 또는 행정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정당 역시 선거만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정당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정당이 필요한

지, 정당이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크게 열려 있습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정당의 모습은 천편일률적이라도, 정당에는 우리의 상상력이 들어갈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이제 정당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핵심개념

 - 정당: 직접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국가 통치 기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
적 결사체

 - 합법정당: 선거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조직된 정치 집단



더 보기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에 기반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성격이 결합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제헌
헌법 초안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에게 두고, 실질적으로 정부를 이끄는 역할은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맡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승만은 더 강한 대통령제를 
주장했습니다. 정당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내각책임제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었던데다가, 미국 유학 경험의 영향으로 강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강했기 때문입니
다. 결국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로 선회하긴 했지만, 초기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
가 강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진 후 등장한 제2공화국에서는 완전한 의원내각제가 실시되
기도 합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제2공화국이 무너지고 대통령제는 다시 부활했지만, 아직까지 부통령 대신 국무총

리가 있고, 국회의원이 국무회의를 겸임하고,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등 대통령제이면서도 의원내각
제의 성격이 결합해 있습니다. 또, 개헌 때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외교를 맡고, 총리가 실질적인 정부 수
반이 되는 이원집정부제나 완전한 내각책임제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국회가 막아내면서, 다시 의원내각제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지기도 했습니
다. 
어떤가요? 이제 완전한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정도로 우리의 정당정치는 자리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대통령

제가 더 적합할까요? 개헌이 논의될 때마다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Q. 정당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
만 틀면 서로 싸우고,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 정당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정당 하나 만드는 게 낫
겠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당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면, 왜 굳이 정당을 만들려고 할까요? 정당을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정당을 만들려면?
2023년을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51개에 달하니, 정당을 만드는 것은 참 쉬워 보

입니다. 누구나 정당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
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아, 이거 만만치 않구나‘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해 법적 지위를 가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시·도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지역에 편
중된 정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에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시·



도당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관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각 시·도당에서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결국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씩, 총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이런 등록 정당의 조건은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까다롭고 
높은 문턱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시민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정당하나 만들자‘고 해도, 창당은 쉬운 일이 아닙니

다. 청춘을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에 바쳤던 어떤 사람은, 누가 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너도 당 해 봐
라”라는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당 등록의 요건을 채우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뜻을 모으는 일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시민들이 기성 
정당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는 많아도,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기 어렵고, 또 선거 경
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매년 많은 정당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나마 어느 정
도 지속성을 가진 정당은 기성 정당에서 떨어져나온 정치인이 주도하거나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운동 
조직이 정당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명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뚝딱 정당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정당 설립이 쉬워 보였죠? 그러나 전국적인 조직망이 없다면, 정당을 만드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한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이 가능할까?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역정당(local parties)이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역정

당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
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을 말합니다. 기성 정당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이 ‘정당’의 형
태 없이 지역 정치에 참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은 국가와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정당의 설
립 요건 자체가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정당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법상 모든 정당의 중앙당
은 서울에 두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전국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도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에서 각 1천 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할까요? 이런 제약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될 수밖
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고,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시피 합니다. 일본과 독일, 영국, 스페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국 정당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법을 처음 제정한 독일도 정당의 창당과 관련한 법적 
조건은 없으며, 우리와 선거 제도가 비슷한 일본은 정당법은 물론, 헌법에도 정당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지병근 외, 2024: 33-36). 그래서 정당만이 아니라 정치단체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
봤듯이 1948년 5·10 제헌국회 의원 선거에도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했던 것처럼요. 
다른 나라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으로 출발했다가, 넓은 지지를 얻게 되면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거나, 전국 정당과 긴밀한 연대·연합 관계를 맺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독사회연합(CSU)은 전국정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연합해서, 바이에른 
지역에서는 기독사회연합으로, 연방 의회 활동은 기독민주당으로 활동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정당이 원천 금지되어 있지만, 지역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



니다. 2005년 옥천에서 시도된 ‘풀뿌리옥천당’, 2014년 ‘마포파티’, 2018년 대구의 ‘새로운 대구를 열자
는 사람들(새대열)’, 2021년 ‘직접행동영등포당’과 ‘과천시민정치당’, 2022년 ‘은평민들레당’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당 활동을 해보려는 시도였습니다(윤현식, 2024). 물론 현행법상 정당으로 인정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해당 정당의 후보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당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정당의 설립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2023년 9월 진행된 헌
법재판소의 관련 재판에서는 9명 중 5명이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
결했으나, 위헌 확정에 필요한 6명의 동의 기준에 모자라 합헌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즉, 위헌 
판결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과반조차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지역정당에 반대하는 논리는,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영남은 국민의힘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이 차지하는 식의 지역주의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오히려 사실상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 양당 체제가 자
리 잡으면서,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거대 정당 체제가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
려 지역정당이 허용된다면, 영남에서 국민의힘의 패권, 호남에서 민주당의 패권에 도전할 새로운 풀뿌리 
정치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의 허용이 지역주의를 더 강화할까요? 아니면 

견고한 지역주의를 해체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까다로운 정당, 왜 만들까?
지역정당은 아예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전국 정당이 만들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

다면, 이렇게 만들기 까다로운 정당 등록을 왜 할까요? 선거에는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될 텐데 말
입니다.
그건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로 정당의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등록해 법적 지위를 

얻은 정당은 등록되지 않은 정당이나 무소속 정치인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정당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을 운영하거나 
선거에 참여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는 당선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가 다
가오면 후보자들의 사진이 걸린 유세차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후보자들이 내건 현수막을 못 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집마다 배송되는 공보물은 또 어떤가요? 어떤 후보는 천연색으로 여러 쪽에 걸쳐 공
약과 비전을 담은 공보물을 보내지만, 어떤 후보는 사진도 없이 손바닥 크기의 종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최소한의 정보를 실어 보내기도 합니다. 공보물 비용은 각 정당이나 후보가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가난
한 정당이나 무소속의 경우 막대한 공보물 제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3항에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획득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당은 기부도 받을 수 있는
데,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원으로부터 당비도 
걷을 수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니까, 나라에서 운영과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이 큰 정당에 더 많은 지원을, 작은 정당에 더 작은 지원을 하거나 지원
이 아예 없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지지가 
많은 정당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성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
리해, 새로운 정당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정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정당의 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나라는 선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이런 비용 부담은 물론,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데려오고, 그들을 투표 날까지 먹이고 재우는 비용을 모두 출마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이 
없는 사람은 선거 출마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문제로 대중정당이 만들어져 
당원들이 ‘티끌 모아 태산’ 정신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공영제도 차별이 있습니다. 즉, 부자정당이 있고 가난한 정당이 있는 거죠. 이 불균

형은 양당 체제를 떠받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정당의 수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전년도 이월금(45%)과 당비(28%), 국가보조금(20%)입니다. 이 외에도 기탁금과 차입금, 후원회 
기부금이 있지만, 그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이월금을 제외하면 당비의 비중이 보조금보다 많습니다. 예
전에는 진보적 성격의 정당을 제외하면 정당의 수입에서 당비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 당
비 비중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림 4-1> 정당의 수입 총괄(2023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비 이외에 가장 큰 수입원이 되는 국가보조금은 매년 큰 폭의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
는 해에는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선거가 없었던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수입은 842억 6,400만 원, 국민의힘은 614억 5,000만 원 정도였지만, 큰 선거가 두 차
례나 있었던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016억 8,400만 원, 국민의힘이 1,740억 4,900만 원의 수입
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왜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의 수입이 확 느는 것일까요? 물론 선거가 있으면 당원도 늘고 후원금도 많

이 모을 수 있으니 정당의 수입이 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나



라에서 그만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거가 있으면 정당은 국고에서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 전’에 나라에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고, 선거보전금은 ‘선거 후’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선거 전에는 선거에 쓰라고 돈을 주고, 선거가 
끝나면 그 돈을 썼다고 돌려주다니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2024년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석수가 제일 많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조금으로 220억을 
받았고,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았던 국민의힘은 208억 원을 받았습니다. 각 정당은 이런 선거보조금에 당
비, 후원금을 합해 막대한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후보가 펀드를 만들어 돈을 모으고, 
선거 후에 선거보전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조합. 

이렇게 마련한 선거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에 출마한 후보가 15%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줍니다. 10%를 넘으면 50%의 선거
비용을 돌려주죠.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비용으로 총 468억 원을 썼고, 15%가 넘어 돌려받은 
돈은 모두 436억 원입니다. 국민의힘은 449억 원을 썼고, 412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선거 때 쓰라고 미리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220억 원과 국민의힘의 208억 원은 빼

고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거 이전에 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선
거 이후에 돌려받은 보전액은 보전액대로 정당의 수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은 
191억 원을 남겼고, 국민의힘은 170억 원을 남겼습니다. 부자정당이 괜히 부자정당이 아닙니다. 법은 국
회의원이 만드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이 국민이 더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납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주로 거대 정당입니다. 소수정당은 거대 정당에 
비해 지원받는 돈이 매우 적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수정당은 국고보조금의 지급 
방식 때문에 선거 전에도 돈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못 받고, 선거에서 10~15%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선거비용 402억 365억 438억 409억 468억 449억

선거보전금 364억 321억 431억 394억 439억 412억

선거보조금 147억 176억 224억 194억 220억 208억

차액
(정당수익)

109억 132억 217억 179억 191억 170억

<표 4-2>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선거 보전 차액(2020~2024)



으니, 보전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계산 방식을 살펴봅시다. 국고보조금은 선거를 위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과 평상시 정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으로 나뉘지만, 계산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모든 정당이 국고보조금
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5명 이상 있는 정당이거나 최근 실시한 총선에서 득표율 
2% 이상 얻은 정당이 대상입니다. 만일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다면 직전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얻어야 하고,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직전 지방선거에서 2%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이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 직전 총선 참여 정당 : 2%이상 득표
· 직전 총선 2% 미만 득표 정당 : 직전 지방선거 0.5% 이상 득표
· 직전 총선 미참여 정당 : 직전 지방선거 2%이상 득표 

보조금 배분

1차
·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 총액 50% 정당별 분배
· 5~20석 미만 : 총액 5%
· 원외정당 및 5석 미만 : 총액 2%

2차
· 남은 액수의 50% : 의석수에 따라 분배
· 남은 액수의 50% : 직전 총선 득표율에 다라 분배

<표 4-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과 방법

이 기준을 넘는다고 모두가 똑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유권자 수에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변동되는 1인당 계상 단가를 곱하는데, 2025년에는 1인당 계상 단
가가 1,183원입니다. 여기에 유권자 수를 곱해서 나오는 돈을 정당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진 총액의 50%는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 즉 원내교섭단체가 나눠 갖습니다. 그리고 5석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에 5%를 지급합니다. 5석 미만 의원이 있거나 원외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율 기
준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를 갖습니다. 그럼 돈이 좀 남겠죠? 남은 돈의 50%는 국회 의석수에 따
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직전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런 방식은 큰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상치 못한 12.3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 2025년에도 막대한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선거보조금의 총액은 523억여 원이었고, 이를 앞에서 살펴본 배분 방식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은 50.65%인 265억 3,100만 원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46.36%인 242억 8,600만 원을 받았습니
다. 개혁신당은 15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주노동당은 단 한 푼
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는 총 588억 5,3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득표율 
15%만 넘으면 돌려받을 수 있죠. 물론 선거에서 쓰라고 미리 받은 돈은 빼고 주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
난 후, 큰 정당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을까요?



양당 체제는 정말 국민의 선택일까?
왜 굳이 그토록 까다로운 방법을 통해 정당을 만들까요? 물론 정당을 만드는 것이 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당을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한국에서 정당은 의회 고
유의 활동만이 아니라 정당의 수입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언론과 방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정당이 없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단체에 비해 자유로운 정
치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소속에 비해 정당 소속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있다는 것은 부
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살펴본 정당의 까다로운 설립 조건이나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정당 국고보조금은 1980년에 도입되었는데, 명분은 정당의 기본적인 운영을 국가가 지원함으로
써,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한, 작은 정당까지 모
두 비슷비슷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세금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방식이, 정말 합리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배분하는 방식일까요? 큰 정당에 지나
치게 많은 지원을, 작은 정당에 지나치게 적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 정치는 양당 체제가 견고하다고 하지만, 다당제의 욕구가 늘 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두 

개의 정당이 오랫동안 한국 정당 체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국민의 의사
가 이렇게 표현된 것뿐일까요? 힘이 있는 정당에 더 큰 힘을 부여해, 새로운 정당, 기존과 다른 정당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은 정당은 당비와 후원금으로 선거비용도 온전히 마련하기 
어려운데, 힘 있는 큰 정당들은 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 이중적인 보조금과 보전금을 주는 것이 합리
적일까요? 이런 과도한 재정적 격차가 정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이런 제도적 영향력이 한
국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반이지 않을까요? 토론해 볼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핵심개념

 - 정당 국고보조금 : 1980년 도입된 것으로, 정당 운영을 지원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선거
보조금으로 구성

 - 선거보전금 :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10% 이상 득표자에게는 
50%,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100%를 보전.

Q. 정당들은 서로 무엇이 다를까? 아니면 비슷한 것이 더 많을까?

요즘이나 예전이나 뉴스만 틀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인가요? 여
러 작은 정당들도 서로 편을 나눠 싸우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하면 국회의원들이 서
로 싸우는 장면부터 떠올립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항상 꼴찌입니다. 



그런데, 매일 싸우기만 하는 것 같은 정당들은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서로 싸우는 모
습만 걷어내면, 정책적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은 아닐까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조용
히 넘어가는 더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정당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두 거대 정당이 사실은 한통속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정당, 
정말 서로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정당은 사회적 갈등의 편향적인 반영?
미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은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미국 정치제도의 기틀을 고민하면서 

파벌(faction)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파벌의 폭정에 취약한 순수 민주주의(pure 
democracy)를 보완하기 위해 소수의 대표자들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대의
제에 기초한 공화국(republic)을 주장했습니다(Madison, 1787). 이 공화국은 규모가 클수록 파벌의 이
익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연방제를 옹호하는 논리가 되지만, 정당의 역할에 대한 그
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샤츠슈나이더(2008)라는 정치학자는 정당이 편향성(bias)을 동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집

단은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특정한 조직입니다. 이익집단은 협소한 이
익을 중심으로 협소한 범위의 사람들만 참여하는 반면, 정당은 이익집단을 넘어선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집단과 정당정치를 종합하는 방법은 갈등을 사회화해 복잡한 갈등을 단
순화하고 특정한 쟁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편향성을 동원하고 유권자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수
많은 이익집단의 갈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해,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합
니다. 또한, 수많은 갈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갈등으로 기존의 갈등을 대체하기도 
합니다(샤츠슈나이더, 2008: 128). 이와 유사하게 립셋(S.M.Lipset)과 로칸(S. Rokkan)이라는 학자는 정
당을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하는 매개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Lipset & Rokkan, 
1967).
기성 정당들이 동원한 갈등에 반대하거나, 새로운 갈등을 정치의 중심에 올려두려는 사람들은 사회운

동의 방식으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거나, 직접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중정당 모델 역시, 기성 정당이 외면한 갈등(예를 들어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을 사회화해, 정치 무
대로 옮겨오려는 시도에서 등장했습니다.
결국 정당정치, 정당 간 경쟁은 수많은 갈등 중, 어느 것을 중심 갈등으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각축전입니다. 때로는 노동자의 이익, 성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서는 대신, ‘어느 지역 출신인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배제된 요구를 실현하려는 
운동이 정당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당이 되는 순간 더 넓은 갈등과 요구,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
고 종합한 갈등을 제시해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당들의 경쟁은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갈등 축을 따라, 다양하게 조정된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자본가를 더 많이 대변한다면, 어떤 
정당은 중소상인을, 어떤 정당은 노동자를, 어떤 정당은 여성을, 어떤 정당은 장애인을 대변하려고 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당 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노동자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많이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업



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이익을 더 분명하게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정당 모두 중소상인을 위
한다고도 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도 대변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지만, 정책이나 내용은 약간의 차이만 보이거나,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정당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다른 정당과 차이점을 발

견하기 어려운 현상도 나타납니다. 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정당의 유형 변화’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
다. 한번 살펴볼까요?

정당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정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집단을 이루었지만, 선거 경쟁에 참

여하면서 점차 정당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정당의 변화는 
어떤 특별한 계기에 따라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주장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의 유형 변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키르크하이머(Kirchheimer, 1966)라는 사람이 주장한 

‘포괄정당’(catch-all party) 모델입니다. 그는 정치체계가 안정화한 2차 대전 이후의 유럽 정치 상황을 
쭉 관찰하다가, 중요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자 정당, 자본가 정당, 농민 정당 등 특정한 
사회적 범주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는 것에 치중했던 정당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
다. 더 정확히는 정당이 특정한 지지 기반이나 사회적 범주만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가진 
유권자 전체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 정당이라도 농민의 표, 중소상
인의 표, 중산층의 표를 얻기 위해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포괄정당의 영어 명칭에서도 모두의 
지지를 얻으려(catch-all)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쉐보르스키(1992)라는 학자도 유사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정당을 만

들기로 한 정치세력이 있다면, 이 이념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하게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비율이 선거 승리를 보장해 줄 정도로 압
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거 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라면, 선거에 출마한 노동자는 노동자들의 표만 
가지고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소한 과반을 넘겨줄 중산층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서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는다 해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너무 급진적으로 
반영하면 자본가의 반발로 경제 위기가 촉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을 바꾸고, 자본가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정당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 정당은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이런 딜레마
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반복될수록 초기의 이념은 계속 약화하고, 정책은 폭이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거는 ‘누구의 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표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포괄정당으로 변화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됩니다. 포괄정당은 대체로 다섯 가
지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정당의 이데올로기가 급격히 약화하고, 둘째 당의 최고 지도그룹의 권한이 강
화되며, 셋째, 당원의 역할이 줄어들고, 넷째 특정 사회계급이나 지지들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신규 유권
자를 선호하며, 다섯째 재정 확보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이익집단들과 가까워집니다(Krouwel, 2006). 이
런 현상은 하나 같이 초기의 정치적 이상보다 선거 승리가 최우선 목표로 변경되면서, 정당이 효율화, 



관료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의 유형 변화를 추적해 온 사람들은 대체로 키르크하이머가 말한 포괄정당와 유사한 방향으로 대

부분의 정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네비안코라는 학자는 포괄정당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면서도 선거 전문가들의 역할을 높아지는 변화를 선거 전문가 정당(electoral-professional party)
으로 불렀고, 카츠(Ricard S. Katz)와 마이어(Pteter Mair)라는 학자는 기성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독
점하고 국가와 결탁하는 현상을 카르텔 정당(cartel party)으로 불렀습니다(Katz and Mair, 2009). 또
한, 듀베르제의 대중정당 유형과 대비해 ‘원내정당’, 즉 의원을 중심에 둔 정당 역시 포괄정당, 전문가 정
당, 카르텔 정당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안철현, 2012).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샤츠슈나이더가 
말한 ‘사회적 갈등의 편향적 반영’이라는 정당의 기능보다, 이데올로기나 이념적 중심성을 약화하고 선거 
승리와 권력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두고 보면 포괄정당의 현상도 보이고, 카르텔 

정당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이념적 중심성을 약화
하고,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혁신적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정당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
임하고 선거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는 김종인의 선거 전략은 뜯어보면 사실 단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서는 진보적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수적 정책을 내세우고, 당내에 반발을 특유의 몽니로 억누르
는 것입니다. 이는 중간층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정당이라 할지라도, 최근에는 이런 유형이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한국 거대 정당은 당

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당원의 권한도 예전에 비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4년 12.3 비상
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이념적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거리의 극우세력과 손잡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
조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포괄정당의 특징과는 반대의 성격을 보입니다. 그러나 달리 해석하면 국민의힘
의 이런 변화는 중도층에 호소해 지지를 확대하려는 의도보다, 지지 기반의 단결에 호소하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려고 했던, 수세적 방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모호한 이념성으로 다수 유권자의 지지만 얻으려고 한다면, 정말 정당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더라도, 큰 정당이 모두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닐까요? 한국 정당은 어
떤 유형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정당, 어떻게 구별할까?
어떤 대상을 구별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들이 

서로 비슷하거나 서로 다르다고 평가하는 것도 평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면 정당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정당은 흔히 좌파 정당, 우파 정당, 중도 정당이라는 식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극좌, 

극우 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요. 물론 좌파나 우파 등 정당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대체로 상
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호함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정치학자 보이보(1998)는 좌
파와 우파를 평등에 대한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좌파는 평등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우파는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분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성격을 구분할 때, 좌파와 우파라는 말보다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정당은 이념적 지향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파나 
우파의 구분법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정당 체제가 매우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 오랜 반공 독재체제의 역사는 좌파 정당을 모두 제거하고, 보수 정당만 제도로의 진입을 허용했습니
다. 그나마 조금 다른 성격의 정당이 등장하면 국가권력의 엄청난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숨통이 조금 트인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와 보수라는 말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시간’과 ‘변화’에 계몽주의적 관점을 넣어서 

역사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흐름을 진보로, 옛것이나 현재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을 보수로 보기도 하지만, 
이를 현실 정당에 맞춰 설명하려면 어려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는 대립하는 주류 
정치세력 간 힘의 양상을 표현하는 의미에다, 약간의 좌·우파 개념을 가미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엇이 진보정당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누가 보수이며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의 
질문은 항상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정당’으로 부르고,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 부르지만, 진보정

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정당’, 좀 더 호의적으로는 ‘개혁정당’으로 규정합니다. 민
주당 역시 과거에는 스스로 중도정당, 또는 중도보수 정당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했지만, 한동안 진보정당
을 자임하다 최근에는 다시 중도,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방 후 한국민주
당을 뿌리로 삼고 있는데, 초기에는 지주와 자본가를 중심으로 결성한, 보수의 원조 격인 정당이었습니
다. 그러나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정당에 들어오면서, 중도, 또는 진보적 
성격이 가미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당을 이념적 성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오랜 반공 
독재체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말 대립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을까요? 늘 싸우는 모습만 

본다면,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정치 성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몇몇 정책을 
제외하면, 포괄정당의 성격처럼 큰 정책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
처럼 이데올로기적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이 정당 
체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목소리가 아직 의회에 많이 진입하지 못
한 결과입니다. 즉, 경제·사회적 의제에 대해 차별화된 목소리가 의회에 충분하지 않으니, 두 정당은 주
로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이런 구분은 어떨까요? 민주화 이후 정치·운동 세력의 균열 중,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경제적 입장과 남

북 관계를 중심으로 세력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한 축은 경제적 입장에 따라 좌파와 우파로, 다른 축
은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친북과 반북을 나누면 총 4가지 세력 범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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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국 사회 정치적 세력 균열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은 4번 영역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번 영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진보정당 중 소위 NL적 경향으로 불렀던 세력은 1번 영역을, PD적 경향으로 불렸던 
세력은 3번 영역을 차지합니다. 물론 하나의 정치조직이나 집단은 내부에 다양한 변이를 갖기 때문에 한 
지점이 아니라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통적으로 민주화 운동은 4번 영역을 대상으로 저항적 연대를 형성해 왔고, 이런 연대를 ‘민주대연합’

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2번 영역의 세력과 4번 영역의 세력 간 연대는 보수 연합을 상징합니다. 또한, 
한국 정당 체제는 2번과 4번 영역의 독점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 진보정당 운
동을 이끈 과거의 민주노동당은 1번 영역과 3번 영역의 연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운동을 포
함한) 한국 정치는 이 범주 간의 연대, 또는 갈등의 구도로 작동해 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수평이나 수
직적 범주에 있는 세력 간에는 연대도, 적대도 가능하지만, 대각선 범주에 있는 세력 간에는 적대만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중심으로 보면, 최근에는 새로운 균열, 즉 Z축이 등장하면서 각 범주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Z축은 젠더와 세대 등 여러 문화적 균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87년 체제로 
부르는 세력 간 균열과 갈등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균열과 갈등, 혹은 연대와 협력의 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수정당은 반북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남북기본합의서나 전향적인 통일방안을 내놓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정당의 성격은 
단순하게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 정당체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에는 다양한 
정치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기존 가치와 다른 새로운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아직은 의
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정당 체제가 지금보다는 더 사회적 갈등을 온전히 반영하게 된다면, 정치세력을 구분하는 

기준도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정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요? 새로운 Z축의 갈등이 세력 관계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까요? 포괄정당의 설명처럼, 대부분의 
정당이 점점 더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아니면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의 흐름처럼, 이
데올로기적 중심성을 더욱 강화해 지지 기반을 다지는 방식으로 갈등이 격화하게 될까요? 여전히 현재진
행형인 질문입니다.

핵심개념

 - 포괄정당: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특정 계급·계층보다 유권자들의 이해를 더 넓게 대변하는 정당 

 - 카르텔 정당: 국가와 거대 정당들, 또는 이익집단이 결탁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는 정당 

Q.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될까?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
영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마치 ‘보스’ 같은 최고 지도자가 정당의 방향이나 정책은 물론이고, 누가 선
거에 나갈 것인지도 결정했습니다. 정당의 운영은 점차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나가는 후보를 추천하는 ‘공천’은 정당 내에서의 권력을 가늠하는 매
우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문제도, 누가 선거에 나갈 것인지에 대해 윤석
열과 김건희가 개입했기 때문에 불거진 사건입니다. 과연 한국 정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는 필요할까?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정당 안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논란이 다분합니다. 

이걸 보통 정당 내부 민주주의(Intra-Party Democracy)라고 하는데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당의 
위기’와 관련해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은 좀 예외적으로 당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당원의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1980년대 이후 유럽 정당의 당원 수 변화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가 
늦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당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도 더 이상 
정당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Biezen & Pguntke, 2014). 앞에
서 살펴봤듯이 포괄정당이나 카르텔정당, 선거 전문가 정당 등 정당의 유형 변화는 정당이 당원의 당비
보다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당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작아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과거 
대중정당 모델에서 당원이 하던 역할을 당적이 없는 유권자나 지지자가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정당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으로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을 주문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는 
만큼, 무엇이 내부 민주주의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원에게 1인 1
표를 주고 당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일까요, 아니면 지역이나 젠더, 소수자, 장애인 등의 균형을 
고려해 선발한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더 민주적일까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정당 내부 민주주의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정당 내부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당들 간의 관계, 즉 

정당 체제를 민주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두 다 중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이 둘은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완벽하게 민주성을 획득한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정당과의 타협이나 합의를 
통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는 정당 간 관계의 경직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르토리라는 정당 연구자는 “큰 규모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작은 민주주의의 합이 아
니다”(Sartori, 1987)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원보다 유권자, 즉 잠재적 지지자들이 당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적당이나 오성운동, 포데모스와 같은 정당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가요? 유럽에서 관료화되고 침체해 있는 기성 정당을 비판하면서 정치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은 비교적 
새로운 정당들입니다. 이 정당들은 전통적인 대중정당 모델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에게 당원의 역할을 대
신 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매우 짧은 시간에 수많은 지지자를 모았습니다. 당원이 아니라 유권자라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통해 공직 후보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집행부 선출과 주요 정
책을 결정할 때도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온전히 보장했습니다. 이른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을 정당 운영에도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IT 기술의 발달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에서 당의 정강 정
책을 함께 만드는 식이죠. 
당원의 역할을 축소하나 없앴다고 해서 이런 형식의 정당이 포괄정당이나 카르텔 정당처럼, 관료화되

고 보수화된 형태를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당원의 역할보다 유권자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지만, 이런 정당은 기성 정당의 관료화, 카르텔화의 반감과 대안으로 나타났거든요. 다만, 이런 방식이 
일시적으로는 정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과연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합
니다. 새로운 방식의 정당이 출현하면서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열성적 지지자들이 
나타나 당이 관료화되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방식의 ‘책
임 없는 참여’는 줄어들기 마련이고, 결국 당은 소수의 결정권자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
럽의 신생 정당들도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갈까요? 일찍이 이런 경향을 피할 수 없는 철칙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할까?
포괄정당이나 카르텔 정당의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정당은 소수의 지도부

에게 권한이 집중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학
과 사회학을 연구한 학자였지만, 1900년 이탈리아 사민당에, 1903년에는 독일 사민당에 입당해 현실 정
치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는 가장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혁명적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
당의 내부 민주주의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냉정하면서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들을 지배하고,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들을 지배하며, 대의원이 유권자들을 지배한
다.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품안에서 과두정이 발전하는 것은, 사회주의 조직이건 아나키즘 조직이건 조
직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유기적 경향이다.“(미헬스, 2002)

미헬스는 조직이 가지는 기술적, 관리적 특징과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의존성, 그리고 지도자
의 우월적 지질이 소수의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제를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한번 지도
자가 되면 지도자로서의 이점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과두제가 더욱 강화된다고 봤습니다
(Smelser, 1976). 언뜻 단순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조직에 적용해 보면 꽤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미헬스는 조직 자체가 가진 내적 생리가 ‘과두제의 철칙’을 만든다고 주장했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도 

정당의 과두제를 강화한 요인입니다. 다양한 기술혁신은 전통적인 계급 구조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노동
자들의 소득이 증대되면서 노동계급이라는 정체성도 다양화,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내부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당원의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선거를 
거부하고 혁명을 통해 집권을 꾀하는 정당이 점차 사라지면서, 혁명 과정에 꼭 필요한 당원보다는 선거
에서 꼭 필요한 정치 컨설턴트, 정책 전문가, 홍보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의 권력을 당원이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미헬스의 예언이 맞는 것
일까요?
정당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미헬스의 시선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 마지막에는 희망

의 단초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세 명의 아들을 두고 숨을 거두기 직전의 아버지가, 아
들들에게 밭에 보물을 숨겨 놨다고 거짓말하는 우화죠. 실제 밭에는 보물이 없지만, 아들들은 보물을 찾
기 위해 밭을 헤집으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이와 같죠. 미헬스가 기
준점으로 삼은 이상적 민주주의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일 수 있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계
속 노력한다면 현실의 민주주의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국 정당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늘고 있는 당원
한국 정당은 여러모로 세계 정당과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럽 정당들

과 달리 당원의 수가 꾸준히, 대폭 늘고 있고, 당원의 역할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시기가 좀 차이 나긴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연구에서 유럽 정당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약 4.7% 

정도라고 합니다(Biezen & Pguntke, 2014). 영국에서 가장 당원이 많은 정당인 노동당의 당원 수는 
30만 9천 명(2025년 2월 기준)이고, 한때 백만 명을 훌쩍 넘었던 독일 사회민주당의 당원은 36만 5천 
명(2023년 9월 기준)입니다. 스웨덴의 가장 오래된 정당이자 1914년 총선 이후 항상 원내 제1당을 차지
하고 있는 사회민주노동자당의 당원 수는 7만 5천 명(2021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
만, 유럽 정당의 당원 수는 꾸준하게, 대폭 줄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공산당과 인도국민당(바라티야 자나
타당, BJP)의 당원 수는 1억 명 안팎이고, 정치가 불안정한 남미에서는 당원 수가 크게 느는 경우가 있
지만, 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12.6%로, 유럽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2023년 기준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무



려 25.3%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 유권자 4명 중 1명은 당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원으로 가입한 사
람의 수는 2013년 519만 8,389명에서 2023년 1,120만 1,374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
대 양당의 당원 수는 이제 5백만 명에 근접합니다. 유권자가 아니라 전체 인구로 비교해도, 당원 수는 
2023년 기준 21.8%에 달합니다. 

<그림 4-3> 한국 정당의 당원 수 증가 추이(2005~2023)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 자료 조합.

물론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당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 당원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나가기 시작한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율의 당원은 공천 경쟁 때만 동원
되는 허수입니다. 혹시 ‘박스 당원’, ‘종이 당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무차별하게 
당원 수를 늘리면서, 종이로 만든 입당 서류를 박스째로 등록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지역에서 당원명부 중 일부를 선별해서 조사해 보니, 많게는 95%가 실체가 없는 유령 당원이었다는 발
표도 있었습니다(박상훈 외, 2023: 22). 
그러나 최근에는 당원 관리 기술이 체계화하면서 이런 종이 당원, 박스 당원의 대규모 입당이 어려워

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정당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고, 당원 1인 별 1계좌만 당비 
출금이 가능해 대규모 대리 가입과 당비 대납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 가입했거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당비를 대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지병
근 외, 2024: 37-39).
그럼에도 한국 정당의 당원이 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원 가입이 체계화, 전산

화하고 있지만, 당원 중 실제 꾸준히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권리당원(또는 책임·주권 당원)의 수도 확실



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정당 모델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의 당비 납부율이 높
고, 거대 기성 정당의 당비 납부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당비 납부율은 2013년 
15.4%(당시 민주당)에서 2023년 29.5%로 크게 늘었고, 국민의힘의 당비 납부율은 2013년 7.3%(당시 
새누리당)에서 2023년 20.6%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낭비 납부율을 중심으로 권리당원 수를 계산하면 
2023년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151만 3,148명, 국민의힘은 91만 6,552명입니다. 이 숫자를 실제 당원 수
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기준, 유권자(44,248,123명) 대비 모든 
정당의 권리당원(2,677,392명) 비율은 6%입니다. 이는 정당정치의 역사가 긴 유럽보다 더 높은 비율일 
뿐만 아니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국 정당의 당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정당에서 당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공천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당 보스 중심의 하향식 
공천에서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당 내 계파 수장들이 
밀실 협상을 통해 후보를 공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이 
약 7만 명 규모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는 대의원 선거인단 20%, 일반 당원 30%, 일반 국민 선거인단 50%를 적용했습니다. 이 국민참여경
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이루
면서 상향식 공천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이 당원의 직접 
투표로 모든 당직·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면서 정치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기성 정당이 공천 혁신을 서두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진보정당은 당원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천이, 기성 거대 정당은 유권자까지 참여하는 국

민참여경선제가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계량화된 평가 기준으로 후보자를 심사하고, 당원과 
대의원이 일정 비율의 투표권을 가지며, 일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비율과 방식은 매번 조금씩 다르지만, 과거처럼 
하향식 공천은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비율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에 참여
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당원을 모으려 하고, 지지자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동기가 꾸준히 부여되었습니
다. 이런 변화는 결국 당원 수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당원의 증가는 국가보조금 등 당비 이외의 자원 확보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대 정당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소수정당은 당원의 당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성향이나 극우 성향의 정당처럼 당원의 충성
도는 높지만, 소수정당에 머무르고 있는 정당의 당비 납부율이 높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정당 
중 당비 납부율이 가장 높은 정당 1위는 진보당(47.6%), 2위는 정의당(41.4%), 3위는 자유통일당
(39.8%), 4위는 녹색당(37.7%)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51개 정당이 존재하듯, 국고보조금을 받기 어려
운 소수정당들은 적극적으로 당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셋째, 소수정당만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거대 양당 역시 당비 납부율이 높아진 이유는 당

의 공천 방식 변화 이외에도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의 부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치적 장이 불안정해지
면 적대적 진영 정치가 과열되고,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이 형성되게 됩니다. 또



한 탄핵이나 내란처럼 통치구조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등장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과 직접적인 관
계를 맺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도 꼬박꼬박 납
부하는 열성 당원을 양산했습니다.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치, 정말 보스 정치에서 벗어나고 있을까?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는 정당의 운영 전반에 구현될 수 있지만, 핵심은 정당의 공천에 관한 것입니다. 

정당법에도 정당의 중요한 개념 요소로 제2조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한다는 것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상향식으로 공직 후보 선출을 시도한 것은 1954년 3대 국회의원 선
거를 앞둔 자유당이었지만, 이는 이승만의 3선 개헌에 걸림돌이 될 반대파의 재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하향식에 가까웠습니다(강원택, 2003: 260). 이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인 밀실 공천, 당 보스 중심의 하향식 공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심화하면서 한국 정당은 보스 중심의 하향 공천, 밀실 공천에서 벗어나 내부 당비를 

내는 당원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때로는 유권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
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
이 정말 민주적이냐는 문제는 둘째 치고서라도,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당 후보를 선출
하려는 공천 개혁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도입이 실제 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당원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유령 당원을 걸러내고 당원을 관리할 지구당은 2004년 폐지된 채, 당원협의회
나 지역위원회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후원회로 예산을 만들어 사무
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없으면 사무실이나 유급 직원을 둘 수 없습니다. 이는 의원이 없는 
정당에 매우 불리하고, 정당이 풀뿌리 활동을 펼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당의 지역 
활동을 시스템화하지 못하고,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지
구당이 폐지되었던 이유가 회계 부정이나 높은 운영 비용 등의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당의 부
패를 막으면서도 정당의 지역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앞에서 살
펴본 지역정당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지병근 외, 2024: 21-25).
더 심각한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당원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란 이후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선출 과정은 정당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경선에 나선 
후보는 당 외부에 있는 인사와 단일화를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는 마음대로 약속을 
번복하고, 당 지도부는 당원의 투표와 여론조사로 결정된 후보를 마음대로 교체하려다 결국 당원 투표에
서 반대에 부딪히며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없는 새벽 3시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국회 사
무실에서 대선후보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은밀한 거
래로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이 당원으로 집단 가입해, 자신들과 이해가 맞는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절차에 따른 경선이 자리 잡고 있더라도, 지도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공천

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권한이 여전히 매우 큽니다. 공관위는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이 자격이 있는
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경선을 할 것인지 특정 후보만 공천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당내 경선 없이 후보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량화된 평가 지표를 도입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기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자의적인 판단을 피하기 어렵고, 
이 틈을 비집고 다양한 비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공관위를 통해 정당의 공천 과정에 마음껏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당에 남아 있는 위계 구조
지방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통상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이 공천

을 맡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의 공천은 지역 당원협의회에서 담당하는데, 이 때문에 지방정치가 중
앙정치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정치가 사라지고 중앙정치의 갈등 구조가 지역에 
그대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당협위원장은 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치
는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 권력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다음 선거
의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실상 수족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매
우 많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정치’를, 자신을 공천해 준 ‘국회의원을 위한 정치’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계적 권력관계는 선거구 문제를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우리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더 

다양한 풀뿌리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5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3~5인 선거구를 잘게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들어, 지방의회를 독식하
고 있습니다. 2인을 뽑는 지역구에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당선이 거의 보장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아예 
출마를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이 ‘무투표 당선자’입니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

원 중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은 무려 294명에 달합니다. 선거구로 치면, 모두 143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는데, 이중 137개는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6개에 불과합니다. 4인이나 5인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의 소속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2인 선거구에서 선거도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기초의원들이 유권자에게 잘 보
일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니,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림 4-4> 제8회 지방선거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정당별 당선인 수(2022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이상의 선거구에서도 거대 양당은 복수 공천, 즉 선출 인원만큼의 후보를 공천해 소수정당이나 신
생 정당의 진출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지방의회 의석의 90% 이상을 차
지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 지역 패권을 독식하고 있는 영남과 호남의 무소속을 제외하면, 거대 양
당 이외의 정당이나 후보가 당선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듯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는 당원 민주주의는 위계 권력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거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정당
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선거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고, 당내 공천 방식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당 운영을 민주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면, 정당의 운영 또한 민주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도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당을 민
주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정당 간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왜 가장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정당의 운영 원리로 도입했던 진보정당들은, 그 민주적 제도로 격렬한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과 복수 공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지방정

치는 중앙정치와 구별되어야 할까요, 지금처럼 중앙 정치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는 것이 나을까
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중앙당 중심의 지방선거 공천 방식만 개선하면 족할까요? 당내 민주
화를 위한 공천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당내 민주화가 정말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당 간의 



관계, 즉 정당 체제의 민주화가 더 중요할까요? 
민주주의가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사실상 동사에 가까운 것처럼, 우리의 정당 민주주의도 끊임없이 수

많은 질문을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개념

 - 정당 내부 민주주의 : 정당의 공직·당직자의 선출, 당의 주요 결정 등 정당의 운영에 당원의 의사가 민
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과두제의 철칙 : 로베르트 미헬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조직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의 지도 그

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개념

더 보기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의 내부 민주주의는 흔히 우리가 87년 체제 정치제도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국
민 투표, 소환, 발안제를 당내에서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전체 당원 중 1/3 이상이 발의하면 선
출직 당직자나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를 도입했고, 당대회에서 발의하면 전 당원이 정당의 주
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당원 총투표제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당대회 참여 자격을 갖춘 대의원 300명의 연
서와 중앙위원 100명의 연서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당원 발의제도 도입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구당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었고, 당의 기초 조직으로 분회를 설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내부 민주주의 제
도는 당원이 선출직 당직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시에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는 존재했지만, 이것이 실제 당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당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원 소환제와 총투표제는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고, 당원 발의제는 딱 한번 
시도되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총회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5년 폐지된 후 대의원대회
로 대체됐고, 분회 조직 역시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함께 크게 약화했습니다.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였죠. 
그래서 진보정당은 가장 선진적인 정당 내부 민주주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당의 내부 갈등을 제어하지 못해 

분열을 반복하는 역사를 밟았습니다. 녹색당이 2012년부터 대의원을 당원 중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시도가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실제 그 제도들이 
당내의 여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
를 보유했던 진보정당의 갈등과 분열은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좋은 제도와 좋은 실천이 결합했을 때 좋은 
민주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Q. 팬덤 정치는 정당 정치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세계 곳곳의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기존 정치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
럽에서는 극우 정당과 극좌 정당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남미 전역을 뒤흔들던 핑크타
이드(Pink Tide, 좌파 정부의 연쇄 등장)는 어느새 블루타이드(Blue Tide, 우파 정부의 연쇄 등장)로 바
뀌더니, 또 2차 핑크타이드가 몰아쳤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DEA)의 세계 민주
주의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즈음부터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가 꾸준히 늘고, 선진 민주주의 나
라가 계속 줄어들다 결국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
황에서 가장 극적인 사례가 나타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불법 비
상계엄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되고, 무장 군인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
봐야 했습니다. 
흔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이른바 ‘팬덤 정치’, 또는 ‘포퓰리즘’입니다. 팬덤

(fandom)은 열정적인 지지자를 의미하는 팬(fan)과 영역이나 세계를 의미하는 접미사 돔(dom)이 합친 
말로, “특정 인물이나 분야에 대해 열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김찬우, 2024: 210-213)을 말
합니다. 팬덤 정치는 이런 현상이 정치 영역으로 확장해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머물
지 않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실천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포퓰리즘을 인기

영합주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사실 정의가 매우 어려운 용어입니다. 포퓰리즘의 기원은 1870년
대 러시아에서 전개된 ‘인민 속으로’ 운동에서 찾기도 하고, 1892년 미국의 인민당에서 구체적 사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서병훈, 2008).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제각각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비판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대중의 적극
적인 정치 참여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모두 투영되고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은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아니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포퓰리즘을 연구해 온 카스 무데(Cas Mudde)라는 학자는 최근 이 용어가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

리트’ 사이의 근본적 대립에 초점을 맞춘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합의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포퓰
리즘의 단순한 대립 관계는 구체적 목표나 지향 없이 기존의 여러 이데올로기 중 하나를 숙주로 삼아서
만 존재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와 가치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극단주의보다는 낫지만, 기존의 
정치 시스템, 다원성의 가치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Mudde, 2025). 
반면, 라클라우라는 학자는 기존의 엘리트에 대항하는 민중운동의 담론적 원리가 포퓰리즘이며, 새로운 

질서를 위한 새로운 정치 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Laclau, 2005). 이와 
유사하게 상탈 무페라는 학자는 새로운 정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가 불안정해진 순간에 활
성화되는 포퓰리즘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무페, 2019). 
이처럼 포퓰리즘은 해석도 다양하고 평가도 다양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특정 정치 리더에 대한 강력한 

지지그룹이 존재했지만, 팬덤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비교적 최근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현상은 정당 정치에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라면, 자연스
러운 현상일까요?



정당 정치의 위기와 팬덤 정치의 부상
팬덤 정치의 초점이 ‘지지자’에게 맞춰 있다면, 포퓰리즘의 초점은 정치 리더에게 맞춰지는 경향이 있

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현상을 의미하더라도, 지지자들의 활동을 묘사할 때는 팬덤 정치로, 이들의 활
동을 촉발하는 정치 리더의 활동을 묘사할 때는 포퓰리즘으로 부르고는 합니다. 또한, 팬덤 정치는 지지
하는 지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는 지지자들을 가리키지만, 포퓰리즘은 
지도자의 의도적인 정치 행위의 결과로 묘사합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팬덤 정치는 포퓰
리즘과 매우 유사한 현상입니다.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이 지도자와 열정적 지지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원래 이 둘 사이는 ‘정당’이라는 조직이 매개하는 것 아니었나요? 흔히 삼권분립이라
고 부르는 통치 구조에서는 리더십을 상징하는 권력인 정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중재하는 사법부
와 함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는 의회를 통해 최고 통치권
자에게 전달됩니다. 그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로 정당이고, 정당은 국민 의사를 의회와 국가기구에 반
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나 팬덤 정치는 이런 대의 체계를 건너뛰고, 대중과 지도자가 직접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당이나 정당체계가 자신의 요구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신의 요구나 열망을 직접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지도자와 직접적인 연결을 추구하려는 현상
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은 카르텔화 하고 있는 기존 정당체제와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과 불

신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정상적인 제도와 절차, 시스템으로는 자신의 불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매번 서로 싸우기는 하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
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자신이 신뢰하는 지도자가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감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결국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이 활성화되는 것은 정당 정치의 실패, 또는 위기
와 관련이 매우 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팬덤의 등장을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팬덤과 포퓰리즘은 단순히 정치 리더에 대한 지

지를 넘어 정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우리 정당이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당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런 현상을 ‘정당 정치의 위기’로 치부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정당이 강화되는 다른 측면이 아닐까요? 그만큼 이 현상은 단순하지 않은 쟁점
을 던져 줍니다. 

팬덤은 민주주의의 해악이다 vs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팬덤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대중 정치인이 존

재할 때부터 팬덤은 늘 함께 존재했다고 주장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의 팬덤이 
단순히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면, ‘팬덤 정치’로 묘사되는 현상은 열정적 지지자들이 
일정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이런 성격에 맞는 팬덤 정치는 200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등장한 이른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사모는 정치인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
인 틀을 갖추고, 이를 ‘운동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
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단순히 정치인 안철수 개인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현실의 다양한 불만과 추상적 
대안에 대한 요구를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투영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빠 
정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딸(개혁의 딸) 정치가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팬덤 정치를 이른바 ‘좌표 찍기’처럼, 대중이 자신이 응원하는 지도자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경쟁자나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포퓰리즘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이런 저런 허구적 주장을 
남발하는 현상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팬덤과 포퓰리즘에 결합하는 대중의 요구와 현실의 불만이
라는 것이 대게는 매우 추상적이라, 어떤 내용과 방향을 담기보다 ‘지도자의 이름’과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더라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의 가장 부정적이며 극단적인 결과는 전체주의와 파시즘으로 귀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문자 폭탄이나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모두 특정 팬덤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로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20대 여성을 주축으로 형성되었다고 알려진 이른바 ‘개딸’의 경우
에도 많은 정치인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사안에 참여한 계층은 20대 여성, 민
주당 당원과 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실제 문자 폭탄이나 욕설 등으로 강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
부은 사람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모든 것을 특정 팬덤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낙
인 효과 역시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간

단히 비판하고 넘겨도 좋을까요? 이 현상에 대한 비판 중에는 단순히 거친 정치 공세에 대한 자제를 요
청하는 것을 넘어 완고한 대의 민주주의의 시각에 근거한 비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중은 선거 
때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될 뿐, 일상적인 정치는 의회에 맡기고 지나친 간섭은 삼가야 한다
는 발상입니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거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입장을 가장 분명하게 대변하는 사람은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조지프 슘페터(Schumpeter)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시하려는 시도를 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대표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시도도 삼가야 
한다. 예컨대, 대표에게 편지나 전보 공세를 퍼붓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되어야 한다”(Schumpeter, 
1966: 295)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는 누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
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의견이 다른 정치인과 타협과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에 대중이 개
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대의제, 엘리트 위주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본

질적 의미가 인민의 자기 지배라고 한다면, 대중이 현실 정치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민주주의
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포퓰리즘은 대중 영합적이고 선동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교란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정
책을 약속하거나, 정치 반대파에 대한 비제도적 공격을 노골적으로 요청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다양한 현상을 살펴보면, 현실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진 비판이라기
보다 단순한 정책적 반대를 포퓰리즘으로 포장해 공격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
념과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평가하기보다 비판이나 비난을 위한 용어로 쉽게 선택되고 있는 것이
죠.
팬덤 정치의 경우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팬덤 자체의 문제라

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팬클럽이 경쟁 연예인에게 악플을 쏟아내거나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
니듯, 모든 정치 팬덤이 막무가내의 공세를 펴는 것도 아닙니다. 과도하게 연예인을 괴롭히거나 경쟁 연
예인을 공격하는 팬도 있지만, 봉사활동을 하거나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는 팬클럽도 있는 것처럼요. 어떤 
현상을 팬덤 정치의 내재적 속성으로 보기보다 문제가 되는 행태, 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족하지 않을
까요? 어쩌면 정치에 대한 시민참여가 늘어갈수록,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
릅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그렇듯,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이 어떤 형태와 효과를 가질 것이냐는 해당 정치
공동체의 문화나 관습의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해법 역
시, 팬덤이나 포퓰리즘을 없애는 것이 아닌, 그것이 현명한 민주주의로 자리 잡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정치적 불안정성과 포퓰리즘의 등장
포퓰리즘에 대한 호불호를 걷어내고 건조하게 정의하면, 대의제의 제도화된 절차를 우회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여 특정한 정치적 방향에 대한 동의와 행동을 끌어내려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겁
니다. 포퓰리즘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의 문제를 잠시 떠나, 왜 이런 형태의 정치가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샹탈 무페라는 정치학자는 포퓰리즘이 일어나는 계기는 불만족스러운 요구들이 빠르게 증가
하고, 지배 헤게모니가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전환에 대한 압박에 처하면서 불안정해진 때라고 설명
합니다(무페, 2019: 24). 즉, 기존의 시스템과 상식, 규범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철회되고 정당성이 허물
어지면서, 그것이 과거로의 회귀이든, 미래로의 전환이든 무엇인가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대중적 흐름이 만들어질 때 포퓰리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스템만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 역시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경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반대로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
다. 
결국 포퓰리즘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점에서 벗어나, 어떤 포퓰리즘이냐를 묻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

까요? 중요한 것은 팬덤과 포퓰리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현상을 타고 움직이는 정치의 내용과 방향
입니다.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말했듯,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의 향수에 기대여 어떤 지
점으로 회귀하려는 레트로토피아(retrotopia)적 흐름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상을 그
려볼 수 있는 낙관적 미래로 가려는 유토피아(utopia)적 흐름이 끊임없이 각축하는 시대입니다(바우만, 



201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레트로토피아적 흐름이 한국에서 가장 극단적으
로 폭발한 것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정당을 통해 소위 87년 체제 이후를 모색했
던 진보정당 운동은 유토피아를 향한 노력이었습니다. 두 흐름 모두 정당 정치의 전형화된 시스템을 넘
어 역동적으로 활성화된 대중정치와 결합해 있습니다. 이 결합이 커지고 뜨거워질수록 팬덤과 포퓰리즘
이 활성화합니다. 
정당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정치, 운동정치가 활성화되는 것은 정당정치의 위기와 한계를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며 정당정치가 새롭게 거듭나거나 혁신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노
사모의 열풍은 공천 혁명으로 이어졌고, 보스 중심의 밀실 공천 관행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하거나 합리적 토론과 검증 없이 대중의 압력으로 정치
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대중의 적
극적인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민의 정치참여와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
운 정치문화, 이를 제도화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정당의 역할입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
나가 시민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의 가장 큰 위기는 대중의 적극적인 참
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괴리에서 나타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핵심개념

 - 팬덤 정치 :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열정적인 애착을 가진 이들이 세력화해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포퓰리즘 : 대의제의 제도화된 절차를 우회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여 특정한 정치적 방향에 
대한 동의와 행동을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실천을 말합니다. 

Q.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에게, 정당은 꼭 필요할까?

지금까지 정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생
각할 때, 법이나 제도적 틀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이 정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만일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당은 꼭 

필요할까요? 정당을 우회해, 오로지 운동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정답
도 없지만, 정당 이야기를 끝맺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의 촛불, 그리고 정당
우리는 얼마 전, 상상하기도 쉽지 않았던 ‘내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



당이 내란을 선동했다며 해산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대통령이 앞장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
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국 내란의 수괴는 파면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가 실
패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내란을 막고 내란 수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 시민의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물론 국가 통치 전반에 걸쳐 대규모 시민 저항이 일어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촛불시위라는 새로운 

양식이 사회운동에 본격화한 것은 물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두 여중생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을 계기로 한 시위,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그리고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내란 심판을 위한 시위는 평범한 시민이 촛불이나 응원봉 등을 상징으로 삼아 정치 무대의 주인
공으로 등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다시 살펴보고 싶은 사례는 2008년 촛불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유일하게 명백한 실패로 귀결되

었으나, 가장 격렬하고 뜨겁게,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성격으로 진행되었던 시위였습니다. 2008년의 촛
불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주고 있는지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촉발되었지만, 
시위의 이유가 단지 광우병에 대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에서 촛불시위의 가
장 큰 의미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것은 ‘국민 주권의식의 변화’였고, 두 번째가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세 번째가 ‘권력이나 정치를 견제할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답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림 4-5> 촛불집회의 사회적 의미(2008년) 

* 출처: 한길리서치연구소(2008.07: 47)
* 질문: “귀하는 촛불집회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조사기간: 2008.07.19~20일/ 표본크기: 710명/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
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P



이것은 당시의 시위가 단지 광우병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통치 권력
에 대한 반감이 핵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2008년 촛불시위는 87년 체제로 부르는 
지금의 시스템에 결합해 있는 대의제의 제한적 성격을 확인하고 폭로한 최초의 대중 시위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명박산성과 촛불의 한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시위가 일어난 당시의 정치적 맥락입니다. 2008년 촛불시위는 인터넷 

중심으로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일어나다가 5월 2일 10대 여중고생들이 자발적으로 시
위를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거의 매일 새벽까지 시위가 열렸고, 자유발언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
민이 참여해 다양한 불만과 요구,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공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17대 

대선이 있었죠. 당시 이명박 후보는 48.7%의 득표로 당선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26.1%를 득표해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 중 가장 최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촛불시위가 일
어나기 직전인 4월에 치러진 총선은 어땠나요?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보수 정당이었던 
자유선진당이 18석, 박근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었습니다. 보수 정당을 모두 합치
면 185석으로 2024년 22대 총선에서 당시 야권이 얻은 전체 의석수와 비슷합니다. 반면, 당시 통합민주
당은 81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으로 모두 합쳐 89석에 불과했습니다. 원내 유일 진보정당이
었던 민주노동당이 총선 직전 분당했고,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25명의 무소속 의원들도 사실상 보수 성
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국회는 보수가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 촛불시위의 급진성과 적극성은 이번 탄핵 촉구 집회를 넘어서는 수준이

었습니다. 거의 매일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다음 날 새벽까지 시위가 열렸고, 중·고등학생들과 유모차부
대를 비롯해 성형수술 커뮤니티 등 정치와 무관했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주축에 섰습니다. 
경찰은 계속 배후를 찾았지만, ‘리더십 없는 운동’의 현실태를 보여줬고,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함께 어울려 말하는 정치적 공론장이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5월 말 이
후 정부가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강제 해산을 본격화하자, 물리적 충돌이 일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
는 6월 10일,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했지만 광화문 사거리를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 둔 이른바 ‘명박산
성’을 넘는 데 실패하면서 점차 소강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명박산성 앞에서 다음 날 날이 밝을 때
까지 진행된 현장 토론은 ‘리더십 없는 운동’의 성과와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운동 정치와 정당 정치
2008년 평범한 시민들의 저항은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력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한계가 분

명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당과 통치자가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거부한다면, ‘명박산성’을 넘을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죠. 만일 2008년에 수 시간의 민주적 토론으로 명박산성을 넘기로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과연 정말, 당시 시위대의 주장처럼 청와대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일 우리나라에도 국민이 국가 중대사를 국민투표에 붙일 부의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2008년의 결과

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국가 중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 명박산성을 넘지 못하는 한, 어쩔 수 없이 정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의 힘
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완전히 무너진 진보·개혁적 
정치세력은 2008년 촛불시위로 인해 복원된 대중 지형을 바탕 삼아,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진보·개
혁적 성향의 정당을 다시 세운 건 결국 운동의 힘이었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2016년 박근혜 탄핵 운동이 없었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의 결과가 달라졌거나 탄핵안 자체가 통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대규모 시위가 붐을 이뤘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점거한 아큐파이 운동
부터 스페인의 인디그나도스, 칠레의 사회대폭발, 그리고 아랍 전역을 휩쓴 아랍의 봄, 홍콩 등에서는 새
로운 시대의 열망을 담은 거센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대규
모 시위를 기록하고 분석한 저널리스트 베빈스는 리더십 없는 수평적이며 예시적인 운동이 시위를 이끌
었지만, 이는 사실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시위는 실패했을 뿐만 아
니라 더 상황이 나빠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죠(Bevins, 2023). 결국 열망을 가득 담은 운동이 최대한의 목
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실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며, 현
실의 정확한 판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앞에서 살펴본 정당의 정의에 따
르면, 이 역할은 (정당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정당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정당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운동만으로 목표를 달성

할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발적인 운동의 형태로 출발한 것이더라도, 궁극적으로 운동
과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과제’는 선
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실의 정당에 여러 불만이 있다면,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해 정당의 캠페인을 주의 깊게 보면서 정당이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칠 수 있
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인 투표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정당에 들어가,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을 모아 내고, 내부에서부터 정당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
막은 아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이 세 가지 선택지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

식으로 시도하고 있는 길입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은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정당도 없다고 해서 그냥 외면한다면, 아무것도 바뀌
는 것이 없다는 자명한 사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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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시민정치

  민주적인 사회에서 주권자인 ‘시민’과 그들의 공적인 일을 다루는 활동인 ‘정치’가 결합된 말인 ‘시
민정치’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합일 것 같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매우 낯설게 느껴
지는 말입니다. 아마도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일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 때문인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지닌 정치에 대
한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느낌은 그런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 장에서는 ‘시민’과 ‘정치’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민’과 ‘정치’는 가까운 것이어야 
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정치’가 가까워야 하는 말이 맞다고 여기면서도 너무 이상
적이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에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민정치를 실천하
려는 크고 작은 시도들을 통해 ‘시민’과 ‘정치’가 충분히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자 합니
다. 
  시민정치를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한 7가지 주제에 관해 차례로 논의하고자 합
니다. 먼저 시민정치 실천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정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민정치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시민
들이 제도적 정치과정에 관여하는 ‘정치참여’의 의미와 실천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한편 시민들이 
동료 시민들고 무언가 도모하는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에 관해 살펴보고, 제도적 정치과정 바
깥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 활동을 논의합니다. 여기에 정치가 잘못되갈 때 시민들이 이
를 바로잡는 ‘직접민주주의’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의 출발점이 되는 시민들이 민주주
의를 배우고 익히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주제로 시민정치에 관한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할 까 합
니다.

Q. 지금 여기, 시민은 누구일까? 

  시민이 누구일까 하는 질문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가, 즉 시민의 속성에 관한 
논의로 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이 지닌 속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
기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유명한 격언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기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보기

  영어로 People은 학술적으로는 ‘인민’으로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더 친숙한 ‘시민’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 
즉 ‘민’(民)을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에 관한 학술적인 설명을 소개합
니다.
  “‘시민’(市民)에도 ‘민’이 들어가지만 시민(civilian)이라는 말은 서구사상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어휘다. 현
대 정치에서 ‘시민’은 ‘민주시민’으로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참정권을 지닌 의사결정의 주체를 가리킨다. 그럼
에도 우리는 시민을 마치 행정적인 이름인 도시민으로 받아들인다.‘국민’이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줄인 말이
라 하여 교육부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는데도 우리의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한다. 
반면 ‘인민’은 공산권 언어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몰릴까 걱정한다. ‘백성’은 봉건적 언어로, ‘민중’은 당파
적으로 받아들인다. 미국은 헌법에서 자신들을 ‘우리, 사람’(We the people)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독립선언
서에서 ‘우리’(吾等) 또는 ‘민중’(民衆)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에 대한 보편명사를 지니지 못하
고, 호칭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1)

시민의 첫 번째 속성: ‘시민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시민의’는 나의 삶이,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시민의 것이라는 말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권리의 관점에서 시민권(市民權, civil rights)으로, 이를 누리는 이를 주권자 시민(主
權者, sovereign citizen)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이 당연한 사실로 여겨집
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중 많은 부분은 봉건 귀족이나 왕이 주권자였던 영주(領主)나 군주(君主)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처음 보통 사람들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民主)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변
화였습니다. 사실 이런 낯선 느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도입부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의 첫 문장을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선언의 
주어는 나라(國)가 아니라 사람(民)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2) 
  시민이 주인이라고 내세우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것이 허울 좋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렇
게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주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주인과 반대말을 떠올려 보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
니다. 먼저 떠오르는 주인의 반대말은 노예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자유가 있고 없

1) 정세근. 2022. 사람의 뜻(3): 국민, 시민, 민중, 인민 등의 개념과 용례. 동서철학연구. 103(0). 381-402.
2) 이국운. 2017.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헌법 묵상, 제1조. 김영사.
3) 방정환. 2014.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 현북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
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음입니다. 자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유는 자기(自) 이유(由)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4) 즉 내가 인생의 
진로를, 투표에서의 선택을 할 때 그 결정의 이유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냥 
대세를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
나 신념에 기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은 나에서 우리로 확장됩니다. 내가 다른 동
료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서로가 충분히 의견을 내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또 다른 반대말에는 손님이 있습니다. 식당의 예를 들어보면 손님은 대접받는 존재이지만, 
식당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이 대목에
서 중요한 주제는 책임입니다. 책임(reponsibility)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반응(response)해야 할 
일에 반응할 줄 아는 능력(ability)입니다. 여기에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시민들과 무언가 도모해 보는 일들이 포
함됩니다.

시민의 두 번째 속성: ‘시민에 의한’, 정치에 참여하기
  ‘시민에 의한’은 국가와 사회의 운영이 다른 누가 아닌 시민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
리의 관점에서는 이를 참정권(Political Rights)이라 부릅니다. 앞서 살펴본 시민권이 민주주의, 그리
고 ‘시민되기’의 시작이라면 참정권은 그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참정권 하면 자신의 정치
적 대표자를 뽑는 투표를 떠올리는데, ‘시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
고 실천돼 왔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시민에 의한’ 정치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하고자 하는 마음
가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주의의 원형을 실험한 바 있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인 페리클레스
(Perikles)의 연설 중 한 대목은 이런 사실을 잘 드러내 줍니다.5)

  ‘시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길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요긴한 주제를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시민의’, 즉 시민권에 관한 논의에서는 주로 
국가나 사회의 관계에서 개별 시민이 지닌 권리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반면 참정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물론 개인의 권리와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이
상의 시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치
라는 것이 성립될 수는 없겠지요. 정치란 주권자인 시민이 동료 시민과 민주적으로 관계 맺는 과정이
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디에 먼저 할애할 것인지, 서로 
다른 욕구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공동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리고 상호 갈등이 발생했
을 때 이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공존해 나갈 것인지 등이 모두 정치의 문제입니다. 

4) 신영복, 2015.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돌베개.
5) 투퀴디데스. 천병희 역. 2011.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숲.

“아테네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일뿐만아니라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일에만 대체로 전념하
는 사람들도 정치 일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 아테네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시민들의 공동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와 ‘공화’라는 두 
가지 가치로 제시합니다. ‘민주’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논의했는데, ‘공화’라는 가치는 의외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공동체(共)와 조화(和)를 의미하는 공화는 참정권에 관한 논의의 기
반을 이룹니다. 서로가 주권자인 동료 시민들이 정치적 관계를 맺다 보면 함께 공존하기 위한 관용
(toleration)이나, 시민의 책임이 확장돼 함께 도모하고 책임지는 연대(solidarity)와 같은 원리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공화의 맥락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정치적 관계 맺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우리’의 개념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대의 시민권이나 참정권의 개념은 주로 국가와 그것이 구축한 제도를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우리 나
라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안에 포함됩
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류의 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우리 사회에 이주민,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구
성원들이 함께 상호작용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치적 ‘우리’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와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정치적인 관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민주적 정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풍부한 논의와 경험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물권
을 중심으로 ‘비인간 자연’의 목소리도 인간의 정치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습
니다.6)

  이와 함께 이미 법적으로 ‘우리’로 연결돼 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
고, 나아가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신념이나 정체성, 혹은 이해관
계를 지닌 집단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를 평화적으로 다루
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입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
고 노력하고, 안전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공존해야 할 존재, 민주적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우리’의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정
치도 가능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2014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한 대목은 이런 사
실을 호소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7)

6) 데이비드 보이드. 이지원 역. 2020. 자연의 권리. 교유서가.
7) 헌법재판소 결정문(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의 세 번째 속성: ‘시민을 위한’, 존엄과 행복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
람들을 위한 것이다.”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한 이 말은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8) 모든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숭고한 것이며, 이를 실현하고 지키는 과정에는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따르기
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드는 민주주의를 왜 실현하고 지켜야 할까요? 결국 민주주의는 평범
한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런 저런 결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
래도 인류가 개발해 온 다양한 정치형태 중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유익을 누림에 있어 민주주의만 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노력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
이 목적이고 ‘민주주의’는 그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시민이 누리는 유익을 권리의 관점에서 ‘사회권’(social rights)이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존권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권, 자아실현을 위해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사
회권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권리까지 보장할 것인가는 시민에 의한 정
치과정을 통해 결정될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시민을 위한’ 가치들은 다양
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확장되고 있지만, 그 근본에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존엄’과 ‘행복’이 놓여 있
습니다. 존엄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지
위, 인종, 성별, 학력 등과 상관 없이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행복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신념이나 욕구에 따라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 물불을 가라지 않겠
다”는 ‘생존’과 “남부럽지 않게, 비참하지 않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식의 ‘성공’의 논리가 ‘존엄’
과 ‘행복’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는 듯 합니다. 민주주의는 더 많은 시민이,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엄과 행복의 가치 위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누리는 것은 시민이 지닌 세 번째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8) E.E. 샤츠슈나이더. 현재호·박수형 역. 2008.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핵심개념

시민(市民, Citizen)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종의 특권 계급으로 존재하였고, 근대에는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
으로 시민 혁명을 주도한 계층을, 현대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 자발성과 보편성이
며,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9)

Q.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일까? 

  흔히 정치는 정치인, 즉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평범한 시민들은 정치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소
극적 태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존 가드너(John, W. Gardner)의 말은 이런 
생각과 태도에 경종을 울립니다.10) 

“민주주의는 지도자들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기보다는, 시민들이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정치는 정치인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자명하지만 자주 
잊혀지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믿음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적절한 조건과 연습이 전제되면, 공적인 일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이 신념에서 
멀어지는 순간 대다수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니 똑똑한 사람들이 대신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향하
게 됩니다.

우리 삶과 정치적인 것: ‘시민정치’
  이미 알고 있지만, 누군가 그 뜻을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보통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평과, 행복과 같은 개념들이 그렇습
니다. 그리고 정치 역시 그러합니다. 정치의 본질적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백과사전을 살펴보겠
습니다.11)

9)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1491&cid=47336&categoryId=47336).
10) 미국 시민교육센터(CCE) 홈페이지(https://www.civiced.org/quotations-about-democracy).
11) 네이버 백과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869&cid=40942&categoryId=3164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3188&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3321&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278&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278&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415&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2345&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2345&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269&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431&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431&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649&ref=y
https://www.civiced.org/quotations-about-democrac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869&cid=40942&categoryId=31645


①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
지 않는 질서를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을 정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 여기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하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② 이에 반하여 정치는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생활의 제(諸)형태, 이를테면 회
사, 노동조합, 교회,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
는 통제의 작용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에 관해 구별되는 두 가지 개념이 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
째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동의 삶의 질서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고대 그리스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의 역사 속에는 
구성원들이 공적인 일을 함께 논의해 결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시민들이 대
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공적인 일을 돌보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현대 민주정치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중심’의 관점만을 견지할 경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시민들은 주기적으
로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정치에 관한 두 번째 개념에서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정치는 국가만의 작용이 
아니라 “모든 인간생활의 제 형태”에서 발생하며, 그 핵심적인 기능은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모두가 주권자인, 그러나 서로 생각이 다른 동료 시민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에 관한 이런 개념은 ‘시민 중심’
의 관점에 서있으며, 이에 따르면 정치과정에서 시민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풀어나갈 때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
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이 정치적 중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학교에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야기는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거나, “경제문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등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치와 연관 짓지 말라는 압력의 언어로 사용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의 두 번째 사전적 개념에 따르면 우리 삶에서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일은 없
습니다. 사실은 정치와 깊이 관련된 문제인데 이를 정치와 관련 없다고 말하는 주장이야 말로 역설적
으로 매우 정치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개념을 ‘엘리트정치’와 ‘시민정치’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체
육 영역에 비유하자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과 유사합니다.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전문적인 선수를 육성하는 체육과 시민들의 건강과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체육은 모두 중요합니
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이 튼튼한 종목이 엘리트체육에서도 지속
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엘리트체육의 선전은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엘리트정치와 시민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저변이 튼튼할 때 엘리
트정치도 건강해 질 것입니다. 아직은 시민정치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시민정치는 한국 



정치의 역사 속에서도 존재해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주도의 참여지향적 정치’는 한국정치의 중요한 전통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국
가-사회관계를 강한 국가 투쟁적인 시민사회의 역사적 전통에서 찾기도 하고, 한국의 민주화경험을 시민사회
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민주화로 규명하기도 한다. “민주화 이후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한 NGO를 중
심으로 시민정치를 논하거나 … 시민정치의 이름으로 IT 기술 기반 온라인 정치참여, 대안적인 시민네트워크
정당, 촛불집회를 위시한 각종 직접행동등 다양한 정치현상에 주목한다. 시민정치 현상의 부상을 배경으로 
등장한 정치모델로 거버넌스의 정치를 논하기도 한다”12)

삶의 터전에서의 민주주의
  정치의 두 번째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회사, 노동조합, 교회,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나 있는 것
이고, 삶의 터전에서 이뤄지는 정치를 위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공공성을 띠는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던 가정에서의 민주
주의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간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 형
성, 가정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가사노동의 공정한 분배, 가정의 중요한 일에 대한 대화와 공
동결정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성원의 긴 노동시간, 소위 
‘독박육아’로 불리는 돌봄노동의 편중, 아직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 청소년들의 입시로 
인한 중압감과 여가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가족의 갈등이나 해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족간 
민주적인 관계와 문화의 형성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13)

  지역사회 역시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
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활동이 ‘마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아파트의 경우 많은 주민이 공
유공간에 모여살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등 공동 결정의 기제와 다양한 입주민 모임과 단체들
의 자치활동이 교차하면서 생활 속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14) 
  시민들이 매일 일과 시간을 보내는 학업과 직업의 공간에서도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어떤 민주주의를 어느 만큼 적용해야 하는지 많은 
토론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장공모제 등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참
여,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교육과정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 교사나 학생의 정
치활동 참여 등 과거 정치와 거리가 먼 것으로 느꼈던 학교가 민주주의 논의가 활발한 공간으로 바뀌
었습니다. 직장 역시 민주주의 논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세대간 존중이 
있는 의사소통, 직장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일과 생활 간 균형 등 많은 주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직장내 민주적인 문화를 연구하는 직장인 동호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12) 김의영·이현정. 2019. 시민정치의 문화기술지. 푸른길.
13) “가정의 달 5월, 가정 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헤드라인제주. 2023. 5.23.(https://www.headlinejeju.co.k

r/news/articleView.html?idxno=515601).
14) 남기업. 2020. 아파트민주주의: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 이상북스.



삶의 문화와 민주주의

  시민정치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주제는 정치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보금자리”라는 말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삶의 양식이기
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적 정치문화는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는 전통이나 질서, 관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정치문화에 관한 고전에 따르면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세 가지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합
니다. 첫째 전통적 국가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향촌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향촌
형(parochial) 정치문화가 주류를 이룹니다. 둘째 근대에 들어섰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에서 사람
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복종하는 것이 강조되는 신민형(subject) 정치문화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으로 민주화된 국가체제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paticipant) 정
치문화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16) 그런데 문제는 참여형 정치문화가 주류화되는 민주사회에서도 여
전히 향촌형, 신민형 정치문화가 남아 있어 상호 상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치제도의 발전 속도보
다 정치문화의 발전 속도가 늦어 민주주의가 먼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치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대부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유교문화와 종교, 그리고 돌봄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는 조선시대로 부터 이어
져 오늘날에는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식과 관습의 저변을 형성하
고 있습니다. 한때 유교문화에 내포된 가족주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서열의식, 국가중심주의적 경향
이 민주주의와 상충된다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호주제도 폐지’와 같
은 제도적 변화와 제례(祭禮)의 간소화 등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 유교에 기반한 도
덕정치 의식이 정치개혁에 기여했다거나, 일제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대동’(大同)사상에 기반한 우리 
고유의 유교로부터 민주주의의 이념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17) 
  우리 시민 중 절반 가량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18) 종교는 우리 삶 전반에 영향
을 미치는데, 정치문화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정교분리(政
敎分離)의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뤘지만,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종교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사고방식이 흐려지는 것을 넘어, 종교가 정치과정에 깊숙
이 개입하고, 거리에서의 정치집회를 종교집단이 주도하는 것도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들
의 정치참여는 정당한 일이지만, 일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기도 하면서 사회
적 우려와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종교적 계율에 따른 전통적 질서가 지배하는 종교집단 
내부의 문화에도 민주적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간 수

15) Williams, T. T. 1970. engagement. Orion. 1970. 1.(https://orionmagazine.org/article/engagement).
16) Almond, G. A., Verba, S. 1965.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an Analytic Stu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7) 나종석. 2017. 대동민주 유학과 21세기 실학: 한국 민주주의론 재정립. 도서출판 b.
18) [2024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https://hrcopinion.co.kr/archives/31599).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보금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받아들입니다. 우
리는 공평할 수 있을까요? 관대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경청하고, 의견이 아
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단호한 추구에 동료 시민
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믿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고 끈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결의를 가지
고 있을까요?15)

https://hrcopinion.co.kr/archives/31599


평적 관계, 종교집단 내 부당한 성별 역할구분, 종교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등이 포
함됩니다.
  정치문화는 지극히 사적인 일로 여겨지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과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돌봄’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돌봄은 그저 가정이나 당사자 개인에게 맡겨진 사적인 일
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동료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가정 안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돌봄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기업들 역시 돌봄 친화적인 직장문화 형성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돌봄을 민주적인 삶에 포함”시키고, “돌봄의 책임을” 사회 구성원들이 분담하고, “돌봄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돌봄민주주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
다.19)

핵심개념

 시민정치(市民政治)의 사전적 의미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20) 명쾌하지만 구체적이
지 않은 시민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민정치는 민주주의 정체에 일반시민들이 정치결정 과정에 좀 더 폭넓게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할 것을 
제안하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이런 시민정치는 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 시민불복종으로 이루어진다 ...  
‘시민정치참여’는 정당이나 시민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는 제도권정치영역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권정치영
역에서 결정한 사안을 집행하는 공공행정활동까지를 포괄하여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행위에 시
민이 참여하는 행위를 이른다 ... 좁은 의미에서 ‘시민관여활동’은 ‘시민구성원들 개인이 직접 소속되거나 관
심을 가진 공동체’를 위해 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시민불복종’은 입헌민주정
체의 핵심인 헌법적 정신을 권력자들이 남용할 때, 자신들이 설정한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체제를 유지하는 
시민들의 초일상적 활동을 의미한다”

Q. 우리의 삶과 가깝게 느껴지는 정치는 없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면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하고, 생계로 인해 분주한 보통 시
민들을 대신해 공적인 일을 다루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떠올립니
다.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즉 시민들이 때때로 모여 직접 공적
인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원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선출한 정
치인들이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정치를 펼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이 커지면 
사람들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좋
은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19) 조안 C. 트론토. 나상원 역. 2023. 돌봄민주주의. 박영사.
20)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C%8B%9C%EB%AF%BC%EC%A

0%95%EC%B9%98&from=nsearch).



민주주의의 중간에서 양쪽의 장점을 융합한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길을 개척하
기도 합니다. 참여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의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과정 참여를 결합함으로써 대리인인 정치인과 주권자인 시민 사이의 간극과 소외를 줄이
려는 시도입니다. 

공론과 숙의: 숙의민주주의

  한 정치학자의 이 말은 민주주의에 관한 우리의 상식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
주의에 관한 주류적 시각인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보면, 유권자들은 이미 자신의 의사를 이미 잘 결정
해 두고 있고, 투표를 통해 전체의 의사가 드러나며, 이에 부합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선택되는 과
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때
에 따라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정치적 의사는 이미 결정돼 있다기보다 동료 시민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돼 가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듯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료 시민들 사
이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자신의 의사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노력하면 상대방을 이
해하는 가운데 공감대나 합의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료 시민들이 함께 “깊
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가 중요합니다. 이런 숙의 과정을 중시하는 지향을 숙의민주주의
(deliverative democrac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이 숙의는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이들 
혹은 그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집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들에게 “제시되는 논증을 통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내리게 됩니다.22) 즉 주권자의 규모가 작은 
경우 전체 구성원이 모이거나, 규모가 큰 경우 주권자의 다양한 계층적 특성(성별, 직업, 연령, 지역 
등)이 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한 대표자 집단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어떤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면 이
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적 효력을 갖고 정치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권
자인 시민들의 의사와 대리인인 정치인들의 의사 사이의 괴리나 격차를 줄일 수 있게되며, 이는 민주
적 정당성을 지닙니다. 
  이런 구상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관련된 시도들이 이뤄 진 바 있고, 지
금도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연구와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회의’(town hall meeting)는 초창기 미국에서 유래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당시 신대륙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아직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마을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마
을회관과 같은 장소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던 경험으로부터 출발 했습니다. 현재는 
중앙·지방 정치인이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 정치적 주체들에 대해 의견을 듣거나 토론을 진행하는 방
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각계각층 시민들을 대표하는 참가자들과 자유로운 대
화를 이어나가는 ‘국민과의 대화’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23) 좀 더 가깝게는 최근들어 여러 지방자치단

21) Manin, B. 1987. On legitimacy and Political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15(3). 338-368.
22) Jon Elster; Adam Przeworski. 1998.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자유주의 이론과 민주주의 사상의 공통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정통성의 근원은, 이미 결
정된 개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형성과정, 즉 숙의 그 자체다”21)



체들에서 ‘찾아가는 구청장실’, ‘주민원탁회의’와 같은 이름으로 주민참여회의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
다.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는 선발된 시민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과학적, 기술적 주제
에 관해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후 시민 간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통일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져 보통 시민들은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관
여할 방법이 없는 과학기술 분야 사안에 관해 숙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1980년대 덴마크에
서 최초로 시도한 이래 다른 나라들에도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8∼
1999년에 최초로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합의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24) 
  ‘공론조사’(Deliverative Opinion Poll)는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대통령 선거 시기 시민들의 생생
한 목소리를 모으고 전달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5) 시민들의 단순 선호를 파악
하는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관해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 중 2~3
백명의 표본집단을 선정해 해당 사안에 관해 심층적인 학습과 토론을 거친 후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에 관한 시민들
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
니다.26)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는 찬반의견이 갈리는 갈등적 사안에 관해 대표성을 띤 평범한 시민
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양측의 전문적인 견해를 학습하고, 상호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서구 국가들 중에는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결에 관한 의견
을 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우리 나라도 이를 참조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이런 배심원 방식을 사회적 갈등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한 것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4년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문제
에 관한 지역사회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배심원제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27)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 풀뿌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는 “국가 수준에서 작동하는 보다 공식적이고 입법화된 민

23) “역대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열린 형식 호평 속 돌발상황도”. 연합뉴스. 2019. 11. 18.(https://www.yna.co.
kr/view/AKR20191118070751001).

24)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ec%8b%9c%eb%af%bc%e
a%b3%bc%ed%95%99%ec%84%bc%ed%84%b0-%ec%a2%85%eb%a3%8c/728701).

25) James S. Fishkin. 박정원 역. 2020. 숙의민주주의. 한국문화사. 
26) “독일·일본 벤치마킹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연합뉴스. 2017. 6. 28.().https://www.yna.co.kr/view/AKR

20170628101900003).
27) “시민배심원제는 아직도 실험중”. 오마이뉴스. 2006. 7. 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

g.aspx?CNTN_CD=A0000342275).
28) 하승우. 2014. 풀뿌리민주주의와 아나키즘: 삶의 정치 그리고 살림살이의 재구성을 향해. 이매진.

“풀뿌리민주주의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 민주주의 그 근본에서 
되짚어보려는 노력이고, 좌와 우라는 이념 스펙트럼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 민초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28)



주적 시스템”과 달리 주로 시민들의 삶과 가까이 있는 “지역 수준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본질상 규범, 
가치, 사회적 과정과 보통 사람들의 헌신과 능력에 의해 촉진되는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실현됩니
다.29) 과거 지방정부들은 공무원들의 주도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추진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불
만이나 문제들이 있을 경우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들은 그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흐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당위적으로 옳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높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회문제들이 많아지면서, 당
사자이자 관료조직에 비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할 필요도 있
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정보공개나 주민여론조사, 시민들의 각종 자문위원회 참여, 시민들이 
정책과정을 감시하는 시민감사관제 등 기본적인 주민참여 제도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인도 캐랄라주나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 등에서 실험된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공공예산은 행정부가 예산안을 짜고, 이
를 의회에 보내면 심의를 통해 의결한 후 이듬해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예산의 일부, 특히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영역의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입
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지역에서 참여예산제 실험이 이뤄지다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
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전국에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50인 규모의 시민들을 선발해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예산수립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이후 
참여예산위원간 숙의와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동단위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숙의 과정을 거쳐 공적 의사결정을 내리
는 제도입니다. 1998년 동단위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돼 왔습니다. 그간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동단위 정
책과정 참여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온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참여 기
능을 강화한 구상이 추진됐는데,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기존 주민자치회에 비해 참여 규모를 키우
고, 권한도 심의·자문에서 의결로 강화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단위 지역사회 문
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추진과정에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도 권장됩니다. 주민 누구나 소정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거쳐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사업계획의 최종 결정은 주민총회라는 단위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치회 구성원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주체와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권한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협치(governance)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치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
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민관(民官)의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는 협치기구를 중심
으로 추진됩니다. 이 협치기구는 정책 전반에 협치가 활성화되고, 민관협력에 기반해 지역사회 문제해
결과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협치정책을 도입한 지방자치단

29) Rajesh Tandon. 1996. Grassroots Democracy: Governance as If Citizens Mattered. PRIA.



체 중 하나인 경기도의 관련 조례가 규정하는 협치에 관한 개념 정의는 정부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
인 ‘자기결정’의 권한을 시민과 나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새롭게 하기
  앞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인과 시민 간 의사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사회적 요청, 그리고 시
민들의 참여의식과 역량의 향상에 따라 정치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참여민주
주의의 흐름이 나타났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참여민주주의와 관련한 사회적 요청을 수용
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참여통로 외에 자발적인 방식으로 정치과정 참여를 넘어 정치과정 그 자체에 개입하고 
이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들도 이뤄져 왔습니다.
  먼저 정치인들에게 비판과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좀 더 민주주의의 가치에 신념을 강화
하고, 민주적 정치를 위한 지식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서로 연결되
고 북돋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거버넌스센터는 민주주의와 민
관협력의 가치와 정책의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지방정치인을 위한 거버넌스 교육과 컨설
팅, 지방정치인의 네트워크 모임인 지방정치연구회 운영 지원, 거버넌스 기반 지방정치 우수사례 발굴
을 위한 지방정치대상, 거버넌스 지방정치 관련 담론형성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30)

  시민들이 직접 지방정치인을 내세움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도 있
습니다. 경기도 과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풀뿌리단체, 협동조합, 시민모임 등의 연합체인 ‘과천
풀뿌리’는 일상적인 다양한 활동과 함께, 지방선거 시기 자신들이 직접 정치인을 세우고 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정당을 통한 출마가 아니다 보니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시민들의 헌
신적인 노력으로 2006년과 2010년에 모두 5명의 시의원을 당선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선된 시의원들
은 지역 시민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의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도 했습니다.31) 
  기성 정치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과천풀뿌리가 자신들이 후보로 출
마하는 방식으로 풀어냈다면, 사단법인 뉴웨이즈는 스스로 지방정치인이 되고 싶은 시민들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뉴웨이즈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익성을 띤 사업과 수
익모델을 병행하는 소셜벤처인데 특이하게 정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뉴웨이즈는 특히 승자독식
의 양당 체제에서 정치인 경력에 진입이 어려운 젊은 정치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들을 ‘젊치인’
이라 부르면서 이들을 지원합니다. 뉴웨이즈는 스포츠 에이전트 모델을 차용해 정치에 뜻을 둔 청년

30) 한국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http://www.governancecenter.net/hp/center/center03.html).
31) “생활과 정치는 하나다: 과천풀뿌리를 둘러보다”(http://theconnect.or.kr/b/gr_case/145944)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경기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정치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을 제공합
니다. 아울러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발굴된 정치지망생들을 소개하고 시
민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도록 연결함으로써 정치인과 유권자간 관계망 형성도 시도하고 있습니
다.32)

핵심개념

숙의민주주의( 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는 숙의가 의사 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 단순히 투표가
 아닌 실제적 숙의가 입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33)

풀뿌리민주주의(풀뿌리民主主義, Grassroot Democracy)
민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적 민주주의. 대의제에 기초한 간접 민주주의와 달리 시
민 운동, 주민 운동 따위의 방식을 통하여 주민들이 정치 행위에 직접 참가한다.34)

Q. 시민정치는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을까?

  앞서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정치의 뿌리가 됨을 
살펴봤습니다. 한 그루의 나 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적인 정치라는 나무 역시 시민정치라는 뿌리가 터잡을 좋은 토양이 필요할 것
입니다. 우리는 그 토양을 시민사회(Civil Society)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류는 사회적 동물로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인간사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시민사회는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동료 시민과 상호작용하고, 정치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
제를 해결해 가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라는 토양이 튼튼할 때 시
민정치라는 뿌리도 튼튼하고, 이는 다시 건강한 민주적 정치라는 나무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민정치의 토양이 되는 시민사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사회는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우리 인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집단
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악과 불의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함께 모여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운다. 시민사회는 그러한 집단적 행동의 표현이다. 강력한 시민사회를 통해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리
면서 우리는 사회를 형성하고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한다”35)

32) 뉴웨이즈 홈페이지(https://newways.kr).
33)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083bba306d8d4fd9b0c847299a083487).
34)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d97ca6897a044e0db87d3260e51a81b5).



시민사회의 기본원리: 호혜
  시민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주로 사회의 다른 핵심적인 영역인 국가(정부)와 시장(기업)과의 
차이 혹은 상호 관계에 기반합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서 국가나 시장 보다 사회(원시공동체나 부족사
회 등)가 더 먼저 생겨났고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현대 사회에서 국가나 시장영역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시민사회의 의미와 가치가 잊혀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다시 재
조명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 영역과의 관계에 기반한 설
명이 이뤄졌습니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는 3가지 영역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영역은 작동되는 기본원리가 서로 다르다는 셜명은 시민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시장은 ‘교환’의 원리가 작동되는 영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체제의 구체적인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에 의해 입고, 먹고, 거주하는 일을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즉 일상에 필요한 재화들을 돈
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영역에서는 사업을 일으키고,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돈
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간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국가는 이런 격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주된 수단은 세금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을 많이 내도록 하는 누진제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렇게 거둔 세금을 통한 정책의 수혜는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 원리가 작동할까요? 바로 “사회의 중심점을 공리주의적 자기 이익의 요
소로부터 서로 경의를 표하는 이웃과의 접촉에서 생기는 훈훈한 경험과 만족감으로 옮기”는 ‘호
혜’(reciprocity)의 원리가 작동합니다.36) 호혜는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돕거나,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처럼 인류가 발달시켜 온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혜의 원리가 사회적으로 안착되면 자유와 평등과 함께 프랑스 혁명 당시 주창된 정신인 박애
(fraternity)나,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때 많이 회자됐던 사회적 ‘연대’(solidarity)로 진화해 
나갑니다. 호혜의 원리는 자본이나 권력과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보다 한 사회의 시민들의 습관
이나 문화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호혜의 정신이 얼마나 두터운가 하는 것은 시민사회라는 토양이 비
옥한가 혹은 황폐한 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라는 토양이 건강하지 않
으면 여기에 자리잡은 시민정치라는 뿌리 역시 건강할 수 없고, 이는 민주적 정치라는 나무의 건강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호혜의 실현방식: 자발적인 결사, 가치, 공론
  시민사회의 기본원리인 호혜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원리와 정신에 
동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호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
은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것이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즉 시민
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회는 호혜의 원

35) WMD. 2012. Defending Civil Society Report(https://movedemocracy.org/wp-content/uploads/2017/09/E
nglish-Defending-Civil-Society-Report-2nd-Edition.pdf). 

36) 칼 폴라니. 이병천·나익주 역. 2017. 인간의 살림살이. 후마니타스.



리가 부족해질 것이고, 이는 시민사회라는 토양이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서로를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
들이 호혜의 원리에 기반해 펼치는 자발적 활동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시민사회가 국가나 
시장과 같은 다른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결사적 삶으로서 시민사회, 좋은 사회로서 시민사회, 그리고 공론장으로서의 시민
사회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이뤄지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법인, 비영리단체, 주민모임과 같은 
결사체(Associations)를 통해 이뤄집니다. 시민들이 서로 돕고, 무언가를 도모할 때 힘과 뜻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데, 결사체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활용해온 자연스러운 수단입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결
사체들을 정치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바라보는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결사체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이나 시민들의 낮은 인식과 참여 경향이 나타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사체들은 
시민들의 사회참여의 통로가 되고, 시민들 사이의 연결과 협력을 북돋우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대부
분의 국가들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를 이야기 할 때 흔히 정부나 시장의 영역이 아닌 영역으로 단순히 정의되기도 하
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사회’, 그것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관한 의미가 결부돼 있음을 발견합니다. 
민주주의를 비롯해 인권, 공동체, 평화, 지속가능성, 포용, 돌봄과 같이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들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치들은 
국가나 시장의 영역 보다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주창과 부단한 노력, 때
로는 헌신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이나 제도로 보장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공론장의 역할을 지닙니다. 대의민주주의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과 이를 실행하는 정책과정은 직업적 정치인과 관련된 전문가들에 의

37) 마이클 에드워즈. 서유경 역. 2004.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동아시아.

“결사체들과 국가 사이에는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이것은 정당, 정치단체들 그리고 의회들을 의미
한다─라고하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 시민집단들이 민주적 결사체들의 생활방식과 공공영역 속에서 비제
약적인 논의를 통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민주적 정치사회들의 건강 
상태는 독립적인 선先정치적 결사체들 및 공중 속에 그들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좌우된
다”37)

“바람직한 사회질서 혹은 근대성의 자기 이미지처럼 규범적 용어로 정의된 시민사회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
다 … 자유 및 민주주의와 더불어 관용, 평등, 비폭력, 신뢰 그리고 협동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 이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세계 속에 있는 각기 다르게 인식된 존재 방식과 생활 방식으로서 ‘시민성’의 제도화를 
표상하거나, 아니면 모든 기관들이 실증적 사회규범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유형의 사회, 한마디로 
모종의 ‘문명화 된’사회를 표상한다”



해 이뤄지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생계로 분주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저런 
모임에서의 대화로, 길거리에서의 투쟁으로, 삶에서 느끼는 고통으로 인한 신음 소리로 자신들의 목소
리를 냅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입장의 목소리들이 모이고, 공개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합의된 목소리 즉, 공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공론을 잘 
수렴하지 못하는 정치는 여론과 투표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한 사회의 시민사회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건강한지는 그 구성원인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도 중
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시민사회가 국가나 시장과 같은 다른 영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가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시민사회는 흔히 국가나 시장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감시·견제하는 갈
등적 관계(정치개혁운동이나 소비자 운동과 같은)를 맺기도 하고, 협력적 관계(민관협력이나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를 맺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시민정치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의 기원은 동학농민운동이나 구한말·일제강점기에 결성돼 활동하던 단체들의 활동
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중 대한적집자사나 YMCA와 같은 단체들은 현재에도 그 명맥을 이
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 군사정권과 같은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는 과정에
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철저치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
한 경우에는 어용단체나 관변단체와 같은 형태로 시민사회를 선택적으로 동원하는 정책이 병행됐습니
다. 불행히도 해방이 된 이후로도 이와 같은 정책적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모으는 대표적인 활동인 기부에 관한 법이 ‘기부금품금지법(1951)’, ‘기부
금품규제법’(1996)에서 2006년이 돼서야 오늘날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로 변화한 것이 대표
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80년대 민주화의 진전과 1990년대 지방자치의 부활을 계기로 우리 시민사회도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의미가 재
조명된 시기입니다. 국가와 시장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요구를 해
결하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시민사회는 늘어나는 역할에 
비해 그 여건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활성화 됐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일찍이 민주
주의와 시민사회를 형성한 국가들 뿐 아니라, 동유럽이나 아시아 등 후발주자 국가들에서도 시민사회
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민사회는 ‘공공영역’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 속에서 결사와 제도적 조율의 장은 물론 논쟁과 심의의 장이 
된다. (공공영역은) 사회적 차이들, 사회문제들, 문화적 정체성, 공공정책, 정부의 결정과 공동체의 업무들이 
개발되고 심의되는 비입법적, 초사법적, 공적 공간이다. 그러한 공간들의 융성은 민주주의의 건강에 매우 중
요하다. 만일 특정한 진리들만이 대표되고, 배제와 제압에 의해 대안적 관점들이 함구되고, 일군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보다 더 많이 청취된다면 ‘공적‘ 이익이 낭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999),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사회적
업육성법(2007) 등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여러 지방자
치단체들에서 그간 시민사회에서 주창된 의제와 실천들을 공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흐름이 형
성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협치, 주민참여형 도
시재생, 마을교육공동체, 주민참여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민사회의 자생력이나,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약화시
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수행능력이
나 공적자금의 투명한 운영 능력에 관한 불신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미 많은 영역에서 시민사회는 정부
나 기업이 소홀하거나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
라 국가와 시민사회관 지원과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되 이를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
해 보입니다. 먼저 시민사회 지원은 일종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정을 역시 주권자인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투자하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연유산과 같이 모든 시민이 지키고 누리는 공공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정권의 성향에 따라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 크게 요동치
는 경향을 보이는데, 시민사회는 모두의 것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영역으로 이
해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개념

시민사회(시민사회, Civil Society)
신분적 구속에 지배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이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회. 시민 혁명을 계기로 이룩
되었고, 자유 경제 체제를 경제적 토대로 하며, 자유ㆍ평등ㆍ박애를 도덕적 이상으로 내세운다.38)

Q. 시민사회에서 이뤄지는 시민정치의 실천은 어떤 모습일까?

  앞서 ‘우리의 삶과 가깝게 느껴지는 정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다루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직접 정
치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참여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다른 결을 지닌 
참여활동의 갈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갈래의 참여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만, 흔히 직접 개입하는 갈래는 강한 것은 ‘정치참여’, 시민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동료 시민들이 정치
라는 수단을 활용해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갈래는 ‘사회참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사
회참여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민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동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정치에 영향 미치기’, ‘함께 나서기’, 그리고 ‘정책에 접목하기’ 

38)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dc08dec8735c462e8127952109468ae3).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에 영향 미치기
  시민들이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정치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당국에 무언가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나 상황의 심각함을 좀 더 
힘주어 호소하는 ‘탄원’, 특정 사안에 대한 대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드러내 보이는 ‘여론’과 같
은 전통적인 통로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주고 정치의 제도적 과정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 ‘영향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e)라 부르
기도 합니다.40) 시민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크게 ‘감시하기’와 ‘제안하기’로 나눠볼 수 있
습니다.
  감시하기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이 선출한 대표에게 공적인 일을 위임하고 한동안 무관심해
지는 것을 넘어 정치과정을 지켜보고 무언가 잘못되어갈 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치가 시민들의 뜻
에 좀 더 부합하게 작동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시민들에 의한 공적인 
감시와 견제가 활성화 된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가 정부감시를 도맡아 하는 대의민주주
의에서 시민들에 의한 광범위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를 통해 통치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파수
꾼 민주주의’(Monitory democracy)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장 발달된 형태의 민주
주의라로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41) 시민들의 파수꾼 역할은 예로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활성화 된 
것은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운동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치러
진 1987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감시에 나선 ‘공명선
거운동’이나 2000년 국회의원 선거 시기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시민들이 분별하고 퇴출시킬 
것을 촉구하는 유권자 운동인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정부나 
국회,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일상적인 정치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하기 위한 ‘국
정감사모니터링’, ‘행정·의정감시활동’ 등이 나타나고, 시민들의 김시·견제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인 ‘정보공개청구제도’, ‘주민소송·감사청구제도’, ‘시민감사관제도’ 등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는 정치개혁을 위한 감시활동 외에도 기업, 언론, 종교,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감시
와 의견걔진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지식의 향상과 
시민들의 일상적 소통을 가능케 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기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정치과정을 풀어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이라면, 제안
하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뜻을 잘 수용하도록 구체적인 제안을 정리해 제시하
는 활동입니다. 제안하기 역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호

39) 에릭 올린 라이트. 유강은 역. 2020.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이매진.
40) 진 L. 코헨·앤드루 아라토. 박형식·이혜경 역. 2013.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한길사.
41)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으며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가지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물질젝 수단과 사회적 수단에 관련해 대체로 동
등한 접근권을 지녀야 한다 ... 또한 온전히 민주적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에 관한 결정에 충분히 의미 있게 참여해야 한다”39)



소하는 ‘민원’이나 국회·지방의원을 통해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을 요청하는 
‘청원’과 같은 전통적인 통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활동도 나타났습니다. 정치자금, 공직선거, 정당 등 민주적 정치의 근간
이 되는 제도들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정치개혁운동’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운동과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면서 추상적인 제안을 넘어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
어 제시하는 ‘시민입법’ 활동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42) 기존에는 주로 정책에 관한 정보가 부
족한 시민들을 대신해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정책제안 활동을 펼쳤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당사자 집
단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하는 엄마
들’이나 ‘청년 정치크루’와 같이 주부나 청년층의 정책적 요구를 스스로 모으고 구체적인 정책을 구성
해 제안하는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의의회의 형태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을 체험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의회’와 같은 활동들이 포함됩니다.43) 

함께 나서기
  앞서 정치는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동료 시민들과 관
계를 맺으며 하는 일상의 정치도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상의 정치는 특히 지역사회와 같이 작
은 규모에서 더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나서는 활동에는 크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문제해결’과 동료 시민들간에 의견이 엊갈릴 때 이를 평화롭게 
조율하는 ‘갈등해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의 사회문제는 주로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해 나가는데, 시민들이 함께 힘
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해당 사회문제 해결이 더 절실하고 지역사회의 구
체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시민들이 스스로 나설 때 더 나은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 나서기는 다수 시민들이 겪는 공동의 문제에 직면할 때 시도됩니다. 공동
의 문제는 “지역의 핵심기업 이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
보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보자”, 혹은 “기후위기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해 보자”와 같은 문제해결 활동의 동기로 이어집니다. 서울 동작구의 성대골 마을은 시민들이 주
도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활동을 펼친 사례로 회자됩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문제의식이 생긴 시민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무언가 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인연이 닿은 환경운동단체의 도움도 큰 몫을 했습니다. 시민
들은 자체적인 학습과 현장탐방, 그리고 꾸준한 토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연결한 주택 단
열개선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캠페인, 에너지 카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44) 시
민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나서는 것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들 스스로의 변화로도 이어
집니다.

42) 홍일표. 2007. 기로에 선 시민입법: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역사·구조·동학. 후마니타스
43)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https://www.politicalmamas.kr); 청년 정치크루 홈페이지(https://policrew.kr); 대한
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https://www.youthassembly.or.kr).

44) 이윤혜(2015), “에너지 자립마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서울시 성대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7-48.



  함께 나서기의 또 다른 측면은 시민들 사이의 의견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을 스스로 조율하는 활동
입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의견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발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갈등에 어
떻게 대처할 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 환경, 경제와 같은 문제가 개입된 공공갈등
은 정부나 갈등해결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숙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
의 평화로운 해결에 기여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생활 속 갈등은 시민들이 스스로 해
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도 평택, 광주광역시 등지에서 시민들이 소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중재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생활상 갈등해결을 촉진하는 ‘주민자율조정활동’ 혹은 
‘이웃분쟁조정활동’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46)

정책에 접목하기
  시민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동료 시민들이 정치라는 수단을 활용해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참여
가 정부의 공공정책과 접목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실천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 지니는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그 실천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바람과 이를 공공
정책에 접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정치인의 의지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이런 흐름은 멀리는 본래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인 사회복지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으로부터, 민주화의 진전 이후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비영
리민간단체지원법’(1999년 제정),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봉
사활동기본법’(2005년 제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에 있어서 소
비자단체,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어서 여성단체과 같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시
민사회 주체들의 정책적 역할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도는 201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에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협치’, 시민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마을공동체’, 시민들이 경제적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시민들
이 다양한 자원과 활동을 연결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를 만
들어가는 ‘지역사회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래 시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는 활동들이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책과 접목되면서 제도로 자리 잡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정책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주체간 협력이 강조되고, 시민들의 자

45) 존 개스틸·피터 레빈. 2018.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의 힘. 시그니
처.

46) 김봉철. 2021.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공공정책 문제라는 것은 그저 전문가나 공무원들끼리 모여 쑥덕쑥덕 결정하는 것보다 배경이 다양한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 더욱이 시민토론은 보통 법이나 국가정책 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끔은 대중의 지식, 태도, 행동, 혹은 문화적 습관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45)



발적 실천이 정책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경향을 두고 정부가 갈수록 기존에 공
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습(Service Deliverry)에서 점차 시민들과 함께 무언
가를 도모하는 ‘관계국가’의 모습(Relational State)으로 변화해 간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47) 이에 발맞춰 시민사회 역시 최근 들어 민관협력과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핵심개념

정치참여(政治參與, 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 집단적 혹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49)

사회참여(社會參與, social participation)
사회 일반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의견을 내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를하는 것.50)

47) Mulgan,G. STEARS, M.. 2012. THE  RELATIONAL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https://ippr-org.files.svdcdn.com/production/Downloads/relational-state_Nov2012_9888.pdf).

48) 각 활동의 개념은 다음 법령들을 참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경기도 사
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관리법.

49)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c6a4181f1c884d0ca0b2c995fcf39b65).
50)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fb64bd140bbe44eea18e0e30f1fe4a30).

사회참여로부터 정책과 접목된 활동의 사례들48)

▪자원봉사활동: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을 제공하는 행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사회적 경제: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아파트 공동체활성화단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b64bd140bbe44eea18e0e30f1fe4a30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b64bd140bbe44eea18e0e30f1fe4a30


Q. 시민이 직접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일으킨 계엄 사태가 정치권과 사회에 던지는 경고 성격의 행위로 실제 아무 사태도 일어나
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탄핵 선고문의 이 문장은 민주주의를 지킨 근본적인 힘은 시민, 즉 계엄 소식을 접하자마자 거리로 
나와 불의에 맞선 시민,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양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 시민들로 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정치의 많은 부분을 선출된 정치인들이 시민을 
대신해 담당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떠올리지만, 시민이 직접 나서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시민들이 이를 바로 잡는 직접민주
주의는 잊어서는 안 될 시민정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들
  먼저 직접민주주의를 위해 도입돼 있는 제도들을 살펴봐야 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
이 광장에 모여 공적인 일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던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
다. 현대에 들어서도 스위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공적인 일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의
사결정을 내리는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헌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정하고, 국민투표의 구체
적인 추진방식은 국민투표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지방자치에 있어 서는 좀 더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습

51) 헌법재판소 선고문, 헌재 2025. 4. 4. 2024헌나8.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51)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국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중대한 문제의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이 직접투표에 부치는 ‘주민투표제’,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주민발안제’, 그리고 주민의 의사에 심각하게 반하는 지방정치인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전자민주주
의’(Electronic Democracy)에 관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온라
인 공간에서 상호 토론을 통해 정치적 직접행동에 나서고, 시민들과 정치인 사이의 일상적이고 직접
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직접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직
접 피해구제나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는 ‘국민청원’이나,52)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정책사
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자투표’ 등의 제
도들이 시도돼고 있습니다.53)

시민의 직접행동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일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2024년 계엄사태 직후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처
럼 시민들의 직접행동(Direct Action)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헌법은 일제의 지
배에 저항한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행동의 일반
적인 수단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
에서 왕이나 귀족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현재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
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의 직접행동이 극한 갈등과 정치체제의 근본적
인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혁명(revolution)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프랑스혁명’
이나 ‘미국독립혁명’의 예처럼 폭력이 동반된 갈등과 수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민
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행동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적인 제약을 넘어 함께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직접행동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
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위한 논의와 실천도 활성화 되고 있
습니다.  

52) 대한민국 정부 청원24 홈페이지(https://www.cheongwon.go.kr/portal).
53) 서울특별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

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이제 민주주의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흐름
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혹은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
습니다.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에 걸쳐 일어난 조지아 장미혁명(2003), 우크라이나 ‘오렌지혁
명’(2004)와 같은 동유럽의 ‘색깔혁명’이나 튀니지 ‘재스민혁명’(2010), 내전으로 이어진 ‘시리아 혁
명’, 이란의 ‘히잡시위’(2022) 등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흐름, 그리고 홍콩 ‘우산혁명’(2014), 대만 
‘해바라기혁명’ 등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 등이 시민 직접행동의 물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1960년 독재와 부정선거에 저항한 4·19혁명을 비롯한 수많은 저항과 군부독재로
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과 헌법개정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늘 흔들리고 
때로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이제 세월이 흘
러 ‘응원봉’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
로 나선 경험이 시민들의 인식과 정치에 미친 큰 영향에 주목해 ‘촛불혁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나
아가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최근의 ‘촛불시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아마도 100년에 걸쳐 
끈질기에 어어져 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시민의 직접행동은 늘 민주주의
라는 나무의 든든한 토양이었습니다.

시민의회, 시민들의 ‘자기결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자신이 결정하는 ‘자기결정’입니다.55) 복수의 시민이 중요한 공동의 자기결정을 
내리려면 당연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참여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 한 부분
에서 언급한 ‘숙의민주주의’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의회’(Citizen 
Assembly)는 ‘숙의’라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그 효과가 다릅니다. 숙의민주주의의 방법들이 대체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주의, 특히 제도적 의회(국
회나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그것을 바로잡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의회가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공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시민들이 직
접 의회를 구성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시민이 결정에 참여하긴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대
표를 선정하는데, 전체 시민의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이 비례를 고려하는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시

54) 김동택 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2019. 한울.
55) 로버트 달. 이안 사피로. 김왕식·장동진·정상화·이기호 역. 2018. 민주주의. 동명사.

“한국 민주주의의 1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방 후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독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실
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천들의 연속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
부터 시작한 민주공화국 수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실천은 4·19혁명과 5·18항쟁, 6월 항쟁을 거쳐 촛
불로 이어졌습니다”54)



민의회를 구성합니다. 제도적 의회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시민의회는 ‘추첨’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시민의회의 구상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시민의회의 실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선거
법 개정과 헌법 개정에 관한 시민의회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과 관련
해 캐나타,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시민의회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는 캐나다 브리티
시컬럼비아주 시민의회(BBCA)입니다. 당시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았지만, 선거제
도의 당사자인 의회가 소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시민들이 의회의 공정한 선거법 개정을 기대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의 제안으로 79개 선거구 남·녀 한명씩, 그리고 원주
민 대표와 의장 등 총 161명이 학습과 숙의과정을 거쳐 선거법 개정안을 직접 만들고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가 경험한 바 있
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산하에 임시로 ‘헌법의회’라는 이름의 시민의회를 설
치했습니다. 헌법의회는 성별,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추첨을 통해 
99명의 시민을 선정해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선거연령,  대통령 임기, 선거제도 
개혁, 비거주시민의 대통령 선거권 등 8가지 주제를 설정하여 권고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헌법의
회는 이후로도 유지되면서 낙태, 성평등, 생물다양성, 마약 등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있습니다.56)

  시민의회라는 말은 낯설지만 우리 사회도 이에 관한 경험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멀리는 1898년 독
립협회가 자주독립의 수호와 자유민권 신장에 관해 대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주도한 만민공동회(萬
民共同會)는 아마도 시민의회의 원형적 형태일 것입니다. 이후 민주화운동이나 촛불시위와 같은 시민
들의 대규모 저항의 공간인 광장은 투쟁의 장이기도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둘러앉아 나라를 걱정하
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토론하는 장으로 기능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해외의 시민
의회 사례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적 사안 해결에도 적용해 보자는 논의의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25년 두 차례의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단지 잘못된 정권을 
교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후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개혁을 위한 
과제와 필요한 법제도를 논의하는 시민의회를 열자는 제안과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나아가 시민의회를 시민사회 차원의 사회운동에 머물지 않고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하자는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57)

핵심개념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 Direct Democracy)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개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체제를 말
한다. 즉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
주주의로 불린다.58)

56) 김상준. 2017. 시민의회, 왜 필요한가: 녹색평론. 152호(http://greenreview.co.kr/greenreview_article/1294).
57) 김상준. 2025. 시민의회로 가는 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Q. 민주주의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미국의 사상가인 존 듀이(Dewey, J.)의 말은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교육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많은 나라 들에서 민주주
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이 주인이던(君主) 것에서 시민이 주인(民主)이 됐다는 점은 공
통적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의 민주주의라도 예전의 
그것과 지금의 그것이 다른 양상을 지닙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세대”의 시
민들에 의해 “새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당연한 과정이
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출산’에 비유하는 걸 보면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세대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
다. 다만 다행인 것은 출산과도 같은 그 과정을 돕는 산파가 있으니 바로 교육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보다 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발달시켜 온 나라들의 동향을 살펴보려
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 부르는 흐름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살펴보
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세계적 흐름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부르는 이름은 나라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름 만큼이나 그것을 
만들어 온 역사와 핵심적인 내용도 다릅니다. 아마도 각 나라의 시민들이 세대를 거쳐 민주주의를 만
들어온 역사적 경험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일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uildung)이라 부릅니다. 독일은 정치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가장 잘 갖춰진 나라로 평가되는데, 그 중심에 정치교육 지원 국가기구인 ‘연방정치교
육원’이 있습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시민들이 정치 및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정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정치교육의 취지로 말하고 있
습니다.59)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어깨에 ‘두 개의 역사적 
짐’, 즉 서독의 나치와 동독의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전체주의를 만든 적이 있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교육을 채택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교육의 핵심적 내용은 
시민들이 정치적 선택과 행동에 있어 ‘비판적’ 관점을 지니는 것을 중시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대중교육’(Folkbildning)의 전통이 형성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과 평
생교육이 결합된, 더 정확히는 이 둘이 본래 하나인 특징을 지닙니다. 스웨덴에서도 시민들의 대중교
육 활동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가 ‘대중교육위원회’입
니다. 대중교육위원회는 대중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대중교육은 

58)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7992&cid=42155&categoryId=42155).
59)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bpb.de).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다”



민주주의를 북돋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상적인데,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
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회
현상에 자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60)

  프랑스는 ‘공화’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프랑스 공교육 과정에서 ‘시민교육’의 전체 과정 이름이 “공
화국의 가치를 향한 시민의 여정’이기도 합니다.61) 서로 다른 시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관용’이
나, 시민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고 함께 책임지는 ‘연대’ 등이 프랑스 시민교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화의 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 자리잡았습니다. 영국에서 시민성 교육이 발
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바로 1990년대 말 공교육 과정에 시민성 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한
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됩니다. 연구단을 이끈 책임자의 이름을 
따 ‘크릭 보고서’(Crick Report)라 불리는 연구결과는 영국 시민성 교육의 초석이 됩니다. 이 보고서
에서는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을 시민성 교육이 전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밝히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책임감을 발휘하고 자발적 참여를 해 볼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적극적 시민(Citizen)은 과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소극적 존재인 신민(Subject, 臣民), 즉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의 백성과 달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62)

  마지막을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 발달해 왔습니
다. 미국의 경우 시민교육은 각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교육의 주체들도 주로 시민사회의 다
양한 기관·단체들이 담당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민교육단체인 ‘시민교육센
터’(Center for Civic Education)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열의를 갖고 민주주의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계몽되고 책임 있는 시민들을 키우는 일
에 전념한다.“ 여기서 ‘관여’(engange)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관여라는 말은 
조금 더 익숙한 참여(participation)라는 말과 다소 결이 다릅니다. 관여는 본디 나의 일을 내가 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미국의 초창기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공적인 일은 시민들이 직접 모여 결정하는 전
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으로부터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 ‘관여적 시민
성’(engaged citizenship)을 시민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즉 공적인 일을 내 일 처럼 
여기고 관여하는 시민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앞서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사
회적으로 공유하는 시민의 모습, 혹은 교육의 핵심내용입니다. 이 핵심내용은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정해준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시민들이 오랜 시간 공동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사회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르

60)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https://www.folkbildningsradet.se).
61)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education.gouv.fr).
62)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

ools.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https://dera.ioe.ac.uk/id/eprint/4385/1/crickreport1998.
pdf).



짖고, 민주시민교육을 시도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아쉽게도 민주시민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교육의 내용에 대한 뚜렷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민주주의에 관한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동의 경험으로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길어 올리기 위한 토론이 부족했을 따름입니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합의된 시민의 모습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
길 바라면서,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부터 제도적 논의가 시작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전쟁과 남북분단,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진 군사정권의 시기를 거치면서 제
도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반공’이나 ‘도덕’ 교육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자발적인 교육활동이 시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민간
단체나 교육기관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가치에 관해 이해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의지와 힘을 북돋우기 위한 교육운동들이 포함됩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
과 함께 1999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질’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에 국회에서는 최초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30여년간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가 수준에서의 민
주시민교육 제도 도입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사이, 지역으로부터 의미 있는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습
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힘입어 2017년, 2025년 출범한 정부의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
육 법제도 도입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충분하지 않습
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쟁과 입시 위주
의 공교육 풍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 진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견은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동,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목소리는 희망의 근거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이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결심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
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
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이를 통해 
민주주의에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 ‘시민정치’에 관한 장 역시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관심이나 주저함을 넘어 자신에게 맞는 정치 실천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
다. 물론 지금도 시민정치를 실천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아직은 많은 시민들이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
이 하는 것,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펴본 시민정치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시민’이 ‘정치’와 만날 수 있음을, 또 그래야 함을 
느낄 수 있을 길 바랍니다. 여전히 정치가 낯설다면 해볼 만한 단계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 조금씩 
더 나아가 보길 권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해변 백사장으로부터 발목을 담그고, 손
을 담그고, 몸통을 담그고, 자신의 키 높이 정도로 깊은 곳까지 조금씩 나아가 헤엄을 칠 수 있게 되
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에 아직 무관심한 상태를 의미하는 백사장에서 점차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단계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관심과 학습’으로부터 ‘정치인 되기’까지 5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림 5-1> 민주시민교육: ‘관심과 학습’에서 ‘정치인 되기’까지

  첫째, ‘관심과 학습’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는 단계입니다. 이는 주로 인상적인 사건을 접하거나 
자신이 겪은 일이 정치와 관련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정치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삶과 연관된 문제로부터 관심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원래 그렇지“ 하는 체념 보다는 ”왜 그렇지?“, ”어떤 이유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흔이 이런 생각을 ‘비판적 사고’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연
스럽게 무언가를 알아보고 배우는 학습과 연결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기회들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째, ‘생활 속 실천’의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정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지만 생활 속에서도 해볼 수 있는 실천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우리 지
역의 정치인을 만나 대화한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홀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무언가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도모할 때 실천이 지속적이고 풍성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
와 함께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본디 정치라는 것이 둘 이상의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임을 
생각하면 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생활 속 실천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본격적인 ‘사회참여’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사회참여는 제도적인 정치과정 바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여럿이 함께 활
동하기 위해 모임이나 단체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
들어 가는 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섯째, 나아가 제도적인 정치과정에 관여하는 정치참여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
민자치회, 참여예산제와 같은 다양한 참여민주주의의 통로들을 통해 공적인 의사결정과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디 민주주의는 시민이면 누구나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면 공적
인 일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정치인이 되어 보는 것도 시민정치 실천의 한 단계입니다. 우리 헌법은 시민 누구
나 공적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자신이 정치
적 신념과 가까운 정당에 가입해 당원으로 활동하고, 기회가 된다면 출마나 채용, 선임 등의 과정을 
거쳐 행정부나 입법부의 공직자로 활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의 출발점은 다시 ‘관심과 
학습’, 즉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핵심개념

민주시민교육(民主市民敎育)
시민들이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
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63)

더 보기

‘시민정치’에 관한 장에서 다루는 7가지 질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주제별로 더 많은 내용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 신진욱. (2019). 시민. 책세상.
[시민정치] 박정원. (2024). 처음 시작하는 정치 공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치-시민 되기. 지노.
[참여민주주의] 이진순·와글. (2016). 듣도 보도 못한 정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유쾌한 실
험. 문학동네.

[시민사회] 이한솔. (2025). 활동가는 처음이라: 계엄 광장에서 비건 요거트까지, 청년 활동가의 시민사회 
안내서. 유월서가.

[정치참여·사회참여] 엘리스 존스·브렛 존스·로스 핸플러. 장상미 역. (2012).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꼼꼼
한 안내서: 참여하고 행동해서 우리가 세상 만들기. 동녘.

[직접민주주의] 토마스 베네딕토. 성연숙 역. (2019).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시민주권 시대, 직접 민
주주의를 말하다. 다른백년.

[민주시민교육] 에릭 리우. (2017). 민주주의의 정원: 좌우를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시민 교과서. 웅진지식
하우스.

63) 네이버 어학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2c4d659288844c96a1344a334da6e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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